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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륙붕한계위원회와 대륙붕외측한계 신청

1. 대륙붕한계위원회와 그 역할

1) 개요

  유엔해양법 약은 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 를 륙붕으로 하는 것

과 동시에 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 외측으로 연장되는 경우, 200해리를 넘는 

륙붕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연안국이 유엔해양법 약에 의거

하여 200해리 외측으로 륙붕을 연장시키고자 할 경우, 륙붕의 한계에 한 정

보를 공평한 지리  배분원칙에 따라 설립된 륙붕한계 원회(CLC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제출하여 권고를 받고, 국내 차에 따

라 최종 인 륙붕 외측 한계를 설정토록 요구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륙붕한계

원회는 동 원회에 해 채택된 「과학·기술지침(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의거,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외측의 륙붕한계를 설정과 련하여 연안국이 제

출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사국회의에 권고하는 일과1) 연안국이 련 자료

를 비할 때 필요한 과학   기술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연안국은 단독으로 자국의 륙붕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장가

능성이 있는 해역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원회에 의한 검

토를 거쳐 나오는 권고에 근거하여, 연안국이 륙붕외측한계선을 설정하면 그 한

계선은 “최종 이며, 구속력을 가지는”것이 된다(유엔해양법 약 제76조 8). 원회

는 본부를 미국 뉴욕에 두고 있으며, 매년 2회의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소 원회  

하부기구 회의는 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된다. 원회는 1997

년에 설립된 이래 모두 2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 다([표 1-1] 참조).

2) 조직

  유엔해양법 약 제2부속서에 의거 설립된 원회는 유엔해양법 약의 구체 인 이

행을 해 조직된 유엔해양법 약당사국회의의 하부기 에 해당된다. 원회는 공평

한 지리  표를 고려하여 당사국이 자국민 에서 지질학, 지구물리학 는 수리학

분야의 문가로서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21인의 원으로 구성되며2), 임기

는 5년이다. 원회 원은 선출직이며 당사국회의에서 2/3이상 당사국이 출석하고 

출석한 당사국의 2/3 이상 다수결에 의해 ‘공평한 지리  배분으로 선출한다’3). 

1)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8항.

2) 동 협약 제2부속서 제2조 제1항.

3) Annex Ⅱ.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이하에서는 Annex Ⅱ라 약칭) Artic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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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륙붕한계 원회의 회의경과

  내 용
회 기 회 의 일시 장소 회   의  내   용

제1회기 1997. 6. 16 ~ 6. 20 뉴욕
ㅇ 륙붕한계 원회 설립, 원선출  원회   

    의사규칙 제정

제2회기 1997. 11. 2 ~ 11. 12 " ㅇ 의사규칙 개정  과학, 기술지침 논의

제3회기 1998. 5. 4 ~ 5. 15 " ㅇ 과학, 기술지침의 편집작업반 설치

제4회기 1998. 8. 31 ~ 9. 4 " ㅇ 과학, 기술지침 안 작성

제5회기 1999. 5. 3 ~ 5. 14 " ㅇ 과학, 기술지침 최종 안 작성․배포

제6회기 1999. 8. 30 ~ 9. 3 " ㅇ 과학, 기술지침 최종 안 검토

제7회기 2000. 5. 1 ~ 5. 5 " ㅇ 개도국의 륙붕자료 작성 련 정책  
   법  자문가 지명 논의

제8회기 2000. 8. 28 ~ 9. 1 " ㅇ 륙붕자료 작성 련 훈련계획논의

제9회기 2001. 5. 21 ~ 5. 25 " ㅇ 륙붕자료 작성 련 훈련계획논의
ㅇ 소 원회의 의사 차 논의

제10회기 2002. 3. 25 ~ 4. 12 "
ㅇ 러시아의 륙붕자료 검토
ㅇ 러시아 자료 검토의 소 원회 설치

제11회기 2002. 6. 24 ~ 6. 28 " ㅇ 제2기 신임 원회 업무개시
ㅇ 소 원회 러시아자료 검토결과보고

제12회기 2003. 4. 28 ~ 5. 2 " ㅇ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검토
ㅇ 제출자료의 기 유지

제13회기 2004. 4. 26 ~ 4. 30 " ㅇ 라질 제출자료의 검토 등

제14회기 2004. 8. 30 ~ 9. 3 " ㅇ 륙붕자료 작성 련 훈련계획논의

제15회기 2005. 4. 4 ~ 4. 22 " ㅇ 라질, 오스트 일리아의 유엔해양법 제76조  
    8항의 검토 등

제16회기 2005. 8. 29 ~ 10. 16 " ㅇ 라질, 오스트 일리아, 아일랜드의 유엔해양법  
    제76조 8항의 검토 등

제17회기 2006. 3. 20 ~ 4. 21 " ㅇ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검토 등

제18회기 2006. 8. 21 ~ 9. 15 " ㅇ 라질, 오스트 일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공동자료의 유엔해양법 제76조 8항의 검토 등

제19회기 2007. 3. 5 ~ 4. 13 "
ㅇ 라질, 오스트 일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공동자료의 유엔해양법 제76조 
    8항의 검토 등

제20회기 2007. 9. 14 ~ 9. 27 "
ㅇ 오스트 일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랑스,  

    공동자료의 유엔해양법 제76조 8항의 검토 등

제21회기 2008. 3. 17 ~ 4. 18 "
ㅇ 오스트 일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랑스,  

    멕시코, 공동자료의 유엔해양법 제76조 8항의   
    검토 등

제22회기 2008. 8. 11 ~ 9. 12 " ㅇ 노르웨이, 랑스, 멕시코, 바베이도스, 북아일랜드,  
    공동자료의 유엔해양법 제76조 8항의 검토 등

(자 료 : www.un.org/Depts/los/ 게재 자료를 토 로 작성)

Para.1. 구체적인 지리적 배분은 제12차 해양법당사국회의에서 아시아 5명, 아프리카 4명, 서구 4명, 동구 4

명, 미주 및 카리브 4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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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회는 해양법 약의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설립키로 하여4) 1996년 5월 16일

까지 설립할 정이었으나, 1995년 11월 27이부터 12월 1일간에 개최된 제3차 당사

국회의에서 원회의 설치를 10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하여 1997년 9월에 정식으로 

설치되었다. 제17차 당사국회의에서 새로 구성된 제3기의 원들은 2007년부터 직

무를 개시하 다.5) 2009년 3월 재까지의 륙붕한계 원회의 구성은 [표 1-2], 

[표 1-3], [표 1-4]와 같다.

[표 1-2] 제1기 륙붕한계 원회의 구성(1997년 ~ 2002년)

지역 이름 국 문분 야

아시아

Park, Yonh-Ahn 한국 지질학

Jaafar, Abu Bakar 말 이시아 해양지질학, 환경과학

Lu, Wenzheng 국 지구물리학

Hamuro, Kazuchika 일본 지질학

Srinivasan, K,R 인도 수로학

아 리카

Awosika, Lawrence F. 나이지리아 지질학, 지구물리학

Beltagy, Aly I. 이집트
지구과학, 해양학, 

지질학

Betah, Samuel Soma 카메룬 지질학

Chan Chim Yuk, Andre C. W 모리셔스 지질공학, 토질공학

M'Dala, Chisengu M. 잠비아 지구물리학

남미, 

카리

Albuquerque, Alexandre T. M. de 라질 수로학

Astiz, Osvaldo P 아르헨티나 수로학

Carrera Hurtado.G 멕시코
수로학, 지구물리학, 

해양법, 측지학

Francis, Noel Newton, St. Claver 자메이카 수로학, 측량학

동유럽
Juracic, Mladen 크로아티아 지질학

Kazmin, Yuri Borisovitch 러시아 지질학, 국제법

서유럽  

기타국가

Brekke, Harald 노르웨이 지질학

Croker, Peter 아일랜드 지질학

Hinz, Karl 독일 지질학

Lamont, Lain C. 뉴질랜드 수로학

Rio, Daniel 랑스 수로학

(자료 : 원선출 선거 시 각 후보자의 이력을 기재한 UN문서를 참조하여 작성함)

4) 동조 제2항.

5) www.un.org/Depts/los/clcs-new/commission_ members.htm,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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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제2기 륙붕한계 원회의 구성(2002년 ~ 2007년)

지역 이름 국 문분 야

아시아

Park, Yonh-Ahn 한국 지질학

Tamaki, Kensaku 일본 지질학

Jaafar, Abu Bakar 말 이시아 해양지질학, 환경과학

Lu, Wenzheng 국 지구물리학

Al-Azri, Hilal Mohamed Sultan 오만 지질학

Srinivasan, K,R 인도 수로학

아 리카

Awosika, Lawrence F. 나이지리아 지질학, 지구물리학

Woeledji. Yao Ubuenale 터키 지구물리학, 산학

Betah, Samuel Soma 카메룬 지질학

Fagoonee, Induriall 모리셔스 지질공학, 토질공학

남미, 

카리

Albuquerque, Alexandre T. M. de 라질 수로학

Astiz, Osvaldo P 아르헨티나 수로학

Carrera Hurtado.G 멕시코
수로학, 지구물리학, 

해양법, 측지학

Francis, Noel Newton, St. Claver 자메이카 수로학, 측량학

동유럽

Juracic, Mladen 크로아티아 지질학

Kazmin, Yuri Borisovitch 러시아 지질학, 국제법

서유럽  

기타국가

Brekke, Harald 노르웨이 지질학

Croker, Peter 아일랜드 지질학

German, MIhai Silviu 루마니아 지질학, 지구물리학

Pimentel, Fernando Manuel Maia 포르투갈 수로학

Symonds, Philip Alexander 오스트 일리아 지구물리학

(자료 : 원선출 선거 시 각 후보자의 이력을 기재한 UN문서를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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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제3기 륙붕한계 원회의 구성(2007년 ~ 2012년)

지역 이름 국 문분 야

아시아

Park, Yonh-Ahn 한국 지질학

Tamaki, Kensaku 일본 지질학

Jaafar, Abu Bakar 말 이시아 해양지질학, 환경과학

Lu, Wenzheng 국 지구물리학

Rajan, Sivaramakrishnan 인도 지질학

아 리카

Awosika, Lawrence F. 나이지리아 지질학, 지구물리학

Oduro, Issac Owusu 가나 지질학

Kalngui, Emmanuel 카메룬 지질학

Fagoonee, Induriall 모리셔스 지질공학, 토질공학

남미, 

카리

Rosette, Michael Anselme Marc 세이셀 수로학

Albuquerque, Alexandre T. M. de 라질 수로학

Astiz, Osvaldo P 아르헨티나 수로학

Carrera Hurtado.G 멕시코
수로학, 지구물리학, 

해양법, 측지학

동유럽

Charies, Francis L. 트리니타드 토바고 수로학

German, Mihai Silviu 루마니아 지질학, 지구물리학

Jaoshvili George 그루지아 지질학

서유럽  

기타국가

Kazmin, Yuri Borisovitch 러시아 지질학, 국제법

Brekke, Harald 노르웨이 지질학

Croker, Peter 아일랜드 지질학

Pimentel, Fernando Manuel Maia 포르투갈 수로학

Symonds, Philip Alexander 오스트 일리아 지구물리학

(자료 : 원선출 선거 시 각 후보자의 이력을 기재한 UN문서를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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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회의 기구로는 원회나 소 원회  하부기구에서 채택하는 의사규칙 등에 

한 검토를 하는 Editorial Committee와 륙붕 자료의 설정과 련된 교육기 인 

Training Committee가 있고, 연안국이 륙붕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임시기구인 하부 원회(Subcommission)가 있다6).

  원회는 원 21명 원으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 에 해당하는데, 약의 이행

을 한 회의를 매년 1차례 이상 당사국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7). 소 원회

는 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7명의 원으로 구성되며8), 당사국들이 제출하

는 륙붕 자료의 과학 , 기술 인 문제를 검토하는 기능을 한다. 륙붕 자료를 

제출한 국가의 원은 소 원회 구성원이 될 수는 없으나, 투표권 없이 검토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9). 

  각 원은 원회 등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지며 투표방법은 거수에 의하되, 원

칙 으로 총의(Consensus)에 의하여 결정한다. 총의에 도달하기 한 모든 노력이 

소진된 경우에 본질문제에 하여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그 밖의 문제에 하여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10) 원 국 국가는 원회의 경비를 부담하며11), 

원회  하부기구 공용어는 어, 불어, 국어, 스페인어, 러시어아  아랍어 6

개 언어이다12).

3) 역할

  륙붕한계 원회는 연안국이 제출한 데이터를 검토해 권고를 실시하는 역할과 

연안국으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데이터작성에 련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맡

아 하고 있다(유엔해양법 약 제2부속서 제3조). 연안국이 제출하는 데이터 가운데, 

기  취 으로 지정한 것에 해서, 륙붕한계 원회 원은 비 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제2부속서). 통상 륙붕한계 원회 총회는 통

상, 비공개로 운 된다(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제23조). 륙붕한계 원회의 역

할은 200해리 외측으로의 륙붕한계 연장에 한 데이터를 검토해 권고를 실시하

는 것이므로 2국간의 륙붕경계획정이나 그 외의 분쟁에 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

는다(유엔해양법 약 제76조 10,  제2부속서 제9조). 

  지 까지 륙붕한계 연장신청을 실시한 나라는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이 미해결 

상태인 해역을 제외시키고 신청을 하거나(부분 신청), 신청을 제출하기  단계에 

6) Annex Ⅱ, Article 1 및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CLCS/3/Rev.3) 참조.

7) 위원회 의사규칙 제2조 및 제19조.

8) 동 제41조 제1항.

9) 동 제2항.

10) 동 제35조 내지 제38조 참조.

11) 동 제9조.

12) 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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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과 화를 통해, 경계획정이 미해결 상태인 해역에 해서는 륙붕한계 원

회가 향을 주지 않는 것임을 서로 확인한 다음 신청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 주

변국과 공동으로 신청을 실시할 수도 있다(공동 신청). 

2. 과학․기술지침에 따른 대륙붕외측한계 신청 

1) 목

  륙붕한계 원회는 유엔해양법 약의 반 인 특성을 인정한다. 이 과학․기술 

지침서는 유엔해양법 약 제76조와 부속서II에 근거하여 연안국이 제출하는 문건을 

심사․권고하는 근거가 된다. 원회의 심사․권고는 유엔해양법, 국제법과 동등한 

법  효력을 갖는다. 원회는 200해리 외측에 한 륙붕외측한계의 자료를 제출

하려는 연안국을 지도할 목 으로 이 지침서를 만들었다. 

  이 지침서는 원회가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 증거의 범 를 명확

하게 하는 것이 목 이다13). 이는 약에서 사용되는 법조문이나 과학용어들이 여

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과학․기술용어를 해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과학

, 기술 인 어려움 때문이다.

  이 지침서로서 본 원회는 유엔해양법 약에 기술된 과학․기술  법  용어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특별히 이러한 명확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약에서 사용되는 법조문 내 과학용어들이 부분 으로 이미 인정된 과학  정의나 

용어와는 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확성이 요구되는  다른 이

유는 약에 있는 여러 용어들이 여러 가지 가능한 그리고 동등하게 일정 될 수 있

는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3차 유엔해양법 약당시에는 여러 과학․기술 용어에 한 정확한 정의

를 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명확성이 요구되는  다른 경

우는 연안 당사국이 과학․기술 용어들을 명확하게 해석하려 할 때 여러 규정의 복

잡성과 과학․기술  어려움 때문이다.

  원회는 연안국이 제출할 과학․기술  증거를 비하는 동안 일 되고도 확

된 례를 확실히 하기 해 이러한 지침서를 설계하 다. 약에 기술된 모든 

련 규정에 동일하게 부합되는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을 개발하기 해서 여러 가지

의 과학․기술 방법들의 이용이 가능한 까닭에, 원회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의 정보와 자료를 효과 으로 이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제76조에 기술된 과학 인 

내용과 각 항의 순서에 따라서 지침서의 구조가 결정된다. 지침서의 각 장은 각 규

정의 실행을 한 심층 인 토의가 뒤따른다. 

  각 규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하고, 제2장은 확장 륙붕

13) CLCS, CLCS/11, 13 May 199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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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원  그 외측한계의 획정과 련된 문제의 개 (overview)을 기술한다. 제3

장은 길이 단 를 재검토하고 미터법에 기 한 륙붕 외측한계를 결정하는데 사용

되는 측지학  방법을 기술한다. 제4장은 2500 미터 등심선과 기타 지형학  특징

들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수로학  방법을 기술한다. 제5장은 륙사면 기 부에

서 경사도의 최  변경 으로서 륙사면 끝의 치 결정에 한 토의를 한다. 제6

장은 상반의 증거가 제5장에서 기술된 것처럼 륙사면 끝 치를 결정하기 한 

방법에 한 안으로서 제시되는 경우를 검토한다. 제7장은 양  산맥과 해 산

맥 그리고 기타 해 고지의 분류와 처리방법을 토의한다. 제8장은 퇴 층 두께의 

결정과 그 오차범  추정에 용되는 지구물리학  방법론을 토의한다. 제9장은 

륙붕외측한계와 련된 제출문건에 포함되는 자료들을 설명한다.

  그러나 동 지침서는 각 학문분야의 과학원리 는 정 한 기술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하지 않는다14). 지침의 작성에는 과학․기술 단체, 정부  비정부기

에서 발행된 문헌과 학술지, 학술회의 회보  기타 간행물을 참고하여야 한다.

  원회는 약이 여러 과학  원리에 따른 구체  요구를 제기하고 한 각 제출

문건의 자료와 재료의 비를 해 학문간 과학․기술  력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을 인정한다. 본 지침서는 각각의 학문분야에서의 과학원리 는 정 한 기술방

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하지 않는다. 그 목 을 해서, 제출문건

의 비를 책임진 문가는 수많은 과학․기술 단체, 정부  비정부기 에서 발행

된 문헌과 학술지, 학술회의 회보  기타 간행물을 참고하여야 한다.

  부속서는 제출문건을 비하려는 연안 당사국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인 과학  기술단체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이러한 국제 인 단체

들은 그들 문학문 인 분야에서 지식의 개발과 연구를 진작시키는 것을 일차 인 

의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원회는 유엔해양법 약 제76조와 부속서II에 따라 

연안국에 의하여 작성되는 확장된 륙붕의 한계에 한 제출문건과 련하여 권고

와 과학․기술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본 원회의 책임이다.

  2) 성립경과15)

  륙붕한계 원회의 과학․기술 지침서의 비는 두 가지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

째는 학문  그리고 학제  연구방향으로 수행된 기 연구 단계이었다. 이를 하

여 원회는 1997년 9월 제2차 회기에서 6개의 연구그룹을 편성하 는데, 수리학, 

측지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륙사면의 끝, 륙주변부의 외연에 한 연구그룹이

다.  두 번째는 1998년 5월 3일부터 15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원회의 

제3차 회기에서 시작된 지침서 안의 비 단계이었다. 제3차 원회에서 편집 

원회가 설립되었다. 편집 원회는 원장이 제안하는 지침서의 문서 구성을 심사

14) CLCS, CLCS/11, 13 May 1999, p.5.

15) CLCS, CLCS/11, 13 May 1999,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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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채택하 다.

  편집 원회는 13개의 작업반으로 편성되었는데, (1) 서론 (2) 륙붕 외측한계에 

한 권원과 획정 (3) 측지학  방법과 륙붕의 외측한계 (4) 2,500 미터 등심선 

(5) 륙사면 기 부에서 경사도의 최  변화로 결정된 륙사면의 끝 (6) 상반의 

증거에 의하여 결정된 륙사면의 끝 (7) 산맥 (8) 퇴 물 두께에 근거한 륙붕 외

측한계의 획정 (9) 확장된 륙붕의 외측한계에 한 정보 (10) 참고문헌과 계 서

 목록 (11) 국제기구의 목록 (12) 륙붕 외측한계를 확정하는 과정을 요약하는 

흐름도, 표  그림 (13) 교정의 작업반이다.

  편집 원회는 처음 12개의 작업반에게 10개의 장과 2개의 부속서를 비하는 임

무를 부여하 다. 교정 작업반에 두 가지 임무가 임되었다: 첫째는 1993년과 1995

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문가 그룹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근거하여 해양 

 해양법부에 의하여 비된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의 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었

다. 둘째는 이러한 문제가 지침서에 반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12개

의 안을 작성하는 작업반은 지침서의 임시 인 안 윤곽을 작성하 고, 이는 

원회의 제3차 회기동안 개최된 편집 원회 총회에서 토의되었다. 

  모든 작업반은 1998년 회기의 기간 동안 부분의 안을 작성하 다. 1998년 7

월 20일 지침서 안의 교정 이 편집 원장에게 제출되었고, 원장은 내용과 양

식을 통일하기 한 편집을 수행하 다. 편집 원회는 1998년 8월 31일부터 9월 4

일까지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원회의 제4차 회기에서 재개되었다. 편집 원장이 

편집한 지침서의 안은 여러 차례 개최된 편집 원회에서 논의되었고, 이 회의에

서 교정 작업을 반복하여 수정  해설을 도입하 다. 이때 교정 작업반은 이 회기

에서 편집 원회에 의하여 작성된 최종 안에 근거하여 간 보고서를 비하고 

제출하 다.

  편집 원장은 원회의 제4차 회기의 최종 회의에서 심사를 하여 모든 원들

에게 지침서의 최종 안을 제출하 으며, 원회는 1998년과 1999년의 제4차  

제5차 회의에서 교정 작업반이 비한 간 보고서를 심사하여 1999년 5월 13일에 

채택하 다. 동 지침서를 유엔의 공식 언어인 아랍어, 국어, 랑스어, 러시아  

스페인어로 번역하 다.

  지침서는 원회의 제5차 회기에서 논의되고 수정되었으며, 1999년 5월 13일에 

채택되었다. 비교  짧은 시간 동안에 작성된 륙붕 한계 원회의 과학․기술 지

침서의 안 작성 작업은 유엔해양법 약 제76조의 실행을 한 요한 성과를 거

둔 것이다. 원회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침서는 여러 가지 목 으로 사용

된다. 지침서의 근본 인 목 은 연안국의 제출문건 비 과정에 따른 도움을 주는

데 있다. 한, 지침서는 제출문건의 심사와 원회의 권고를 비하는데 있어 과

학, 기술  참고요소를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것은 지

침서는 필요한 자료를 비하는 과정에 원회에 질문을 한다면, 원회가 조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원회의 원은 그 임무를 명 롭게,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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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게 그리고 양심 으로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원은 원 취임 선서에 근거

한 원칙에 의하여 과학․기술 지침서를 비하 다.

3) 주요내용

  륙 붕  외 측 한계의 권원1 6 )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1항은 자연  연장 는 거리라고 하는 두 가지 표 에 

의하여 륙붕의 외측한계를 결정하는 연안국의 권리를 규정한다. 내용인즉, 연안국

의 륙붕은 해 밖으로 육지 토가 륙주변부의 외측 끝까지 자연  연장이 되

는 해 와 그 하층토를 포함하며(자연연장 표 ), 는 륙주변부의 외측 끝이 200

해리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

지의 해   그 하층토를 포함한다(거리 표 ). 더불어 동 약 제4항 (a)호는 연

안국이 200해리 거리 표 에 의한 경계 이원으로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받기 하여 종속권리검증을 공식화한다17). 

  연안국은 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륙주변부가 200해리 이원까지 확

장되는 경우 반드시 륙주변부의 외측 끝을 획정하여야 하며, 륙주변부는 해면

하의 연안국 토의 해면하의 자연연장으로 륙붕, 륙사면, 륙 의 해   하

층토를 포함하되 심해 양 와 양  산맥 는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륙붕의 외측한계는 1)퇴 층의 두께가 륙사면 끝의 고정 으로부터 최단거리

의 최소한 1%인 최외곽 고정 을 연결한 선 는 2) 륙사면 끝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 을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결한 선으로 획정된다. 따라서 

륙붕외측한계는 퇴 층 두께가 1%인 고정  는 륙사면 끝으로부터 거리가 60

해리인 고정  는 두 가지 모두에 의해 연결되는 선까지 확장될 수 있다.

  두 가지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 포  선언 개념에 의하여 형성된 륙붕 외측 

선은 연안국의 륙붕에 하여 최 로 가능한 권원의 범 를 결정한다. 이 외측 

선은 권리주장의 기 이지만, 륙붕의 외측한계를 획정하기 해서는 공간  제한

규정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이상의 배합방식으로부터 유도된 선들에 의하여 형성된 

외측 선까지의 범 는  다른 두 가지 제한  규칙에 의하여 한정된다. 제5항에 

따라서 두 가지 제한 규정을 동시에 용시켜 외측한계를 결정하고 이 한계 이원으

로 확장된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18). 그러므로 륙붕외측한계는 해의 폭을 

16) CLCS, CLCS/11, 13 May 1999, pp.9∼24.

17) “이 협약의 목적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대륙주변부가 200해리 이원까지 확장

되는 경우 반드시 대륙주변부의 외측 끝을 획정하여야 한다...”

18) “제4항 (a)호 (i) 및 (ii)에 따라 그어진 해저에 대륙붕의 외측한계선을 이루는 고정점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

는 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초과할 수 없거나 2,500미터 수심을 연결하는 선인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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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350해리에 있는 고정  는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

해리에 있는 고정 으로 획정된 선을 넘어서 확장될 수 있으나, 그 두 가지를 다 

넘어설 수는 없다. 

  요약하자면, 륙주변부 외연까지의 연안국의 자연  연장이 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외측으로 확장되는 경우, 륙붕의 외측한계는 륙사면 끝

으로부터 퇴 층 두께의 최소 1%선까지 는 60해리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350해리까지 획정되거나, 2500m 등심선으로부터 100 해

리를 과하여 확장될 수 없다.

  종속권리검증 공식화는 아래의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륙사면 끝으로부터 

60해리 거리에 획정된 선 는 퇴 층의 두께가 그 지 에서 륙사면 끝 사이의 

최단거리 1%인 거리로 획정된 선 혹은 둘 다가 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외측으로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제76조 4항에서 10항에 수록된 규정에 

따라 륙붕 외측한계를 획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 종속권리 검증

이 정 으로 충족되는 경우에 연안국은 동 약 제8항에 따라 200해리 외측으로 

확장되는 륙붕의 한계에 한 정보를 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19).

  측 지단 20)

  륙붕한계 원회는 유엔해양법 약이 구체 이고 과학 인 요구를 측지학  

역에서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연안국은 여러 거리표 에 근거하여 확장 륙

붕외측한계를 획정한다. 이러한 거리 표 들은 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선으로부터

의 거리, 륙사면 끝으로부터의 거리,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의 거리에 용된

다. 제76조 1항은 200해리 거리 표 에 의한 륙붕 외측 한계 설정의 연안국 권리

를 규정한다21).

  유엔해양법 약에는 두 가지 길이 단 가 사용된다. 미터(m)와 해리(M). 두 단

는 국제단 체계(SI) (Bureau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asures, 1991)의 일부이

다. 재 국제 으로 통용되는 미터법은 1983년 국제도량형총회(Conference 

Generale des Poids et Mesures)에서 채택되었다. 그밖에도 1929년 국제수로국

(IHB: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에 의하여 채택된 안건에 따라, 국제 으

로 통용되는 1해리의 거리는 1,852 미터이다.

19)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 한계가 확장되는 자료는 연안국에 의해 지리학

적 진술에 기초한 제2부속서에 의해 설정된 대륙붕한계 위원회에 제출되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연안국에게 

각국의 대륙붕외측한계 설정과 관련된 문제에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를 토대로 연안국이 설정한 대

륙붕 한계는 최종적이자 구속력이 있다.”

20) CLCS, CLCS/11, 13 May 1999, pp.26∼28.

21) “연안국의 대륙붕은 육지 영토의 자연 연장으로 영해 이원의 대륙주변부 외연까지 또는 대륙주변부 외연이 

2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와 해저의 토양을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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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 1,852 m.

  원회는 의 정확한 정의에 하여 어떠한 근사치의 사용도 지하며, 국제수

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에 의하여 채택된 M을 해리

의 약자로 강조하며 모든 언어로 동일하게 사용 할 것을 강조한다.

  국가 할권이 미치는 해양공간의 외측한계를 획정하는 모든 거리는 반드시 어떤 

기 면 에서 측정되어야 하는데, 약은 그 기 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

는데, 평균해수면, 지오이드 는 해 면 등의 기 들을 거리 측정 기 으로 선택할 

수 있다.  

  륙붕 외측한계자료를 제출하는 연안국은, 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지구좌

표체계22)에 따른 륙붕 외측 한계 좌표, 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 지구좌표체

계와 제출문건에 사용된 참고체계 사이의 변환 변수, 변환 변수를 결정하기 하여 

사용된 과학  방법에 련된 모든 자료에 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원회는 

국제측지학  지구물리학 연맹23)과 국제수로기구에 의하여 각기 채택된 국제지구

좌표체계를 하나의 국제표 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원회는 제출문건의 심사에서 연안국에게, 자료출처, 탐사 치 결정기술, 탐사날

짜  시간, 자료 보정법, 무작  오차 는 계통오차의 선 는 후 평가, 측지학  

참고체계, 직선, 군도, 복합기선의 기하학  정의 등과 같은 측지학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결국 제76조에 따라 확장 륙붕의 외측 한계 획정에는 최소한 4개의 

외측한계 결정이 요구된다.

   • 최외측 고정 들에 하여 각 에서 퇴 층의 두께가 그 으로부터 륙사

면 끝까지의 최단거리의 최소 1%;

   • 륙사면의 끝으로부터 60해리의 거리까지;

   • 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350 해리의 거리까지;

   • 2,500 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 해리의 거리까지.

  원회는 문건으로 제출된 측지학  참고 지구 타원체의 기 면 에서 원호의 

첩법의 용을 통상 기선, 2,500 미터 등심선  륙사면 끝에 치한 최근사

들로부터의 거리에 근거한 외측 한계를 획정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론으로 간주한

다. 이 방법의 실질 인 용은 수학  제 모형에 있어서 선형화된 거리 공식 체

계를 반복하여 해결함으로써 수행되었다. 모든 들이 분석되었음과 최근사 들이 

외측한계를 획정하는 것임을 확신하기 하여 철 하고 복합 인 탐색 알고리즘이 

권고된다.

  원회는 1951년 Anglo-Norwegian 례에서 국제사법재 소에 의해 규정된 바

22) ITRS: 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System.

23) IUGG: Internation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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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직선 기선으로부터 해양 공간의 외측 한계를 획정하는 평행 추  방법의 

존재를 인정한다. 한 원회는 해의 폭이 측정된 직선기선, 단합기선  군도기

선의 최근사 들로부터 200해리와 350해리 거리까지의 외측한계를 획정하는데 있어 

각 제출문건에 사용된 측지학  참고 타원체의 기 면에서 평행 추 법의 용을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간주한다.

  2,5 00미터  등 심 선 24 )

  원회는 2,500미터 등심선이 유엔해양법 약 제76조의 수행을 한 필수 요건임

을 인정한다. 2,500미터 등심선은 륙붕외측한계의 획정을 한 법식 선에 하여 

제한 규칙의 하나로서 용된다. 제5항에 따르면 2,500미터 등심선은 그 곳으로부터 

100해리가 측량되는 참고 기 선이기도 하다25). 단,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

해리의 거리에서 획정된 선은 해 산맥과 같은 특별한 경우의 확장 륙붕 외측 한

계 획정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6항은 해 고지를 외로 한다26).

  제출 자료에서 ,2500미터 등심선의 획정에 사용되는 자료는, 단일 빔 수  음향측

심, 다 빔 수  음향측심, 측면주사 측심, 간섭 측면주사 측심  탄성  반사 측

심에 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탄성  반사 측심, 간섭 측면주사 측심 

 측면주사기에 의한 모든 획득 가능한 증거들은 보조 자료로 인정한다. 인공 성

에 의한 수심자료 는 화상 측면주사기 자료 등은 2,500미터 등심선 획정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제출문건의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추가

이고 정성 인 자료로서 유용하지만, 2,500미터 는 그 외 다른 등심선을 획정할 

경우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 자료는 제출문건에서 보조 자료로서 인정된다. 

  2,500미터 등심선 획정에는 자료출처, 음향탐사기술과 분류, 측지학  참고 체계, 

항해 치 선정 방법  오차, 탐사시간과 날짜, 음 진행 경로와 속도, 보정법, 조석 

 그 외 자료에 용된 수정법, 무작  오차와 계통 오차의 선 는 후 평가  

수심자료 등과 같은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 거리에서 획정된 선은 2,500미터 등심선이 

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250해리 는 그 이상의 거리 어디에 있든 륙붕

외측 한계에 한 제한선으로 효과 이다. 100해리 한계획정의 목 으로 2,500미터 

등심선을 연결하는 가장 두드러진 들의 선택은 등심선이 간단할 경우 가장 확실

할 수 있다. 그러나 등심선이 복잡하거나 여러 개가 반복 될 경우, 2,500미터 등심

선을 연결하는 들의 선택은 어렵게 된다. 이런 경우는 재의 륙주변부의 모양

24) CLCS, CLCS/11, 13 May 1999, pp.34∼37.

25) “제4항 (a)호 (i) 및 (ii)에 따라 그어진 해저 대륙붕의 외측 한계선을 연결하는 고정점은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초과하거나 2,500미터 수심을 연결하는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초

과할 수 없다.”

26)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저산맥의 경우 대륙붕의 외측 한계는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350

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은 plateaux, rises, caps, banks, and spurs 등과 같은 대륙주변부의 자연적 

구성요소인 해저 고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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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는 지질학   지구조  작용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결국 수렴  공유된 륙 주변부에서 습곡  역단층에 의해, 이러한 작용들이 

2,500미터 등심선을 여러 번 반복되어져 생성하 음을 의미한다. 상반의 증거가 없

다면 원회는 일반 으로 륙 주변부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있어 해의 폭이 측

정된 기선으로부터 첫 번째 2,500미터 등심선의 이용을 권고한다.

  륙 사면 단 ( 륙 사면  기 부의 경사도 최 변 화  상 반 증 거  포 함 )27 ) 

  륙사면단은 퇴 층의 두께가 각 최외측 고정 으로부터 륙사면 끝까지의 최

단거리의 최소 1%인 최외측 고정 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는 륙사면의 최

하 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 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륙사면의 

끝이 확장 륙붕과 외측한계 권원의 근거가 되는 필수 요소임을 원회는 인정한

다. 제4항 (a)호 (i)28)  (ii)29)에 따라, 륙사면의 끝은 공식 규칙에 의하여 외측

한계의 폭이 측정되는 기 선이다. 

  원회는 륙사면 기 부에서 경사도의 최  변경 에 의한 륙사면 끝의 획정

을 일반 인 규칙의 특성을 갖는 규정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기  요

건은 륙사면 기 부로 정의 되는 지역의 확인  륙사면 기 부에서 경사도의 

최  변경 의 치 획정이다.

  따라서 륙사면단은 륙사면 기 부로 정의 되는 지역의 확인  륙사면 기

부에서 경사도의 최  변경 의 치 획정에 한 수심, 지형, 지질  지구 물리

학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30). 륙사면의 기 부로 정의된 지역을 확인 할 목

으로 원회는 륙사면을 붕단으로부터 륙 의 상부까지 는 륙 가 발달되

지 않은 곳에서는 심해 까지 확장하는 륙주변부의 외부로 정의한다. 륙 는 

륙사면보다 경사도가 작은 기 모양의 퇴 층이다. 그러나 많은 륙주변부가 

지질학  지구물리학  자료가 륙사면의 기 부를 확인하는데 이용된다. 일반 으

로 륙사면의 기 부가 지형과 수심자료에 의한 증거에 근거하여 확실히 결정될 경

우, 원회는 그러한 증거의 용을 권고한다. 지질학  지구물리학  자료는 그러한 

륙사면 기 부의 치 확인을 보충하는 증거로서 연안국에 의하여 제출될 수 있다.

  원회는 륙사면의 끝은 일반 인 규칙으로서 륙사면 기 부에서 경사도의 

최  변화 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4항 (b)호는 이러한 일반 규칙에 한 상반의 증거가 연안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

우의 가능한 외도 포함시키고 있다31).

  원회는 일반규칙에 상반되는 증거(in the absence of evidence to the contrary)

27) CLCS, CLCS/11, 13 May 1999, pp.44∼52.

28) (i) 퇴적층의 두께가 각 최외측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 끝까지의 최단거리의 최소 1%인 최외측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29) (ii) 대륙사면의 최하점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결한 선

30) 자료는 현장 시료와 측량, 지화학 및 방사성 동위원소 자료, 지구물리학적 측량, 및 측면주사 화상을 말한다.

31) “상반의 증거가 없는 경우 대륙사면의 끝은 그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화점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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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기될 경우에 륙사면 끝의 결정은 이 규칙에 외의 성격을 가지는 규정으로

서 해석한다. 이 규정은 륙사면의 끝이 그 기 부에서 경사도의 최  변화 으로 

결정된다고 확립하는 일반규칙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사실은 보완한다. 두 방법 모

두 륙사면 기 부에서 륙사면 끝을 찾아내기 한 것이다. 

  이 규정의 보완 인 성격은 수심측량학   지형학  증거와 더불어 모든 다른 

필요 충분한 지질학  그리고 지구물리학  증거도 연안국의 제출문건에 포함되어

야 하는 사실로서 강조된다. 원회는 이 규정에 호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는 연안국에게 요구해야하는 필요 충분한 증거의 범 와 깊이에 하여 윤

곽을 그려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에 우선하여 련 과학  용어들이 분명히 

정의되어야 한다.

  원회는 제76조에서 과학  용어들이 때로는 공인된 과학  정의와 용어법으로

부터 상당히 어 나는 법  문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용어를 분리

해서 해석하는 경향은 국제법 원회에 의하여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수행된 

업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Oxman, 1969). 륙주변부의 외측한계를 기 으로 

삼아 륙붕의 법  개념을 정의하는 제76조 1항은 이 용어에 한 법  사용과 과

학  사용간에 재의 차별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76조는 륙붕을 법  용어로서 규정한다 하더라도, 제76조는 륙붕의 외측한

계를 지질학  그리고 지형학  형태인 륙붕, 륙사면  륙 와 같이 륙주

변부의 자연 인 구성요소를 가지는 륙주변부의 외측 끝을 기 으로 정의한다32).

제76조 제3항은 원회에 더욱 세 한 지침을 규정한다33). 이러한 조항들은 몇 가

지 이유에서 원회에 가치가 있다. 이들은 지구조, 퇴 학  여러 지질학  

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지질학  의미에서 육지 토의 륙주변부 외연까지의 

자연연장 개념을 명확하게 해 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연안국이 륙사면 끝을 결

정하기 하여 외의 성격을 가지는 상반의 증거를 인용하는 경우에 일반 규칙에 

한 “상반의 증거”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지침을 규정한다. 

  약은 일반규칙에 한 상반의 증거가 인용될 경우 륙사면 끝의 치를 정의

하는 특별한 과학  방법의 용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일반규칙으로서 경사도의 

최  변화로 주어지는 지형학  증거에 의하여 륙사면의 끝을 결정할 수 없는 경

우에 원회는 이러한 규정을 연안국이 륙사면 기 부에서 륙사면 끝을 결정하

기 하여 연안국에 사용가능한 가장 좋은 지질학  그리고 지구물리학  증거를 

사용하는 기회로서 해석한다. 

  륙붕과 륙사면은 형 인 륙지각의 특징을 가지며, 종종 두꺼운 퇴 층을 

포함한다. 륙사면의 끝과 기 부는 분리될 수 없으며, 일반 으로 륙의 외연에 

32) 제76조 1항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을 통하여 대륙주변부의 외연까지 또는 대

륙주변부의 외연이 200 해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확장

되는 해저 지역의 해저면과 해저지층으로 구성된다.”

33) “대륙주변부는 연안국 육지의 수중 연장으로서 대륙붕, 대륙사면 및 대륙대의 해저면과 해저지층으로 구성된

다. 대륙주변부는 심해저 평원과 이와 연관된 대양저 산맥 또는 그 해저지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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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곳, 다시 말해서, 지각이 륙성으로부터 해양성으로 변하는 지역 근처에 

치한다. 원회는 지질학 인 으로부터 륙사면의 끝과 륙주변부의 끝을 결

정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정한다. 

  륙지각은 그 조성이 해양지각의 것과 구분되지만, 이들 두 지각 유형 사이의 

경계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지구조  지질학  환경에 기인하

여 다양한 지질학  그리고 지형학  륙주변부 유형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변부를 

단순히 륙붕, 륙사면  륙 로 세분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일은 아니다. 

  연안국이 일반규칙에 상반되는 증거에 의한 방법으로 륙사면의 기 부에서 

륙사면의 끝을 확립하기 하여 고려할 수 있는 지질학  그리고 지형학  변수들

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구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증

거에 근거하는 몇 가지 사례와 정의가 제시된다. 원회는 이러한 가치 고려가 사

례와 마찬가지로 모든 가능한 지질학  그리고 지형학  륙주변부의 유형을 철

하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표 1-5]).

[표 1-5] 륙주변부의 유형

주요 범주 형성방식 상종류

수렴형(활성)

륙주변부

종종 활성 는 비활성 섭입

에 연계된  경계를 따라

서 형성

(i) 부가 수렴형 륙주변부

(ii) 빈부가 는 비부가 수렴형   

    륙주변부

(iii) 소멸 수렴형 륙주변부

열개형

(확장성·비활성)

륙주변부

륙분리와 뒤이어 일어나는 

해 확장에 의한 해양지각 

기생성 동안  경계를 따라

서 형성

(i) 후지각 륙주변부 유형

(ii) 박지각 륙주변부 유형

단형 륙주변부

륙의 분리와 뒤이어 일어나

는 해 확장 동안 이행성 

륙 단  지 를 따라서 형성

(i) 특별한 유형 없음

자료: 본 자료는 CLCS 과학 기술 지침서의 내용을 토 로 작성함.

  결론 으로 불규칙한 해  지형이 륙사면의 기 부에서 경사도 변화가 몇 개의 

지역 인 최  값을 보인다는 시나리오같이 륙사면의 최  변곡 은 륙사면 끝

의 치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제76조 제4항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반규칙에 

상반되는 증거는 경사도의 최  변화에 의한 지형학  증거가 륙사면의 끝을 확

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연안국이 륙사면 기 부에서 

륙사면 끝의 치를 결정하기 하여 그 연안국에 사용가능한 가장 좋은 지질학

 그리고 지구물리학  증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원회는 해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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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맥

  원회는 확장된 륙붕에 한 권원과 외측 한계의 획정에 한 문제들과 련

하여 해 고지 뿐만 아니라 양  산맥과 해 산맥에 하여 특별한 심이 있음

을 인정한다. 제76조는 해 의 높은 지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규정한다34). 이러한 

용어  어느 것도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산맥”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목

을 가지고 사용된 듯하지만, 제3항에 있는 “ 양  산맥”과 제6항의 “해 산맥”사이

에 연 성은 뚜렷하지 않다. 두 용어 모두 제6항의 “해 고지”용어와는 구별된다. 

  이는 최  외측한계와 련하여 “해 산맥”과 “해 고지”가 각기 다른 규정에 의

하여 규제되기 때문에 이들 용어도 법  범주로서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제6항에

서 규정된 해 산맥에 한 제약이 “해 고원, 융기, 캡, 해퇴  잠갑”과 같은 륙

주변부의 자연  구성요소인 해 고지에는 용되지 아니한다. “해 고지”와 “해

산맥” 는 “ 양  산맥” 사이의 구별은 지도, 해도  다른 련 문서를 출 하면

서 지 까지 사용해 온 지리  명칭에 근거할 수 없다. 제76조에 법한 구별은 지

침서의 한 조항들이 고려된 과학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해양의 산맥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지질학  과정으로 형성될 수 있다:

   • 해 확장과 이에 련된 화산-마그마 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산맥;

   • 해 확장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변환단층을 따라서 형성된 산맥;

   • 후기 지구조 활동으로 인한 해양지각의 융기에 의하여 형성된 산맥;

   • 지각이 열  로 이동할 때 이와 련된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산맥. 

이러한 산맥은 주로 화산지형 는 해 산들의 집합체로 구성되며, 일반 으

로 해양지각 에 나타난다;

   • 해양지각 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산맥;

   • 비정상 으로 뜨거운 맨틀의 륨과 련하여 지역 으로 과다한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산맥;

   • 활성  경계와 호상열도 시스템의 형성과 련된 산맥. 이들은 활성과 비활

성(잔류) 호상 화산, 그리고 호상과 배호상 산맥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이

러한 산맥은 일반 으로 호상열도 시스템의 진 인 발 과정에서 다른 발

단계를 반 하며 수렴 속도  방향과 같은 변수들의 변동과 섭입되는 

의 성격에 좌우되어서 형성될 수 있다; 

   • 륙지각의 열개(확장과 얇아짐)에 의하여 형성된 산맥. 이 과정에서 주변부 

고원과 융기와 같이 주로 보다 넓은 형태의 산맥이 형성되지만, 때로는 해양

지각 는 매우 확장된 륙지각에 의하여 분리된 륙지각의 길쭉한 형태의 

산맥이 형성되기도 한다.

34) 심해저 평원에 있는 대양저 산맥 (제3항), 해저산맥 (제6항), 해저고지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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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문헌에서 “ 양  산맥” 용어는 매우 엄격한 의미로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용어는 어떤 경우에는 명백히 해 확장 산맥만을 지시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해

양기원 무암으로 조성된 모든 산맥(즉, 에 기술된 목록에서 상 의 5가지 범주

에 속하는)에 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변환 산맥이 륙지각 환경에서 해양지각 환

경으로 발달된 경우에는 산맥 체 길이에 하여 륙지각 는 해양지각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부 배호상 산맥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맥은 해

양지각과 련되지 아니 한다. 륙주변부에 치한 일부 산맥은 주변부 진화의 

기부터 존재하 으며, 그 이후로 주변부 진화에 향을 주었다. 이 산맥의 존재로 

인하여 퇴 물 확산과 두께 그리고 해  지형이 그 지역에서 독특하게 형성되고 개

체화될 수 있었다.

  일부 산맥(활동 으로 확장되고 있는 산맥을 포함하여)은 그 에 섬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산맥의 부분이 심해  평원으로서 간주될 수 없다. 제

76조는 지각의 다른 유형을 체계 으로 참고하지 아니 한다. 신에 제76조는 두 

가지 용어만을 참고한다. 심해 의 양  산맥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육지 토의 

자연 인 연장”과 “육괴의 수  연장”, “육지 토”  “육괴”라는 용어는 둘 다 지

질학  의미의 지각유형에 하여 립  용어이다. 

  그러므로 원회는 섬 국가의 경우조차도 지질학  지각 유형은 해 의 산맥과 

고지를 제76조 6항의 법 인 범주로 분류하는데 유일한 기 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원회는 산맥의 경우에 원회의 은 육지 토  육괴의 

자연 인 연장, 산맥의 지형과 제4항에서 정의된 륙주변부와의 계, 그리고 산맥

의 연속성과 같은 과학 이고 법 인 심사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여러 가

지 조건과 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회는 산맥의 문제는 

사안별로 심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6항에서 “해 고지”용어는 선발된 높은 지형을 포함한다. “해 고원, 융기, 캡, 

해퇴와 잠갑과 같이”, “와 같은”의 구 은 목록이 완 하게 채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든 고지의 공통 은 이들이 륙주변부의 자연 인 구성

요소라는 것이다. 이는 륙주변부를 형성하는 과정과 륙이 성장하는 방법을 심

사하는 것과 련된다. 재 륙은 근본 으로 륙주변부를 따라서 지질학  과

정에 의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는 성장하 다( 를 들면, Rudnick, 1995). 

따라서 원회는 주로 아래의 고려사항으로 “해 고지”에 한 견해를 뒷받침 할 

것이다. 성 주변부에서 륙이 성장하는 자연 인 과정은 해양, 호상열도 는 륙

기원의 퇴 물과 지각 물질이 륙주변부에 부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륙주변부에 부가된 모든 지각 편 는 퇴 물 기는 륙주변부의 

자연 인 구성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비활성 주변부에서 해 확장에 의하여 륙

이 분리되기 에 륙이 단되는 자연 인 과정은 륙지각의 얇아짐, 확장  

열개와 지각 내부로 막 한 마그마의 입 그리고 지각 외부로 마그마의 분출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과정이 륙의 성장에 추가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 과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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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형성되는 해 의 높은 지형은 육괴 연장의 통합부분을 형성하며 륙주변부의 

자연 인 구성요소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퇴 물 의 두 께 35 )

  원회는 퇴 물 두께 규칙이 확장된 륙붕에 한 권원과 확장된 륙붕의 외

측한계 획정을 한 두 가지 동등하게 유효한 공식들  하나이며 제5항과 6항에 

규정된 제한에 의해 규제된다고 인정한다. 제4항 (a)호 (i)은 이 공식을 기술한다36). 

퇴 물 두께 공식은 연안국이 제출한 확장된 륙붕의 문건에서 지구물리학  증거

의 허용을 한 근방법을 개방한다. 퇴 물 두께 공식은 세계 으로 륙 의 다

양성을 고려하는 장 이 있다.

  륙붕의 외측한계는 퇴 암의 두께가 각 최외곽 고정 으로부터 륙사면 끝까

지의 최단거리의 최소한 1%인 최외곽 고정 을 연결한 선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

한 퇴 물 두께 공식은 륙 의 퇴 물이 바다 쪽으로 차 얇아진다는 논리에 근

거하는데, 이 기 을 용하는 연안국은 륙사면 끝의 치와 그 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생성된 퇴 물의 두께에 해 퇴 물  기반암 경계면의 결정, 퇴 물 두

께의 계산  퇴 물 분포의 다양성 등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퇴 물의 두께

는 직 인 채취와 간 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직 인 채취는 시

추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간 인 방법은 음 탐사와 자력 측정을 포함한다.

  연안국은 동일하고 연속 인 퇴 물 에이 런에서 1% 는 그 이상의 퇴 물 두

께가 나타나는 최외곽 지 을 선택하고 선택된 각 고정 에서의 퇴 물과 륙사면 

끝에서의 퇴 물 사이에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이 공식은 륙 의 퇴 물이 바다 

쪽으로 차 얇아진다는 모형에 근거한다. 지구과학자들은 이 방법의 수행에서 일

련의 기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퇴

물/기반암 경계면의 결정, 퇴 물 두께의 계산  퇴 물 분포의 다양성 등과 

련된다.

  비활성 륙주변부의 이상 인 지형학  모형에서 이러한 퇴 물은 륙 에 속

한다. 활성  단형 륙주변부의 지질과 지형은 더욱 복잡하며 개 고 인 

륙 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륙사면 끝 이원으로 상당량의 퇴 물이 구

성되어 있을 수 있다. 고 인 륙 와 륙사면 끝 인근에 있는 다른 퇴 물 

기의 퇴 물은 인 한 륙으로부터 침식되어 탁류 는 등수심류에 의하여 퇴

된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퇴 물은 원양성 는 반원양성 물질 그리고/

는 화산재와 용암과 같은 화산쇄설물과 혼합되어 있다. 륙사면과 륙 의 퇴

상  지형은 종종 슬럼 와 퇴 물의 재퇴 에 의하여 심하게 변형되어 있다.

  비활성 륙주변부에 있는 륙 는 이상 으로 기형 에이 런으로서 해양성 

35) CLCS, CLCS/11, 13 May 1999, pp.57∼71.

36) “(i) 퇴적암의 두께가 각 최외곽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 끝까지의 최단거리의 최소한 1%인 최외곽 고정점

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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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분 으로 륙성 기반암 에 놓인 퇴 물에 의하여 형성된다. 퇴 물의 

두께는 륙사면 끝으로부터 심해  평원 쪽으로 차 감소되는 것으로 기 된다. 

퇴 물 기 의 기반암은 매우 다양한 경사를 가질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 륙 쪽으

로 가면서 완만한 일반 인 경사를 가진다. 그러나 제4항 (a)호 (i)를 수행하는 목

을 하여 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의에 따라 “퇴 물 두께” 용어를 이해한다. 륙

주변부의 어느 장소에서 퇴 물 두께는 해 면의 경사 는 기반암 최상부의 경사에 

계없이 해  면으로부터 퇴 물 기 에 있는 기반암 최상부까지의 수직거리이다.

  퇴 물의 두께는 직 인 채취와 간 인 방법들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직

인 채취는 시추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는 특히 심해에서 매우 값비싼 방법이며, 

한 에서의 값만을 제공한다. 간 인 방법들은 음 탐사와 자력 측정을 포함

한다. 이 방법들은 목 에 가장 합한 종합  자료축  방법이며 수심측량 그리고 

탄성  반사와 굴  측정으로부터 획득되는 자료이다. 기반암 최상부와 해 면 사

이의 수직거리(즉, 퇴 물 두께) 계산은 탄성 의 왕복이동 시간을 미터 단 의 깊

이로 변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경우에, 특히 탄성  반사 자료가 인 장소에서는, 력과 자력 자료가 

한 기반암 최상부를 도면화하는데 연 될 수 있다. 원회는 벵갈만 남부에 치

한 연안국에 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 원회 최종 법안의 제2부속서에 있는 이해 

성명에 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외가 부여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규정을 수행

할 권리가 있고 이를 선택하는 연안국은 제출된 륙붕의 경계선을 따라서 60해리 

이상 떨어지지 않는 각 고정 에서 퇴 암의 두께가 1킬로미터 보다 작지 않다는 

것을 문건으로 증명해 주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원회는 기 한다.

  확 장된  륙 붕 의 외 측 한계에  한 정보

  원회는 권고안을 만들기 하여 확장된 륙붕의 한계에 한 정보를 연안국이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고 인정한다. 제8항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

다37). 원회는 제2부속서에서 규정한 두 가지 기능  하나는 연안국이 제출한 자

료와 재료를 심사하는 것이며 제76조와 1980년의 양해성명서에 따라서 권고하는 것

으로 인식한다. 제2부속서, 제3조 (1)항 (a)호는 이러한 기능을 기술한다38). 제출문

건은 원회의 운용규칙(CLCS/L.3)에 따라서 세 가지로 독립된 부분으로 나 어진

다. 요구되는 형식은 행정개요(22 사본), 주문건(8 사본)  모든 과학․기술  입증 

자료(2 사본)로 구성된다.

37) “연안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에 관한 정보를 형평한 지리적 

대표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는 대륙붕

의 외측 한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안국에게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그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에 의해 확

정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38) “1. 위원회의 기능은: (a) 대륙붕의 외측한계가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되는 지역에서 대륙붕외측한계에 관련

하여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와 다른 재료를 심사하는 것이며,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1980년 8월 29일

에 채택한 제76조와 양해성명서에 따라서 권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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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방법

1) 설정기

  1958년 「 륙붕 약」에서 규정한 와 같은 륙붕의 범 에 한 규정은 다수

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 다. 그러나 이 륙붕의 범 를 해 허용된 세 가지 기

은 모두 법  기 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첫째로, 200m 수심 기 인데, 이는 륙붕이 육지 토의 자연  연장으로서 일정

범 의 연안 해 라는 특성에 비추어 “범 ”를 한정하기에는 부 하고도 모호한 

지형학  특성에 불과하다.

  둘째로 “개발가능성”기 인데 이는 1953년 ILC의 안 심의 때나,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심의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반 의견이 제시된 항목이다. 이 기

은 륙붕의 범 를 불명확하게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발이라는 개념은 

범 한 양태(樣態)의 활동을 포함한다. 극단 으로 여류를 소량 채취하는 것으로

부터, 해  석유개발을 해 본격 인 유 개발을 시굴  운 하는 활동까지 모두

소  “개발”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때, 이는 연안

국만의 능력을 제로 하는지 는 다른 국가의 능력까지 모두 동원한 경우를 포함

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셋째로 “연 성(連接性)”의 기 인데, 이는 륙붕의 개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단히 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범 ”를 특정시킴에 있어서는 의 다른 두 

요소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그 요성이 반감되는 결과가 되었다.

  1960년  이후 새로운 기술, 특히 해양기술의 속한 발 은 실제로 개발가능성

이라는 기 을 더욱 무의미하게 하 다.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이 가능하지 않

는 해 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 에 따른다면, 륙붕에 

한 연안국의 권리주장은 사실상 외측한계를 경계로 하지 않더라도 확 될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1958년「 륙붕 약」 제1조 “연안에 연 한” (adjacent to the 

coast)이라는 문구로서, 연안에서 무제한으로 확장된 륙붕의 범 는 인정될 수 없

다는 주장이 이미 있었고, 랑스는 1965년에 「 륙붕 약」에 조인(調印)하면서 

별도의 선언으로써 이 문구가 륙붕 범 의 무제한한 확장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

석한다는 것과, 따라서 랑스는 200m 등심선(等水深線) 이원(以遠)의 어떠한 륙

붕 범 도 인정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가 있다.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1항 기 에 의하면, 륙변계가 해기선에서 200해리

를 넘지 않는 경우, 법률상의 “ 륙붕의 범 ”에는 ‘지형학  의미의 심해 (deep 

ocean floor or plain)'까지 포함되게 된다. 

  실제로 제76조의 륙붕범  규정을 서양 연안에 용하는 경우에, 륙변계(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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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邊界)가 200해리에 못 미침으로써, 심해 까지 연안국에 포함되는 경우는 체의 

67%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제76조 제4항(a)(ⅰ)에서 규정하는 륙융기(大陸隆起)

의 충 암에 의한 기 (소  Irish Formular)이 용되는 경우는 체의 23%라고 

한다. 태평양 연안은 그나마 서양보다도 륙융기(大陸隆起)가 더욱 분포되어 있

지 않다. 그러므로 부분 제76조 제1항 후단(後段)이 용되게 되며, 법률상 연안 

륙붕의 범 에는 부분 심해 가 포함되게 된다.

  이들 경우 상부수역(上部水域)  해면(海面)은 200해리 EEZ로 연안국 할수역

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질학  륙변계(大陸邊界) 외측 해 가 유엔해양법

상 륙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야기되는 실제  혼란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인

류의 공동유산으로 개발 운용될 심해  제도와의 조화가 팔요 하게 될 것이다.

  제76조 제4항을 용하는 경우에 소  륙사면단을 객 으로 확정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충 암의 두께가 최단거리의 1%인 최 외곽 고정지 의 결정

은 결국 연안국의 자의(恣意)가 개입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제76조 제

8항 후단).

2) 설정방법

  이와 같이, 해양법 약은 륙붕의 외측한계에 하여 최 폭은 350해리의 선 

는 2,500미터의 등심선부터 100해리의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륙토괴의 자

연연장이라는 기 과 거리기 에 의해 이원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안국은 륙

붕의 외측한계를 이하와 같은 기 에 의해 설정할 수 있다39).

   ◦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 토의 자연  연장을 따라 륙변계의 외연까지, 

      -         퇴 암두께  ≥ 1 되는 고정

         고정 에서 륙사면단까지의 거리      100

      - 륙사면단에서 60해리 이내의 고정 을 연결한 선

      - 의 조건하에 측정된 고정선은 350해리 이내

      - 는 2500m 등심선에서 100해리 이내의 고정선

      - 이들 고정선은 그 1개의 길이가 60해리를 과할 수 없다.

  이 에서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기 은 주로 아랍 국가들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며, 등심선 2,500m 기 은 방 한 륙붕을 가진 구소련의 제안이 수용된 것이

며, 350해리 기 은 아일랜드의 제안이 수용된 것이다40).

39) 동 제76조 제1항~제9항.

40) 박춘호, “한반도 주변 대륙붕 경계문제의 현황: UN해양법협약 발효에 즈음하여”, 해양정책연구 제9권 제2호

(1994. 12),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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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에 가장 곤란한 은 법률 으로 정의되지 않은 지질학  는 지리학  

용어를, 륙붕 외측한계기 으로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76조 제3항 

단서로 해양산맥은 륙붕의 범 에서 배제되며, 해 산맥과 해 고지는 모두 륙

붕에 속하게 된다. 해 산맥은 350해리를 넘을 수 없는데 해 고지는 350해리를 넘

는 륙변계의 범 까지 륙붕으로서 인정 될 수 있다.

  해 산맥과 해 고지는 지질학  는 지구물리학 으로 구별 가능한 개념일 것

이나, 이들이 륙 외측한계 결정의 요한 기 이 되고 있는 만큼 법 인 용어 정

의가 있어야만 한다. 약 본문에 이러한 용어 정의를 포함시킴으로써, 조문을 번잡

하게 함을 피하기 한 것이라면, 약의 부속서에라도 각 개념의 구별과 한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1999년 5월의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는 당사국들이 륙붕 자료를 비하거나 제

출하는 경우에 기 이 되는 과학  기술지침41)을 만들었는데, 이는 륙붕자료의 

비  제출과 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 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수로

학, 측지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륙사면  륙 의 외측경계의 6가지 그룹으로 

이루어진 원회를 조직하여 경계 획선에 한 도상연습을 행한다.

  다른 하나는 총 , 륙붕 외측한계의 권원  획선, 륙붕 외측한계설정에 한 

측지학  방법, 2,500m 등심선, 최 경사도를 용한 륙사면부, 련증거를 용

한 륙사면부, 해양 , 퇴 층의 두께에 의한 륙붕 외측한계의 획선, 륙붕 외

측한계와 련된 정보, 상세설명  자료목록, 국제기구의 목록, 륙붕 외측한계의 

설정 차에 한 도식, 도표  그림, 기타 리 등 13개 작업반으로 구성된 편집

원회에서 이 지침의 내용을 의하여 채택한다42).

  퇴 층 두께가 1%인 고정 을 연결한 선을 나타낸 것이므로, 연안국 토의 자연

 연장을 따라 륙변계의 외연까지 이은 선에서 외측한계 지 에서 륙사면단까

지의 거리(dx)를 분모로 하고 그 에서의 퇴 암 두께(dy)를 분자로 하여 그것이 

1% 이상이 되는 고정 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고 있다. 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 을 연결한 선인데, 이 공식에 의하면 퇴 층 두께가 아주 어 불

리한 국가에게 거리기 을 용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공식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 은 연결한 선으로 퇴 층의 1%인 고정

이나 륙사면단에서 60해리 이내 고정 을 연결한 선을 제한하는 것을 나타낸다. 

한 500미터 등수심선에서 100해리 이내의 고정 을 연결한 선으로, 륙사면단 

외측 고정 에서의 퇴 층 두께나 륙사면단에서 60해리 이내의 고정 을 연결한 

선을 사용할 경우에 불리한 결과를 래하는 국가들에게 외측한계를 확장할 수 있

는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다.

41)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13 May 1999 at its fifth session. in CLCS/11. in 

www.un.org/Depts/los.

42)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pp.3～4. in 

www.un.org/Depts/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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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륙붕 한계설정 공식선 도해

자료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이상에서 설명한 륙붕 외측한계설정에 한 기 을 조합한 것이 [그림 1-1]이

다.  [그림 1-1]의 상단그림의 상부 선은 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

정 을 연결한 선이며 상부실선은 퇴 층 두께가 1%인 고정 을 연결한 선을 나타

낸 것이다. 상단그림의 하부 선은 퇴 층 두께가 1%인 고정 을 연결한 선을 나타

낸 것이며 하부실선은 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 을 연결한 선을 

표시한 것인데, 상단그림 체의 실선은 두 조건을 조합한 륙붕의 외측한계를 나

타내는 공식을 용한 것이다. 

   [그림 1-1]의 단그림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  는 2,500미터 등수심선에

서 100해리의 고정 으로 획선된 선을 조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단그림의 상부

선은 2,500미터 등수심선, 상부실선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 을 나타낸 선이며, 

단 하부 선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 을 연결한 선이고 하부실선은 2,500미

터 등수심선을 나타낸 것으로, 단그림의 실선은 2,500미터 등수심선과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 을 연결한 선을 조합한 것이다.

  [그림 1-1]의 하단그림은  상단그림과 단그림을 조합한 것이다. 하단그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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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의 외쪽 선은 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 을 연결한 선으로 

상부의 퇴 층의 1%인 고정 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는 실선에 의하여 외측한계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하고, 하단그림 상부의 오른쪽 선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

은 연결한 선으로 상부의 퇴 층의 1%인 고정 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는 실선에 

의하여 외측한계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단그림에서 간부분의 외쪽 선은 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

을 연결한 선으로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 은 연결한 선을 나타내는 실선에 의

하여 외측한계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하고. 간부분이 오른쪽 선은 상부의 퇴 층

의 1%인 고정 을 연결한 선을 나타낸 것으로 2,500미터 등수심선을 나타내는 실선

에 의하여 외측한계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하단그림에서 하부의 외쪽 선은 퇴 층의 1%인 고정 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 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는 실선에 의하여 외측한계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4. 제출기한 및 절차

1) 제출기한

  륙붕한계 원회에의 데이터의 제출마감은 언제 유엔해양법 약의 당사국이 되

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당사국들은 2009년 5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다. 이유

인즉, 연안국이 200해리 이원에 륙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정

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과학   기술  자료를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

출기한은 해양법 약의 발효 후 10년 이내로 합의를 보았다43). 

  그러나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이 륙붕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과

학 , 기술 인 장애 때문에 ‘ 약의 발효 후 10년내’라는 제출기한을 지키기가 어

렵다는 이 지 되어 제출기한의 연장문제를 재검토하여44) 제11차 당사국회의에서 

셰이셀의 제안으로 소 원회가 설치되어45) 제출기한의 연장문제를 검토하 다. 소

원회의 작업 결과, 1999년 5월 13일 이 에 해양법 약을 비 한 국가들의 륙

붕 외측한계에 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1999년 5월 13일을 기산 으로 하여 10년 

이내로 하고, 1999년 5월 13일 이후에 해양법 약을 비 한 국가들의 제출기한은 

차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 다46). 이처럼 제출기한의 기산 을 1999년 5월 13일로 

한 것은 원회가 1997년 6월에 비로소 설립되었다는 과 륙붕의 외측한계에 

43) 해양법협약 부속서Ⅱ, 제4조.

44) Meeting of States parties, Report of the tenth Meeting of States parties, p.11. in SPLOS/60. in 

www.un.org/Depts/los.

45) SPLOS/66. in www.un.org/Depts/los.

46) Meeting of States parties, Report ofthe Eleventh Meeting of States parties, p.1. in SPLOS/72. in 

www.un.org/Depts/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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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학  기술지침이 1999년 5월 13일에 채택되었다는 을 고려한 것이다47). 

  하지만 향하거나 인 하는 국가간에 륙붕의 경계에 한 분쟁이 있는 국가, 

육지 토나 해양에 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국가가 륙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약의 제2 부속서 제4조에 의거한 10년의 제출기한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기

간이 늦추어질 수 있음에48) 하여 배려가 없었고 개발도상국에 한 배려도 부족하

다. 결국 2008년 6월의 당사국총회에서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져 이 마감을 완화

하는 조치가 취하여졌다.

  륙붕한계 원회의 사무국을 맡는 유엔해사해양법과(DOALOS)가 세계의 각 지

역에서 륙붕연장신청을 한 트 이닝·코스를 개최하거나 개발도상국에 의한 신

청 비를 지원하기 한 기 을 마련하고자 하 고 유엔총회의 도움을 얻어 개발

도상국들의 신청 비에 한 기술  재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2009년 5월까지 기한을 맞춰야 하는 곤란한 상황은 

바 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2008년 6월 유엔해양법 약 당사국총회는 신청 제출

기한에 한 문제를 재론 하 는 바, (1) 2009년 5월 12일까지 200해리를 넘는 륙

붕외측한계에 한 비  정보(preliminary information)를 유엔 사무총장에 제출하

면 기한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2) 이 비  정보에 해 륙붕한계

원회는 심사를 하지 않고, 그 후 제출되는 신청 내용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하

는 내용의 결정을 도출하 다(결정 내용은 당사국총회 문서 SPLOS/183 참조). 즉, 

신청을 실시하고 싶은 나라는 륙붕연장에 한 략의 정보를 완 한 내용이 아

니더라도 일단 2009년 5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마감에 늦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2) 제출 차

  륙붕한계 연장을 한 차는 연안국이 신청을 제출, 륙붕한계 원회가 심사

하고 권고를 내며, 그 권고를 수용한 연안국이 륙붕외측한계선을 설정한다는 

로세스를 가진다. 먼  연안국은 륙붕한계 원회에서 200해리 이원의 륙붕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륙붕한계 원회는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s)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연안국이 신청을 유엔 사무총

장에 제출하면 유엔 사무국에 의해서 해당 신청의 executive summary가 공개되어 

다른 국가들은 이것에 해 의견 표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이 륙붕한계 원회의 의제로 다루어지기 해서는 원회 정기총회의 3개

월 까지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executive summary를 공개해야 한다. 원회의 

의제로서 다루어지면 연안국의 신청내용에 한 젠테이션을 받고 그 후, 신청

47) 1999년 5월 13일 이후에 조약을 비준한 캐나다나 덴마크는 자국에 대해 조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10년이라

는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캐나다는 2003년 11월 7일에 비준하였고, 덴마크는 2004년 11월 16일에 비준

하였으므로, 각각 그 날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다. 

48)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 제2부속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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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사하기 한 소 원회가 설치된다. 

  소 원회는 연안국 표단과 의를 가지고 권고안을 작성, 그 안을 서면화한 것

을 륙붕한계 원회의 체회의에 제출한다. 권고안에 해 체 회합에서 검토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더해 채택한다. 이 같은 차로 채택된 권고는 신청을 

실시한 연안국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연안국은 권고를 받아들인 후, 권고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권고에 근거해 륙붕

한계선을 설정하며 그 한계선을 표시하는 해도  련 정보를 유엔 사무총장과 국

제 해 기구 사무국장에게 각각 기탁하고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해 기구 사무국장

이 이것을 공표한다. 만일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새로운 신청을 제출하던지 

개정한 신청을 재제출할 수 있다. 륙붕자료 제출과 련된 차를 도식화하면 [그

림 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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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의
동의

신청서 제출

연안국

유엔사무총장

타국으로부터의 의견표명대륙붕한계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전체위원회에 
있어서의 연안국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수속개시(신청서제출)    Ⅰ

회기의 3개월 까지 제출하면 

원회의 의제로 다 진다. 신청서 공표

Ⅱ

연안국대표가 회의에 참석

소위원회에 의한 심사
연안국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추가데이터 제출과 추가설명을 

서면과 프레젠테이션으로 수행한다

연안국은 소위원회로부터 제시된 

견해와 결론에 대해 서면과 

프레젠테이션으로 의견을 표명한다

권고안 작성

* 소 원회의 심사는 동시에 3개의 소 원회

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소 원회에 의한 심사

결과 얻어진 견해  

반  결론의 제시

소위원회 권고안의 서면화 
및 전체위원회에 대한 

권고안 제출

대륙붕한계위원회(전체위원
회)에 의한 권고안 검토 
(검토는 비공개회의 진행)

승인
또는
수정

위원회권고의 작성과 승인

연안국

신규신청 또는 
개정신청

처음으로 
돌아간다

권고에 따른 연안국의 
한계선 설정

한계선이 표시된 해도 및 

경위도선 기탁

유엔
사무총장

승인

Yes

No

Ⅲ

Ⅳ

Ⅴ

Ⅵ

소 원회의 설치와 작업

소 원회에 의한 권고안 작성
Ⅶ

Ⅷ

Ⅸ

Ⅹ

Ⅺ권 고

Ⅻ

ⅩⅢ

ⅩⅣ

ⅩⅤ

ⅩⅥ

ⅩⅦ

ⅩⅧ

연안국은 전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권고안이 검토되기 

전에 권고안에 관한 자국의 견해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한다

[그림 1-2] 륙붕한계 원회 제출 차

* CLCS 의사규칙(CLCS/40) CLCS/40/Rev.1을 토 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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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국의 200해리 외측 대륙붕한계신청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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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용

Canada, 

Denmark 

ㅇ 러시아가 북극해에 신청한 륙붕 연장 데이터의 불충분으로 입장

을 결정할 수 없으며, 이것이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아님

ㅇ 러시아의 신청이 러시아와의 캐나다, 덴마크(그린랜드)간의 경계

획정에 향을 주지 않음  

Japan 

ㅇ 일본은 러시아가 제출한 지도에서 홋카이도  북방 네 개 도서

(Etorofu, Kunashiri, Shikotan, Habomai)의 해역에 러시아의 배

타 경제수역 선이 뻗 져 있는 것이나 륙붕이 설정되어 있는 

것 등에 해 이의를 주장

ㅇ 륙붕한계 원회가 북방 네 개 도서의 토문제 는 일본·러

시아간의 륙붕  배타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향력을 주

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요청

제1절 러시아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러시아는 2001년 12월 20일 륙붕한계 원회에 200해리 외측 륙붕 연장을 

한 자료를 제출하 다. 러시아 표는 2002년 3월 25일~4월 12일 개최된 제10회 

CLCS 회의 회기를 통해 련 신청에 하여 상세한 발표를 하 고, CLCS는 러시

아 신청을 조사하는 소 원회를 설치, 조사를 개시하 다. 

  러시아의 신청은 륙붕한계 원회에 수된 첫 번째 사례라는 과 러시아가 제

출하고 륙붕한계 원회가 심사한 문서(기술 , 법 ) 내용과 기 은 이후 륙붕 

연장 신청을 비하는 국가에게 많은 시사 을 주었다. 

  러시아가 연장을 신청한 륙붕은 크게 북극해와 태평양 해역, 4개 지역으로 바

츠해와 베링해, 오오츠크해, 북극해 등에 설정되었다. 륙붕의 외측 한계는 유엔

해양법 약 제76조에 따른 공식과 한계, 외측 한계  사이의 거리, 륙 사면의 끝

부분에서의 거리, 덮고 있는 퇴 물의 두께  사용된 거리 한계(distance limit)에 

따라 기선 혹은 2,500m 수심으로부터의 거리 등이 표시되어 있다. 

2. 이해당사국 및 이의 신청국 현황

  러시아의 자료제출은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서 모든 유엔 가맹국에 공표된 후, 캐

나다, 덴마크, 일본, 노르웨이  미국이 각각 자국의 견해를 표명하는 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 제출하 다. 이 , 덴마크와 캐나다는 북극해에서의 륙붕 연장을 정

하고 있다는 에서 련 내용에 한 자국 입장을 피력함과 동시에 진행  혹은 

향후 추진시 첩 가능성이 있는 륙붕 경계획정에 한 법  한계를 분명하게 제

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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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용

Norway 

ㅇ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바 츠 해의 륙붕경계획정이 교섭 이며 

륙붕한계 원회의 심사에 의해서 본 경계획정이 향을 받는 

것은 아님

US 

ㅇ 미국은 북극해의 α·Mendeleyev 해령과 Lomonosov 해령이 

륙붕의 자연 연장은 아니며, 한 러시아와 미국간의 베링해 해

양경계획정조약이 1990년에 서명되었지만, 러시아 의회가 아직

까지 승인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3. 지역별 신청현황

1) 러시아의 EEZ  륙붕 확장 상 수역도 

  러시아가 신청한 륙붕 연장 해역은 총 4개 해역으로 태평양과 북극해에 치하

고 있다. 이  북극해에 하여는 할권을 주장하는 기타국가와의 문제 , 태평양 

해역에 치한 베링해와 오오츠크해에서는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해결되

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되었다. 

[그림 2-1] 러시아의 륙붕 외측 한계 신청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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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링해 & 오호츠크해

(1 ) 베 링  해  

  러시아 연방의 200해리 배타 경제수역  1990년 6월 1일 미소 약에 의한 획

정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서는 FOS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의 퇴 물 두께의 퍼센

티지가 어디든지, 해분의 국부형 아치 융기가 있는 곳(local arched uplifts of the 

basin)조차도 1%를 과한다.

  그러므로 제출된 자료가 나타내는 바는, 면  약 21,400km²에 해당하는 베링해

(Bering Sea)의 륙붕 지역은 해 폭을 측정한 지 으로부터 200해리 구간을 

과하여 미소 약의 획정선까지 확장하여 러시아 연방의 륙붕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 이 지역에서는 총 21개의 고정 이 활용되었고, 그  하나(point 58)는 200해리 

구역경계와 교차한 지 에 설정되었다.

[그림 2-2] 러시아가 태평양 극동해에 연장 신청한 륙붕 외측 한계

(2) 오호 츠 크  해

  본문과 함께 제출된 굴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러시아 연방의 200해리 배타

경제수역을 과하여 확장하는 면  약 56,400km²의 오호츠크해(Okhotsk Sea)가 

15~18km 두께의 륙형 지각(지진속도 5.2~6.0km/s)이고, 약 1km 침강하 으며 

륙 사면의 쪽 모서리 에 치한다는 것이다.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3항에 따라, 문제가 된 수역이 지리학  지질학 으로 

륙붕이며 오호츠크해의 러시아 연방 육지 토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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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실이다. 이 자료로 단컨  이 지역은 법 으로 러시아 연방의 륙붕에 

포함된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러므로, 유엔해양법 약에 따라 태평양에서의 러시아 연방의 륙붕의 외측한

계는 남으로는 해 폭을 측정한 지 에서부터의 기선에서 200해리의 거리를 가지

는 곳이며, 동으로는 쿠릴  알류샨 열도이다. 베링해에서는 미소 약에서 획정한 

바와 같다. 

3) 바 츠해와 앙 북극해 

  러시아는 앙 북극해(The Arctic Ocean)에 총 32개의 고정 을 활용하여 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 다. 이 , 9개 고정 은 해 폭을 측정한 지 으로 부터 350해

리 제한선을 활용하여 선정되었으며, 3개 고정 은 륙사면의 끝에서 60해리 거리

를 두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고정  17개는 퇴 암 두께가 가장 가까운 륙사면

의 끝부분까지의 거리가 1% 되는 이 활용되었고, 나머지 3개 고정 은 EEZ 경계

선과 일치하는 해기 으로부터의 200해리 지 에 설정되었다. 

[그림 2-3] 러시아가 바 츠해와 북극해에 신청한 륙붕 연장 외측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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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CS의 권고

  심사를 맡은 소 원회는 2002년 6월 14일에 권고안을 CLCS에 제출하 고, CLCS

는 제11차 회의에서 련 권고안에 몇 가지의 수정안을 더 첨부한 뒤 채택하 다. 

러시아에 한 권고안의 개요는 제57회 UN총회 회기 에 제출된 ‘해양과 해양법’

에 한 사무총장보고서(A/57/57/Add.1)에 수록되었고,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① 러시아는 바 츠 해에 해서는 노르웨이와, 베링해에 해서는 미국과의 해

양경계획정 정이 각각 발효했을 경우, 해당 경계선을 나타내는 해도  좌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② 오호츠크 해에 해서는, 그 북부 해역에 하여 보다 정 한 근거로 기 를 

두는 부분 신청(well-documented partial submission)을 하도록 권고했다. 

한 륙붕한계 원회는 해당 부분신청은 남부 해역에서의 국가간 해양경계획

정에 한 문제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게다가 해당 부분신청을 실시하기 

해서 러시아는(경계 획정에 련하여) 일본과의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③ 앙 북극해에 해서는 륙붕한계 원회의 권고에 포함된 소견에 근거해 신

청서 개정을 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과 같이 러시아의 신청은 4개 해역에 한 것이었지만, 어느 해역에서의 

륙붕 연장신청에 해서도 륙붕한계 원회는 원숙한 해결(러시아가 성공리에 신

청을 하기 해서)을 하여 인 국가와의 경계획정을 한 교섭을 실시할 필요성

과 보다 정 한 근거로 기 를 두는 신청을 실시할 필요성을 역설하 다. 

  이후 2007년 8월 2일 러시아의 유인 잠수정 2정이 북극  주변의 해 를 탐사하

여 해 에 러시아 국기를 세웠다는 보도가 있었다49). 이 해  탐사는 러시아의 

륙붕한계 원회에의 재신청의 제출을 해서 Lomonosov 해령과 러시아의 토와 

지질 인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에 하여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서 행하여

진 것이라고 말해져 러시아가 언제 재신청을 실시할지가 주목된다50). 

  북극에 한 권원(權源) 주장은 무엇보다, 략  요성과 국제항공 교통노선의 

요성, 과학기술 발 으로 인한 각종 자원개발  이용가능성으로 요성이 증

되고 있는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 의하면, 북극에는 세계 으로 미개발된 석유가스의 약 25%가 매장된 

49) Daniel Cressey, Russia at forefront of Arctic land-grab, Nature 448, 520-521 (2 August 2007). 
50) Daniel Cressey, Geology: The next land rush, Nature 451, 12-15 (3 Jan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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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된다. 한 북극의 서북항로(Northwest Passage)는 략요지로써, 나

마 운하의 항선과 비교할 때 북미서해안과 아시아 간의 항선이 약 6,500km 단축되

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보고가 있다. 즉, 군사  의의만큼 상업  가치를 갖는 황

노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고한 가치를 가진 지역인 것이다. 특히, 북극의 빙산이 

녹아 폭이 소해지면서, 북극 수역을 통한 해상수송량과 상공으로의 항공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북극에서의 제반활동에 한 통제권을 둘러싸고 국가간 논쟁은 보다 

가속화될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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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브라질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2004년 5월 17일 라질은 UN사무총장을 통해 CLCS에 자료를 제출 하 고, 자

료는 UN사무총장에 의해  가맹국에게 회람되었다. 동년 8월 30일～9월 3일까지 

개최된 제14회 CLCS 총회에서 라질은 계 자료를 발표하 고 CLCS는 라질

의 자료를 조사하는 소 원회를 설치, 심사를 개시하 다. 소 원회는 그 후 2005년 

4월 4일부터 제15회 CLCS 총회 회기 인 8월 22일～26일에도 개최되었다.

  이유인즉, 2005년 3월에 라질이 자국의 신청에 더불어 추가 데이타를 제출하

고, CLCS는 일반  문제로써 연안국이 CLCS에 선결 으로 자료제출을 한 뒤에 소

원회의 검토가 이 지고 있는 에 추가 으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UN해양

법 약  CLCS 의사규칙에 비춰보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UN법률고문에

게 자문  견해를 구하 다. UN법률고문은 기본구조의 정의에 한 법률의견을 

내놓았다.

  ① UN해양법 약  CLCS 의사규칙상, 자료제출 신청국이 수정이나 추가 데이

터를 추후에 제출하는 것을 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국이 성

실히(in good faith),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체크한 뒤 오차(error)나 계산착오

가 명한 것을 발견한다면, 추후에도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국이 처음으로 제출한 데이터  추후에 제출한 데이터가 제76조의 요건

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하는 것은 UN해양법 약의 규정에 따라서 CLCS의 임사

항이므로 CLCS가 단한다. 다만, 신청국은 추후에 제출한 데이터에 의해 CLCS의 

심사에 필요한 시간이 불합리하게(unreasonably)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하여 성

실히(in good faith), 주의를 다하여(with caution)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③ 신청국이 추후 제출한 데이터가 앞서서 제출한 데이터와 편차가 상이하게 다

를(significant departure) 경우, 새로이 제출한 륙붕한계에 해서도 앞서서 제출

한 데이터와 같이 공개성(publicity)이 확실해야 되지만, 앞서 제출한 데이터와 새로

이 제출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착오가 있는가에 해서 한 검토를 할 수 있

는 것은 CLCS만이다. 만약 CLCS가 커다란 편차나 차이가 존재한다고 여기면 신청

국에 하여 executive summary를 추가 으로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지 까지의 국가실행에 의하면 executive summary가 사무총

장에 의해 공개되어져 다른 나라는 자신들의 의견을 구상서의 형태를 통해 달하

는데, CLCS는 이러한 새로운 국가실행을 고려하여 추가 인 executive summary가 

공개된 후 다른 나라가 의견을 표명하기 한 시간  배려에 해서도 조정의견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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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법률의견을 받아들인 CLCS는 제16회 총회에서 당해 법률의견에서 내놓

은 해석에 따를 것을 결정하 다. 한 추가 제출된 데이터가 앞서 제출된 자료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추가 데이터는 executive summary 역시도 추가

하거나 혹은 정정되었음을 공개 으로 알려야 할 것에 합의하 다(CLCS/48). 이 내

용은 라질에 달되었고, 이후 라질은 2006년 3월 1일에 executive summary의 

추가내용에 하여 UN사무총장에게 통지하 고 CLCS에도 제출하 다. 련 추가

내용은 UN홈페이지의 륙붕한계 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졌다51).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개최된 제17회 CLCS 총회에서는 3월 20일부

터 소 원회가 개최되었고, 21일부터 라질 표단과의 의가 이 졌다. 본 소

원회의 카 라 원장은 라질 표단에 하여 소 원회에 제기된 질문에 해서 

7월 31일까지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 다. 라질측도 답변제출 요구일 까지 

새로운 지질탐사  측량 데이터를 제출하기로 보고를 하 다. 

  라질은 7월 26일까지 소 원회의 질문에 한 회답과 새로운 데이터를 제출하

고,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개최되는 제18회 CLCS 총회에서 소 원회는 3일

간에 걸쳐서 라질 표단과 회합을 가졌다. 그 가운데 라질 표단의 새로운 데

이터의 설명이 있었다. 이후 제19회 CLCS 총회에서 소 원회는 체 원회에 라

질 련 권고안을 내놓았다.

  CLCS 체 원회는 2007년 3월 27일 라질 표단과 회합을 가졌고 그 가운데 

라질 표단의 자신들이 제출한 데이터  해석의 일 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설

명을 하 고, 4개의 해역(아마존해 지역, 동부 도지역, Vitoria-Trindade 해령, 상

울로 해   남부지역)에 해서도 기술  설명을 가졌다. 라질 측의 설명을 

들을 후 CLCS 체 원회는 라질의 신청에 하여 권고안에 해서 심의를 가졌

고 찬성15, 반 2, (기권 없음)으로 권고안을 채택하 다. 

   

  유엔해양법 약에 의거하여 라질의 륙붕 외측한계가 결정되었다. 외측한계 

 해기선은 두 지도로 시각화할 수 있는데, 모두 메르카토르 도법과 WGS 84  

1:5,600,000( 도 15°S) 축척을 사용하 다. 첫 번째 지도(그림 2-1 - 외측한계의 지

도)에서는 외측한계가 OL1, OL2, OL3, OL4, OL5  OL6의 들로 5개의 선분으

로 나눠진다. 외측한계의 이 각 선분들은 유엔해양법 약 제76조에 따라 결정되었

다. 두 번째 지도(그림 2-2 - 선  한계의 지도)에서는 외측한계를 지정하는데 사

용된 제76조의 기 이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외측한계의 획정이해를 쉽게 하기 해, 외측 한계를 이루는 선들은 모두 두 번

째 지도에서 그어졌다. 이 선들은 륙사면의 끝부분, 륙사면의 끝부분으로부터 

60해리, 륙사면의 끝부분을 참고한 1퍼센트 퇴 물 두께(Gardiner), 2500m 수심에

서부터 100해리  기선에서 350해리이다. 

51)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bra.htm#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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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분들은 다음과 같다.

ㅇ OL1-OL2  : 고정  1에서 27까지를 포함하며, 외측한계는 FOS + 60M 공

식, 퇴 물 두께 계산법  350M 제한 용에 의해 설정 

ㅇ OL2-OL3  : 기선에서부터 200M 거리와 외측한계가 일치

ㅇ OL3-OL4  : 고정  28에서 35까지를 포함하며, 외측한계는  FOS + 60M 공

식  퇴 물 두께 계산법을 기 로 설정

ㅇ OL4-OL5  : 기선에서부터 200M 거리와 외측한계가 일치

ㅇ OL5-OL6  : 고정  36에서 75까지를 포함하며, 외측한계는  FOS + 60M 공

식, 퇴 물 두께 계산법  350M 거리를 기 로 설정

  그림3은 외측한계를 구성하는, 서로 60M 이하만큼의 거리를 가진 고정 들을 나

타낸 지도이다. 외측한계를 구성하는 고정 의 지리좌표의 목록은 표1에 나타나 있

다. 기선에서 200M를 과하는 라질 륙붕의 총면 은 911,847km²이다. 라질 

정부는 본 신청서에 언 된 지역들이 타국과의 해 분쟁에 연 되지 않았음을 증

언(testify)한다.

2. Executive Summary 부록 (dated 17 May 2004)

D a t e d  1  F e b r u a r y  2006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8항에 따라, 2004년 5월 17일 라질은 UN사무총장을 통

해 륙붕한계 원회에 해 폭을 측정한 지 의 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는 

라질의 륙붕 한계에 한 자료를 제출했다. 륙붕한계 원회의 제15회 회기의 4

번째 안건에 한 고려(consideration)에서, 륙붕한계 원회는 의사규칙의 용  

유엔해양법 약의 련 조항의 일반  본질(a general nature)에 하여 Legal 

Counsel에게 법  의견(legal opinion)을 질의하기로 결정하 다(document CLCS/44, 

2005년 5월 3일).

  본 Addendum은 라질 정부가, 륙붕한계 원회 의장 Mr. Peter F. Croker가 

보낸 2005년 9월 9일의 letter 05-01960에 포함되어 있는, Legal Counsel이 2005년 

8월 25일 륙붕한계 원회에 보낸 법  의견에 련 요청에 한 답변으로 제출한 

것이다. Legal Counsel이 제공한 법  의견은 륙붕한계 원회에 의해 document 

CLCS/46으로 공개되어 있다(2005년 9월 7일). 

  륙붕한계 원회의 요청은 라질의 륙붕의 외측 한계에 한 새로운 자료를 

언 하 는데, 라질 신청서에 한 검토 과정에서 2005년 3월 24일 라질 정부

에 서한으로 보내졌다. 륙붕한계 원회에 보내진 라질의 신청서에 한 고려는 

제14, 15, 16회 륙붕한계 원회 회기의 작업 진행  의장의 진술로써 보고되었다

(CLCS/42, 4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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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9월 7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라질 표단은 륙붕한계 원회에 의

해 설립된 소 원회의 여러 번의 회의에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소 원회는 

라질 표단의 해명에 해 많은 질문을 제기하 다. 라질 표단은 몇몇 질문에 

한 답변  해명(clarification)에 하여는 라질에서 추가 인 작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 다. 그러한 작업의 결과로 라질 정부는 소 원회에 2004년 10

월  2005년 2월 추가 인 자료를 제공하 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 라질 

표가 서한으로, 륙붕한계 원회가 설립한 라질 신청서 심사를 한 소 원회에 

추가 자료를 제공하 다.

  륙붕의 외측한계를 포함하는 고정 들과, 해 폭에서 측정된 지 에서의 기선

은 첨부된 세 지도를 통해 시각화할 수 있다. 세 지도 모두 메르카토르 도법, WGS 

84  1:5,600,000 축척( 도 15°S)을 사용하 다.

  “ 라질 륙붕의 한계에 한 지도”는 [그림 2-1]에서 볼 수 있는데, 륙붕 외

부한계는 OL1, OL2, OL3, OL4, OL5, OL6, OL7, OL8, OL9, OL10, OL11, OL12의 

각 으로 나 어지는 11개의 다각선으로 나 어져 있다. 각 다각선, 즉 륙붕의 

외측한계는 유엔해양법 약 제76조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는 기 에 따라 결정되었다.

  “선과 한계에 한 일반도”는 [그림 2-2]에서 볼 수 있는데, 유엔해양법 약 제76

조에 따라 륙붕의 외측한계의 획정에 사용된 모든 기 이 표기되어 있다. 

륙붕의 외측한계의 다각선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ㅇ OL1-OL2 : Fixed point 1부터 20. 외측한계는  FOS + 60M 공식, 퇴 물 두께 계산법

에 의해 결정

ㅇ OL2-OL3 : Fixed point 20부터 116. 외측한계는 해기선에서 350M 제한선

ㅇ OL3-OL4 : Fixed point 116부터 151. 외측한계는  FOS + 60M 공식  퇴 물 두께 

계산법 용

ㅇ OL4-OL5 : 외측 한계는 라질 EEZ 한계( 해 기선에서 200M 거리)와 일치

ㅇ OL5-OL6 : Fixed point 152부터 165. 외측한계는  FOS + 60M 공식  퇴 물 두께 

계산법에 의해 결정

ㅇ OL6-OL7 : 외측한계는 라질 EEZ 한계( 해 기선에서 200M 거리)와 일치

ㅇ OL7-OL8 : Fixed point 166부터 201. 외측한계는  FOS + 60M 공식  퇴 물 두께 

계산법에 의해 결정

ㅇ OL8-OL9 : Fixed point 201부터 504. 외측한계는 해기선에서 350M 제한선

ㅇ OL9-OL10 : Fixed point 504부터 506. 외측한계는 퇴 물 두께 계산법 용

ㅇ OL10-OL11 : Fixed point 506부터 535. 외측한계는 해기선에서 350M 제한선 용

ㅇ OL11-OL12 : Fixed point 535부터 538. 외측한계는 퇴 물 두께 계산법 용

  라질 륙붕의 외측한계에 한 지도는 길이 60해리를 넘지 않는, 고정 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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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선으로 획정되었으며, 이는 [그림 2-3]에 나타나 있다. 이들 고정 의 지리좌표

는 각 다각선을 획정하는데 사용된 기   고정 간 거리와 함께 표1에 나타나 있다.

  해 폭을 측량한 지 에서부터의 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는 라질의 륙붕

의 면 은 953,525km²로 측정되었다. 라질은 주변 연안국인 랑스(French 

Guyana)  우루과이와 해양경계 분쟁이 없다는 것을 보증(assure)한다.

3. 이해당사국 및 이의 신청국 현황

국가 내용

US

ㅇ 2004년 5월 17일 라질은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륙붕한계 원

회에 해서 자료를 제출함. 라질의 자료 제출이 유엔 사무총장

에 의해서  유엔가맹국에 공표된 후, 미국이 자국의 견해를 표명

하는 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 제출함

ㅇ 2004년 8월 25일 라질의 퇴 물 두께 계산법 등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지 하면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과 라질이 제출한 

자료를 조하여 라질이 지정한 고정 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에 

하여 륙붕한계 원회의 주의를 환기함

ㅇ 2004년 10월 25일 처음 제출한 요청이 륙붕한계 원회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자, 재차 서한을 보내고 이를 회람시킴 

 

　미국은 라질의 신청  퇴 물의 두께 데이터의 일부에 해서 :

  (1) 공 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 를 들면, 심해  굴착 로젝트나 잡지 논문, 

미국 상무성 해양 기청 지구물리학 데이터 센터(NGDC)작성의 세계해양 퇴

층DB의 데이터)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2) 라질이 Vitoria-Trindade 해령으로 하는 부분에 하여, 국제수로기구(IHO) 

 정부간해양학 원회(IOC) 양수심 총도(GEBCO) 해 지형명칭소 원회에

서는 「해령」이 아니고 「해산열」이라고 불리고 있음을 지 하 다. 

  라질은 이후 2006년 2월 1일, Executive Summary에 Addendum을 덧붙 는데, 

처음의 신청서에는 외측한계가 75개의 고정 으로 이루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Addendum에서는 면  수정을 가하여 총 538개의 고정 으로 이루어진 외측한계

로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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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신청 현황

 

 [그림 2-4] 륙붕의 외측한계

[그림 2-5] 선과 한계에 한 일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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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각각의 고정 이 최  60M거리를 유지하도록 외측 한계를 수정한 라질 

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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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LCS 권고

  미국으로 부터의 문서에 하여 륙붕한계 원회는 신청국 이외로부터 표명된 

견해를 고려하는 것은 인 국가와의 분쟁 는 그 외 미해결 토 혹은 해양에 

련되는 분쟁 뿐 이므로, 미국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CLCS/42, 

para.17). 

  2004년 8월 9일에 개최된 제14회 륙붕한계 원회 회기 에 라질 표가 설

명을 가졌고 소 원회가 설치되어 심사가 개시되었다. 이후 라질은 자국신청에 

추가 데이터를 제출했다. 륙붕한계 원회는 연안국이 신청을 제출한 후, 소 원회

가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간에 추가 인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유엔해양법 약 

 CLCS 의사규칙에 비춰 인정되는가 하는 에 해 유엔법률고문에게 법률견해

를 요구한 바, 인정된다는 견해가 나왔다(CLCS/46). 소 원회의 검토 뒤, 2007년 4

월 륙붕한계 원회는 라질에 권고하 으나(CLCS/54), 권고의 내용은 재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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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호주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1982년 유엔해양법 약의 강력한 지지자 던 호주는 2004년 11월 15일 륙붕한

계 원회에 자료를 제출 하 다. 호주는 유엔해양법 약이 서명 공개된 당일 서명

하 으며, 1994년 10월 5일 이를 비 하여 유엔해양법 약이 1994년 11월 16일 발

효했을 때 최  당사국이 되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 약 제76조에 의하여,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외측 륙붕

을 확장하기 해서는 유엔해양법 약 부속서2 제4조에 의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과

학기술  자료를 륙붕한계 원회에 가능한 최단시일 내(10년 이내)로 반드시 제

출할 의무가 있었다52). 

  당해 륙붕은 호주가 1953년 처음으로 명확히 주장한 해역이다(Commonwealth 

of Australia Gazette, No.56, 1953년 9월 11일). 호주는 1979년 11월 1일 발효하는 

200해리 배타 어업구역(Australian Fishing Zone)을 선포하 으며(Commonwealth 

of Australia Gazette, No.S189, 1979년 9월 26일), 1990년 20일부로 해를 12해리

로 확장하 고(Commonwealth of Australia Gazette, No.S297, 1990년 11월 13일), 

1994년 8월 1일부로 200해리 배타 경제수역을 선포하 으며(Commonwealth of 

Australia Gazette, No.S290, 1994년 7월 29일), 1999년 4월 7일부로 24해리 속수

역을 선포하 다(Commonwealth of Australia Gazette, No.S148, 1994년 7월 29일). 

1994년, 호주는 한 륙붕의 외측한계를 지정하는 국내법, the Seas and 

Submerged Lands Act 1973 (Cth)을 1958년의 륙붕 약을 반 하는 내용에서 유

엔해양법 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정하 다. 호주 정부는 제76조 8항을 따라서, 

륙붕한계 원회의 권고를 받아 개정된 조항 하의 호주의 륙붕의 외측한계를 선

포하고자 한다.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4항 내지 6항은 연안국이 어떻게 륙 변계의 바깥쪽 모

서리를 확정하여야 하는지, 한 그 결과로 이 법 인 의미의 륙붕, 즉 해기선

에서 200해리를 과하여 확장된 륙붕을 확정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

76조 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안국은 도·경도 좌표로 지정된 고정 을 연결하

는, 길이 60해리를 과하지 않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해기선에서 200해리를 과

하는 륙붕의 이러한 부분들의 외측한계에 하여 윤곽을 그려야 한다. 

 호주는 제76조 4항(b)  7항에 근거하여 총 10개 해역에 하여 해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의 외측한계 획정 자료를 제출하 다. 일부 특정한 지역

에 하여는 제76조 4항(a)(i), 4항(a)(ii)  5항을 인용하고 있다. 

52) 유엔해양법 약 부속서2 제4조에 의해 설립되는 제11차 10개년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UNCLOS 

(SPLOS/73)의 차후 결정  그 용은 당사국들이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SPLOS/73, para.82)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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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의해 제출된 보충 자료는 각 10개 해역의, 해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

는 호주의 륙 변계의 바깥쪽 부분을 확정한다. 알 벳 순서로는 다음과 같다.

1. Argo

2. Australian Antarctic Territory

3. Great Australian Bight

4. Kerguelen Plateau

5. Lord Howe Rise

6. Macquarie Ridge

7. Naturaliste Plateau

8. South Tasman Rise

9. Three Kings Ridge

10. Wallaby and Exmouse Plateau

  10개 지역  3개 지역은 향 혹은 인 국가와의 해양경계 획정과 련된다. 한 

곳은 남극지역(호주가 유권을 주장하는 남극 지역)에 한 것이다. 남극지역의 자

료제출에 련하여 호주는 제출한 자료의 종합요약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기본 입장

을 밝히고 있다. 

  “...남극과 련하여, 남극조약  유엔 양법 약에 의해 공유되는 원칙과 목 을 

상기하고 한 남극조약상의 남극에 련된 특별한 법 ·정치  지역임을 고려한다. 

이에 련하여 남극지역의 륙붕 련 한계연장 신청여부는 각국에 맡겨진다... 신

청의 경우 ① 륙붕한계 원회에 의해 심사 상이 아닌 남극지역의 신청도 받아들

여지는지, 혹은 ②남극지역의 륙붕은 포함되지 않는 형태로 부분 신청이 진행되

고, 추후 단계에서 남극지역의 륙붕의 신청만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의 경우는 유엔해양법 약 부속서II 제4조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호

주는 이 2개 선택사항  자를 취해, 신청 문서에 남극지역의 륙붕 련 자료

를 포함하 고 륙붕한계 원회가 이를 지지하여  것을 요청한다.”

* ②의 입장을 표하는 국가는 뉴질랜드  국이 있다.(「뉴질랜드의 신청」 「

국의 신청」참조.)

2. 이해당사국 및 이의 신청국 현황

  호주의 신청 이후, 미국, 러시아, 일본, 동티모르, 랑스, 네덜란드, 독일  인도

등 총 8개 국가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 다. 제출 내용은 남극 조약상의 주권주장 

동결 문제와 륙붕연장 신청으로 인한 향후 추진될 해양경계획정에의 향이 없다

는 내용으로 별된다. 각국의 이의 신청 제출 일자로 보건 , 문서 회람 후 인도는 

최장 8개월 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이의 신청제출 일에 한 뚜렷한 기한

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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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청일

US Note dated 3 December 2004

Russian Federation Note dated 9 December 2004

Japan Note dated 19 January 2005

The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Note dated 11 February 2005

France Note dated 28 March 2005

The Netherlands Note dated 31 March 2005 

Germany Note dated 5 April 2005

India Note dated 5 July 2005

 

국가 내용

미국, 러시아, 일본, 

네덜란드, 

독일  인도

ㅇ 호주의 자료제출에는 남극 부근의 륙붕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남극조약 제4조에서 정한 남극지역에서의 토 

주권· 토에 한 청구권 동결과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며, 

해당 륙붕 부분에 해 륙붕한계 원회가 어떠한 행동

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함

동티모르

ㅇ 호주의 자료제출이 자국과 호주와의 해양 경계획정에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함. 랑스도 Kerguelen 해 와 

New Caledonia 지역에 한 호주의 신청이 자국과 호주와

의 륙붕경계획정에 향을 마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임

  

3. 지역별 신청현황

[그림 2-7] 호주 륙붕 연장 외측 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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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go 지역

  Argo 지역은 호주의 북서쪽 륙붕으로 Argo Abyssal Plain, Rowley Terrace와 

Scott Plateau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으로 200해리 이원의 륙붕 면 이 약 4,736㎢, 

3개 고정 (fixed point)으로 이루어져 있다. Argo 지역의 륙붕 외측한계는 첫 번

째 고정 은 [그림5]에 표기된 1997년 호주와 인도네시아간에 체결된 배타 경제수

역  해  경계획정선의 마지막 지 인 A82로 호주의 FOS + 60M내에 치해 있

다. 두 번째 고정 은 FOS + 60M에서 획정되었으며, 세 번째 고정 은 호주 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가 연장된 곳에서 결정되었다. 

 [그림 2-8] 호주 Argo지역 륙붕 연장 외측 한계선

[그림 2-9] 제76조에 따른 호주 Argo 지역 륙붕 외측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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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stralian Antarctic Territory : 호주 남극 유권 주장지역

  호주가 주장하는 남극 유권지역은 동경 45°에서 136° 그리고 동경 142°에서 160°

까지를 포함시키는 역을 말한다. 이 지역의 200해리 이원의 륙붕 외측연장 면

은 68,6821㎢로써 157개의 고정 으로 구성되었는데, 60개의 고정 은 륙붕의 

퇴 층 두께깊이를 구하는 공식이 반 되었다. 69개의 고정 은 FOS + 60M공식이 

용되었으며, 19개의 고정 은 해기선으로부터 350M 제한선, 9개의 고정 은 호

주 해기선으로부터 200M 연장선상에서 결정되었다. 

[그림 2-10] 제76조에 따른 호주 Antarctic Territory 지역의 륙붕 외측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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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reat Australian Bight만 지역

  Great Australian Bight만 지역은 호주 남쪽 륙붕으로 Great Australian Bight

만, Eyre and Ceduna terraces반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이곳의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이원의 륙붕 면 은 68,8371㎢으로 89개의 고정 으로 구성된다. 이  86

개의 고정 은 FOS + 60M 공식, 1개의 륙붕의 퇴 층 두께깊이를 구하는 공식, 

2개의 고정 은 해기선으로부터 200M 연장선상에서 결정되었다. 

 

[그림 2-11] 호주 Great Australian Bight지역의 륙붕 연장 외측 한계선

[그림 2-12] 제76조에 따른 호주 Great Australian Bight지역 륙붕 외측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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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erguelen Plateau region: Kerguelen Plateau 고원 지역

  Kerguelen Plateau고원 지역은 인도양, 호주  남극 륙을 주변으로 하는 호주 

남쪽 륙붕으로 Great Australian Bight만, Eyre and Ceduna terraces반도를 포

하는 지역이다. 동 지역은 Heard Island와 McDonald Islands, îles Kerguelen 때문

에 1982년 호주와 랑스가 해양경계획정 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륙붕의 경계

획정이 완결되었다. 이곳의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가 연장된 륙붕의 면 은 

1,185,038㎢이다. 이 거 면 은 과거 호주- 랑스간의 경계획정조약과 작은 부분 

상충되며 총 1,396개의 고정 으로 구성되었다. 1개 고정 은 호주와 랑스의 경계

획정조약에서 정한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결정되었고, 555개 고정

은 FOS + 60M 공식, 837개 고정 은 2,500m + 100M 이내의 한계선, 2개 고정 은 

동 지역에서 륙붕 외측한계선과 남극 유권 주장지역의 200해리 고정 이 교차하

는 곳, 1개 고정 은 호주와 랑스 경계획정조약에서 획정된 륙붕과 FOS + 

60M의 지 에서 결정되었다.

[그림 2-13] Kerguelen Plateau 지역 륙붕 연장 외측 한계

5) Lord Howe 융기지역

  Lord Howe 융기지역은 호주의 동쪽 륙붕으로 호주, 랑스,  뉴질랜드와 인

해 있어서 랑스와는 1982년 해양경계획정 정을, 뉴질랜드와는 1994년에 배타

경제수역  륙붕 경계획정 정을 체결하 다. 이 지역은 특히 Lord Howe 

Island  Norfo가 Island 주변 200해리 이원의 륙붕에 한 것으로 그 면 은 

265,717㎢이고 118개의 고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1개 고정 은 륙붕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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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Macquarie 지역 

[그림 2-14] Lord Howe 융기지역

[그림 2-16] Naturaliste 고원지역

층 두께깊이를 구하는 공식이 반 되었고, 

113개 고정 은 FOS + 60M공식, 1개 고정

은 해기선으로부터 350M 한계공식, 1개 

고정 은 호주-뉴질랜드 경계획정조약 교착

지 , 2개 고정 은 해기선으로부터 200M 

지 에서 획정되었다.  

6) Macquarie 해령지역

  Macquarie 해령지역은 Macquarie Island 

주변의 호주와 인도의 경계, 호주와 랑스

의 륙붕 경계  호주 남동쪽의 태평양 

해 를 연결하는 륙붕으로써, 호주는 총 

402개의 고정 을 활용하여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81,719㎢)를 설정하 다. 이  

400개 고정 은 FOS + 60M 공식, 1개 고

정 은 호주-뉴질랜드 경계획정조약의 륙

붕 경계획정 포인트와 동섬의 기선으로부터 

200M 교착 , 1개 고정 은 호주 해기선 

주변 Macquarie Island로부터 200M 한계선

과 만나는 교착 에서 결정되었다.

7) Naturaliste 고원지역 

  Naturaliste 고원지역은 호주 남서쪽의 륙

붕으로, 이 지역의 200해리 이원 륙붕 면

은 154,331㎢이며 고정  424개로 구성되었다. 

322개의 고정 은 FOS + 60M 공식, 10개의 

고정 은 해기선으로부터 350M 제한선, 90

개의 고정 은 2,500m + 100M 제한선, 2개 

고정 은 동 지역의 남과 북에 걸쳐있는 호주 

륙붕외측한계와 상 계에 있는 호주 해

기선으로부터 200M 교착 에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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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South Tasman 융기지역

[그림 2-18] Three Kings 해령지역

8) South Tasman 융기지역

  South Tasman 융기지역은 호

주 Tasmania섬 좌우의 륙붕

으로, 이 지역의 200해리 이원 

륙붕면 은 311,640㎢이며 고

정 은 647개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고정 은 륙붕의 퇴

층 두께깊이를 구하는 공식이 

반 되었고, 641개의 고정 은 

FOS + 60M 공식, 2개의 고정

은 동 지역의 호주 륙붕외측

한계에 걸쳐있는 호주 해기선

으로부터 200M 교착 에서 결

정되었다. 

9) Three Kings 해령지역

  Three Kings 해령지역은 호주 

Korfolk섬 주변의 륙붕으로 그 

동쪽  동남쪽은 뉴질랜드와 

이미 경계획정을 하 고, 북쪽은 

랑스와 경계획정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Three Kings 해령지

역의 외측한계는 고정 이 3개

이며 200해리 이원의 륙붕면

은 48,420㎢이다. 2개의 고정

은 FOS + 60M 공식, 1개의 

고정 은 뉴질랜드와의 경계획

정선과 FOS + 60M 선이 만나

는 부분에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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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allaby and Exmouth 고원지역

  Wallaby and Exmouth 고원지역은 호주 륙과 인도양이 만나는 호주 서쪽 주변

의 륙붕으로, 이 지역의 200해리 이원 륙붕면 은 564,731㎢이며 966개의 고정

으로 구성된다. 190개의 고정 은 FOS + 60M 공식, 231개의 고정 은 해기선

으로부터 350M 제한선, 543개의 고정 은 2,500m + 100M 제한선의 용을 받았고, 

2개의 고정 은 동 지역의 북쪽과 남쪽에 걸쳐있는 호주 륙붕외측한계와 호주 

해기선으로부터 200M 되는 교착 에서 결정되었다.

[그림 2-19] Wallaby and Exmouth 고원지역 륙붕 외측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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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CS의 권고

  2005년 3～4월에 개최된 제15회 륙붕한계 원회의 회기 , 호주 표가 자료

제출에 한 젠테이션을 실시하 고, 륙붕한계 원회는 호주의 신청을 심사

하는 소 원회를 설치, 심사를 개시하 다. 2008년 4월에 륙붕한계 원회는 호주

에 한 권고를 내놓았다. (2008년 10월 7일자로, 륙붕한계 원회의 페이지에 게

재되었다.)

  호주 정부는 2008년 4월 21일 기자 회견을 실시, 권고를 환 하는 취지를 밝혔고 

권고안에 따른 해역에 하여 설명을 실시했다. 퍼거슨(Ferguson) 자원·에 지 장

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추가 으로 250만㎢의 해 에 한 호주의 할권을 확인시켜  CLCS의 단을 

환 한다.

  ② CLCS의 단은 9개 해역에서의 호주 륙붕외측한계의 치  200해리를 

넘는 륙붕에 한 호주의 권리를 확인한다. 

  ③ CLCS의 단이 의미하는 것은 호주는 지 부터 250만평방 킬로미터의 새로

운 륙붕에 한 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면 은 랑스 국토의 약 5

배, 독일 국토의 약 7배, 뉴질랜드 국토의 약 10배에 상당한다. 이 결정이 가

지는 의미는 호주는 륙붕상에 존재한다는 것과 륙붕의 해 에 존재하는 

석유자원, 가스자원  생물자원(신약개발에 이용 가능한 미생물 등)등에 권리

를 얻는다는 것이다. 

  ④ CLCS의 단은 호주의 앞바다에 있는 잠재  자원에 한 큰 지지인 것과 동

시에, 해 에 있는 해양환경을 보 하는 우리의 능력에 한 큰 지지이기도 

하다. 

  ⑤ 호주 정부는 CLCS의 권고에 근거해, 호주의 륙붕의 외측의 한계를 공포한

다(proclaim). 한 유익한 행동을 시 하게 취할 것이다. 

  ⑥ CLCS에의 신청을 비한 호주 지구과학국, 외교무역성  사법성의 15년이상

에 이르는 노력을 칭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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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자료제출에 심  역할을 한 지구과학국(Geoscience Australia)의 홈 페

이지에는, CLCS의 권고에 의해 인정된 연장 륙붕의 부분을 나타내는 지도가 게

재되어 있다. 지도상의 붉은 띠가 CLCS의 권고에 의해 인정된 연장 륙붕 부분을 

가리킨다.

 출처: http://www.ga.gov.au/oceans/mc_los_Map.jsp(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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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아일랜드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2005년 5월 25일 아일랜드는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륙붕한계 원회에 해서 

자료를 제출하 다. 아일랜드가 자료 제출한 것은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서,  유엔 

가맹국에 통지되어졌고 덴마크와 아이슬랜드가 각각 자국의 견해를 표명하는 문서

를 유엔 사무총장에 제출했다.

  아일랜드의 신청은 인  국가들과의 귀속계쟁지역에 해서 교섭이 계속 이기 

때문에 귀속에 한 다툼이 없는 Porcupine 심해평원지역의 륙붕에 한 부분  

신청(partial submission)을 했고, 이 은 아일랜드가 제출한 executive summary의 

내용에도 명시 으로 나타나있으며, UN사무총장에 의해 각국으로 통지된 내용에도 

들어가 있다.

  2005년 8월 29일～9월 16일에 개최된 제16회 CLCS 총회에서 아일랜드는 자료제

출에 련한 발표를 하 고, CLCS는 아일랜드의 자료제출 신청을 심사하는 소 원

회를 설치, 심사를 개시하 다. 소 원회는 2006년 1월 23일～27일에 국제총회를 개

최, 아일랜드 표단과 5번의 회동을 가졌다. 2006년 3월 20～4월 21일까지 개최된 

제17회 CLCS회합에서는 아일랜드 표단과 4회의 회동을 가지며 의를 하 다. 제

18회 CLCS 총회에서는 체총회에서 본소 원회의 쟈  원장에 의해 권고안이 

제시되었으나,  원들이 권고안과 소 원회 분석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 제19회 CLCS 총회까지 연기되었다.

  2007년 3월～4월에 개최된 제19회 CLCS 총회에서 체 원회는 소 원회의 권

고안을 투표하기로 상정 찬성 14, 반  2, 기권2로 권고안을 채택하 다. 아일랜드

정부의 륙붕한계확장 로젝트를 장한 넬 덴 시 통신ㆍ해양ㆍ천연자원 장 은 

2007년 4월 22일 발간된 press release에서 권고를 받아들임으로써 Porcupine 심해

평원지역에서 200해리를 넘는 륙붕 외측한계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다53). 연장된 

륙붕은 아일랜드의 국토면  80%에 상당하는 56,000㎢의 면 이다54). 

2. 아일랜드의 지역별 신청 내용

  아일랜드는 륙붕의 제한된 지역에 해, 지역을 지정(designation)하는 방법으로 

륙붕법(Continental Shelf Act 1968)에 따른 법규명령(Statutory Order)으로써 

53) http://www.dcenr.gov.ie/Natural/Petroleum+Affairs+Division/Irish+Continental+Shelf+Delineation+Project

54) http://www.dcenr.g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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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처음으로 주장하 다. 뒤이어 1970년 에는 서쪽으로 진행하는 륙붕에 

해 몇 차례 지정하 고, 최고조에 이른 1976년 지정(지도에서는 노란색)에서는 

25°W에 이르 다. 이는 이후에, 1988년 11월 7일 아일랜드와 국 간의 륙붕 획

정을 유효하게 하는 1989년 지정(Statutory Instrument No. 141 of 1989 - 지도에서

는 회색)에 의해 수정되었다. 

[그림 2-20] 1968-1989년 지정된 아일랜드 륙붕

  륙붕한계 원회 신청서의 제출 비 작업은 1994년에, 1995년도 륙 변계 지

진학 연구  1996년도 측심학 연구에 산을 배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아일랜드

는 1996년 6월 21일 1982년 UN해양법 약을 비 하 으며, 1996년 7월 21일 발효

하 다. 

  자료 처리, 분석, 해석  편집은, 북서 방향(페로 제도/덴마크, 아이슬란드, 국) 

 남서 방향( 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국)의 련 4개국가와의 상과 병행

하여 2005년까지 계속되었다.

1) Porcupine Abyssal Plain 인 지역에서 아일랜드의 확장된 륙붕의 외측한계 

  아일랜드의 신청서는 오로지 FOS(foot of slope) profile 46부터 FOS profile 60까

지의 Porcupine Abyssal Plain 인  지역의 륙붕의 외측한계에 해서만 다루고 

있다. 본 신청서에 포함된 외측 한계는 제76조 4항(a)(i)  제76조 4항(a)(ii)의 조

항에 따라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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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cupine Abyssal Plain에서 륙붕 연장을 한 고정 은 총 39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번과 제2번 고정 은 1% 퇴 암 두께 계산법을 활용하여 선정하 고, 

나머지 37개의 고정 은 FOS + 60해리 거리 방법을 통해 선정되었다. 

  [그림 2-21] 아일랜드 Porcupine Abyssal Plain 지역 확장 륙붕 외측한계

2) 외측 한계 , 첩되는 주장  미해결 해양경계

  Irish Designated Continental Shelf Area에서 북서쪽  남서쪽은 아직 주변국과 

련된 토론이 진행 이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신청서를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부

분신청서는 Porcupine Abyssal Plain 인  해역([그림 2-22]에서 B구역으로 표시되

어 있다)에 련된 것이다. 이것은 아일랜드의 해 폭을 측량한 지 으로부터의 기

선에서 200해리를 과한 륙붕의 한계에 한, 체(complete) 신청서의 첫 번째 

부분을 구성한다.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10항  부속서2 제9조를 고려하고, 륙붕한계 원회 의

사규칙 부속서1 제3항에 따라, 아일랜드와 몇몇 이웃 국가간의 아일랜드가 주장하

는 다른 부분의 확장된 륙붕 부분들의 경계획정에 한 미해결된 문제들에 해

서는 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다른 부분들(A구역  C구역)에 해서는 차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 

  이 신청서가 다루는 외측한계에 한 부분의 북쪽  남쪽 지 (종 )의 상세

사항  측정되어 일치하는 FOS 지 들(FOS 46  FOS 60)은 페로 제도/덴마크, 

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국 정부와 의견 교환이 되어 왔다. 아일랜드의 의견

으로는, 륙붕한계 원회의 이 부분신청서에 한 고려(consideration)는 A구역이

나 C구역의 경계획정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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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아일랜드의 륙붕 확장 정 수역(Zone A, B, C)

3) Porcupine Abyssal Plain 인 지역 확장된 륙붕 외측한계

  FOS 46에서 FOS 60까지 총15개의 FOS가 Porcupine Ridge-Goban Ridge 변계를 

따라 선택되었다. 선정된 이 지 들로부터 FOS + 60해리 공식(Hedberg 계산법)이 

도출되었다. seismic line PAD95-12  PAD95-13(각각 FOS profile 46과 50과 일치

한다)에서는 1% 퇴 물 두께 공식(Gardiner 혹은 Irish 계산법)을 용하기에 충분한 

퇴 물 두께가 나타났다. 마지막 외측한계는 유엔해양법 약 제76조가 규정한 길이 

60해리를 넘지 않는 Gardiner  Hedberg 선들과 연결되는 몇 개의 직선으로 이루

어져 있다. 

[그림 2-23] 아일랜드 Porcupine Abyssal Plain 지역 륙붕 연장 외측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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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FOS와 외측한계 고정  활용 FOS(빨강선)

  아일랜드는 Porcupine Abyssal Plain 지역에 총 15개의 FOS points를 선정하 는

데, 이  5개만이 39개의 고정 (Fixed Points)를 설정하는데 사용되었다. FOS 60

번은 Fixed Point 32-39를 FOS + 60해리 방식으로 설정하는데 사용되었다. 

[표 2-1] 설정된 FOS와 륙붕 외측한계 고정  

FOS Fixed Point FOS Fixed Point FOS Fixed Point 

FOS 46 :   

FOS 47 : 

FOS 48 : 

FOS 49 : 

FOS 50 : 

used

-

-

-

used

FOS 51 :

FOS 52 

FOS 53 

FOS 54 

FOS 55:

used

-

-

-

-

FOS 56

FOS 57

FOS 58

FOS 59

FOS 60 

-

used

-

-

used

 

 

[그림 2-25] Fixed Point 32-39번 설정에 활용된 FOS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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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과정에서 륙붕한계 원회는 아일랜드가 fixed point 15의 근거로 제시한 

FOS 53의 치가 과학기술  근거가 미약하다는 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멀티

빔 수심측량 자료 근거하여 소 원회가 제시한 아일랜드 륙사면의 3D 자료는 

FOS 53이 해상에서 육지쪽으로 경사도가 최 인 (아래 그림속 랑색 화살표)으

로 재 설정되어야 한다고 하 고, 아일랜드는 해당 견해를 받아 들여, FOS 53은 

륙붕 외측 한계를 설정하기 한 기 에서 제외하 다. 

[그림 2-26] CLCS가 Fixed point 설정 기 에서 제외한 FOS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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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당사국 및 이의 신청국 현황

  아일랜드와 인 국가와 귀속에 련한 다툼이 있는 지역에 해서는 교섭이 계속 

이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귀속에 해 싸움이 없는 Porcupine 심해평원지역의 

륙붕에 한 부분신청을 실시하 다. 

국가 내용

Denmark

ㅇ 아일랜드의 신청  륙붕한계 원회의 권고가 덴마크의 장

래 실시할 정인 륙붕 한계연장신청에 해서 는 덴마크

령 로에 제도와 아일랜드 사이의 Hatton-Rockall 해역의 

륙붕 경계획정에 해서 향을 미치지 않음 

Iceland

ㅇ 아일랜드의 신청  륙붕한계 원회의 권고는 장래 아이슬

랜드가 실시할 정인 Hatton-Rockall 해역의 륙붕 한계연

장신청에 해서 는 아이슬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륙붕 

경계획정에 해서 향을 미치지 않음 

4. CLCS의 권고

  부분신청서(partial Submission)는 부속성(appurtenance) 검사를 통과하 으며, 아

일랜드는 200해리를 과하는 확장된 륙붕의 외측경계를 획정할 권리가 있다.

  BOS(Base of the Continental Slope)의 치  2선분 륙사면의 개념은 인용되

었다. FOS 46, 50, 51, 59  60의 선택이 인용되었다. FOS 46  50으로부터 각각 

새로 FP1  FP2를 형성하게 되는, 조정된 퇴 물 두께 측정지 이 인용되었다.

  륙붕한계 원회는 Porcupine Abyssal Plain 인  지역의 아일랜드의 확장된 

륙붕의 외측경계를 다음 표(권고문 ‘표3’)  그림 5(권고문 ‘그림27’)에 표시된 로 

권고한다.

  2005년 8월 9일 개최된 제16회 륙붕한계 원회의 회기 에 아일랜드 표는 

자료제출과 련한 발표를 실시하 고 아일랜드의 신청을 심사하는 소 원회가 설

치되어 심사가 개시되었다. 소 원회 검토 후, 2007년 4월 륙붕한계 원회는 아일

랜드에 한 권고를 실시했다(권고 요약 이 2008년 10월 14일자로, 륙붕한계 원

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음). 

  아일랜드 정부의 륙붕 한계연장 로젝트를 할하는 넬 덴 시 통신·해양·천

연자원 장 은 2007년 4월 22일자 스·릴리스를 발표하 고, 권고를 받아들임으

로 하여 아일랜드는 신청을 제출한 Porcupine 심해평원지역에서 200해리 외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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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붕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말하 다. 한 아일랜드 국토 면 의 80%에 

해당하는 56,000㎢가 확장되어 륙붕이 된다고도 말하 다.  

[그림 2-27] 아일랜드의 Fixed Point와 활용된 F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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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뉴질랜드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뉴질랜드는 UN해양법 약이 서명 공개된 날에 서명하 고, 1996년 7월 19일 비

하 다. 유엔해양법 약은 뉴질랜드에 1996년 8월 18일 발효하 다. 

  바다 으로 토의 자연  연장선을 구성하는 륙붕에 련한 뉴질랜드의 권리는 

그 사실 자체로(ipso facto) 시원 으로(ab initio) 향유하는 것으로, 유엔해양법 약 

제77조에 따라 뉴질랜드가 주권  권리를 행사한다. 1964년 륙붕법(Continental 

Shelf Act)은 이러한 권리의 행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법의 “ 륙붕”의 

정의는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1항의 정의와 맥을 같이 한다. 그 조항에 규정된 

로, 뉴질랜드는 해를 과하여 토로부터의 자연  연장선을 거쳐 륙변계의 

바깥끝까지, 혹은 륙변계의 바깥끝이 그 거리까지 그 거리까지 닿지 못할 때는 

해 폭을 측정한 기 에서 200해리 거리까지 확장된 해 지역의 해 와 하층토를 

포함하는 륙붕을 가진다.

  뉴질랜드가 본 신청서를 뒷받침하도록 제출한 자료는 몇 지역에서 뉴질랜드 륙

변계의 바깥끝이 제76조 3항  4항에 규정된 로 해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

여 확장되는 것을 입증한다. 제76조에 의거하여, 뉴질랜드는 해기선에서 200해리

를 과하는 륙붕의 외측한계를 입증하고자 한다. 본 신청서는 제76조 8항에서 

그러한 외측한계에 한 자료를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

시킨다. 제76조 8항에 따라, 뉴질랜드는 륙붕한계 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하여, 

1964년 륙붕법에 기 한 명령(Orders)으로 확장된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할 

것이다.

  뉴질랜드가 1996년 유엔해양법 약을 비 한 후, New Zealand Continent Shelf 

Project가 뉴질랜드의 확장된 륙붕을 입증하기 한 다단계 로그램에 착수하기 

해 수립되었다. 본 신청서는 역사학  측심학, 지질학   지형학  자료를 특별

히 New Zealand Continent Shelf Project를 해 수집한 유사한 자료들과 융합한 

자료의 집합(set)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자료의 집합은 뉴질랜드의 확장된 륙붕의 

구조  범 의 포  해석을 하는 데에 쓰여 왔다. 본 신청서는 자료를 일 으

로, 받아들여진 국제  과학  견해에 합치되도록 해석하는 것에 모든 가능한 정보

를 사용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 다. 로젝트에 의해 사용된 자료들은 륙

붕한계 원회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Supporting Data 부분에 첨부하 다.

  방 한 양의 자료, 범 한 지리  지역  다양한 범 의 구조학  지역들을 

다루기 쉽게 하기 하여, 뉴질랜드 신청서는 4개의 지역 보고서로 나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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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체  범

북쪽 지역
Three Kings Ridge, Colville Ridge  북부 Kermadec Ridge 

and Kermadec Trench을 포함  

동쪽 지역

남부 Kermadec Ridge and Kermadec Trench, Hikurangi 

Plateau, Chatham Rise, Bounty Trough  북부 Campbell 

Plateau을 포함

남쪽 지역 Campbell Plateau의 남쪽 가장자리를 포함

서쪽 지역
남부 Norfolk Ridge System, New Caledonia Basin,  Challenger 

Plateau, Lord Howe Rise  Macquarie Ridge Complex를 포함

  

   [그림 2-28]은 뉴질랜드가 신청한 네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각 지역의 확장된 

륙붕에 한 설명은 본 Executive Summary의 part 6에 있다. 

[그림 2-28] 뉴질랜드의 륙붕확장 신청 지역(4개) 

  2006년 4월19일 뉴질랜드는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륙붕한계 원회에 자료제

출을 했다. 뉴질랜드의 자료제출은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서, 체 회원국에 회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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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피지, 랑스, 일본, 네덜란드  통가가 각각 자국의 견해를 표명하는 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 제출했다. 뉴질랜드는 남극해를 제외한 해역에 한 부분 신청인 

것을 명기함과 동시에, 남극해의 륙붕 연장신청은 후일 제출할 정이라고 언

하 다. 

  2006년 8월 9일 제18회 륙붕한계 원회의 총회 에 뉴질랜드 표가 자료제출

에 한 발표를 하 고 뉴질랜드의 신청을 심사하는 소 원회가 설치되어 심사가 

개시되었다. 소 원회에서 검토된 후, 2008년 8월 9일에 개최된 제22회 총회에서 

륙붕한계 원회는 뉴질랜드에 한 권고를 실시했다(권고 요약 이 2008년 10월 14

일자로, 륙붕한계 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음).

2. 뉴질랜드의 신청 제출까지 과정

  뉴질랜드는 1996년 유엔해양법 약을 비 한 후 CLCS에 200해리를 넘는 륙붕 

연장에 필요한 과학  데이터를 제출하기 한 로젝트를 개시했다. 우선 기존의 

데이터를 리뷰하기 한 데스크탑·스터디(탁상 검토)를 실시하여 신청 제출을 해

서 어느 해역을 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를 검토했다.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해역 조사를 실시해, 모든 조사를 2002년까지 완료했다. 

  그 후, 4년 동안 조사 데이터의 해석을 실시해, 제출하기 한 신청 문서를 작성

했다. 이와 동시에 오스트 일리아와의 해양경계획정 교섭도 실시했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신청문서를 완성해, 2006년 4월 CLCS에 자료제출을 하 고, CLCS로부터 

심사가 개시되었다. 

1) 신청 비와 신청 내용

  신청을 성공시키기 해서 뉴질랜드는 과학자, 외교 , 법률가, 행정  사이에 긴

한 력을 실시했다. 한편으로 륙붕 연장신청에 한 뉴질랜드의 기본 인 생

각을 보다 좋게 이해받기 해서, 련하는 국제회의에 출석해 발표하거나 소책자

를 출 하여 제공하 다. 웹사이트에서도 뉴질랜드의 륙붕 한계연장 생각을 포

으로 소개하 다55).

  신청 문서는 executive summary, 주문서, 보충 데이터라고 하는 3개의 부분으로

부터 구성된다. 이들  executive summary만이 공개되는 문서이며, CLCS의 웹사

이트에 게재된다. 여기에는 뉴질랜드가 연장 신청을 실시한 4개의 해역에 한 개

요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56).

55) http://www.unclosnz.org.nz/ 

56)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nz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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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륙붕 연장신청 노력과 한계

  륙붕 한계연장에 해 규정하는 유엔해양법 약 제76조는 해 를 육괴

(landmass)에 연결되는 것과 심해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육괴바깥 틀

의 설정방법에 해서는 제76조 4항이 규정되어 있다. 한 제76조 5항은 350해리

까지 는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까지의 륙붕의 한도라고 정한다. 실

제 해 지형의 상황에 따른다면 어느 공식을 이용할 것인가는 매번 달라진다. 이

게 해서 얻은 을 제76조 7항에 따라서 60해리를 넘지 않는 길이로 획정하면, 최

종 인 바깥 측선을 얻을 수 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76조의 생각은 심 하지만 실제 해 지형은 복잡하

고, 용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복잡하고 과학  논증 작업이 필요하다. 뉴질랜드가 

어떻게 제76조의 규정을 실제 해 지형에 용시켜 갔는지도 요하다. 

  뉴질랜드는 우선 데스크탑·스터디를 실시해 200해리를 넘어 연장할 수 있을 가능

성이 있는 해역을 4개(북부, 동부, 서부, 남부)로 나 어 각각의 해역에서 연장 신청

을 해 한층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개소를 선별하여 350일간의 조사계획을 세

워 실시했다. 멀티·채 에 의한 음  탐사, 멀티 빔에 의한 정  해 지형 조사, 지

자기 비정상에 한 데이터 수집, 암석 샘 링 등을 실시했다.

  특히 복잡한 해 지형을 가지고 있는 Chatham Rise, Bollons Seamount  

Resolution 해령의 3개의 해역에 해서는 멀티 빔에 의한 정  해 지형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Resolution 해령에 해서는 뉴질랜드의 륙 연결부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 조사가 륙붕 한계연장이라고 하는 목

에서 성공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3) 제76조 문언의 애매성

  조사가 종료한 후, 데이터 해석을 실시해 신청 문서를 작성하고 CLCS에 제출하

지만, 그 과정에서 뉴질랜드는 제76조 규정의 애매함에 직면했다. 구체 으로는 

(1) 육괴가 어디까지 늘어나고 있는가 하는 , (2) 반증의 어려움, (3) 해양해령, 해

해령, 해 의 고조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의 어려움, (4) 복잡한 해 지형

에서는 2,500미터 등심선이 복수 존재하므로 어느 2,500미터 등심선을 이용하는가 

하는 , (5) 퇴 암의 두께의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다.

  일본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복잡한 해 지형을 가지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을 어

떻게 취 할지가 신청에 임하여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신청을 한 과

학  데이터 산출과 륙붕한계 원회의 권고는 일본에게 요한 선례로 작용할 여지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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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질랜드의 해 지형의 복잡함

  왜, 뉴질랜드의 주 의 해 지형은 매우 복잡한가. 그것은 뉴질랜드의 국토가 

이트 경계 즉, 태평양 이트와 오스트 일리아 이트의 사이에 걸쳐 존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성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로 설명할 수 있으리

라 본다.  

  첫째, 북부 해역의 Three Kings Ridge으로부터 남 피지해분에 걸친 해 지형을 

올린다. 여기에는 몇 개의 해 산이 있어, 륙사면각부(foot of the slope)의 후보가 

되는 개소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륙사면각부를 결정하는가는 

지구물리학  데이터나 음  탐사 기록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검토해, 뉴질랜드의 

육괴로 연결되어 있는 지각과 해양성 지각과의 경계선을 찾아내 해당 지 을 륙

사면각부로 정하는 방법으로 근하 다. 

  둘째, 동부 해역의 Chatham Rise로 부터 Hikurangi Plateau를 거치고, 남서태평

양 해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해 지형을 올린다. 여기도 륙사면각부의 후보가 되

는 개소가 다수 있지만, 우리는 우선 지질학  데이터를 이용하고, Hikurangi 

Plateau 체가 하나의 큰 화산 (igneous zone)인 것을 나타내, 다음에 뉴질랜드 

주변의 해 의 과정(텍토니스·세 )을 설명하고, Hikurangi Plateau가 약1억년 에 

뉴질랜드에 부가한 것인 것을 나타내, 뉴질랜드의 육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증명

했다. 게다가 음  탐사 데이터와 육지자기 이상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FOS를 결

정하 으며, CLCS심사 과정에서 설명하고 CLCS로부터 최종 인 권고를 얻을 수 

있었다. 

3. 이해당사국 및 이의 신청국 현황

  뉴질랜드는 남극부분의 신청에 련하여 국과 같을 입장을 취하 다 (3.11. 

「 국의 신청」참조).

국가 신청일

Fiji Note dated 23 June 2006

Japan Note dated 28 June 2006 

France Note dated 13 July 2006

The Netherlands Note dated 19 December 2006

Tonga Note dated 8 Apri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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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용

Fiji

ㅇ 뉴질랜드의 신청  executive summary에 포함되어 있는 

Kermadec Ridge, Havre Trough  Colville Ridge에서의 륙

붕 경계획정 의가 뉴질랜드와 계속 임

Japan,

 Netherlands

ㅇ 남극조약 제4조에 의거, 남극지역에 한 토 주권이나 국가의 

권리는 청구권 동결

France
ㅇ Three King Ridge에 해서 남태평양의 랑스령 제국의 륙

붕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Tonga

ㅇ 뉴질랜드가 신청하는 해역에 통가의 할 하에 있는 해역 일부

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국은 의를 진행 이나, CLCS가 뉴질

랜드의 신청을 심사해 권고를 실시하는 것에는 반 하지 않음 

3. 지역 별  신 청 황

[그림 2-29] 뉴질랜드 륙붕 연장 신청 4개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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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쪽 지역

  북쪽지역은 뉴질랜드 동쪽의 Kermadec Trench에서 서쪽의 Three Kings Ridge

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같은 륙 사면으로 구성된 두 개 해역을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북쪽지역 륙붕 연장을 해 총 311개의 고정 이 활용되었으며, 

이  236개는 FOS + 60M의 방식(제76조 제4(a)(ii)와 4(b))으로 결정되었으며, 73개

의 고정 은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2,500m + 100M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하

나의 고정 (N001)이 해기 에서 200해리 으로 선정되었고, Fixed point N311

은 2004년 뉴질랜드와 호주가 체결한 경계 정선의 일 이 활용되었다. 

[그림 2-30] 제76조 규정에 따른 북쪽 지역 륙붕 연장 외측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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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쪽 지역 

  동쪽지역은 북쪽의 Kermadec Ridge와 Trench에서 남쪽의 Campbell Plateau의 

동남 륙사면까지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의 륙사면은 지형학  그리

고 지질학 으로 뉴질랜드 육지 토의 연속된 연장인 일련의 커다란 Plateaux, 

Ridges, Basins을 포함하고 있으며, South Island의 동쪽 1,500km 이상 그리고 

Kermadec Ridge 동쪽 측면에서 Campbell Plateau 동남쪽 륙사면까지 약 

2,000km까지 단 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2-31] Bounty Trough과 Bollons Seamount 지역의 륙붕 외측 한계(E001-E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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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동쪽지역의 륙붕 연장을 해 총 54개의 FOS를 통한 840개의 고정

이 활용되었다. 이  779개 고정 은 제76조 4항 (a)(ii)와 4항(b)에 따라 FOS + 

60M 방식이 활용되었고, 제76조 제4항 (a)(i)에 의한 11개 고정 은 퇴 암 1% 공

식, 두 고정 (E001, E840)은 해기선에서 200해리 한계에서 설정되었다. 47개 고

정 은 제76조 5항에 따라 2,500+100M의 제한공식, 하나의 고정 (E791)은 350M 

제한공식에 따라 외측한계가 설정되었다.  

[그림 2-32] Kermadec Trench, Hikurangi Plateau와 Chatham Rise지역 륙붕 외측 

한계(E442-E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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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뉴질랜드 해 의 복잡성과 륙붕연장을 한 과학  노력

  지구 표면은 매우 복잡한 륙사면을 가지고 있으며, 지형학  지질학은 륙충돌, 

이트 섭입, 횡단 단층, 화산작용 등 구조변화 과정 등을 반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과

정에 한 연구결과로 보건 , 어떤 륙사면은 수면  륙암에서 심해 양 로의 해양

암으로 비교  단순한 변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변천이 ridges, seamounts, canyons 등의 

울퉁불퉁한 지형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뉴질랜드가 륙붕을 연장하기 한 과학조사 

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해 지형의 복잡성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개될 일본의 륙붕연장신청에 한 심사 과정에서도 요한 선례로 작용

할 수 있다. 즉, 육괴가 어디까지 있는가 하는 과 반증을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evidence 

to the contrary), 해양해령과 해 해령, 해 고지 등의 개념에 한 문제  등이 이러한 문

제의 복잡성을 더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뉴질랜드는 다양한 과학  논증

차를 겪었고, 이를 통해 FOS 결정과 해양 와 육지 의 연계성을 증명하는데 활용하 다.

  를 들어, 륙붕한계 원회 과학기술지침에 의하면(6.3.10), “…… 열개형 비화

산 륙주변부와 단형 륙주변부를 따라서 해양- 륙 경계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륙사면의 끝이 수심측량학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되기가 매우 어

렵다면, CLCS는 륙-해양 변이 (Continent-Ocean Transition, COT)를 륙주변

부의 외연을 결정하는 지역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 변이 가 수십 킬로미터 이상으

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제출된 지질학  그리고 지구물리학  자료에서 변이

의 육지쪽 한계까지 연안국의 수  육괴가 연장된다는 것이 결정 으로 입증된다

면, CLCS는 변이 의 육지쪽 한계를 제76조 제4항과 련된 륙사면의 끝과 동등

한 것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그림] 륙-해양변이 (COT)에서의 FOS 치

  지 한 로, 뉴질랜드는 매우 다이나믹한 지질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뉴질랜드

가 동부 해역의 Chatham Rise로 부터 Hikurangi Plateau를 거치는 해역에서는 지

질학  데이터를 이용, Hikurangi Plateau 체가 하나의 큰 화산 인 것을 밝히고, 

Hikurangi Plateau가 약1억년 에 뉴질랜드에 부가한 것으로 뉴질랜드 육괴와 연



－ 79－

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 지역에서 FOS 결정을 해 음

 탐사 데이터와 육지자기 이상 데이터 등을 활용하 다. 아래 Hikurangi Plateau 

그림 , FOS는 Profile A에서는 해  경사도가 최 인 에 치하고 있고, 

Profile B와 C에서는 륙-해양 변이의 내측 륙사면에 치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 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과학  결정을 통해 CLCS로부터 최종 인 권고를 얻

을 수 있었다. 

    

 

[참고그림] 반증을 사용한 FOS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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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쪽 지역 

  Campbell Plateau의 남쪽 륙사면을 따라 형성된 륙붕으로 서쪽에는 뉴질랜드

와 호주가 2004년 체결한 경계선, 동쪽에서는 경도 약 177°선 정도에서 해기선으

로부터 200M의 거리와 교차하는 간 지 에 치하고 있다. Campbell Plateau는 

지형  지질학 으로 뉴질랜드 South Island의 육지 토의 자연연장인 해  고지

(submarine elevation)로서 South Island 동쪽 900km, 남쪽 1,000km가지 뻗어나가

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총 455개의 고정 이 사용되었고, 이  453개 고정 이 제76조 제

4항 (a)(ii), 제4항 (b)에 의거한 FOS + 60M 공식이 활용되었다. 고정  S001이 

2004년 뉴질랜드와 호주 경계 , S455가 FOS+60M의 지 이자 200M의 에서 결

정되었다.  

[그림 2-33] 제76조에 따른 남쪽 지역 륙붕 연장 외측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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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쪽 지역

  서쪽 지역은 크게 두 부분에서 륙붕 연장이 신청되었다. 하나는 Challenger 

Plateau, Lord Howe Rise, New Caledonia Basin, NorFolk Ridge system의 남서쪽 

륙사면을 따라 신청 되었는데, South Island의 서쪽 해안으로부터 북서  북쪽으

로 약 2,000km 이상 그리고 North Island로부터 1,500km 이상 뻗어 있다. 

  동 해역에는 총 101개의 고정 (W001-W101)이 활용되었으며, 이  5개가 퇴 암 

1%를 기 , 87개가 FOS + 60M 공식의 용을 받았고, 고정  W101은 200M 선정

에서 선정되었으며, 고정  W001은 뉴질랜드와 호주 경계획정선에서 선정되었다. 

이 외에 7개 고정 (W002-W007, W011)이 2,500m + 100M의 제한공식의 용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림 2-34] 서쪽 Challenger Plateau, Lord Howe Rise, New Caledonia Basin과 Norfolk 

Ridge System지역 륙붕 연장 외측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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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하나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200M 외측까지 Macquarie Ridge Complex를 

따라 형성된 륙붕에 신청되었다. 총 104개의 고정 (W102-W205)이 활용되었는

데, 이  102개는 제76조 제4항 (a)(ii)와 (b)에 의하여 FOS + 60M 공식을 용하

고, 시작 인 W102는 200M선이자 FOS + 60M의 , 끝 인 W205는 호주와의 

경계획정선 상에서 결정되었다. 

[그림 2-35] 제76조에 따른 서쪽 Macquarie Ridge Complex 륙붕 연장 외측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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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CS의 권고

  뉴질랜드의 륙붕 연장 신청은 CLCS 제22회 총회인 2008년 8월 9일에 권고되

었고, 뉴질랜드의 클럭 수상은 2008년 9월 22일에 륙붕한계 원회의 권고를 환

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 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륙붕한계 원회에 의해서 국

토의 약 6배에 상당하는 약 170만㎢의 연장 륙붕에 한 권리를 확인 받았고, 

륙붕 연장 승인을 해 10여년간 노력해온 뉴질랜드 과학자의 성과를 다시 한번 확

인하는 계기가 되었다57). 륙붕한계 원회의 뉴질랜드 신청서에 한 권고문은 다

음과 같다.  

1) 북쪽 지역 

  2006년 4월 19일 제출에 포함된 기술 ․과학  문서  문서 NZ-CLCS-DOC 

-08에서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여 륙붕한계 원회는 북쪽 지역에서, 부속서3 표

1.A에 나열된 FOS가 제76조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제5장의 기

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륙붕한계 원회는 이 FOS 지 들이 북쪽 지역에

서 유엔해양법 약의 목 에 따라 뉴질랜드의 륙변계의 외측한계를 확정하는 기

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륙붕한계 원회는 부속서3 표1.A에 나열된 뉴질랜드의 내륙변계의 외측한계를 

획정하는 고정 들의 결정에 해 동의한다. 그러나 륙붕한계 원회는 부속서3 

표2의 N177과 N178에 치한 South Fiji Basin의 부를 뉴질랜드의 륙붕으로 

포함시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륙붕한계 원회는 South Fiji Basin에서의 

륙붕의 외측한계의 획정은 제76조 7항에 따라, 길이 60해리를 넘지 않는 도와 

경도로 지정되는 고정 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 지역에

서의 뉴질랜드 륙붕의 최종 인 외측한계의 확정은 국가간의 획정하기 나름일 수

도 있다. 륙붕한계 원회는 부속서2 제9항을 고려하여, 뉴질랜드가 para.140에서 

제76조 7, 8, 9  10항에 따라 륙변계의 외측한계에 하여 권고한 것을 기반으

로, 계속해서 북쪽 지역의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기를 권고한다.

  이 지역의 고정 은 총 311개이며, 237개의 고정 은 륙사면의 끝에서 60해리 

지 에 획정되었다. 73개의 고정 은 2,500미터 등심선에서 100해리를 넘지 않는 선

에 치하며, 1개의 고정 은 2004년 뉴질랜드-오스트 일리아 경계획정 정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2) 동쪽 지역

  2006년 4월 19일의 신청서에 포함된 기술 ․과학  문서  NZ-CLCS-DOC 

57) http://www.beehive.govt.nz/release/un+recognises+nz+extended+seabed+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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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NZ-CLCS-DOC-07, NZ-CLCS-DOC-08과 NZ-CLCS-DOC-09에서 제공된 자

료에 한 고려를 바탕으로, 륙붕한계 원회는, 동쪽 지역에서, 부속서3 표1.B에 

나열된 FOS가 제76조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제5장의 기 을 충족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륙붕한계 원회는 이 FOS 지 들이, 동쪽 지역에서, 유엔

해양법 약의 목 에 따라, 뉴질랜드의 륙변계의 외측한계를 확정하는 기 가 되

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동쪽 지역에서, 200해리를 과하는 륙변계의 외측한계는 제76조 4항(a)  7항

에 따라 Section 4.1  4.2에 설명된 호선들과 들에 근거한다. 륙붕한계 원회

는 이러한 호선과 들을, 이 지역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것

을 권고한다.

  륙붕한계 원회는, 부속서3 표2에 나열된 고정계산 들(fixed formula points)의 

결정  이 들에 한 직선 연결을 포함하여, 동쪽 지역의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는데 용된 원칙들에 동의한다. 륙붕한계 원회는 뉴질랜드가 그에 따라

서 계속해서 동쪽 지역의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륙

붕한계 원회는 한 뉴질랜드가 뉴질랜드의 륙붕에 200해리를 과하여 치하

는 Chatham Rise의 다각형의 해 와 하층토도 뉴질랜드의 토의 자연  연장선으

로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 지역의 고정 은 총 840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780개의 고정 은 FOS + 60M

에서 획정된다. 73개의 고정 은 2,500m + 100M 이내 선에 치하며, 11개의 고정

은 륙붕의 퇴 층 두께깊이를 구하는 공식이 반 되었다. 1개 고정 은 해기

선으로부터 350M까지 획정하 고, 2개 고정 은 FOS + 60M 지 과 2,500m 등심

선에서 100M 제한선 용을 받아 설정되었다. 

3) 남쪽 지역 

  2006년 4월 19일 제출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과학  문서  제공된 자료에 

한 고려(consideration)에 근거하여, 륙붕한계 원회는 남쪽 지역에서 부속서3 

표1.C에 나열된 FOS 들이 제76조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제5장

의 기 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륙붕한계 원회는 이 FOS 지 들이, 남쪽 

지역에서 유엔해양법 약의 목 에 따라 뉴질랜드의 륙변계의 외측한계를 확정하

는 기 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륙붕한계 원회는 부속서3 표2에 나열된 고정계산 들(fixed formula points)의 

결정  이 들에 한 직선 연결을 포함하여, 남쪽 지역의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는데 용된 원칙들에 동의한다. 륙붕한계 원회는 뉴질랜드가 그에 따라

서 계속해서 남쪽 지역의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륙

붕한계 원회는 한 뉴질랜드가 뉴질랜드의 륙붕에 200해리를 과하여 치하

는 Campbell Plateau의 다각형의 해 와 하층토도 뉴질랜드의 토의 자연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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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 지역의 고정 은 총 455개이며, 모든 고정 은 륙사면 최하층부로부터 60해

리의 원호에서 획정된 것이다.

4) 서쪽 지역  

  2006년 4월 19일의 신청서에 포함된 기술 ․과학  문서  NZ-CLCS-DOC 

-05, NZ-CLCS-DOC-07, NZ-CLCS-DOC-08과 NZ-CLCS-DOC-09에서 제공된 자

료에 한 고려를 바탕으로, 륙붕한계 원회는 서쪽 지역에서 부속서3 표1.B에 

나열된 FOS가 제76조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제5장의 기 을 충족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륙붕한계 원회는 이 FOS 지 들이, 서쪽 지역에서, 유엔

해양법 약의 목 에 따라, 뉴질랜드의 륙변계의 외측한계를 확정하는 기 가 되

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서쪽 지역에서, 200해리를 과하는 륙변계의 외측한계는 제76조 4항(a)  7항

에 따라 상기 Section 4.1과 4.2에서 설명한 호선들과 들에 근거한다(표B.1). 륙

붕한계 원회는 이러한 호선과 들을, 이 지역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는 근

거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륙붕한계 원회는 부속서3 표2에 나열된 고정계산 들(fixed formula points)의 

결정  이 들에 한 직선 연결을 포함하여 서쪽 지역의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는데 용된 원칙들에 동의한다. 륙붕한계 원회는 뉴질랜드가 그에 따라

서 계속해서 서쪽 지역의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지역의 고정 은 모두 205개이며, 189개의 고정 은 FOS + 60M 지 에서 획

정된다. 7개의 고정 은 2,500m + 100M 이내의 제한선에 치하며, 5개의 고정 은 

륙붕의 퇴 층 두께깊이를 구하는 공식이 반 된다. 2개의 고정 은 2004년 뉴질랜

드-오스트 일리아 경계획정 정에 의거 치하고, 2개의 고정 은 FOS + 60M 공식

과 해기선으로부터 200M 지 이 교차하는 에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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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설명 : 검은색 테의 흰색 원형은 고정 , 녹색은 Hedberg 공식을 활용한 , 

진홍색은 Gaidiner 공식을 활용한 , 빨강색은 FOS + 60M 지 , 흰색은 주변국

과의 200M 지 , 오 지는 호주와의 경계획정 선 

 [그림 2-36] CLCS 권고를 반 한 뉴질랜드 륙붕 외측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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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 대륙붕연장 공동 신청

1. 개요

  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국 4개국은 2006년 5월 19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륙붕한계 원회에 륙붕연장 자료를 제출했다. 4개국이 공동자료를 제출한 것이 

유엔사무총장에 의해  회원국에 회람되었으며, 타국으로부터의 이의 신청은 제출

되고 있지 않다.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된 신청서는 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국이 유엔해

양법 약 제76조 8항에 따라 Celtic Sea  Biscay Bay에서 각국 해기선에서 200

해리를 과하는 륙붕의 외측한계의 입증을 뒷받침하기 하여 작성되었다. 그러

므로, 본 신청서는 공동 인 성질(a joint nature)을 가지며, 4국이 집합 ․ 력 으

로 비한 단일한 문서로 구성된다.

2. 이해당사국 및 이의 신청국 현황

  공동신청에 한 이의 신청국은 없다. 

3. 지역별 신청현황

  4개국이 신청한 륙붕 연장신청 지역(Biscay지역 Celtic Sea  Bay)은 아일랜

드의 부분신청서의 남쪽 한계에서부터 스페인의 200해리 륙붕 한계까지 뻗어있

다. 본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외측한계는 유엔해양법 약의 제76조 4항(a)(i), 제

76조 4항(a)(ii)  제76조 4항(b)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동신청서는 오직 Celtic Sea 

 Biscay Bay지역의 륙붕의 외측한계만을 다루도록 신청되었다. 

  4개 연안국은 합동신청서에서 두 계산선(i.e. Hedberg  Gardiner)을 모두 사용

하 다. Hedberg 계산식( 륙사면의 최하층부에서 60해리)에 기반한 외측 한계는 8

개의 FOS에서 만들어졌다. 공동 제출한 지진학  자료로 보건 , FOS 5에서 1% 

퇴 물 두께 계산식(Gardiner 혹은 Irish 계산식)을 용하기에 충분한 퇴 물 두께

가 나타나며, 이에 의해 FOS 5는 Hedberg  Gardiner 계산식 모두를 용하여 고

정 을 도출하는 기 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신청서가 륙붕 외측한계를 입증하

는데는 실질 으로 FOS 1, 4  5의 고정 만이 활용되었다. 

  본 지역의 고정 은 총 31개가 있는데, 28개의 고정 은 FOS + 60M 공식이 

용되었고, 1개의 고정 은 륙붕의 퇴 층 두께깊이를 구하는 공식이 반 된 것이

다(Fixed point 30). 1개의 고정 은 륙사면에서 60해리 거리  아일랜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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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남쪽 경계에서 단된 부분에 치한다(Fixed point 1). 1개의 고정 은 스

페인의 200해리 륙붕 경계 상에 치한다(Fixed point 31).

[그림 2-37] Biscay지역 Celtic Sea  Bay의 륙붕 외측 한계

[그림 2-38] Biscay 지역 Celtic Sea  Bay의 륙붕 외측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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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CS의 권고

  4개국의 공동신청은 트 해와 비스 이 만에서 4개국이 경계를 하는 해역의 

륙붕에 하여 4개국이 공동으로 력해 실시하는 신청(공동 신청)인 것과 동시

에 부분신청인 것이 executive summary에서 명시 으로 기술되어 있다. 2006년 8

월 제18회 륙붕한계 원회 총회에 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국으로부터 각각 

표가 참가해, 제출내용에 한 심의발표를 했다. 그리고 4개국 공동신청을 심사하

는 소 원회가 설치되어 심사가 개시되었다.

  이 4개국 공동신청은 최 의 공동신청 수이므로 소 원회는 2007년 9월 제20회 

륙붕한계 원회 총회  체 원회에게 공동신청에 한 일반원칙에 해 검토

해  것을 요구했다. 체 원회는 논의한 후, 「공동신청의 결과로써 얻을 수 있

는 륙붕의 총면 은 각국이 개별 으로 신청해 얻을 수 있을 륙붕 면 의 합계

보다 많게는 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CLCS/58, 제28 패러그래 를 참조). 4

개국 공동신청 심사는 재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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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노르웨이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노르웨이는 2006년 11월 27일 륙붕한계 원회에 자료를 제출하 다. 노르웨이

가 자료제출을 통해 신청한 곳은 3개의 지역이다. 노르웨이는 유엔해양법 약 제76

조  부속서2의 제4조에 의거, 노르웨이의 Arctic Ocean, Barents Sea  

Norwegian Sea에서 해기선으로부터 200M 이상의 륙붕의 외측 경계에 한 정

보를 제공하 다. 노르웨이는 1982년 유엔해양법 약이 서명에 공개된 당일 서명하

으며 1996년 6월 24일 비 , 1996년 7월 24일 노르웨이에 발효하 다.

    노르웨이는 유엔해양법 약 제77조에 규정된 것과 같이 륙붕에 한 권리를 

사실 그 자체로(ipso facto) 시원 으로(ab initio) 갖는다고 확인하 다. 노르웨이는 

1963년 5월 31일 칙령(Royal Decree)에 의해 노르웨이 연안 바깥의 해 와 하층토

에 하여 수심이 개발을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해 자연자원(submarine natural 

resources)에 한 개발  탐사에 한 주권을 선포하 다. 이러한 륙붕에 한 

정의는 1963년 12월 21일 해  자연 자원의 탐사  개발에 한 법 제12호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후 석유 련 활동에 한 1985년 3월의 법 제11호에서는 륙붕

이 노르웨이 토의 자연 인 연장선상에 있는 한, 해 기선에서 200해리를 과

하는 범 의 해 와 하층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 다. 

  재의 정의는 석유 련 활동에 한 1996년 11월 29일 제정된 법 제72호에 포

함되어 있으며, 유엔해양법 약 제76조에 기 한다. 련 규정에서는, 노르웨이 

토에서 자연 으로 연장하여 륙 변계까지, 해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는 확

장된 범 의 해   해 의 하층토를 말하고 있다.

 

  노르웨이 신청서는 륙 변계에 한 일반 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의

하면 지질학  지형학 인 용어로서 북동 서양  북극해의 유라시아 해 분지의 

륙 변계는 같은 륙 변계인 유라시아 륙 변계의 한 부분이다. 이 륙변계는, 

북동 서양과 북극해의 심해 평원과 육지 지역을 나 는 륙붕과 륙사면을 포함

하며, 그 사이에 포르투갈, 스페인, 랑스, 아일랜드, 국, 덴마크, 노르웨이  러

시아 연방의 해안이 자리한다. 섬을 포함하는 몇몇 국가의 토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륙붕에 치하는데 를 들면 Shetlands( 국), Svalbard(노르웨이), Franz 

Josef Land, Novaya Zemlya and Severnaya Zemlya(러시아 연방) 등이 있다.

 

  신청서에 련된, 3개 지역의 노르웨이에 종속된 륙 변계의 부분들은 모두 

Iceland-Faroe Ridge의 북쪽에 치한다. 지질학  용어로는 그림 2-41에서처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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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나 어져 있다. 가장 큰 부분은 상술한 유라시아 륙 변계이다. 이 륙 

변계는 노르웨이 본토와 Svalbard Archipelago에 인 해 있으며, 남쪽의 북해에서

부터 노르웨이와 그린란드해를 거쳐 북쪽의 북극해의 유라시아 해 분지까지 뻗어

나간다. 이 륙변계는 지형학  지질학  에서 그동안 연속되어 있다.

  다른 부분은 북동 서양의 한가운데에 치한 Jan Mayen 섬을 둘러싸고 있는 

륙 변계이다. Jan Mayen은 지질학 으로 특별한 경우로, 이는 스스로 구성하는 작

은 륙의 일부분이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미소 륙은 아메리카  유라시아 륙

으로부터 해  확산을 통하여 분리되어 왔다. 이 섬은 지형학 으로 륙으로서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륙지각에 기반하는 융기지(emergent land)를 구성하

며, 륙붕과 륙 사면을 포함하는 륙변계를 가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차별 이

며 북쪽과 동쪽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서쪽과 남쪽은, 지형학 인 

에서 Jan Mayen 미소 륙은 Iceland 고원과 Iceland-Faroe Ridge와 합쳐진다[그림

2-41]. 지질학 으로, Jan Mayen 미소 륙은 아이슬란드 고원의 동쪽 부분을 구성

하며, Iceland-Faroe Ridge의 먼 남쪽을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Jan Mayen 미소 륙의 동쪽 륙 사면은 아이슬란드 고원의 동쪽 사면과 

Iceland-Faroe Ridge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형학 으로 노르웨이 본토의 사면과 연

속하게 된다[그림 2-41].

2. 이의 신청 및 분쟁관계 

1) 이의 신청 황

  노르웨이의 자료제출이 모든 회원국에 공표된 후, 덴마크, 아이슬란드, 러시아, 스

페인이 각각 자국 견해가 반 된 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 제출하 다. 덴마크, 아이

슬란드, 러시아, 스페인의 견해를 간략히 보건 , 덴마크는 합의서에 의하여 Banana 

Hole 남부 지역의 륙붕 획정에 이의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차후에 덴마크의 문

서나 노르웨이와의 획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

국가 신청일

Denmark Note dated 29 January 2007

Iceland Note dated 29 January 2007

Russian Federation Note dated 21 February 2007

Spain Note dated 3 Marc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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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용

Denmark

ㅇ 차후 노르웨이간의 륙붕 획정에 반하지 않는 한, 덴마크, 페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4국이 2006년 9월 20일 조인한 

Banana Hole 남부 지역의 륙붕 획정에 한 합의서에 의하여, 

노르웨이가 제출한 Executive Summary의 Section 6.1에 하여 

덴마크 정부  페로 자치 정부는 노르웨이의 신청과 CLCS가 

Banana Hole 남부지역에 련하여 권고하는 것에 반 하지 않음 

ㅇ Section 6.2에 하여 그린란드 공동 연립정부는 신청서의 이 부

분에 하여 CLCS가 고려하고 권고를 내리는 것에 이의가 없음. 

이러한 고려  권고는 차후의 그린란드의 문서 혹은 이후 그린

란드와 덴마크 간의 륙붕 경계획정에 향을 미치지 아니함

Iceland

ㅇ Banana Hole의 남부 지역에 해 합의서에 근거한 같은 입장으

로, 아이슬란드가 차후 제출하는 륙붕 연장 신청이나, 양국간의 

륙붕 경계 획정에는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 덴마

크와 마찬가지로 통상 인 단서만 확인하고 이의는 없음

Russian 

Federation

ㅇ 러시아는 Banana Hole 남부 지역은 CLCS 의사규칙에 의한 "분

쟁 지역"에 해당하므로, 유엔해양법 약 부속서2 제9조에 의해 

CLCS의 어떠한 행 도 양국간 륙붕 획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함. 한 러시아는, CLCS가 이미 러시아의 신청서를 제출 

받았으며 200해리를 과하여 확장된 륙붕의 외측 경계가 그려

진 지도  좌표를 CLCS에 제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경

계획정 조약을 발효하도록 권고하 다고 언 하면서, 이 두 가지 

양해에 따라, 바 츠해의 "분쟁 지역"에 한 노르웨이 신청서의 

CLCS 조사에 동의한다고 하고 있음. 러시아는 한 Spitsbergen 

archipelago에 해서는 CLCS의 권고가 1920년 Spitsbergen 조약

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확인하면서 러시아가 노르웨이가 언

한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들에 해서도 추가 인 논평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Spain

ㅇ 스페인은 1920년 Spitsbergen 조약 당사국으로서의 개발권을 유보

함. 스페인은 일인 3월 2일 노르웨이에 보낸 서한을 첨부하 는

데, 이에 의하면 스페인은 노르웨이에 Spitsbergen의 주권을 인정

하는 Spitsbergen 조약에 의거, 조약이 Spitsbergen에서 노르웨이

가 당사국 국민들에 인정하게 되어있는 생물학   물  자원

에 한 평등하고 동등한 조건의 자유로운 근을 언 하면서 이 

원칙이 Spitsbergen의 200해리 이내  이외 확장되는 륙붕에도 

용될 수 있기를 요청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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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륙붕연장해역

2) 분쟁 계

(1 ) B a n a n a  H o l e

  노르웨이 본토, 아이슬란

드, Jan Mayen, 그린란드 

 Svalbard의 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는 해역은 

신청서에서 Banana Hole이

라고 부르고 있다. Banana 

Hole은 노르웨이 분지, 

Lofoten Basin  그린란드

해의 일부를 둘러싸고 있다.

  아이슬란드  덴마크/페

로 제도는 륙붕에서 200

해리를 과하는 Banana 

Hole의 남쪽 부분을 주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두 국

가와 노르웨이는 이 지역에 

해  첩되는 주장을 하

고 있다.

  2006년 9월 20일 수행 

문가 회의(following expert 

consultation)에서, 노르웨이 

외무성 장 , 덴마크 외무

성 장   아이슬란드 외

무성 장 이 Banana Hole 

남부 지역에 한 장래 경계획정선을 결정할 합의 차를 수립하는 합의서에 서명

하 다. 이 합의 차는 CLCS의 직무에 반하지 않는다.

  합의서에 따르면 각 국가는, Banana Hole의 남부 지역에 한 륙붕의 외측경계

에 한 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CLCS에 이를 고려하고 그에 기반하여 권고를 내려

 것을 요청한다. 일방 당사국이 륙붕한계 원회에 문서를 제출하면 다른 당사

국들은 UN사무총장에게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에 의거하여 CLCS가 당해 문

서를 고려하고 그에 기반하여 권고를 내리는 것을 반 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한

다. 그러한 권고는 차후의 혹은 이들 간의 륙붕경계획정에 반하지 아니한다. 최종 

획정선은 양국간 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이 정들은 CLCS가 다른 3국이 

제출한 문서를 고려하고 권고를 내린 뒤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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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 v a l b a r d 와  그 린 란 드  사이의 해역

  2006년 2월 20일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Svalbard와 그린란드 사이의 지역의 륙붕 

경계획정  어업 구역들에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는 2006년 6월 2일 발

효되었다. 합의서의 문에서, 당사국들은 륙붕의 외측 경계의 확정과 연계하여 200

해리를 과하는 륙붕의 획정을 처음으로 되돌리자는 뜻을 표명했다. 덴마크 정부

는 노르웨이에 CLCS가 이 신청서에 해 고려하고 권고를 내리는 것에 이의가 없으

나, CLCS의 고려  권고는 경계획정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3) 노 르 웨 이와  러 시 아  사이의 해역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의 해역들은 양자간 상 상이다. 이 지역들은 바 츠해 

Loop Hole  북극해의 Western Nansen Basin의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을 포

함한다. 

 (1) 2002년 3월 20일 노르웨이와 UN사무총장 사이의 의견 교환(communication)에

서  이 지역들에 하여 2001년 12월 20일 러시아가 제출한 신청서를 언 하 다. 

(see notification CLCS.01.2001.LOS/NOR)

  상기 의견교환에서 노르웨이는 바 츠해 앙의 노르웨이  러시아의 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는 상당한 크기의 지역(소  “Loop Hole”)을 언 하 다. 륙붕한

계 원회 의사규칙 부속서1 제5조(a)에 의거하여, 노르웨이는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양자간 륙붕 획정에 반하지 않는 한, CLCS가 그 지역들에 한 러시아의 신청서

에 기반하여 고려하고 권고를 내리는 것에 동의하 다.

  CLCS는 이후 바 츠해의 Loop Hole에 하여 권고하기를 노르웨이  러시아는 

륙붕한계 원회에 획정선의 지도  좌표를 송부하는 해양 경계 정을 발효하라

고 하 다. 사무총장의 보고서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doc. A/57/57/Add. 

1, 2002년 10월 8일)에서는 이와 련하여 권고의 para.38  39를 언 하 다. 획정

선은 바 츠해에서 200해리를 과하여 연장되는 노르웨이의 동쪽 륙붕 경계와 러

시아 연방의 서쪽 경계를 나타내게 된다. 륙붕한계 원회의 당해 권고는 양자간 

획정을 해하지 않는다.

  (2) 상기한 2002년 3월 20일의 의견 교환(notification CLCS.01.2001.LOS/NOR)에

서 노르웨이는 Western Nansen Basin의 동쪽을 러시아와의 양자 상의 상으로 

묘사하 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노르웨이에, 륙붕한계 원회가 신청서의 이 부분

에 해 고려하고 권고를 내리는 것에 해 이의가 없으며 그것은 향후 경계획정에 

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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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북극해, 바 츠해  

노르웨이해의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

[그림 2-41] North East Atlantic해  인  

바 츠해와 북극해 부분의 입체도

[그림 2-42] Loop Hole의 연장 륙붕

3. 지역별 신청 현황

  노르웨이가 신청한 해역은 북극해, 바 츠해, 노르웨이해에 하여 신청되었으며, 

지리  치는 다음 그림(그림 2-40)과 같다. 

1) 바 츠해

  Loop Hole은 바 츠해의 얕은 수

역에 치한다. Loop Hole은 육지쪽

으로는 륙 사면의 끝부분이며 

2500m 깊이를 잇는 선인 2500m 등

심선에 치한다. 유엔해양법 약 제

76조 3～5항에 규정된 ‘ 용 가능한 

규칙들’을 참고하면, 노르웨이는 해당 

지역이 륙붕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여 히 이미 권고를 

받은 두 국가 사이에서 획정되어야 

한다고 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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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Western Nansen Basin 륙붕의 외측 경계

2) Western Nansen Basin

  Nansen Basin은 북쪽으로는 북극해에서 유일하게 양성 연장(활성)인 Gakkel 

Ridge로 경계를 삼는다. 분지의 남쪽 측면은 노르웨이(Svalbard를 포함)  러시아

(Franz Josef Land를 포함)의 륙 사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륙 변계는 제3기 

기의 해  연장 보다 앞선 륙의 단층  단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지역은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3항에 의거하여 노르웨이 육지 토가 해 로 연장

되어 구성되고 있으며,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의 외측 경계는 제76조에 의하여 

확정된 94개의 고정

으로 설정되었다. 

이  2개 고정 은 

제76조 4항(a)(i)의 

퇴 암 두께 공식에 

의해 설정되었고, 92

개는 제76조 4항

(a)(ii)에 의거한 FOS 

+ 60M 공식에 의해 

설정되었다.

  이 94개의 고정

은 제76조 7항에 따

라 길이 60해리가 넘

지 않는 직선 기선으

로 연결되어 있다. 고

정 들과 연결선들은 

그림에 잘 나타나 있

다. 제76조 기 에 따

라 확정된 들은 색

상으로 표시되어 있

다.

2) Banana Hole

  노르웨이의 륙 변계들은 Norway Basin, Lofoten Basin  Greenland Sea로 연

장된다. 이 륙 변계들은 동쪽에서는 노르웨이 본토  Svelbard의 륙토에서, 서

쪽에서는 Jan Mayen의 륙토에서 확장된다. 동부 륙 변계의 외부 부분들은 규

모가 큰 고원지역  회두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 복잡한 륙 사면 내부 부

분들은 400m 수심의 얕은 륙붕으로 둘러싸여 있다. 륙 변계들은 륙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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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Banana Hole 륙붕의 외측 경계

단  이후 후기 팔 오세부터 기 시신세의 해  연장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Banana Hole의 남부  부 륙붕은 주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과한 

지역을 감싸고 있다. 제76조 4항  7항에 의하여, 북쪽의 륙붕의 외측 경계는 고

정 들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에 의해 확정되어 있다.  

 Lofoten Basin은 남으로는 

Vøring Plateau의 륙 사면  

Norwegian Sea의 얕은 륙붕

을, 동으로는 바 츠해의 얕은 

륙붕을, 북으로는 Mohns 

Ridge를, 남동으로는 Jan Mayen 

Fracture Zone을 각각 경계로 한

다.  

  노르웨이 본토에서 뻗어 나와 

Lofoten Basin으로 연장해가는 

륙 변계의 바깥쪽 모서리는 부

분 으로 Jan Mayen의 200해리

와 부분 으로 첩되며, 부분

으로 Mohns Ridge 북쪽의 

Greenland Sea로 연장된다.

  이 지역의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의 외측 경계는 제76조 4

항(a)(ii)에 의해, 륙 사면의 끝

부분을 심으로 호선을 그리는 

14개의 고정 에 의해 설정되었

다. 고정   하나는 이 외측 경계가 Jan Mayen의 200해리 경계선과 만나는 지

에 치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의 고정 은 외측 경계가 Svalbard의 200해리 경계

선과 만나는 지 에 치한다. 이 14개의 고정 은 모두 제76조 7항에 규정된 로 

60해리를 넘지 않는 직선 기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Norway Basin은 동으로는 Storegga의 륙 사면과 Vøring Plateau를, 북으로는 

Vøring Spur와 Jan Mayen Fracture Zone을, 서로는 Jan Mayen Micro-Continent 

 Iceland Plateau를, 남으로는 페로 제도의 륙 사면을 경계선으로 한다. Norway 

Basin의 륙붕의 범 는 Jan Mayen과 노르웨이 본토의 륙토의 침강된 연장선으

로서 확립된 륙 변계의 바깥쪽 모서리를 참조하여 결정된다.

  Norway Basin에 치한 노르웨이의 륙 변계의 바깥쪽 모서리는 제76조 4항

(a)(i)에 포함된 sediment thickness formula, 제76조 4항(a)(ii)에 따른 륙 사면의 

끝부분을 심으로 그려지는 60해리 거리의 호선  제76조 7항에 따른 직선기선을 

용함으로써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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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항들이 용되면, Jan Mayen로부터 남동쪽 방향  노르웨이 본토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는 륙 변계들이 서로 첩되며 아이슬란드  페로 제

도로부터 200해리를 과하는 지역을 망라하는 것이 명백해진다(덴마크). 그러므로 

Norway Basin의 륙붕이 노르웨이 본토, 페로 제도, 아이슬란드  Jan Mayen의 

200해리 경계를 과하는 지역을 덮게 된다.

  

4. CLCS의 권고

CLCS로부터 권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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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프랑스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번 신청서는 랑스가 2006년 국, 아일랜드, 스페인과 공동으로 신청한 안건

에 이은 두번째 신청서로 2007년 5월 22일 제출되었다. 이번 신청서는 랑스가 유

엔해양법 약 제76조 8항  부속서2 제4조를 따라, French Guiana  New 

Caledonia 지역에서의 해 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의 외측한계의 입

증을 증명하기 한 것이다. 본 신청서는 랑스가 2006년 5월 19일 Celtic Sea  

Bay of Biscay 지역에 하여 스페인, 아일랜드  국과 같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과 같은 부분신청서이다.

  본 신청서는 오로지 French Guiana  New Caledonia 지역에서의 륙붕의 외측

한계만을 다룬다. 의사규칙 부속서1 제3항에 의거하여, CLCS의 신청서 심의는 향후 

랑스  타국에 의해 주장되는 륙붕의 경계를 결정하는데 향을 주지 않는다. 

2. 분쟁의 존재여부 및 이의 신청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부속서1 제2항(a)에 따라, 랑스와 타국간에는 

French Guiana 지역 륙붕에 한 분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랑스의 

신청에 해 바 아투, 뉴질랜드  수리남이 각각 자국의 견해를 나타내는 문서를 

보냈다.

  바 아투로부터의 서간을 받고 랑스는 2007년 7월 18일자의 랑스 수상이 발

송한 유엔해사해양법 과장 착신의 서간을 통해 바 아투의 항의에 유의하고, CLCS

의 의사규칙 부속서I에 의거하여 랑스의 신청 가운데 New Caledonia의 남동부에 

해서는 CLCS가 심사를 해주지 않을 것을 요청하 다. 따라서 New Caledonia에 

해서는 남서부만이 륙붕한계 원회의 심사 상이 된다.

국가 내용

Vanuatu

ㅇ 바 아투 외무장 은 2007년 7월 11일자로 륙붕한계 원회 원장 앞으로 서

한을 보냈는데 동 된 내용은 랑스의 신청 가운데 New Caledonia의 남동부

에 한 신청이 바 아투의 토인 Mathew  Hunter Island의 주권을 침해함

New 

Zealand

ㅇ 뉴질랜드는 자국이 이미 신청을 실시한 부분(Three Kings Ridge)과 랑스의 

신청한 부분(Loyalty Ridge)에 복이 있음. 향후 경계획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

는 수역으로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10항에 의거 CLCS가 이 에 향을 미치

지 않고 심사하여  것을 부탁 

Suriname
ㅇ 본국과 랑스 사이의 일부지역에 하여 륙붕 경계획정교섭을 계속 진행 

에 있으므로, CLCS의 심사  권고가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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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신청현황

  본 부분신청서에 포함된 외측한계들은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1항, 4항(a)(i), 4항

(a)(ii)  4항(b)와 1982년 1월 4일의 랑스와 오스트 일리아간의 해양경계획정조

약(United Nation Publications, Volume 1329, page 107)에 근거한다.

1) French Guiana 

  랑스의 번 신청은 French Guiana와 New Caledonia 지역에서의 륙붕 연장 신

청이다. French Guiana 지역에서 200해리 외측 륙붕 확장부는 Demerara Plateau

와 Amazon 심해 선상지(fan) 사이의 서양의 륙사면을 기 로 하여 치하고 있

다. 륙붕은 서쪽으로는 수리남의 륙붕, 남동쪽으로는 라질의 륙붕과 인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총 9개의 고정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8개의 고정 은 륙붕의 퇴

층 두께깊이를 구하는 공식을 용하여 구하 고, 1개의 고정 (9번 )은 라질과

의 해양경계선과 일치하는 교 의 치에 고정  8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2-45] Guiana 지역 륙붕 [그림 2-46] Guiana지역 륙붕 외측 한계

2) New Caledonia 

  New Caledonia 지역에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의 확장부는 

두 지역으로 나 어지는데, 하나는 남동부이고 하나는 남서부이다. 

  New Caledonia의 남서부 지역의 륙붕의 확장부는 Lord Howe Rise 에 치

한다(그림2-47). 이 확장부의 남서쪽 부분(Lord Howe Rise 지역)에 한 자연  연

장은 그 륙변계가 1982년 1월 4일의 랑스와 오스트 일리아간의 해양경계획정조

약에 의해 확정된 한계까지로 이 지역의 역이 륙변계의 외측한계 안에 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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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New Caledonia 지역 륙붕

다. 

[그림2-47] New Caledonia 남서, 남동부 지역 륙붕

  New Caledonia 지역의 

남동쪽(Loyalty Ridge)은 

총 191개 고정 으로 설정

되었으며, 이  190개가 

Hedberg 공식에 기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해

기선으로부터 200M에 치

하고 있다. 단 랑스는 바

아투의 견해를 고려, 이 

해역에 한 심사를 제외하

여  것을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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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CS의 권고

  랑스는 2007년 8월 9일 개최된 제20회 CLCS 총회  련 내용에 한 설명

을 하 고, 륙붕한계 원회는 소 원회를 설치하여 본 안건에 심사를 개시하 다. 

소 원회는 랑스 표단으로 부터의 요청(바 아투 의견에 따라 New Caledonia의 

남동부는 심의에서 제외시켜  것)에 하여 제20회 총회기간 에 랑스 표단

과의 회의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 다. 

  첫째, CLCS는 제18회 총회에서 신청의 심사는 동시에 3개의 소 원회에서 밖에 

할 수 없음을 결정하 기 때문에, 재 다른 3개의 소 원회가 각국 신청의 

심사를 진행 이므로 랑스 신청의 정식 심사는 제21회 CLCS 총회까지 미

진다.

  둘째, 심사는 기 유지의 에서 그 취 에 주의를 하여 사무국에 보 한다.

  셋째, 소 원회는 제21회 CLCS 총회까지의 회기가 도래하기 까지 회의  기

술  설명을 구하거나 요청하지 않는다.

  랑스 표단은 의 사항을 승낙하 고, 소 원회는 측지학과 수로학에 한 

Working group, 지질학과 지구물리학에 한 Working group, 리티 리에 한 

Working group 등 3개의 작업반 구성에 합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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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멕시코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2007년 12월 13일 멕시코는 륙붕한계 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멕시코가 제출

한 자료가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회원국에 회람되었으며, 멕시코의 연장 신청은 

멕시코 만에서 2개의 연장 가능 구역  서쪽 구역만을 부분신청 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Gulf of Mexico의 서쪽  동쪽 부분에 치한 국가 할권을 

해 폭을 측정한 지 으로부터의 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까지 확장할 

수 있는 두 다각형을 확인하고, 서쪽 다각형은 멕시코  미국의 200해리 배타 경

제수역의 외측경계까지 그리고 동쪽 다각형은 멕시코, 미국  쿠바의 200해리 배

타 경제수역의 외측경계까지로 획정하고 있다. 

  서쪽 다각형의 200해리까지의 국가 할권 하의 첩되는 해양 공간  200해리

를 과하는 첩되는 륙붕은 멕시코와 미국간의 1978년 5월 4일  2000년 6월 

9일의 구별되는 2개의 해양경계획정 정으로 획정된다. 상기 두 정과 함께 유엔

해양법 약 제83조 4항에 의하면 멕시코나 미국 양국  어느 국가도 서쪽 다각형

에서 2000년 6월 9일 륙붕 약에서 규정된 국제  경계를 넘겨서 자국의 륙붕

을 확장할 수 없다. 멕시코와 미국의 해양경계획정은 양국이 1978년 5월 4일 조약

에 서명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멕시코와 쿠바의 해양경계획정도 양국이 1976년 7월 26일 정을 구성하는 교환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확정되었다. 그러나 동쪽 다각형 지역에서 200해리를 과하

는 외측한계에 한 어떠한 잠재 인 륙붕 공간은 련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멕시코는 번 신청서를 통해 멕시코만의 서쪽 다각형만을 다룰 것이며, 

이는 2000년 6월 9일 멕시코와 미국 양자간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의 획정에 

한 조약에 의해 확정된 양자간 해역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다.

  유엔해양법 약  의사규칙 부속서1에 포함된 상기 조항들에 따라, 멕시코는 1)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8항  부속서2 제4조의 의무를 충족하고, 2) 제76조 1항 내

지 7항의 방법론에 따르고, 3) 차후에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부속서1 제3항에 

따른 부속서를 제출함으로써 Gulf of Mexico의 멕시코 륙붕의 다른 어떤 부분도 

경계획정 련 문제들에 향을 끼치지 않기 하여, 부분신청서를 사무총장을 거

쳐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 약 부속서2 

제4항에 규정된 10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차후에 Gulf of Mexico에 

치한 동쪽 다각형에서 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의 외측한계를 

지지하는 정보  자료를 제출하여 별도의 두 번째 부분신청서를 제출할 권리를 보

유한다. 

  부분 신청서는 유엔해양법 약  륙붕한계 원회의 Scientific and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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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에 의거하여 Gulf of Mexico 서쪽 다각형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 외

측한계에 한 결정을 보충하는 자료와 정보를 포함한다(CLCS/11; 

CLCS/11/Corr.1; CLCS/11/Add.1; CLCS/11/Add.1/Corr.1).

2. 분쟁의 존재여부 및 이의 신청국

  Gulf of Mexico의 서쪽 다각형은 재 발효 인 멕시코와 미국간의 륙붕경계

조약에 의해 획정되어 있다.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된 200해리를 과하는 륙

붕의 외측한계 어느 부분도 분쟁이나 논쟁이 없으며, 다른 나라로부터의 견해를 나

타내는 문서는 제출되고 있지 않다.

3. 지역별 신청현황

   멕시코가 신청한 Western Polygon에는 총 16개의 고정 이 활용되었다. 

Western Polygon의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는 퇴 물 두께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FOS의 퍼센티지를 이용하는 공식  350M 제한선에 의해 결정하 다. FOS + 

60M 계산선이나 2,500m + 100M 제한선은 용되지 않았다.

[그림 2-49] Mexico만에서 200M 외측 

륙붕 확장이 가능한 두 다각형 지역

[그림 2-50] 서쪽 Polygon 지역의 200M 

외측 륙붕

   

4. CLCS의 소위원회 심사중

  2008년 3월 4일 개최된 제21회 륙붕한계 원회의 회기 , 멕시코 표가 제출자

료의 설명을 실시하 고 멕시코 신청을 심사하는 소 원회가 설치되었다. 2008년 8

월 9일 개최된 제22회 륙붕한계 원회에서 멕시코 소 원회는 심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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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바베이도스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2008년 5월 8일 바베이도스는 륙붕한계 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바베이도스

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서,  UN가맹국에 공표되었다. 그 

후,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가 각각 자국의 견해를 나타내는 문서

를 보냈다.

  바베이도스는 신청해역 에서 북부해역에 있는 랑스와58) 남부해역에 있는 가

이아나  수리남과 각각, 서로 연안200해리를 넘는 해역에 있어 연장 륙붕이 

복하는 해역이 있지만 어느 나라와도 바베이도스의 신청을 륙붕한계 원회가 심

사하는 것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음을 시하고 있다. 한 

트리니다드·토바고와의 사이에는 유엔해양법 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재재 소에 

의해서 2006년 4월에 양국간 해역의 경계획정이 이 졌음을 확인하 다59).

  바베이도스 정부는 유엔해양법 약의 당사자이며, 서명 공개된 날 서명하여 1993

년 10월 12일 비 하 다. 본 신청서는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8항에 따라 바베이

도스 해 기선으로 부터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의 외측한계를 입증하기 한 

것으로, 바베이도스의 륙붕의 외측한계는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부속서2에 

근거하고 있다. 바베이도스의 200해리 외측 륙붕은 남쪽 부분과 북쪽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 어지며, 신청서에는 남쪽 부분은 “남부 지역”, 북쪽 부분은 “북부 지

역”으로 구분하여 지칭하여 작성되었다. 

2. 분쟁의 존재여부와 이의 신청

  바베이도스는 륙붕 연장 신청과 련하여 륙붕한계 원회의 권고는 제76조 

10항  부속서2 제9조에 따르며, 국가간 륙붕 획정 문제에 향을 주지 않는다

고 선언하고 있다. 남부(가이아나  수리남)  북부( 랑스) 지역 모두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의 외측한계와 련된 잠정 인 첩 지역이 존재하지만, 수리남과 

가이아나  랑스는 모두 륙붕한계 원회가 바베이도스의 제출에 하여 고려

하는 것에 반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2006년 4월, 유엔해양법 약 부속서7 재재

소 정이 바베이도스와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해역에 한 권리에 하여 결정하

다. 

58) 바베이도스의 서쪽에는, 세인트 빈센트·그 나디, 센트·루시아, 마르티니크( 랑스 령)가 있다. 

59)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해역획정 재재  결문은 상설 재재 소(PCA) 홈페이지 참고.



－ 106－

국가 내용

Suriname

ㅇ 수리남은 2008년 8월 6일 CLCS 권고는 수리남이 장래 실시하는 

륙붕 한계연장신청  인 국가와의 해양경계획정에 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취지 밝힘 

Trinidad 

and Tobago

ㅇ 바베이도스는 executive summary에서 재재 소에 가게 된 배

경  결 효력에 해 언 하고 있지만, 그것은 트리니다드·토

바고의 의견은 아님을 밝힘

ㅇ 륙붕 한계연장신청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 이며, 신청 정지

역은 바베이도스가 제출한 신청지역과 복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바베이도스의 신청을 CLCS가 심사하는 것에 반 는 하지 않지

만,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신청을 제출할 권리를 담보하는 유엔해

양법 약에 근거하는 모든 권리를 유보하여  것을 요청(2008년 

8월)

Venezuela

ㅇ 유엔해양법 약 가맹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습국제법에 근거

하여 바베이도스의 executive summary에서 「남부 해역」이라는 

지역의 륙붕에 해서 베네수엘라는 권리를 가지며, CLCS의 

행동이 베네수엘라와 서양 인 국가들 간의 경계획정에 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힘(2008년 9월 12일)

3. 지역별 신청현황

  

  바베이도스가 신청한 륙붕의 남부와 북부 지역 외측한계는 모두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4항(b)에 근거한다. 남부 지역은 6개 고정 (FP1-FP6), 북부 지역은 9

개 고정 (FP7-FP15)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제76조 제4항(a)(i)와 련된다. 

  남부지역에 설정된 총 6개의 외측한계 고정  5개 고정 은 륙붕의 퇴 층 

두께깊이를 구하는 공식이 반 되었고, 1개의 고정 은 바베이도스 해기선으로부

터 200해리 지 에서 결정되었다. 북부 지역에는 총 9개의 고정 이 설정되었는데, 

8개의 고정 은 륙붕의 퇴 층 두께깊이를 구하는 공식, 1개의 고정 은 바베이

도스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지 에 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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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Barbados의 체 륙붕 외측 한계선

       

4. CLCS의 권고

  2008년 8월 9일 개최된 제22회 륙붕한계 원회의 회기  바베이도스의 표가 

자료제출에 한 설명을 실시했다. 바베이도스의 신청을 심사하는 소 원회는 제23

회회기 이후에 설치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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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해역획정사건의 재재 소가 획정한 

경계선을 나타낸 지도

출처 : http://www.pca-cpa.org/showpage.asp?pag_id=1152 Map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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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영국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2008년 5월 9일 국은 륙붕한계 원회에 국의 해외 토인 남 서양상의 

Ascension Island의 륙붕의 한계연장신청을 제출했다. 국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유엔사무총장에 의해  회원국에 공표되었다. 다른 나라로부터 견해를 나타내는 

문서는 재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다. 

  국은 executive summary에서 이 신청은 Ascension Island의 륙붕에만 한

부분 신청이며, 한 이 신청에 포함되는 륙붕에 계되어 타국과의 분쟁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8항에 따라 국의 해외 토인 Ascension 

Island 지역의 륙붕 외측한계를 입증하기 하여 만들어졌으며, 아센션 섬은 750

해리 떨어진 세인트 헬 나(Saint Helena)의 국 해외 토에 속하는 보호령의 하

나이다. 행정권은 아센션에서 Administrator에 의해 리되는 여왕에게 귀속되어 있

다. Ascension Island은 유엔해양법 약 제121조 하의 배타 경제수역  륙붕 조

건 두 가지 모두 만족시키는 경제 활동  직업의 오랜 역사를 갖는다. 

2. 분쟁관계 및 이의 신청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부속서1 제2항(a)에 의하여, 국은 륙붕한계 원회

에 본 부분신청서에 해당하는 륙붕 지역은 타국과의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하고 있으며, 재까지 다른 나라로부터 견해를 나타내는 문서는 제출되고 있

지 않았다.

3. 지역별 신청현황

  Ascension Island 주 의 외측한계는 각각 동쪽  서쪽의 두 부분으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두 지역에서 모두 제76조 4항(a)(ii)에 근거한 FOS + 60M의 공식

이 용되었다. 동쪽에서는 FOS 10개 지 (FOS1E부터 FOS10E)이 나타났고, 그 

 8개(FOS1E, FOS3E 내지 7E  FOS 9E 내지 10E)가 외측한계를 설정하는데 

활용되었다. 서쪽은 모든 FOS 지 (FOS1W 내지 FOS11W)이 해기선으로부터 

350M를 과하고 있는 바, 이 지역에서 외측한계는 제76조 6항을 따라 기선으로부

터 350M 제한 공식의 용을 받으며 설정되었다. 

  Ascension Island의 륙붕 연장을 해 총 1,566개의 고정 이 활용되었는데, 이

 1380개는 해기선으로부터 350M의 제한공식에 의해 외측한계가 결정되었고, 

182개는 FOS + 60M 공식에 의해 획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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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한계설정방법 : 총 1566개 고정

ㅇ 1380 고정  : 350M 제한선

ㅇ 182 고정  : 2FOS + 60M

ㅇ 2 고정  : 해기선에서 200M

ㅇ 2 고정  : (FOS+60M) + 200M

[그림 2-53] Ascension Island 륙붕 외측 한계60)

  국의 자료제출 련 웹사이트에는 이밖에 실시 정인 자료제출에 련하여 자

국의 입장을 말한 문서(PDF)를 게재하고 있는데, 국이 주장하는 주요 논지는 다

음과 같다 : 

  (1) 2009년 5월의 제출 기한이 도래하기 에 아센션 섬 외에도 몇 개의 부분신

청을 실시할 정이다. 

  (2) 다만, 남극에 해서는 남극조약  유엔해양법 약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원

칙과 목 을 상기하며 한 남극조약에 근거하는 남극의 특별한 법 ·정치  치

를 고려한다. 단지, 남극지역의 륙붕에 련하여 한계연장신청을 실시할지 여부는 

각국에 임한다. 신청하는 경우 ① CLCS에 의해서 일정기간 심사되지 않지만 남

60) http://www.ngdc.noaa.gov/ngdc.html. 아센션섬의 지구 과학  특징 : 그림 오른쪽(하)와 같은 ETOPO2데이

터로 서양의 한가운데에 남북으로 늘어나 있는 얇은 물색 무늬 모양의 것이 서양 앙해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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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지역의 신청을 실시할 것인지61), 혹은 ② 남극지역의 륙붕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부분 신청을 실시해, 후의 단계에서 남극 지역의 신청을 실시할 것인지, ②

의 경우는 유엔해양법 약 부속서 II 제4조  체약국회의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제출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이상으로 보건 , 국이 향후 실시하는 부분신청에는 남극 지역의 륙붕에 

한 신청은 포함하지 않지만 추후의 단계에서 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4. CLCS의 권고

  2008년 8월 9일 개최된 제22회 륙붕한계 원회의 회기 에, 국 표가 자료

제출 발표를 실시해 신청의 내용에 한 설명을 했다. 국의 신청을 심사하는 소

원회는 제23회 회기 이후에 설치되게 되었다.

61) 이 방식으로 남극지역에 한 신청을 CLCS에 제출한 것이 오스트 일리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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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인도네시아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2008년 6월 16일 인도네시아는 륙붕한계 원회에 륙붕의 한계연장신청 자료

를 제출했다. 인도네시아가 신청을 제출한 것은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유엔가맹

국에 공표되었다. 인도네시아는 executive summary에서 이 신청은 수마트라

(Sumatra) 섬 북서부의 륙붕에만 련한 것이며, 다른 지역에 해서는 다음에 제

출할 정으로 하며 한 이 부분 신청에 포함되는 륙붕에 계되어 타국과의 분쟁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하고 있다.

  1957년 12월 13일의 Djoeanda Declaration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는 스스로를 군도 

국가(archipelagic state)로 선포하 다. 인도네시아는 나 에 1960년의 법 제4호로써 

최외측 섬에 치한 기 들을 잇는 해 기선을 확정하 다. 1982년 UN해양법 약

의 체결 이 에, 인도네시아는 많은 해역에 분포해 있는 이웃 국가들, 이를테면 인

도양과 Andaman Sea의 인도, Andaman Sea의 태국, 말라카 해   남지나해의 

말 이시아, 태평양과 Arafura Sea의 푸아 뉴기니, 그리고 Timor Sea  Arafura 

Sea의 오스트 일리아와 륙붕의 획정에 한 몇 개의 약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륙붕을 확정지었다. 인도네시아는 1985년 12월 31일 1985년의 법 제17호로써 유

엔해양법 약을 비 하 고, 1986년 2월 3일 인도네시아에 발효하 다.

  인도네시아의 신청서는 수마트라의 북서부 지역의 륙붕의 외측한계에 해서만 다

루고 있으며, 의사규칙 부속서1 제3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 륙붕의 외측

한계에 해서는 차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륙붕 

연장 신청서에 포함된 외측한계는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1항  4항(a)(i)에 근거하고 

있다. 

2. 이해당사국 및 이의 신청국 현황

 재까지 타국으로부터의 견해를 나타내는 문서는 제출되고 있지 않다.

3. 지역별 신청현황

  의사규칙 부속서 제2항(a)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륙붕한계 원회에 부분신청서에 

해당되는 수마트라 북서부의 륙붕 지역은 인도네시아와 타국간의 여하한 분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부분신청서 하의 지역에서 1% 

퇴 물 두께 계산식(Gardiner 혹은 Irish 계산식)으로 결정된 선들을 입증하 다. 제

공된 지진학  자료로, 가장 가까운 거리의 륙사면의 최하층부와 련하여 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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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물 두께의 계산식을 용할 만한 충분한 퇴 물 두께가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신청한 지역의 외측한계 고정 은 모두 5개로 이루어져 있다. 2개

의 고정 은 인도네시아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지 에 획정되었고, 2개의 고정 이 

륙붕의 퇴 층 두께 깊이를 구하는 공식을 반 하여 획정되었다. 1개의 고정 이 

인도네시아와 인도 간의 간선(median line)상에 획정되었다.

[그림 2-54] 수마트라 북서부 지역의 확장된 룩붕

 

[그림 2-55] Gardiner 공식에 의한 수마트라 북서부 륙붕 외측 한계  

  

4. CLCS의 권고

  인도네시아의 신청은 2009년 3월 4일 개최 정의 제23회 륙붕한계 원회의 의

제에 포함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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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일본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일본은 1983년 2월 7일 유엔해양법 약에 서명하고, 1996년 6월 20일 비 하 다. 

일본은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규정에 의거하여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외측 

륙붕 연장을 신청하 는 바, 신청 상은 모두 태평양 해역에 치하고 있으며, 일

본 본섬의 남남동쪽 총 7개 해역에 하여 륙붕 연장을 신청하 다. 

1. The Southern Kyushu-Palau Ridge Region (KPR)

2. The Minami-Io To Island Region (MIT)

3. The Minami-Tori Shima Island Region (MTS)

4. The Mogi Seamount Region (MGS)

5. The Ogasawara Plateau Region (OGP)

6. The Southern Oki-Daito Ridge Region (ODR)

7. The Shikoku Basin Region (SKB)

  일본의 륙붕 연장 신청서 제출은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약 부속서2의 제4

조, 제11차 유엔해양법 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결정(SPLOS/72)에 근거한 것으

로, 일본은 2009년 5월 12일까지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외측 륙붕 외측한계

에 한 과학기술  데이터 제출 의무가 있었으며, 실제 일본이 상한 일시(2009년 

1월) 보다 빠른 2008년 11월에 신청서를 제출하 다. 이는 CLCS의 륙붕연장 

련 신청의 폭주와 업무과다에 따라 자국 신청안을 조기에 승인 받고자 의도한 것으

로 보인다. 

  일본의 주변해역 조사는 사실 1871년 해군부 내의 수로국이 창설된 이래 약 130

년 동안 항해를 목 으로 해도를 작성하는 등 해양에 한 조사 측을 실시하여 

왔다. 근래에는 할해역 해양경계획정, 방제, 환경보  등의 해양에 한 여러 조

사와 측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핵심 인 추진 업무 의 하

나는 역시 200해리 외측으로 륙붕을 연장시키기 한 한계조사 다. 

  륙붕 연장 신청을 한 해양조사에는 해상보안청과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

이 주도 인 역할을 하 으며, 이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는 UN해양법 약이 채

택된 다음해인 1983년부터 20년 이상에 걸쳐 연장 상 륙붕을 심으로 정 해

지형조사와 지각구조탐사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일본 국토 면 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약 65,000㎢의 해역을 일본의 륙붕 지역으로 확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해 노력하여 왔다. 특히, 륙붕한계 원회 문건 제출을 한 효과  업

무 추진을 하여 2003년 6월에 〈 륙붕 조사에 한 계성청연락회의〉 아래 해

양과학  국제법 문가로 구성된 〈 륙붕 조사 평가·자문 회의〉가 설치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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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 회의는 이후 륙붕조사에 하여 UN의 심사에 응할 수 있는 조사 사양

과 조사량에 하여 조언을 하는 등 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나아가 동년 12월

에는 내각 방(총리비서실)에 「 륙붕조사 책실」을 설치하여 정부 체로서 

륙붕조사에 매진할 수 있는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 다.

[표 2-2] 일본의 륙붕 확장을 한 해양과학조사 추진 주체 

기 추진 업무

해상보안청 정 해 지형조사와 지각구조 탐사

문부과학성 지각구조탐사(탐사는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경제산업성
기반암채취(석유천연가스 속 물자원기구(JOGMEC)과 산업

기술총합연구소(AIST)

  조사는 이후「척양」,「소양」의 두 척의 형 측량선이 추가되었고, 2004년도부

터는 「지각구조탐사」에 민간의 조사능력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하 으며, 2004

년 5월에는 외주에 의한 최 의 조사가 함께 개되었다. 

  일본은 륙붕 확장을 한 해역조사사업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00억엔

(약 1조원)을 투입하 으며, 순수 조사비용으로는 약 600억엔이 투자된 것으로 조사

된다(일본 륙붕한계조사 문가 진술). 조사사업 정리기인 2007년에만 약 11,661

백만엔(약 1,160억원)을 투입하 으며, 2008년에는 륙붕한계 신청 문건 작성을 

심으로 약 2,671백만엔(약 2백 6십억원)을 책정하 고, 2009년 륙붕연장신청 심사

에 한 효과  응을 해 약 2,500만엔(약 2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륙붕 연장신청을 해 일본은 그동안 약 8,000일의 조사를 수행하 으며, 조사

에 투입된 인원이 약 32만명, 투입된 선박은 총 14척에 달한다. 조사선박은 지구를 

45회 회 할 수 있는 정도의 항행 작업이 수반되었다. 

[표 2-3] 일본의 륙붕연장신청을 한 투자와 조사

구분 내용

해양조사일수 약 8,000일

해양조사인원 약 32만명

사용선박 약 14척

조사선박 항행거리 약 180만 km(지구 45회 회 )

측량 수심 약 11억 

기반암 채취 약 290지

굴 법 탐사 측 약 6,500지

자료해석과 서류작성 문가 26명

륙붕한계조사 산
약 600억엔(순수투자비)

※선박 건조 등의 기타 비용을 제외한 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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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최종 조사를 완료한 일본은 륙붕한계 획정에 한 문가 회의와 

계 부처 의를 거쳐 최종 제출 안건을 결정, 2008년 11월 12일 륙붕한계 원

회에 륙붕연장 문건을 제출하 다. 일본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륙붕 한계신

청을 한 FOS 결정은 모두 UNCLOS 제76조 제4항 (b) 규정의 의하여 결정되었으

며, 륙변계 외측 한계는 제76조 제4항(a)(ⅱ), 일부지역에서 외측한계 제한선으로 

제76조 5항이 용되었다. 륙붕 외측한계 고정 간의 거리는 제76조 제7항 규정

에 따라 60M 내에서 결정되었다. 

  일본의 신청지역은 기존에 정된 9개 해역 에서 7개 해역으로 감소되었다고 보

이나, 실질 인 신청 면 은 정된 약 65만㎢에서 약 74만㎢로 증가되었고, 이는 

약 38만㎢인 일본 육지 토의 두배에 해당하는 면 이다. 륙붕 연장이라는 국가

 과제를 수행하기 해 일본이 얼마나 많은 투자와 열정을 쏟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 륙 붕 한계 원회 」 에  제출할  륙 붕  한계(안 ) 개 요

2008년 10월 31일 종합해양정책본부 사무국

1. 「유엔해양법 약」은 연안국의 륙붕을 토의 자연연장을 따라 륙주변부

의 외연까지의 해   하층토라 하며, 이것이 연안국의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어 이어져 있을 경우에는 해당 륙붕 한계에 한 정보를 「

륙붕한계 원회」(이하「 원회」라 함)에 제출하고 그 권고를 받아야 한다.

2. 동 약이 규정하는 륙붕 한계를 명확히 하기 해 내각 방의 종합조정 하

에 2004년부터 정부 일체로 실행한 륙붕조사(2008년 6월 완료)의 성과를 정

리하 다. 그 결과 첨부그림과 같은 7개의 해역에서 해기선으로부터 200해

리를 넘어 륙붕이 연장되어 있다고 생각되기에 그 한계를 원회에 제출한

다.

3. 이들 해역  주황색으로 범 를 표시한 해역에 해서는 상 국의 연장된 

륙붕과 복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과 해당 국가 양방이 필요에 따라 의 후 

연장된 륙붕 경계획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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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용

US

ㅇ Haha Shima와 Minami-Torishima, 그리고 Minami-Io To로 부터 

200해리 외측 륙붕 연장이 잠재 으로 미국의 Northern Mariana 

Islands의 가장 북쪽에 있는 Farallon de Pajaros와 할권 첩

ㅇ CLCS의 조치는 향 혹은 인 국간 해양경계획정에 어떠한 향

을 미치지 않음. 미국은 일본의 신청에 하여 반 하지 않으나, 해

당 권고는 미국 륙붕 외측한계 설정 혹은 일본과의 최종 륙붕 

경계획정에 향을 미치지 않음  

국

ㅇ 약 당사국은 자국 륙붕 외측한계를 확정할 권리와 함께 인류 

공동유산인 심해  범 를 존 할 의무가 있음

ㅇ 일본이 오끼노도리시마를 기 으로 200해리 륙붕 범 를 획정하

고, 오끼노도리시마를 기 으로 연장된 SKB, MIT, KPR 등 3곳의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신청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오끼노도리시마는 약 제121조 제3항이 말하는 암 이며, 일본이 

해당 암 를 외측한계 설정 근거로 한 것은 약에 배됨

ㅇ 오끼노도리시마는 EEZ와 륙붕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일본이 오끼

노도리시마를 기 로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설정하려는 것은 

유엔해양법 약이 CLCS에 부여한 권고의 수권 범 를 월하므로,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음 

한국

ㅇ 오끼노도리시마는 유엔해양법 약 제121조 제3항이 규정하는 암

로서, EEZ와 륙붕을 향유할 수 없음. 따라서 오끼노도리시마는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 연장의 권원에 한 

문제가 아니라 약 제121조의 용과 해석에 한 문제임. CLCS

가 해당 문제를 단하지 않도록 요구

2. 이해 당사국 및 이의 신청국 현황

1) 이의 신청

  일본의 륙붕 연장 신청이 있은 후, 미국이 2008년 12월 22일, 국이 2009년 2

월 6일, 한국이 2월 27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 다. 미국은 Northern Mariana 

Islands 북쪽에 치한 도서와 일본이 신청한 륙붕 연장 구역과 잠재  첩이 

발생하며, 이에 한 미국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국과 한국은 

일본이 륙붕 연장 신청의 근거로 활용한 오끼노도리시마가 UNCLOS 제121조 제

3항의 암 에 해당하는 것으로 EEZ와 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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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Mariana Island (참조)

  

  일본이 신청한 일부 해역은 태평양에 치한 미국 Mariana Islands와의 륙붕 

경계문제가 연계되어 있으며, 지형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일본 신청안

의 권고결과가 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당해 지역 EEZ는 신

장형태로 형성되어, 북서쪽으로는 일본의 태평양 섬, 남쪽으로는 Micronesia와 경계

하고 있다. Mariana Islands는 East Mariana Rise의 수면 로 솟은 많은 돌출부들

로 형성되어 있으며, 륙붕 연장 신청 가능해역으로 단하는 Mariana EEZ 서쪽 

지역이다. 단, 미국이 이 지역에서 Mariana Island의 자연연장에 기 한 륙붕 연

장을 해서는 East Mariana ridge - Mariana basin- West Mariana ridge로 형성

된 구조  특성과 복잡성을 체 으로 규명할 지질학 , 구조학  연구가 필요하

리라 본다. 유엔해양법 약 제76조의 틀 속에서 이들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유형이 island arcs 라는 측

면에서 승인된다면, West Mariana Ridge에서는 FOS를 보다 바깥 쪽으로 설정 가

능하게 될 것이며, 약 제76조가 규정하는 외측한계 설정 공식을 보다 확  시킬 

수 있게 된다. 물론 지역에서의 퇴 물이 매우 다는 에서는 FOS + 60M 공식

의 용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 그림(상)은62) Mariana Island 지역의 

해 사면으로 복합 수심측량 측면은 FOS 설정 가능한 치(검정색 )를 보여 다.  

[그림 2-56] 미국의 Mariana Island의 대륙붕연장 예상수역

62) Larry Mayer, Martin Jakobsson and Andrew Armstrong. 2002. The Complication and Analysis of Data 

Relevant to a US Claim Under UNLOS Art.76, Center for Coastal and Ocean Mapping/Joint 

Hydrographic Center Univ. of New Hampshire, Durham, 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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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신청현황

  일본 해양종합정책본부가 2008년 10월 31일 륙붕 연장신청을 결정한 해역은 총 

2,552개 고정 을 활용한 7개 해역, 약 74만㎢의 륙붕을 상으로 하며, 일부 수

역은 주변국 륙붕과 첩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륙붕 연장 해역은 기존에 

신청 상이었던 9개 해역 약 64만㎢보다 신청수역 숫자는 었으나 면 은 증가된 

형태로 결정되었다.  

[그림 2-57] 일본의 신청 정 

륙붕 해역   

 [그림 2-58] 륙붕연장 신청해역 

1. Southern Kyushu-Palau Ridge Region (KPR)

2. Minami-Io To Island Region (MIT)

3. Minami-Tori Shima Island Region (MTS)

4. Mogi Seamount Region (MGS)

5. Ogasawara Plateau Region (OGP)

6. Southern Oki-Daito Ridge Region (ODR)

7. Shikoku Basin Region (S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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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륙붕 연장 신청문서를 통해 Haha Shima Islands와 Minami-Tori shima 

Island로 부터의 륙붕 해역, Minami-Io To Island로 부터의 륙붕 연장해역은 

미국과 의되어야 할 상이나, 일본은 이들 해역에 한 륙붕한계 원회 권고

와 심의가 양국의 200해리 외측 륙붕 경계획정에 어떠한 향이 없을 것임을 확

인하고 있다. 미국 한 일본의 륙붕한계 원회 신청에 반 하지 않으며, 이러한 

권고가 경계획정 문제에 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일본의 신청 해역  Okino 

Tori Shima로 부터의 륙붕 연장은 잠재 으로 Palau와 첩되는 해역이었으나, 

Palau 한 경계획정에 향이 없다는 을 분명하게 한 상태에서 일본의 신청을 

반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림 2-59] 잠재  할권 첩해역

1) Southern Kyushu-Palau Ridge Region

  

   Southern Kyushu-Palau Ridge 해역은 Kyushu-Palau Ridge를 따라 남쪽으로 뻗어나간 

해역으로 오끼노도리시마의 자연연장을 구성하는 해역이라고 단, 연장 신청되었다. 본 해

역의 륙붕 연장신청을 해 총 618개의 고정 이 활용되었으며, 이  490개가 제76조 제4

항 (a)(ii)에 의거하여 FOS + 60M 공식으로 결정되었다. KPR-ECS 1196 고정 은 FOS + 

60M공식과 350M 제한공식의 용을 받아 설정되었으며, 두 개의 고정 은 각각 Palau와 

Micronesia 해 기선으로부터 200M 지 에서 설정 되었다. 해당 지역에 설정된 고정 간 

거리는 제76조 7항에 의거하여 60M가 넘지 않는 직선으로 륙붕 바깥한계를 획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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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한계설정방법 : 총 618개 고정
ㅇ 490 고정  : FOS+60M

ㅇ 39 고정  : 350M 제한선

ㅇ 88 고정  : 2500m+100M제한선

ㅇ 1 고정  : (FOS+60M) + 350M제한

ㅇ 1 고정  : (FOS+60M) + (2500m+100M)

ㅇ 1 고정  : 200M + (FOS+60M)

ㅇ 1 고정  : 200M

ㅇ 1 고정  : Palau 해기선에서 200M

ㅇ 1 고정  : Micronesia 해기선에서 200M
 

[그림 2-60] Southern Kyushu-Palau Ridge Region 륙붕 외측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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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nami-Io To Island Region

  Minami-Io To Island 지역은 Izu-Ogasawara Arc와 Mariana Arcs  인근 해

를 포함하여 Minami_Io To Island에 의한 Arc의 자연연장을 구성한 해역이다. 고정

은 총 147개가 활용되었고, 이  91개가 제76조 5항에 의거한 350M 제한공식의 

용을 받았다. 하나의 고정 은 미국 해기 으로부터 200M 지 에서 설정되었다.  

외측한계설정방법 : 총 147개 고정

ㅇ 53 고정  : FOS+60M

ㅇ 91 고정  : 350M 제한선

ㅇ 1 고정  : (FOS+60M) + 350M 제한선

ㅇ 1 고정  : 200M + 350M 제한선

ㅇ 1 고정  : 미국 해기선으로부터 200M

[그림 2-61] Minami-Io To Island Region 륙붕 외측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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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nami-Tori Shima Island Region

  Minami-Tori Shima Island Region 륙붕 외측한계 설정 구역의 일부는 

Ogasawara Plateau Region의 륙붕 연장해역과 첩하여 설정되었다. 이 해역은 

Minami-Tori Shima Island에 의한 일본의 자연연장을 구성하며, 넓은 해 를 포

하는 륙사면이다. 총 574개의 고정 이 활용되었으며, 이  572개 고정 은 FOS 

+ 60M 공식이 용되었다. 

외측한계설정방법 : 총 574개 고정

ㅇ  572 고정  : FOS+60M

ㅇ  2 고정  : 200M(양쪽 CS 연장 시작/끝 )

[그림 2-62] Minami-Tori Shima Island Region 륙붕 외측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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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gi Seamount Region 

  이 지역에서의 륙사면은 Izu-Ogasawara Arc와 Mogi Seamount를 포함하여 일

본 Hachijo Shima Island와 같은 섬에 의해 일본의 륙붕 연장을 구성한다. Mogi 

해산지역에서는 륙붕 연장을 해 총 41개의 고정 이 활용되었으며, 시작 과 

끝 의 2개 고정 이 Izu-Ogasawara Arc와 Mogi Seamount에서 200해리이자 FOS 

+ 60M 지 에 선정되었고, 기타 39개 고정 은 모두 UNCLOS 제76조 4항 (a)(ii)에 

따라 FOS + 60해리 지 에서 결정되었다. 

  

외측한계설정방법 : 총 41개 고정

ㅇ 39 고정  : FOS+60M 

ㅇ 2 고정  : 200M + (FOS+60M)
    

[그림 2-63] Mogi Seamount Region 륙붕 외측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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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gasawara Plateau Region

  Ogasawara Plateau 지역의 륙붕 연장은 Izu-Ogasawara Arc, Ogasawara 

Plateau  Uyeda Ridge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父島(Chichi Shima), 母島(Haha 

Shima) 등의 섬들이 Arc형으로 외측까지 자연연장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근거한

다. 륙붕 연장을 해 총 584개의 고정 이 활용되었다. 

외측한계설정방법 : 총 584개 고정

ㅇ 580 고정  : FOS+60M

ㅇ 2 고정  : 200M + (FOS+60M)

ㅇ 1 고정  : 200M

ㅇ 1 고정  : 200M

   

[그림 2-64]  Ogasawara Plateau Region 륙붕 외측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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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륙붕 연장을 한 Izu-Ogasawara(伊豆- 笠原)의 지각생성 연구6 3)

(1 ) 연구개 요

  Ogasawara Plateau Region과 Mogi Seamount Region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Izu-Ogasawara(伊豆- 笠原)를 근거로 하여 연장 신청되었다. 특히 Izu-Ogasawara 

해역에 한 륙지각 조사는 일본이 륙붕연장을 추진하는데 요한 과학  근거

가 된다는 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64). 일본이 Izu-Ogasawara 수역을 심으

로 지각조사를 실시한 것은 유엔해양법 약상의 륙붕과 일본이 신청 정인 태평

양 해역의 지각 구조가 일본의 권리를 증명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명 : 붉은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해양연구개발기구가 담당하고 있는 조사해

역. 해양지각에서 도호지각, 륙지각으로 진화가 보여 학술 으로 주목받는 지

역임. 녹색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이 해상보안청이 조사하고 있는 해역

 [그림 2-65] 륙붕조사 실시상황

  

  일본은 이미 2003년 8월에 「 륙붕획정을 한 향후 기본 계획」을 통해 륙붕

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해 지형조사, 지각구조조사, 암석시료채취․분석조사

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축 하고 있었다. 유엔해양법 약에서는 륙사면의 각부

(脚部, FOS)에서 60해리(약 111km)까지, 는 퇴 물의 두께가 륙각부로부터의 

63) http://www.jamstec.go.jp/j/about/press_release/20071101/index.html#photo1 (2007년 11월 1일 JAMSTEC)

64) http://www.jamstec.go.jp/j/about/press_release/20071101/index.html#photo1 (2007년 11월 1일 JAMS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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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1%가 되는 지 까지를 륙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원래 해상보안청이 1983년부터 힘써온 상세한 해 지형조사를 토 로 추진

해야만 한다 생각되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를 추진하면서 그것만으로는 일본 륙

붕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유엔해양법 약의 규정이 서양형 해 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서양형 해 는 

비교  단순하고 알기 쉽지만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태평양의 해 는 여러 이

트가 섭입되고 있는 매우 복잡한 형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서양형 규정

을 그 로 용하는 것으로는 일본 륙붕은 확장될 수가 없었으며, 태평양과 같이 

복잡한 해 에 해 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두 되었던 것이다

(그림 2-65)65).

UNCLOS에 의하면 륙붕은 EEZ와 같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로 정할 수 있음. 

단 상세한 지형과 퇴 층 조사를 실행하여 륙사면각부(최 경사변환 )을 결정할 수 있으

며, 사면각부로부터 60해리(약 111km) 는 퇴 층의 두께가 사면각부로부터의 거리의 1%

가 되는 지 까지 륙붕을 연장할 수 있음. 단, 륙붕 연장은 무제한은 아니며, UNCLOS

에서는 륙붕의 상한을 기선으로부터 350해리(약 648km) 는 2,500m 등심선으로부터 100

해리(약 185km)로 정하고 있어 연안국은 선택 가능. 단 이들 규정은 변화가 은 서양 해

를 모델로 하고 있음. 일본연안에 펼쳐진 태평양 해 는 복잡하고 기복이 심함. 따라서 

태평양 해 에도 응할 수 있는 새로운 륙붕 정의가 필요함.

[그림 2-66] UNCLOS에 의한 륙붕(상)과 일본남쪽해역의 해 (하)

65) JAMSTEC Blue Earth 2006년 9/10호 Speci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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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기간 : 2004년 7월 8일 ~ 7월 28일  2005년 7월 8일 ~ 8월 1일

ㅇ 조사장소 : 사가미만(相模湾)에서 키타이오우토(北硫黄島) 북방에 이르는 약 

1,000km의 측선 (그림 2-66)

ㅇ 조사방법 : 해양조사선「카이요」(사진 1)를 사용하여 213개의 측 에 해

지진계(사진 2)를 설치하고 용량 에어건(사진 3)을 사용하여 해면에서 음

를 발사하여 지각과 맨틀을 통과시킴으로써 해 지진계에 기록된 데이터를 해

석하고 해  의 음 속도분포를 통해 지각과 맨틀의 내부구조를 조사

사진 1 : 해양조사선「카이요」 사진 2 : 해 에 해 지진계

   

사진 3 : 에어건장치. 왼쪽은 수 에서 음  발사 모습. 오른쪽은 에어건 투입 작업. 

검고 긴 것은 로트, 로트 에 달려 있는 2개의 은색 통이 에어건 장치

  Izu-Ogasawara((伊豆- 笠原) 지각 생성 규명 연구는 륙 인 지각의 존재와 일

본 토로부터의 연속성 등의 지질학  증명은 륙붕연장을 주장하는데 있어 요

한 과학  근거가 됨에도 일본 주변 해역 특히 남방해역에서 충분한 지각구조 조사

가 이루어지지 않아 륙지각66)의 존재 유무와 그 분포범 에 한 정보가 없었다. 

  2004년  2005년에 실시한 이즈(伊豆)․오가사와라( 笠原)해역에서의 지각구조

탐사67) 연구와 해석 결과를 통해 해양연구개발기구 지구내부변동연구센터는 이즈․

66) 륙지각은 그 내부에 화강암과 안산암이라는 비교  가벼운 암석을 다량으로 함유하는 통상 35km 이상의 

두꺼운 지각이다. 한편 해양지각 내부는 륙지각에서 보이는 화강암과 안산암보다도 무거운 무암질의 암

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상 6km 정도의 얇은 지각이다.

67) 「 륙붕조사에 한 계성청연락회의」( 재는 「종합해양정책본부 간사회」가 계승)에 의해 2003년 8월에 

책정된 「 륙붕획정을 한 향후 기본  생각」(2004년 8월 이후에는 「 륙붕획정을 한 기본방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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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사와라호(弧)68)는 그 부분이 해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존재하는 

화산(해 화산을 포함함)이 륙 인 지각을 생성하고 있다는 것을 규명 하 다. 

혼슈

시코쿠해

큐슈-팔라우해령

파레스벨라해분

오가사와라호

마 리 아 나

일본해구

이즈오가사와라해구

오오시마

미야케지마

하치죠지마

아오가지마

스미스지마

토리시마

소후이와
케 츠 요 해
카요해산
스 이 요 해

킨요해산

도요해산
오가사와라해령

니시노시마

키타이오우토

이 즈

[그림 2-67]  조사측선도. 검은 선  란 선에 따른 지하구조탐사를 2004년, 

2005년에 실시

(2) 조사방 법 과 증 명

  일본의 본 연구가 지향하는 목 과 같이, 연안국이 륙붕 확장이라는 목 을 이

루기 한 과학  제는 연안국의 륙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다. 서양형 해 에서는 지각의 수심과 퇴 층의 두께를 측정하면 문제는 없었지

만, 변화가 심한 태평양형 지각의 경우에는 이것만으로는 륙사면 각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 특히 일본의 고민이었다. 

거하여 2004년도부터 「 륙붕획정조사에 이바지하는 지각구조탐사」로서 실시되었다. 

68) 이즈반도로부터 남쪽으로 이어진 체 길이 1,200km의 호상(弧狀) 화산열. 오오시마(大島), 토시마(利島), 니지

마(新島), 코즈시마(神津島), 미야 지마(三宅島), 미쿠라지마(御蔵島), 하치죠지마(八丈島), 아오가지마(青ヶ島), 

토리시마(鳥島), 소후이와(孀婦岩)까지의 이즈제도(伊豆諸島), 오가사와라군도( 笠原群島)  시니노시마(西ノ

島), 키타이오우토(北硫黄島), 이오우토(硫黄島), 미나미이오우토(南硫黄島) 등의 화산열도로 구성되어 있다. 지

구과학 으로는 태평양 이트가 필리핀해 이트 으로 섭입되어 형성되었다고 추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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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본 연구를 통해서 특히 두 개의 이트가 서로 부딪  섭입 가 생기는 

역의 지각에서는 해양지각에서 도호지각(해양지각이 섭입되어 생긴 섬이 늘어서 

있는 지각), 륙지각( 륙지각, 도호지각 등 해양지각 이외의 지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생각컨 , 일본의 번 연구 목 과 향후 이

론  확산 과정에서는 자국의 륙붕 확장을 해 유엔해양법 약이 규정하는 륙

붕에 한 정의의 폭을 확  시킴으로서 이론  정당성을 확보하기 한 노력이 

개될 것으로 보인다. 즉, 륙붕을 비해양성지각이라 정의하는 시나리오를 확산 시

키고 증명하는 작업이다. 

  일본 남쪽 해역은 필리핀해 이트에 태평양 이트가 섭입되어 생긴 해구가 

남북쪽으로 뻗어 있고 이 해구에 평행하여 이즈(伊豆)-오가사와라( 笠原)-마리아

나로 이어지는 도호지각이 형성되어 있다. 해양지각은 거무스름한 무암이 주성분

인 것에 비해 륙지각과 도호지각은 흰빛을 띄우는 안산암이 주성분으로 명확하게 

다른 것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 해양지각과 그 이외의 지각을 명확히 구분

하여 비해양성지각을 륙붕이라 정의할 수 있다면 이즈에서 마리아나로 이어지는 

도호지각의 주변부도 륙붕이 된다. 한 일본남쪽해역에서는 이 정의를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 륙붕 연장을 기 할 수 있는 시나리

오가 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해 이트도 태평양 이트도 기본 으로는 해양지각에 해당하

지만, 해양지각이 열과 물 등 여러 가지의 것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인해 지각의 

성질이 바 어 도호지각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 

이트가 섭입하는 것에 의해 해양지각에서 비해양성지각으로 변화해 가는 로

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이 로세스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륙붕 연장의 새로운 돌 구를 마련코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69). 

  비해양성지각을 륙붕으로 정의하는 시나리오를 실로 하기 해서는 지각구조

조사가 필요하다. 지각구조조사를 담당한 해양연구개발기구와 해상보안청은 함께 

일본이 제안하는 시나리오의 과학  근거를 얻기 해 해양조사선「카이요」, 심해

조사연구선「카이 이」를 사용하여 이즈, 오가사와라해역의 도호지각 주변 조사를 

실시하 다. 지각구조조사는 멀티채 반사법과 굴 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실행하 으며([그림 2-67])70), 두 종류의 측데이터를 합치는 것으로 도호지각 등

의 비해양성지각과 해양지각의 환 을 찾아내어 어디까지를 비해양지각, 즉 륙

붕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증명하는 구조 다[그림 2-68]. 

69) JAMSTEC Blue Earth 2006년 9/10호 Special Report

70) 반사법에서는 해  표면지형을 상세히 조사할 수 있고 굴 법은 해 에 있는 지각의 심부구조를 밝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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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8] 지각구조조사(반사법/굴 법)71) 

[그림 2-69] 반사법과 굴 법의 측정결과72)

71) 반사법도 굴 법도 조사선에서 내린 에어건에서 압축공기를 발사하여 해 에 맞춰 측정한다. 반사법은 해

로부터 되돌아 온 를 선이 인하는 스트리머 이블(수진기(受振器))에서 측정하는 것에 비해 굴 법은 압

축공기에 의해 일어난 지진 가 해  지층경계면에서 반사하거나 굴 하는 모습을 해 에 설치한 해 지진

계로 측정한다.

72) 지각구조조사에서는 반사법과 굴 법 두 가지의 측정에 의한 결과에서 해양지각과 비해양지각의 경계를 정하

는 작업을 한다. 이즈-오가사와라도호의 남부를 동서로 횡단하는 측선(a)를 굴 법으로 측정한 결과 (b)에서는 

지진 의 달속도 차이를 주항색, 노란색, 녹색, 하늘색, 보라색으로 색깔분별을 할 수 있다. 도호지각과 

륙지각은 주황색에서 하늘색에 걸친 층이 두꺼워지는 것에 비해 해양지각은 그 층이 얇다. 굴 법 결과에서

는 그림의 왼쪽 층이 얇기 때문에 이 주변이 해양지각과 비해양성지각의 경계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편 같은 측선을 반사법으로 측정한 결과(c)에서는 그림의 왼쪽에 해  지각이 높아지는 입물질이라 불리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물질은 지각이 변화하고 있는 증거가 된다. 반사법은 굴 법에서는 볼 수 없는 

세세한 지각구조를 볼 수 있기에 두 개의 방법을 조합하는 것으로 해양지각과 비해양성지각의 경계선을 상세

히 특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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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연구결과 사가미만에서 키타이오우토 북방에 걸친 남북으로 직선모양으로 존재하

는 화산열(列) 바로 의 지하구조를 깊이 약 35km까지 밝 [그림 2-69] 이하의 새

로운 정보를 도출하 다. 

  특히, 륙 인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화강암질․안산암질의 지각이 화산

열 체를 따라 일본 열도로부터 1,000km 이상 연속 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두

께는 화산열을 따라 크게 변동하고 있어 화산 바로 에서 극 치를 보인다. 즉 화

산을 심으로 륙 인 지각이 생성되고 있다[그림 2-70]. 

일본열도로부터의 거리(km)

일본열도로부터의 거리(km)

지진  속도 구조

지질학  해석도

륙  지각의 두께

일본열도로부터의 거리(km)

A 지하구조탐사에 의해 얻어진 지진  속도구조. B 지질학  해석도. C 지하구조탐

사를 통해 얻어진 구조로부터 계산된 륙 인 지각의 두께

※ 화산 바로 에서 가장 두꺼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0] 사가미만에서 키타이오토 북방에 걸친 지하구조단면

  사가미만에서부터 토리시마(鳥島) 까지 걸친 지각은 두껍지만 토리시마에서 키타

이오토 북방에 걸친 해 화산 의 지각은 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지

각의 구성은 화산의 규모와 계없이 형 인 륙지각과 유사하다[그림 2-70]. 지

각과 맨틀의 경계는 륙 지각의 생성 시에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지각․맨틀 혼

합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 졌고, 엄 한 의미에서 형 인 륙지각과 동일한 

구조로 하기 해서는 이 지각․맨틀 혼합층은 맨틀 내로 편입될 필요가 있다[그림 

2-69], [그림 2-70]. 이러한 결과로 보건  이즈․오가사와라호에 존재하는 화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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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규모의 크기와 계없이 륙 인 지각을 생성하는 원인  장소로 존재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형 인
륙지각 침식

아오가지마 스이요해산

맨틀 내로

퇴 층. 화산쇄 (碎
積)물, 화산암

화강암․안산암질의 지각

반려암질의 지각 지각․맨틀
혼합층

[그림 2-71] 형 인 륙지각과 이즈, 

오가사와라호의 화산 의 구조 비교

아오가지마(이즈호)와 스이요해산(오가사와

라호)의 지각구조요소는 형  륙지각

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오가지

마의 지각이 향후 150% 성장한다면 형

인 륙지각과 유사한 지각이 된다. 단 

엄 한 의미에서 형 인 륙지각과 동

일한 구조로 하기 해서는 지각과 맨틀의 

경계부에 존재하는「지각․맨틀혼합층」은 

맨틀 내로 편입될 필요가 있다.

(4 ) 륙 붕 연장에  한 의의

  번 연구결과는 일본이 이즈․오가사와라 Arc 횡단 방향으로의 륙  지각의 

넓이를 상세히 악하고 복수의 측선 결과를 통합하여 륙  지각의 삼차원  분

포를 명확히 하는데 활용되었다. 한 지구심부탐사선 「치큐」를 이용하는 등 화

산주변을 포함한 복수의 지 을 시추하여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 채취와 그 조성 분

석을 통해 이즈․오가사와라 Arc에서의 륙지각구조를 검증하는 토 가 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이즈․오가사와라 Arc로 부터 뻗어있는 화산열을 기 으로 

륙붕연장을 주장하는데 있어 요한 지질학  근거를 가져왔다. 한 이즈․오가사

와라 Arc로부터 분열하여 형성된 큐슈․팔라우해령도 이와 같이 륙 인 지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 고, 큐슈․팔라우해령을 기 으로 하는 륙붕연장의 지

질학  근거도 될 수 있다는 일본의 확신을 부여하 다. 이들의 지질학  지견은 

해  지형데이터와 함께 시코쿠해분지역  오가사와라 동쪽해역으로의 륙붕 연

장에 한 유력한 근거로 활용되는 근거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요한 것은 태

평양 해역의 비해양성 지각에 한 연구결과가 이론 이고 과학  근거를 통해 어

떻게 유엔해양법 약상의 규정에 배되지 않으면서 CLCS에서 설득력을 갖는가 

하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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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uthern Oki-Daito Ridge Region

  Southern Oki-Daito Ridge 지역은 Oki-Daito Ridge와 Oki-Daito Rise를 포함하

며 Oki-Daito Shima Island의 자연연장을 구성한다. 이 지역에서는 총 588개의 고

정 이 활용되었고, 이  586개 고정 이 제76조 제4항 (a)(ii)에 근거하여 FOS + 

60M 공식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2 고정 은 일본 해기선으로부터 200M 지 에 

설정되었다.  

외측한계설정방법 : 총 588개 고정

ㅇ 586 고정  : FOS+60M  ㅇ 2 고정  : 200M(양쪽 CS 연장 시작/끝 ) 

[그림 2-72] Southern Oki-Daito Ridge 지역 륙붕외측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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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hikoku Basin Region

  Shikoku Basin 지역의 륙변계는 두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쪽과 서쪽에서의 

자연연장이 간격없이 첩된다는 에서 고정  선정없이 륙붕 연장이 신청되었다. 동

부는 Izu-Ogasawara Arc를 포함하는 Tori Shima Island의 자연연장으로 형성되어 있고, 

서부는 Kyushu-Palau, Daito와 Oki-Daito Ridge를 포함하여 Kita-Daito Shima Island, 

Oki-Daito Shima Island, Oki-no-Tori Shima Island 등의 자연연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동쪽과 서쪽이 일본이 선포한 200해리 EEZ로 둘러싸여 있는 Shikoku 

Basin 지역 부분을 포함( 앙 일부만 제외하고)하여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200해

리 이원으로의 륙붕 연장시 동쪽과 서쪽으로 부터의 연장이 첩하여 포함하고 

있으므로, Shikoku Basin 앙 지역의 체는 모두 일본의 연장 륙붕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림 2-73] Shikoku Basin Region 륙붕 외측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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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신청의 의의와 CLCS의 권고 

  일본의 륙붕 연장신청에 하여 CLCS 권고는 없으며, 2009년 8월 제24회기 부

터 심사가 개시될 것으로 상된다. 

  일본의 륙붕 연장 신청은 유엔해양법 약이 규정하는 연안국의 법한 차임

은 분명하다. 단, 일본이 신청한 해역  Kyushu Palau Ridge 지역, Minami-Io To 

Island 지역, Minami-Tori Shima Island 지역은 모두 암 를 근거로 선포한 EEZ, 

CS 확장과 련된다는 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단된다. 

  더구나 일본이 암 를 근거로 설정한 EEZ와 그 이원 륙붕 확장은 우리의 공해 

어업  인류공동유산으로서의 심해  자원개발 참여 이익과 직  이해 계를 갖

는다고 단된다. 기 제기된 이의 신청과 함께 국과의 외교  공조를 통해 오끼

노도리시마 등 태평양에 분포한 일본의 암 가 EEZ를 가질 수 없다는 것과 이를 

근거로 륙붕 외측한계를 확장하려는 시도 역시 유엔해양법질서에 배됨을 분명

하게 지 할 필요가 있다. 

이해권익 상해역

인류공동유산

○ 일본의 암 가 EEZ를 향유하는 문제와 200해리 외측 

륙붕 연장 근거로 활용됨으로서 우리나라의 공해 어업, 심

해  자원개발 참여제한으로 작용할 것임

미국( 할권)

○ Haha Shima(오가사와라해역), Minami-Tori-Shima, Minami-Io-To

로 부터의 륙붕 연장은 미국과의 할권 첩이 발생할 

수 있음 

팔라우( 할권)
○ Oki-no-Tori Shima로 부터의 륙붕 연장은 팔라우와 

할권 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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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모리셔스, 세이셸의 대륙붕 연장 공동 신청 

1. 개요

  모리셔스와 세이셸은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8항에 의거, 2008년 12월 5일 양국 

공동으로 륙붕한계 원회에 Mascarene Plateau 지역에서 두 연안국의 해기선

으로 부터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 연장을 신청하 다. 

  양국은 모두 인도양 남서부에 치한 작은 섬나라이며, 모두 유엔해양법 약 당

사국이다. 양국은 각각 유엔해양법 약이 서명 공개된 당일인 1982년 12월 10일 서

명하 으며, 세이셸은 1991년 9월 16일, 모리셔스는 1994년 11월 4일 비 하 다.

  유엔해양법 약 부속서2 제4조에 의해 규정된 10년의 기간 규정이 제11차  제

18차 유엔해양법 약 당사국회의 결정(SPLOS/72  SPLOS/183)에 의해 보충되었

듯이, 1999년 5월 13일 이 에 발효된 연안국은 륙붕한계 원회에 륙붕의 외측

한계에 한 상세 사항을,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 ․기술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양국의 신청서 제출은 기한  의무에 따른 것이다. 

  양국은 각각 Mascarene Plateau 지역에서 자국의 해 기선으로 부터 200해리 외

측 륙붕 지역에 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에 공감하고, 연안국은 2008년 륙붕 한

계 원회에 의해 채택된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부속서1 제4항(CLCS/40/Rev.1)

에 따라, 이 지역의 확장된 륙붕에 하여 륙붕한계 원회에 공동신청서를 제출

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본 신청서는 두 연안국이 공동․ 력을 통해 비한 하나

의 문서로 구성된다.

  본 신청서는 의사규칙 부속서1 제3항에 따라 두 연안국 각국에 의해 주장되는 일

부분의 확장된 륙붕만을 다루는 부분신청서이다. 이외 확장된 륙붕의 다른 부

분에 한 자료제출은 두 연안국이 각자 한 때에 하게 될 것이다. 

  두 연안국은 본 신청서에서 다루는 지역에 해, 본 신청서의 작성  제출이 의

사규칙 부속서1 제4항(a)에 따라 양국간 해양경계획정에 우선하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확장된 륙붕의 획정은 륙붕한계 원회가 확장된 

륙붕의 외측한계의 입증에 하여 조사를 결론짓고 두 연안국에 권고를 내린 뒤, 

양국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합의하는 차로 진행될 것이다.

  두 연안국의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 지역은 본 신청서에서 

“확장된 륙붕”이라고 칭한다. 두 연안국은 한 신청서의 목 에 따라, 유엔해양

법 약 제76조의 용어 ‘a coastal State’, ‘the coastal State’, 'its territorial sea'  

‘its land territory'가 각각 ’the two coastal States', 'their territorial seas'  ‘their 

land territories'에도 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 다.

  두 연안국은 본 신청서를 비하는 목 에 따라 유엔해양법 약 제76조의 련 

조문들, 의사규칙의 련 조문들  1999년 5월 13일 채택된 륙붕한계 원회의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CLCS/11)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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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 당사국 및 분쟁사실

  양국은 신청서의 목 을 하여 확장된 륙붕의 외측한계를 입증을 뒷받침하기 

해 제76조 4항(b)  7항을 인용하고 있으며, 외측 한계를 결정하기 하여 제76

조 4항(a)(ii)  5항을 인용하고 있다.

  두 연안국은 의사규칙 부속서1 제2항(a)에 따라 륙붕한계 원회에 확장된 륙

붕 지역은 양국간 혹은 일국과 타국간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

다. 게다가, 두 연안국의 의견으로는 륙붕한계 원회의 본 신청서에 한 고려는 

의사규칙 부속서1 제2항(b)에 따라 양국간 혹은 일국과 타국간의 경계획정에 련

된 문제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 다. 두 연안국은 나아가 본 신청서가 의

사규칙 부속서1 제4항(a)에 따라 양국간 해양경계획정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의하 다. 

  양국의 륙붕 연장신청에 한 이의 신청은 아직까지 제기되지 않았다. 

3. Mascarene Plateau 지역의 대륙붕의 외측한계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두 연안국은 제76조 4 내지 제

6항에 규정된 한계까지 자국의 해를 넘어 자국의 토의 자연  연장선을 거쳐 

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혹은 륙변계의 바깥 끝이 해기선에서 200해리 거리까지 

뻗어있지 못할 경우에는 그 거리의 해  지역 해   하층토를 포함하는 륙붕을 

가진다.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4항 내지 6항은 연안국이, 륙변계의 바깥 끝 혹은 그 

끝부분이 해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할 때는 확장된 륙붕을 입증하는 차를 

수립하는 규정을 제공한다.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듯, 연안국

은 확장된 륙붕의 외측한계를, 도  경도가 좌표로 지정된 고정 들을 연결하

는 길이가 60해리를 과하지 않는 직선으로 획정하여야 한다. 두 연안국이 본 신

청서를 뒷받침하기 해 제출한 자료는 양국의 토에 종속된 Mascarene Plateau 

지역의 륙변계의 바깥 끝이 두 연안국의 해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여 확장

한다는 것에 한 입증 자료이다. 

  Mascarene Plateau는 인도양 남서부, Madagascar의 동쪽에 치하며, 우주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해 지형  하나이다. Mascarene Plateau는 경

이 좋으면서 지질학 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복합 인 특성을 갖고 있다. 남남동 방

향으로 활 모양의 도 4°S부터 22°S 사이 해  고지로 둘러싸여 있다. 이 멀리 떨

어진(remote) 한 해  고지는 plateaux, banks, shoals  섬들로 특징지어지며, 

북쪽으로는 화강암질의 섬인 세이셸과, 남쪽으로는 모리셔스 섬을 포함하는 

Mascarene Islands를 이고 있다. 이 지역의 수심은 평균 8m에서 90m이며, 가장자리 

심해 수심은 4000m까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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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carene Plateau는 83-75Ma 사이의 Madagascar의 분리에서 이어진 인도의 

서쪽 가장자리의 균열과 결부된 Africa, Indian Plate의 분리에 이은 Gondwana의 

륙 단의 발생과 함께 120Ma 정도에 시작한 연속 인 과정을 통해 발 된 4개

의 큰 elevation과 bank(Seychelles Bank, Correira Bank Rise, Saya de Malha 

Bank  Nazareth Bank)로 이루어진 복합 인 지형이다. 

  61Ma의 팔 오세 시기의 Indian Plate의 북쪽으로의 빠른 운동과 뒤이은 Central 

Indian Ridge의 발 이 Mascarene Plateau를 구성하며 남아있던 미소 륙 육괴들

(micro-continental blocks)의 abandonment를 래했다. 나 에 Mascarene Plateau

의 발 은 capped되었으며 에서 묘사한 륙 단  단층 과정의 발생에 이은 

Mascarene Plateau의 발 에 커다란 향을 , Réunion Island 아래에 치한 

hotspot인 Réunion hotspot의 통과와 연 된(associated) 화산 활동과 련되었다.

  두 연안국은 에서 묘사한 지질학  과정이 Mascarene Plateau를 형성하고 두 

연안국에 련된 륙토를 배치하는데 기여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Mascarene Plateau를 이루는 elevation  bank는 두 연안국에 련된 륙토의 침

강된 연장선이다. Mascarene Plateau 지역의 확장된 륙붕의 외측한계는 해기선

에서 200해리를 과하여 확장하는 약 387,000km²의 면 으로 둘러싸여 있다.

4. Mascarene Plateau 신청 현황

  Mascarene Plateau 지역의 확장된 륙붕의 최종 인 외측한계는 두 국가가 결

정한 376개의 고정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공식과 제한선 용을 통

해 설정되었다. 

고정  설정 공식, 제한

외측한계 

설정 공식

ㅇ 208개의 고정 은 FOS + 60M 공식

ㅇ 166개의 고정 은 수심 2,500m + 100M 제한선

ㅇ 1개의 고정 은 세이셸의 해기선에서 200M 선과 만나는 교

ㅇ 1개의 고정 은 모리셔스의 해기선에서 200M 선과 만나는 교

  

  제76조 5항에 따라 확장된 륙붕의 외측한계를 지정하는 연속하는 두 고정 은 

길이 60해리를 과하지 않는 최단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두 연안국은 본 신청서를 

뒷받침하기 하여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구체 으로는 4항(a)(ii), 4항(b), 5항  

7항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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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 Mascarene Plateau 지역 륙붕 연장 

[그림 2-75] Mascarene Plateau 지역 륙붕연장 외측한계 고정

5. CLCS 권고

CLCS로부터 권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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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절 미얀마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미얀마는 1968년 해  직선기선을 선포하고 1977년 해  해양구역에 한 

법을 선포하 으며, 1982년 UN해양법 약에 서명하 다. 유엔해양법 약은 1996년 

5월 21일에 비 하 고, 미얀마에는 1996년 6월 20일 발효하 다.

  미얀마가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8항에 따라 미얀마가 측정한 해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기 하여 본 신청서를 작성, 륙

붕 한계 원회에 제출하 다. 미얀마가 제출한 해역은 Rakhine에서 멀리 떨어져 

200해리를 과하는 Bengal Bay에 치한 륙붕이며,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되

는 Rakhine Continental Shelf의 외측한계는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3회 UN해

양법 회의의 Final Act 부속서2에 기 하고 있다. 

  미얀마 육지 토에서부터 Rakhine 륙 변계를 거치는 자연  연장선은 지형학, 

지질학  구조학(tectonic)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지형학 으로는 서쪽으

로 진행하는 미얀마의 륙토는 륙붕, 륙사면  륙융기라고 표 할 수 있다. 

륙융기 머 Bengal Bay의 심해 가 있다. 지질학 으로는 Rakhine 륙사면은 

서쪽으로 진행하는 Burma Plate의 부속구조물(accretionary complex)이다. 지질학 

 구조학 으로는, 미얀마의 토는 두 주요한 구조  범 (tectonic domain)를 안

고 있으며 “Burma Plate"는 그  서쪽의 것이다. 

  서쪽으로 뻗힌 Burma Plate와 부속구조물은 주로 해양퇴 암(marine 

sedimentary rocks)을 포함하고 있다. Bengal Bay 북부의 심해평원은 Bengal 

Submarine Fan System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는 육괴(부속구조물)와 

심해 양 (해 선상지) 사이의 연장(prolongation)이 주로 암반 유형  구조  삽

입에 기반하여 최근 백만년 동안 생성될 수 있었다. 

  Bengal Bay, 스리랑카, 인도 본토, 방 라데시 미얀마, 인도의 Andaman Islands 

 인도네시아의 Sumatra의 주 부는 연안 토는 인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마주

보는 치에 있다. Bengal Bay의 지리학  요성 때문에 미얀마에 부속하는 이 확

장 지역은 주변국의 배타 경제수역 사이를 끼어들게 된다.

  부속성(appurtenance) 검사는 연안국의 한계를 200해리를 과하여 확장할 권리

(entitlement)를 논증하는 방법이다.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1999) 

para.2.2.8에서는 부속성 검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만약 륙 사면의 끝부분에서 60해리 거리에 획정된 선 는 퇴 암 두께가 그 

지 에서 가장 가까운 륙사면 끝 사이의 최단거리 1%인 거리로 획정된 선,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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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해 측정 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여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제76조 4항 

내지 10항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륙붕의 외측경계를 획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76조 4항 내지 10항에 포함된 조문을 활용하면, 미얀마가 Rakhine 륙 변계의 

구조학  요성  지형학․지질학 으로 미얀마의 륙붕 한계를 200해리를 과

하여 확장하는 것이 논증된다. 그러므로 1퍼센트 퇴 물 두께 계산법이나 유엔해양

법 약의 부속서2 조항 모두, [그림 2-73]에서 보는 것처럼 Rakhine 륙붕의 외측

경계를 지정하는 것에 쓰여 진다. 거리와 퇴 물 계산법과 유엔해양법 약의 부속

서2 조항에 근거한 분석은, Rakhine 륙 변계의 바깥쪽 모서리의 서쪽 부분이 제

한선(constraint line)을 과하는 것 같이 바다 쪽으로도 200해리를 과하여 치

하는 것을 [그림 2-74]와 같이 나타낸다. 확장된 륙붕은 [그림 2-75]과 같이, 길이 

60해리가 넘지 않는 직선으로 연결된 고정 으로 획정된다. 

  미얀마는 신청서 [표 2-4]을 통해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의 외측한계를 지정

하는 데 사용된 고정 의 목록, 해리로 표시된 인  사이의 거리  각 이 기

반하고 있는 제76조의 특정 조항을 포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표 2-4] 미얀마가 제출한 Fixed points와 지 간 거리 근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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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련된 해양경계획정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부속서1의 2항(a)에 따라, 미얀마는 이 신청서에서 다

루는 륙붕 지역은 미얀마와 다른 국가간의 분쟁에는 용되지 않도록 요청하

다. Bengal Bay  Andaman Sea에 한 미얀마와 인도 간 해양경계획정( 정)은 

1986년 12월 23일 서명까지 마쳤다. 미얀마와 방 라데시간의 경계획정 상은 재 

진행 에 있으며,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10항에 따라 본 신청서 제출과 륙붕

한계 원회 권고에 의하여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게 됨을 확인하고 있다. 

2. 이해당사국 및 이의 신청국 현황

이의 신청국 없음.

3. 지역별 신청 현황

  미얀마가 제출한 지도  연안을 심으로 형성된 색 의 무리는 Preparis와 

CoCo Islands Groups의 해기 이다. 해역 심부에 형성된 색선은 이웃 국가들

의 가상 200해리 배타 경제수역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미얀마는 Bengal에 총 6개의 고정 을 활용하여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을 

설정하 다. 이 , 외측한계 고정 의 출발 (A)과 종 (B)는 주변국의 설정이 정

되는 200해리 배타 경제수역을 한계로 설정되었다. A 과 B 은 모두 주변국의 

200해리 한계선상, 그리고 2,500m + 100M와 350M 제한선에 의해 설정되었다. 

고정  설정 공식, 제한

외측한계 

설정 공식

ㅇ 2개의 고정 은 타국의 EEZ와 교착

ㅇ 3개의 고정 은 FOS + 60M 

ㅇ 1개의 고정 은 [Annex II of the Final Act, UNCLOS]에 의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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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은 Preparis와 Co Co 

Islands Groups의 해기

[그림 2-76] 미얀마의 Rakhine 륙붕의 외측한계 설정 공식선

[그림 2-77] 미얀마의 Rakhine 륙붕 외측 한계의 제한선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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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8] 미얀마의 Rakhine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4. CLCS 권고

   CLCS로 부터 권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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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절 수리남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수리남은 유엔해양법 약이 서명 공개된 날 서명하 으며, 1998는 7월 9일 비

하 다. 본 신청서는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부속서2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해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의 외측한계 설정에 한 자료로, 2008년 12

월 24일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되었다. 

  본 신청서는 서양 해역에서 수리남 륙붕의 외측한계 연장을 해 제출되었

다. 수리남의 륙붕은 서양의 륙변계 끝부분에 치하며, 이 지역에는 

Suriname-Guyana Marginal Basin, Demerara Plateau  Suriname-Guyana Deep 

Water Basin 등의 지형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수리남이 제출한 자료는 해기 에서 200해리를 과하여 확장하는 륙변계의 

외측 한계를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3항, 4항(a)(i)  4항(b)에 의거하여 설정하

고, 외측한계 고정  간의 거리는 제76조 제7항에 의해 길이 60해리를 과하지 

않는 직선으로 연결하여 설정하 다. 제76조 제5항에 따라, 수리남의 륙붕의 외측

한계선을 구성하는 모든 고정 은 해 폭이 측정된 지 으로부터 기선에서 350해

리를 과하지 않는다. 

2. 해양경계획정 분쟁 및 이의 신청

  수리남은 주변국과 륙붕의 획정과 련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수리남은 제76조 제10항  의사규칙 제46조  부속서1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고, 본 신청서  련한 륙붕한계 원회의 권고는 제76조 제10항  부속

서2에 의해 국가간 해역획정에 우선하지 아니함으로 밝히고 있다. 

  수리남  동쪽으로 인 한 랑스는 륙붕의 외측경계까지 확장하는 해역의 경계를 

같이 하며, 이에 수리남은 자료 제출에 하여 랑스와 의를 하여 왔다. 랑스 정부는 

이 신청서에 해 륙붕한계 원회가 고려하는 것을 반 하지 않기로 동의하 고, 수리

남에 의한 륙붕한계 원회에의 본 자료제출은 랑스와의 수역 획정에 우선하지 아니

함을 명시하고 있다. 

  수리남  수리남과 서쪽으로 인 한 Guyana는 양국의 배타 경제수역의 외측경

계까지 확정하 으나, 수리남의 배타 경제수역의 외측경계를 과한 륙붕의 경

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리남은 서쪽으로 인 한 바베이도스, Guyana,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수엘

라 등의 국가들과 륙붕한계 원회 문건제출에 한 사  의를 진행하여 왔다. 

의 결과 바베이도스, Guyana,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수엘라는 각각 륙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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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원회가 수리남의 신청서를 고려하는 것을 반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 다. 

이에 근거하여, 수리남은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부속서1 제2항(a)에 의거 수리

남이 본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련 분쟁은 없음을 통지하 다. 물론 이러한 

분쟁의 부재는 수리남의 륙붕한계 원회 문건 제출이 인 국들과의 륙붕 획정

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3. 지역별 신청현황 

  수리남의 륙붕 외측한계 획정을 해 총 19개의 외측한계 고정 이 활용되었으

며, 외측한계 설정을 해 총 7개의 FOS가 Suriname-Guyana Basin  Demerara 

Plateau 지역의 륙변계를 따라 선택되었다. 이 FOS 지 에서부터 5개의 지 이 

제76조 4항(a)(i)의 1% 퇴 물 두께의 계산식을 용할만한 충분한 퇴 물 두께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5개 지 (OL-SUR-1, OL-SUR-2, OL-SUR-3, 

OL-SUR-4  OL-SUR-5)을 제76조 제7항의 조건에 따라 설정하 다.  

19개 고정  설정 공식, 제한

외측한계 

설정 공식

ㅇ 14개 고정 은 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에 획정

ㅇ 5개 고정 은 륙붕의 퇴 층 두께 공식   

[그림 2-79] Demerara Plateau  

Suriname-Guyana Deep Water Basin지역

[그림 2-80] 수리남의 륙붕의 

외측한계

4. CLCS 권고

  CLCS로 부터 권고 없음.



－ 148－

제17절 프랑스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랑스는 2009년 2월 Antilles와 Kerguelen 지역에서의 륙붕 연장을 한 문건

을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하 다. 륙붕한계 원회에 송부되는 본 신청서는, 유

엔해양법 약 제76조 제8항  부속서2의 제4조에 따라, 랑스의 overseas 

Department of Antilles, Guadeloupe와 Martinique(이후 "Antilles")  District of 

Kerguelen(이후 "Kerguelen") 지역의 해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의 

외측한계의 입증을 뒷받침하기 하여 작성되었다. 본 신청서는 Celtic Sea  

Biscay Bay 지역에 한 스페인, 아일랜드  국과 2006년 5월 19일 공동으로 제

출한 신청서  French Guiana  New Caledonia 지역에 한 2007년 5월 22일 

제출한 신청서와 같은 부분 신청서(partial submission)이다.

  따라서 랑스의 번 신청서는 Antilles와 Kerguelen 지역 륙붕의 외측한계에 

해서만 다루게 된다.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부속서1 제3항에 따라, 랑스의 

륙붕의 다른 부분에 한 신청서는 랑스와 타국이 주장하는 륙붕 한계의 결

정에 한 미해결 문제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차후에 작성될 것이다.

2. 분쟁의 부재와 이의 신청국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부속서1 제2항(a)에 따라, 랑스는 CLCS에 Antilles 

지역의 륙붕이 바베이도스의 륙붕과 첩될 가능성이 있으나, 양국 합의에 따

라 CLCS가 신청서를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랑스의 Kerguelen 지역 륙붕은 타국과의 분쟁이 없다. 랑스의 륙붕연장신청

에 한 타국의 이의 신청은 없다. 

3. 지역별 상세 현황

랑스는 Antilles와 Kerguelen 지역 륙붕 연장을 해 총 894개의 외측 한계 

고정 을 활용하고 있다. 이  Antilles 지역은 9개의 고정 이 활용되었으며, 

Kerguelen 지역에서는 885개의 고정 이 활용되었다. 

  

1) Antilles

  French Antilles 해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하는 Antilles 지역 륙붕은 

Carribean subduction zone의 가장자리에 치하고 있다. 이곳 륙붕의 남으로는 

바베이도스(Barbados) 륙붕에 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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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lles 지역에서의 륙붕 외측한계는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4항(a)(i), 제76

조 제4항(a)(ii)  제76조 제4항(b)에 근거 하여 결정되었다. 랑스는 French 

Antilles의 근해 지역에 하여 1% 퇴 물 두께 계산법(Gardiner 혹은 Irish 

Formula)으로 결정된 선들을 사용하 다. 지진학 인 자료에는 FOS와의 최단 거리

와 련하여 1% 퇴 물 두께의 계산법 용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퇴 물 두께가 

나타나고 있다. 

  총 9개의 고정  에 7개의 고정 이 퇴 물 공식에 의하여 설정되었으며, 이 

고정 들은 French Antilles에서 200해리 한계에 치한 8번째 고정   Hedberg 

계산법에 의해 결정된 9번째 고정 과 함께 French Antilles 근해 륙붕의 외측한

계를 구성한다([그림 2-78] 右). 연속한 고정 들 간의 거리는 60해리를 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정되었다. 이 고정 들은 Martinique  Guadeloupe의 해 폭이 

측정된 지 으로부터의 기선에서 350해리를 과하지 않는다. 

  

[그림 2-81] Antilles지역 륙붕

(좌, 노란부분은 200해리 한계와 륙붕 외측 한계 사이를 나타냄)

2) Kerguelen

  Kerguelen 지역의 륙붕 확장부는 분지  그 가장자리[그림 2-79]에 치하고 

있으며, 해당 확장부는 남동쪽으로는 오스트 일리아의 할권 지역까지로 한정된다. 

  랑스의 Kerguelen 지역 륙붕 외측한계는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1항, 제76

조 제4항(a)(i), 제76조 제4항(a)(ii), 제76조 제4항(b)  제76조 제4항과, 1982년 1월 

4일의 랑스와 오스트 일리아간의 해양경계획정 정(United Nations Publications, 

Volume 1329, page 107)에 근거하고 있다. Kerguelen 지역의 륙붕의 외측한계는 

885개 고정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821개의 고정 은 Hedberg 계산법을 사용하여 

설정되었고, 62개의 고정 은 제한공식에 의해 설정되었다. 1개의 고정 은 랑스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경계에 치하며, 마지막 1개의 고정 은 각 측의 고정  사

이를 보정한 오스트 일리아와의 해양경계획정선 상에 치한다[그림 2-80]. 륙붕 

외측한계의 고정  사이의 거리는 60해리를 과하지 않도록 획정되었고, 이고정

들은 Kerguelen Islands 해 폭을 측정한 지 으로부터의 기선에서 350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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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 않으며, 한 수심 2,500m에서 100해리를 과하지 않는다. 

[그림 2-82] 

Kerguelen 륙붕

(노란부분은 200해리 경계

와 륙붕 외측 한계 사이

를 나타냄)

[그림 2-83] 

Kerguelen Islands 

지역의 륙붕 외측한계 

세부지도

4. CLCS의 권고

  재까지 권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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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절 예멘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멘은 2009년 3월 20일 륙붕한계 원회에 200해리 륙붕 연장을 신청하 다. 

신청해역은 미얀마 본토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Socotra Island 남동쪽 해

역으로 주변국과의 분쟁은 없는 것으로 시되었다. 

 

2. 지역별 상세내용

  Socotra Island에 신청된 해역 륙붕 연장을 해 멘은 총 8개의 FOS를 선정

하 는데, 이  5개의 FOS points(FOS 2, FOS 3, FOS 4, FOS 5, FOS 7)이 륙

붕 외측한계 설정 고정 으로 활용되었다. 륙붕 외측한계는 총 154개의 고정

(Fixed points)가 설정되었는데, 이  첫 번째 출발 (Fixed point 1)과 끝 (Fixed 

point 154) 두 개만 200해리 선상에서 결정되었고, 나머지 152개의 Fixed point는 

Hedberg formula(FOS + 60M)의 에서 결정되었다. 

 

[그림 2-84] 멘이 신청한 륙붕 외측한계

3. CLCS의 권고

  재까지 권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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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 국의 Hatton Rockall Area 륙붕외측한계

제19절 영국의 Hatton Rockall Area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국은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8항에 의거하여 2009년 3월 31일 국 본토의 

북서쪽에 치한 Hatton Rockall Area에 한 륙붕연장을 신청하 다. 국의 

번 신청은 2006년 랑스, 아일랜드, 스페인과의 공동신청한 사례와 2008년 5월 신

청한데 이은 세 번째 부분신청에 해당한다. 

  국의 번 신청은 약 제76조 제4항과 제5항에 기 하고 있으며, 문건 작성에

는 륙붕한계 원회 원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작성되었다. 국은 신청서를 통해 

원회 의사규칙 제1부속서 제2조에 따라 아일랜드와 1988년 륙붕경계획정 정을 

체결하 음을 확인하고, 덴마크(Faroe Islands)와 아이슬랜드가 신청 지역에 하여 

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과 당사국간 수년간의 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합의

를 해 지속 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은 당사국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번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약 제

2부속서 제4조와 2001년 제8차 유엔해양법 약 당사국회의를 통해 합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한 것이며, 국은 2009년 5월이 이행 기한임을 이유로 시하고 있다. 

2. 신청 지역과 관련 현황

  국이 Hatton Rockall 

Area에서 설정한 외측한계는 

FOS + 60M, 퇴 암 1%두

께 공식을 활용하여 설정되

었다. 륙붕 외측한계 확정

을 해 총 30개의 고정

(Fixed Points)이 활용되었는

데, 이  28개의 FP는 FOS 

1번에서 FOS 4번으로부터 

60M 지 에서 선정되었고, 2

개의 FP는 FOS 7번과 8번

에 근거한 퇴 암 두께 1% 

지 에서 결정되었다.   

  재까지 이의 신청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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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절 아일랜드의 Hatton-Rockall Area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2005년 Procupine 심해평원지역(Zone B)에 한 륙붕연장 신청서를 제출하 던 

아일랜드는 당시 Zone A와 C 지역에 하여는 신청을 유보한 바 있다. Porcupine 

지역에 한 심의 결과 2007 륙붕한계 원회의 권고안이 채택되었고, 아일랜드는 

이를 근거로 아일랜드 국토의 약 80%에 해당하는 56,000㎢의 륙붕 연장을 한 

국내 차(statutory order)를 완료하 다. 

  번 신청(2009년 3월 31일)을 해 아일랜드는 2005년 신청서에서 밝힌 바와 같

이 1994년부터 신청서 제출 비를 수행하 고, 1995년도에는 륙변계 지진학 연

구  1996년도 부터는 측심학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아일랜드는 1996년 6월 21일 

1982년 UN해양법 약을 비 하 으며, 1996년 7월 21일 발효하 다. 이 밖에, 신청

서 제출을 한 자료처리, 분석, 해석  편집은 북서 방향(Feroe Islands/덴마크, 

아이슬란드, 국)  남서 방향( 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국)의 각각 4개국가

와의 상을 병행하면서 2007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림 2-86] 아일랜드의 륙붕 지정(1968-2009)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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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지역과 관련 현황

  상술한 바와 같이, 아일랜드는 2005년 Porcupine 심해평원 지역에 한 륙붕 

연장을 신청하여 최종 인 륙붕확장 차를 완료한 것 외에, 2006년에는 국, 

랑스, 스페인과 함께 Celtic Sea와 Biscay Bay 지역에서의 륙붕 연장을 신청하여 

원회 심의 에 있다.

  아일랜드가 설정한 륙붕에 하여는 주변국과 지속 인 상이 진행 에 있었

기 때문에 상술한 바와 같이 륙붕확장 신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신청하 다. 

번 신청 역시 부분신청(partial submission, Zone A)에 해당한다. 아일랜드가 설정한 

Zone A의 륙붕 외측한계 시작 (FP 1)은 국과 합의한 선 에 설정되었고, 끝

인 FP 129지 은 기존에 신청한 Porcupine 심해평원의 FP 1 과 일치하고 있

다. 아일랜드는 이미 1988년 국과 해당 지역 륙붕에 한 경계획정 정을 체결

한 바 있으나 Faroe Islands/Denmark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 히 할

권 첩 갈등이 있었다. 주변 4개국은 문제 해결을 해 2001년부터 지속 인 의

를 진행하 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아일랜드는 신청서를 통해 련국가간의 

합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번 신청은 아일랜드가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제45

조(a) 규정에 따라 신청 기한을 맞추기 해서 수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번 아일랜드가 신청한 지역은 Hatton-Rockall Area으로 FOS point 1에서 

point 46을 활용하여 외측한계를 확정하 다. 아일랜드의 외측한계 설정은 

UNCLOS 제76조 제4항 (a)(i)와 (a)(ii)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륙붕한계 원회 

Peter F. Croker의 지원을 받아서 작성하 다. 

  륙붕외측한계 확정을 해 용된 46개의 FOS가 Hatton-Rockall 륙변계의 

남서쪽에 설정되었고, 총 129개의 Fixed Points로 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 다. 

외측한계는 FOS로부터 60M 공식(Hedberg formula)과 퇴 암 두께(Gardiner 

formula)에 기 하여 설정하 고, 이  FP 1은 국과 합의한 경계선상에서 설정되

었고, FP 129는 기신청된 Porcupine 지역 FP 1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되었다. 

설정된 외측한계 각 FP는 약 규정에 의거하여 60M 이내의 직선으로 연결하여 

작성되었다. 

  아일랜드의 신청에 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한 국가는 아직 없으며, 향후 원회 

검토를 한 사  검토작업이 진행될 정이다. 

 



－ 155－

[그림 2-87] 아일랜드가 신청한 Hatton-Rockall Area 륙붕 한계

[그림 2-88] 아일랜드 신청( 상) 륙붕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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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중국과 일본의 대륙붕외측한계신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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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200해리 외측 대륙붕 한계획정과     
     연안국의 대륙붕 권리와의 관계





－ 161－

1. 서언

  20세기 이 , 인류의 해양자원 이용은 생물자원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소 을 제

외하고 해수와 해 에 있는 물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73). 활한 바

다는 국가와 법학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채 20세기로 어 들었고, 20세기 과학과 

기술발 에 따라 인류사회의 해 물자원 이용에 한 진척은 빠른 성장속도를 보

이기 시작하 다. 인류의 해양 개발활동은 근해에서 원해, 차 심해 로 확 되었

으며, 이  륙과 양간의 연계 부분인 륙변계 구역을 심으로 국제사회의 

심과 주목을 받기 시작하 다. 

  륙변계의 자원은 생물자원과 비생물자원으로 나  수 있다. 생물자원은 해 와 

산호, 연체동물과 해삼 등을 포함한 주로 정착성 생물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생

물자원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생물계 잔해의 퇴 으로 특히 유용한 

생물 유기체의 잔해로는 산호 와 패각상이 있다. 두 번째는 륙붕 표층 혹은 표

층 바로 아래부분에 미고결된 상으로, 이  인류에게 잘 알려진 인 단괴를 포함

하여 석, , 백 , 주석과 사 등이 있다. 세 번째는 륙붕 깊은 아래쪽에 

매장된 상자원으로 가장 요한 것으로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들 수 있다74). 

  1940년  이래, 미국을 포함한 많은 연안국들은 그 주장하는 권리와 내용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통  해양법 규칙이었던 “ 해 외측은 공해”라는 원칙을 

깨고 자국의 할범 를 해 외측 해 와 그 하층토로 확장, 그 해 와 하층토  

그 자연자원에 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 다. 따라서 국제사회로서는 내륙국과 

연안국, 한 륙붕 국가와 소한 륙붕 국가간, 기술 발달국과 기술 후진국간 

이익의 균형된 안배를 해 국제해양법이라는 일정한 합의를 달성할 필요가 있었

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1958년 제정된 《 륙붕 약》이 규정하는 륙붕 

제도에 한 국제  인식을 수정하여 최종 으로 1982년 《유엔해양법 약》을 채

택하 고, 약 제76조는 연안국 륙붕 외측한계 획정에 한 규칙과 기 을 규정

하 다. 그러나 재까지의 국가간 실천을 통해 보건  제76조의 실시 과정에서는 

여 히 많은 문제가 모호하게 남아 있고 러시아와 라질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륙붕한계 원회의 일부 요한 과학문제에 하여 요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75). 

따라서, 륙붕 법률제도의 형성과 발 과정에서 연안국 륙붕의 최 범 를 확정

하는 문제, 즉 륙붕 외측한계를 확정하는 규칙과 구체 인 기 은 매우 민감하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 다. 

73)（美）杰拉 德·J·曼贡，张继先等译，《美国海洋政策》（中译本）(北京：海洋出版社，1982年)，p. 222.

74) J.R. V.普雷斯科特，《海洋政治地理》（中译本），王铁崖、邵津译(北京: 商务印书馆，1978年), pp.124-129.

75) 러시아는 2001년 처음으로 륙붕한계 원회에 200해리 외측 륙붕한계 획정을 한 문건을 제출하 다. 심

사를 통해, 륙붕한계 원회는 러시아가 제출한 Lomonosov해령의 자연연장을 근거로 확정한 륙붕외측 한

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회는 라질이 확정한 200해리 외측 륙붕의 일부에 하여도 다른 이견을 

내놓았다. 상세한 내용은 륙붕한계 원회 권고 참조. A/57/57/Add.1, paras. 38-41,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rus.htm(2009년 3월 12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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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2년 협약 제76조의 입법 배경

1) 과학기술발 의 1958년 륙붕 약에 한 도  

  1958년《 륙붕 약》 제정 후, 인류사회의 해 산자원 개발(주로 석유자원) 

능력은 일반 으로 200미터 등심선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제한 인 것이었다. 를 

들어, Mouton은 제1차 해양법회의 비문건인〈 륙붕 물자원 개발의 최신 기술

발 〉을 통해 약 183m를 륙붕의 개념으로 보아 후 20년의 탐사와 개발수 으

로 가늠하고 있다76). 1958년 《 륙붕 약》에서 확정한 륙붕 범  기 의 하

나는 200미터 등심선 기 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해양과학기술의 발 에 따라 향후 개발가능한 구역이 200미

터 등심선 외측으로 확  될 것이며, 이러한 고정된 한계 기 은 결국 폐기될 것임

을 측하 다. 따라서 1958년 륙붕 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은 단

순한 심도 기 의 사용에 반 하 고, 고정된 한계 획정 방식이 여러차례 부결되기

에 이르 다77). 이러한 논쟁 과정에서 개발가능이라는 기 은 하게 각방의 논

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융통성있는 방법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개발가능한 기

이라는 것 역시 성숙된 이론은 아니었고, 그 용 문제에 한 논쟁 역시 매우 뜨

거웠다. 먼 , “개발가능한” 이라는 것이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가? 각국의 기술개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세계 임의의 지역에서 이미 도달한 가장 선진 인 기술개

발 능력을 의미하는지가 분명치 않았다. 어떠한 수 의 활동을 개발로 보아야 하는

가의 문제 역시 같은 논쟁이 있었다. 이에 한 1958년 륙붕 약 규정은 매우 모

호하게 형성되었다. 두 번째는 개발가능한 기 의 용이 제한을 받는가의 문제

다. 1958년 륙붕 약은 이 문제에 하여도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개발가능한 기 의 용에 하여는 두가지 의견이 있었다. 첫째, 기술상 상당 정

도의 수 에 도달하면 개발가능한 기 은 연안국이 할권을 심해 양 를 포함한 

체 해 까지 확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 다. 이에 하여, 반 론자들은 개발

가능한 기 은 제한 이며, 이러한 제한은 1958년 륙붕 약이 규정하듯 륙붕은 

단지 “연안국에 인 한 해 와 하층토”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제한은 200미터 등심

선 이내의 해 와 하층토에 용될 뿐만 아니라, 200미터 등심선 외측 해 와 하층

토에 하여도 같이 용된다고 주장하 다. 

  “연안국에 인 한”이 의미하는 구체 인 함의에 하여는  다른 논의를 요하나, 

연안국 륙붕이 심해 양의 심부까지 확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 다78). 

76) 赵理海，《海洋法的新发展》(北京: 北京大学出版社, 1984年), p.15. 

77) 巴里· 赞，《海底政治》（中译本），时富鑫译(三联书店，1981年), p.50.

78) Study Prepared By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Ad hoc committee To Study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UNDoc,A／AC,135／19, Paragraphs 24-26，June 21，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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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륙붕 약은 이 부분에 하여 임의의 해석 여지가 있는 모호한 형태로 남

겨 두었다. 한 기술 신의 속도가 인류가 측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었고, 해

자원의 개발가능 정도 역시 이후 단시일 내에 신  변화를 가져왔다. 1958년 

륙붕 약이 체결된 후 10년이 채 안되어서, 근해 시추 기술은 이미 약 304.8m 정도

의 수  작업을 가능  하 고, 일부 선박은 탐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약 3,660m 정

도의 수심에서의 보링 작업을 가능  하는 정도에 이르 다79). 1969년 미국 국석

유회의가 작성한 해 석유자원에 한 보고서에서는 5년 내에 약 460m정도 수심, 

10년 내에 약 1,828m 수심에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측하 다80). 1960년에서 

1969년 기간동안 근해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은 이미 이란․인도네시아․ 라질과 

아랍에미리트 등의 개도국을 포함한 20여개 국가로 확 되었고, 근해 탐사는 약 50

여개 국가에 이르고 있었다81). 

  이러한 기술  성장은 연안국의 해 와 그 자원에 한 심을 극 화하 고, 해

문제에 주목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 다. 이들은 재의 개발 수요 보다는 향후 

배타 할권을 취득함으로써 타국의 진입을 배제하고 미래의 개발자원 확보를 

해 보다 넓은 범 까지 자국의 해 할권을 확 하고자 하 다. 200m 등심선 기

은 이미 연안국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 고, 이러한 기 를 실 하는데 장애

로 작용하 다. 만일 연안국의 자의  해석으로 개발가능 기 을 륙붕 외측 한계

를 설정하는데 용한다면, 이것 역시 보다 큰 논쟁으로 이어질 것을 명약 화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8년 륙붕 약이 규정한 륙붕 외측한계 획정에 한 두

가지 기 은 이미 수정이 요한다는 일반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륙붕 법률제도 발  과정에서 개발가능한 기 은 차 그 의미가 퇴색되

어갔고, 1982년 약 제6부 륙붕에 한 조항에서 심도기 은 수정을 통해 륙

붕 외측한계를 결정하는 주요 기 의 하나로 확정되었다. 단지 1958년 륙붕 약

이 규정한 200m 등심선을 2,500m 등심선에서 외측으로 100해리 확정시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2) 새로운 륙붕제도 제정과 자연연장원칙의 과학  기

  1945년 9월 28일, 미국 트루먼 통령은 《미국의 륙붕 해 와 하층토 자연자

원 정책에 한 공고》를 발표하 다. 미국은 륙붕은 연안국 육지 토의 연장으

로 그 성질상 연안국에 귀속되어야 하며, 륙붕자원이 일반 으로 연안국 토내 

침 분지가 바다로 향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연안국의 륙붕 자연자원에 한 할

권  통제는 합리 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82). 당시 일부 국제법 학자들 

한 자연연장이론에 찬성하 고, 명한 학자인 Lauterpacht 역시 이 이론에 찬성

79)  巴里· 赞，op.cit.

80)  巴里· 赞，op.cit.

81)  巴里· 赞，《海底政治》（中译本），时富鑫译，(北京：三联书店， 1981)，p.76.

82) 陈德恭，《现代国际海洋法》(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8年),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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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입장이었다83).  

  1958년《 륙붕 약》은 륙붕에 한 정의(제1조)를 통해 직 으로 자연연장

을 언 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것이 해당 약이 륙붕자연연장 이론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반 로, 해당 조항은 사실 륙붕을 연안국 육지 토의 

바다로의 자연연장이라는 과학  논증을 기 로 하는 것이고, 연안국이 륙붕의 

최  범 까지 향유할 수 있다는 문제에 을 두었다. 1958년 륙붕 약을 제정

할 때, 체약국 들은 륙붕이 육지 토의 바다로의 자연연장이라는 성질에 하여 

큰 이견은 없었다. 약 제1조가 륙붕 정의를 통해 “연안에 인 하되 해 밖에 

있는” 해 구역의 “해상  해 지하”는 륙붕이 반드시 연안국 육지와 한 

련이 있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각 체약국이 주목한 것은 륙붕을 획정하는 

범 의 문제에 있었다. 따라서 1958년 륙붕 약 제1조는 “ 륙붕”이라는 정의를 

규정한 동시에 구체 으로 륙붕 외측한계를 확정하는 두가지 기 을 규정한 것이

었다. 즉 “ 륙붕”이라 함은 : (1) 연안에 인 하되 해 밖에 있는, 수심이 200m 

혹은 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상부수역의 심도가 해  구역의 천연자원 개발을 가

능  하는 곳 까지의 것 ; (2) 도서의 연안에 인 하고 있는 같은 해 구역의 해상

과 해  지하로 규정하고 있다. 

  ICJ는 1969년 북해 륙붕사례를 통해 자연연장 원칙을 “ 륙붕과 계된 법규  

가장 기본  규칙”에 있는 지 로 격상시킴으로써, 이 개념이 확산되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84). ICJ는 결에서 자연연장이 연안국의 륙붕 권리 주장의 기 가 

되며85), “따라서 국제법이 법 으로 연안국의 륙붕에 한 권리 행사를 수권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로 인해 해 지역은 연안국이 실질 으로(ipso jure) 통치권을 

행사하는 토의 일부이다. 해당 부분이 해수에 의해 덮여 있더라도 여 히 토의 

해 로의 연장 혹은 계속이다. 만일 일부 해 지역이 연안국 육지 토의 해 로의 

자연연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해당 해 지역이 거리상 타국 토와 비교하여 해

당국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어도 이것이 해당 연안국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

하고 있다86). ICJ는 결을 통해 1958년 륙붕 약 제1조 규정의 국제 습법 지

를 인정하고, “이들 3개 조항(1958년 약 제1조 내지 3조)은 어도 재 생성 인 

륙붕에 련된 국제 습법  규칙을 승인하거나 명확하게 반 하고 있다”고 시

하고 있다87). 

  따라서 ICJ 결  자연연장에 한 단은 1958년 륙붕 약 제1조의 규정과 

연계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연안국은 200m 등심선 기 을 용하

든 혹은 개발가능한 기 을 용하여 그 륙붕 외측 한계를 단하든 모두 자연연

83) JEWETT, M.L.，The evolution of the legal regime of the continental shelf, Cana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122, 1984, pp.l74-175.

84) ICJ(1969.2.2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para.19，http://www.icj-cij.org/docket/files/51/5535.pdf(2009.3.12방문).

85) Ibid., para.43.

86) Ibid., para.43.

87) Ibid., para.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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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 의 용을 받게 되며, 이때 자연연장의 용은 200m 등심선과 개발 가능한

이라는 제한  범 를 과할 수 없게 된다. ICJ의 결은 200m 등심선 이내의 연

안국 륙붕 외측 한계의 확정과 해당 범 내에서 향 혹은 인  국가간 륙붕경

계획정에 새로운 기 을 제시하 고, 한 개발가능한 기 이라는 명확한 제한 해

석을 부여하 다.  

  ICJ의 자연연장에 한 단은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국제법 원칙을 

승인하고 확정하는데 있어서의 ICJ가 갖는 권  지 로 인해 자연연장 개념은 이

후 많은 국가들의 행 로 수용되는데 일조하 다. ICJ의 1969년 결은 자연연장 

이론의 발 에 커다란 환 이 되었다. 

3) 륙붕 제도의 새로운 기 으로서의 200해리 거리 

  륙붕 제도에서 200해리 기 과 배타 경제수역 제도의 형성은 매우 한 

계를 갖는다. 1940년  후반부터 라틴 아메리카를 필두로 200해리 할해역 주장 

움직임이 고조되었고, 1970년 3월까지 콜롬비아와 베네주엘라, 가이아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남미 소재 연안국이 할권을 200해리까지 확장하 다. 그러나 이들 국

가들이 주장하는 200해리 해역의 구체  권리내용은 다소 상이하 는데, 를 들어

서, 니카라과 같은 국가는 200해리 포획구역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에서 해 와 

하층토는 해당 범 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페루와 칠   에쿠아도르는 200

해리 수역 뿐 아니라 수역 아래의 해 와 하층토에 한 주권  권리를 주장하

다88). 이들 삼개국이 200해리 주장을 선도하 던 요한 이유는 이들 국가의 지질

상 륙붕이 매우 소하 으므로 자연연장을 기 로 하는 륙붕 학설은 이들에게 

이로울 것이 없었으며, 이 학설의 불리한 부분을 보충할 새로운 발  제시가 필

요하 다는데 근거한다89). 이는 한 200해리 거리 기 을 연안국의 인  해안 해

와 하층토에 한 주권  권리와 연계한 이유이기도 하다. 

  라틴 아메리카의 200해리 해양권리 주장은 빠른 속도로 아시아와 아 리카 국가

로 확산되었다. 이들 국가는 소수의 기술선진국이 자국 연안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사태를 막음으로써 자원권익 보호할 필요에서 200해리 할권 주장을 지지하 다. 

제3차 유엔해양법 약이 개최될 즈음, 배타 경제수역제도는 내용 인 측면에서 이

미 비교  완벽하게 확정되었고, 제3세계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었다. 거리에 근거하여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는 배타 경제수역제도는 국가 

실천을 통해 국제 습법의 일부가 되었다90).

  배타 경제수역 제도하에서 연안국은 해 외측 200해리 이내의 해 와 하층토 

88) 陈德恭，《现代国际海洋法》(北京：社会科学出版社，1988年), pp.119－121.；刘楠来等《国际海洋法》(北京：海

洋出版社，1986年), pp.189-190.

89) 巴里· 赞，《海底政治》（中译本）时富鑫译(北京：三联书店，1981年), p.20.

90) ICJ(1984. 3. 21)，Libya/Malta Case, para. 34.

http://www.icj-cij.org/docket/files/68/6393.pdf(2009년 3월 12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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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에 하여 주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자연연장을 제로 하지 않으며, 

연안국이 배타 경제수역을 선포하면 거리를 근거로 해 외측 200해리 내 수역 해

와 하층토에 한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한 연안국의 200해리 내측 해 와 하

층토에 한 권리 행사는 륙붕제도를 참조하여 규정하 다. 따라서 연안국 륙

붕 한계 획정은 반드시 해당 연안국의 선포 가능한 배타 경제수역 범 를 고려하

여야 한다. 연안국은 배타 경제수역이 없는 륙붕은 향유할 있으나, 상응하는 

륙붕이 없는 배타 경제수역을 향유할 수는 없다. 법 인 원인이든 혹은 실천에서 

나온 고려든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거리기 을 륙붕제도에 용하는 것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추세에 있다91).

  미국 국무성의 지리 문가가 1970년  121개 연안국  속지(屬地)에 하여 진

행한 분석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와 국  우루과이 3국은 자연연장 이론으로 최

 범 의 륙붕을 획득할 수 있는 국가 다. 81개 국가와 속지는 자연연장이론이 

특정 해역에서 륙붕을 륙붕 주변부까지 확  시킬 가능성이 있었으며, 200해리 

거리기 으로 륙붕을 최 한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이  23개 국가의 륙변계 폭

은 40해리 미만으로 비교  소하 으나, 이들 기 들은 상술한 모든 국가의 륙

붕을 200해리 등심선 외측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 다92). 상술한 분

석자료로 보건 , 이들 국가의 다수는 자연연장 기 과 200해리 거리기 을 통

해 200미터 등심선 범 를 훨씬 과하여 륙붕을 획득할 수 있었고,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서는 이들 기 이 모두 범 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4) 심해  개념과 륙붕 외측한계 획정 임무

  1960년  후반,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기술선진국들의 심해  상 개발기술에

서 이룬 진척은 인류의 심해  망간단괴 개발이 멀지 않은 장래에 상업생산으로 이

어질 수 있다는 낙  측을 하게 하 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술  발 에 주

목하고 1970년 유엔총회를 통해 찬성 108표(기권 0표), 기권 14표(구소련, 동유럽국

가)라는 압도 인 찬성으로 《각국 할권 외측 해 와 해양   하층토에 한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Governing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and the Subsoil Thereof,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을 통과시

켰다. 해당 선언은 국가 할범  외측 해상과 해 를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제시하여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복리를 해서 개

발할 것과 각국이 공동으로 분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93). 표결 내용으로 보건 , 

국제심해  제도의 내용은 여 히 내용  충실을 기해야 하나, 국가가 할하는 해

91) Ibid.

92) J.R.V.普雷斯科特，《海洋政治地理》（中译本）王铁崖、邵津译(北京：商务印书馆；1978年), pp.156-160.

93) UN총회 제2749호 결의, 北京大学法律系国际法教研室编，《海洋法资料汇编》(北京：人民出版社，1974年),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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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외에 심해  구역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장은 보편 으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58년 륙붕 약과 국제사법재 소 북해 륙붕사례에는 공통 이 하나 있는데, 

모두 연안국만이 륙붕을 가질 수 있으며, 내륙국은 륙붕 제외 외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60년  이후, 연안국의 륙붕 범  확  시도는 연안국과 

내륙국의 해  이익 불균형 문제를 한층 심화시켰다. 내륙국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륙붕을 향유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연안국의 부단한 륙붕 연장범  확 로 

인해 해 자원개발 활동 범 에서 갈수록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지리  불리국의 

상황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이들 국가들은 륙붕은 있었으나 인근 국가로 인해 

륙붕이 외연으로 뻗어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륙붕의 자연연장 역시 200해리 한

계에 미치지 못하 으며, 해  륙붕 외연 역시 극히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륙붕 외측한계를 확  시키기 한 활동이 자국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상황

은 아니었다. 특히 싱가폴이나 이라크, 자이  같은 국가들은 륙붕이 200m 등심

선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연된 환경이었다94). 따라서 국제해 구역을 설정하자

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내륙국과 지리 불리국들은 극 인 환 의사를 밝혔고, 

해당 주장은 연안국의 지나친 배타  권리 확 를 제한하 을 뿐 아니라, 내륙국에

게 심해  지역 개발에서 취득한 일정 이익을 공유토록 하 다. 이러한 에서 

1982년 약 규정은 내륙국과 지리불리국의 주장을 고려한 결과 으며, 연안국 

륙붕의 확 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결정이었다. 

  결론 으로 1945년 트루먼선언은 자연연장을 근거로 지질학  “ 륙붕”이라는 용

어를 창조 으로 국내 정치법률 문서로 응용하여 도입하 고, “ 륙붕”이라는 법  

함의를 부여하 다. 해당 선언은 륙붕법 제도 형성과 발  역사에서 요한 이정

표  의미를 갖는다. 1958년 륙붕 약은 당시 국제사회에 보편 으로 수용된 

륙붕이 연안국 해 외측에 인 한 해 와 하층토라는 습법  규칙을 약 규정

으로 도입하 고, 한 연안국이 륙붕 외측 한계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의 두가지 

기 , 즉 200m 등심선과 개발가능한 기 을 규정하 다. 그러나 과학기술  발 은 

인류의 상을 훨씬 넘는 정도로 성장을 이루었고 륙붕 약이 두가지 기 으로 

규정한 과학기술  이론 기 를 무 뜨리는 결과로 작용하 다. 국제심해  구역 

개념의 제기와 국제사회의 보편  수용은 연안국 할 범 에 속하는 륙붕과 인

류공동유산에 속하는 국제심해 지역간의 한계를 획정하고, 이를 한 명확한 기  

제정을 통해 연안국 륙붕 외측한계를 확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여년의 상을 통해 립각을 세우던 양진 의 입장과 이익은 결국 합의를 통

해 1982년 약 제76조로 최종 도출되었다. 유엔해양법 약 제76조는 륙붕의 법

 정의 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해기선에서 200해리 외측 륙붕의 외측한계(이하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설정에 복잡하지만 실질 이고 차 인 규칙을 제공

하 다. 체약국들은 이들 규칙과 체계가 1958년 륙붕 약이 규정하는 기 을 보

94) J.R.V.普雷斯科特，《海洋政治地理》（中译本）王铁崖、邵津译(北京：商务印书馆；1978年),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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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함으로써 연안국이 륙붕 원회 권고를 기 로 “최종 이고 구속력 있는” 륙

붕 외측한계를 설정하는데 조력하도록 기 하 다. 그러나, 재까지 일부 연안국이 

제출한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설정 신청안에 하여 륙붕한계 원회가 심의

한 내용으로 보건 , 약이 규정하는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연안국 륙붕과 국제심해  지역간의 경계를 조기에 확정하는데는 여 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95). 

 

3. UNCLOS의 연안국 대륙붕 내외한계 획정에 관한 기준

1) 법  륙붕과 지질학  륙붕의 계와 구별 

  

  1982년 유엔해양법 약 제6부가 규정하는 륙붕, 특히 제76조는 륙붕의 법  

정의 뿐만 아니라 법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기 하여 매우 복잡한 법  규

칙과 과학기술 인 기 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측면에서 볼 때, 1982년 약 제76조 제1항은 륙붕의 법  정의를 규정하

고, 부동의 지질조건을 가진 연안국을 해 부동 유형의 법  륙붕을 규정하

다. 그  하나는 자연연장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륙붕이고, 다른 하나는 200해리라

는 거리 기 에 의한 륙붕이다. 해당 조항은 “연안국의 륙붕은 해 밖으로 그 

육지 토의 자연  연장에 따라 부의 자연연장을 포함하여 륙변계의 바깥 끝까

지의 해 와 하층토이며, 해기선으로부터 륙변계가 200해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해리 해 와 하층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6조 2항은 법  

륙붕에 포함될 있는 최 의 지리  공간 범 를 개 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연안국의 륙붕은 제4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한계 밖으로 확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3항은 제1항에서 언 하고 있는 요한 지질학  개념인 “ 륙변계”에 

하여 상세한 보충설명을 하고 “ 륙변계는 연안국 육괴의 해면 아래쪽 연장으로, 

륙붕․ 륙사면․ 륙융기의 해 와 하층토”로 이루어지며, “해양산맥을 포함한 

심해 양 나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륙붕(continental shelf)의 개념은 원래 지질학, 지리학  해양학에서 나온 것이

다. 지질  구조 분류에 의하면, 지구는 륙지각과 양지각의 두 종류로 구분되

며, 이들 양자간의 변이 (과도 )가 바로 륙변계(continental margin)가 되는데, 

여기에는 일반 으로 륙붕(shelf), 륙사면(slope), 륙융기(rise)를 포함하고 있

다96). 륙붕은 육지의 바다로의 자연연장으로 해수에 의에 매몰된 천수 지 이며 

95) 륙붕한계 원회가 러시아가 Lomonosov해령에 하여 신청한 륙붕 한계신청이 과학  근거 

부족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으나, 러시아는 여 히 자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극해역에

서 단시일 내에 러시아의 륙붕과 국제심해  지역간의 해상과 해 에 한 경계선 획정은 불가

할 것으로 보인다. 

96) 그러나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해 지질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두가지 유형의 륙변계 있다

고 한다. 첫째, 간단한 유형의 륙변계다. 이러한 유형은 륙붕과 륙사면(육지 륙붕 외측의 

바다쪽 경사 사면), 륙융기(육지 사면의 융기부)를 포함하며 해수에 의해 매몰된 륙변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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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붕의 가장 큰 특징 의 하나는 평균 경사도가 0° 7′일 정도로 완만하게 나타난

다는 것이다. 륙사면은 륙과 양을 분리하는 거 한 경사도인데, 그 상한이 바

로 륙붕 외측(육지 륙붕 사변, slope break)이고 하한이 바로 육지 륙사면의 

끝이 된다. 륙사면 경사도는 비교  가 르게 형성되는데, 몇도에서 20도 이상까

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수심 3,000m내외까지 계속해서 연장되는 곳도 있다. 륙사

면의 폭 역시 몇 천 미터에서 수십만 미터까지 나타난다. 륙융기는 륙사면이 

완만하게 양 로 향하여 부채꼴로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지세는 완만하고 심해해

와 연결되어 있다. 륙사면의 끝부분 변경이 가장 큰 곳이 바로 륙변계의 끝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이라 칭해지고 일반 으로 륙사면과 륙융기가 

서로 만나는 지 에 치하고 있다97). 

  상술한 내용으로 보건 , 법  륙붕과 지질학  륙붕  륙변계 간에는 

한 계가 있고 한 요한 차이가 있다. 약 제7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륙붕

의 법  정의는 지질학 의 륙붕이라는 문 용어를 차용하고 있으나, 이들 개

념과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 이 있다. 

  첫째, 두 개의 정의가 내포하고 있는 해  지리의 공간  범 가 다르다. 지질학

 개념의 륙붕은 육지, 경사도가 비교  완만한 천해 부분을 의미하나, 약이 

규정하는 륙붕의 법  개념은 지질학상의 륙붕, 륙사면, 륙융기의 해 와 

하층토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법  륙붕의 범 는 지질학  륙붕 범 보다 

넓은 의미의 해 구역을 포함한다. 

  둘째, 양자의 정의 기 가 다르다. 지질학  의미에서 륙붕은 주로 륙붕의 자

연  특징에 기 하나, 법  륙붕은 매우 엄격한 법칙과 공식에 따라 정의된다. 

  셋째, 두 정의의 주요 기능이 다르다. 법  의미의 륙붕 한계는 인 으로 도출

된 방식을 근거로 규정한 것이며, 주로 연안국의 자국 륙붕의 외측한계를 획정하

고 한 향 혹은 인 국과의 륙붕 폭을 확정하는 문제와 련된 것으로 분명한 

정치경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지질학  개념의 륙붕은 주로 륙붕과 기타 

해 지형을 구분하는데 활용하며, 동시에 자원 유형이나 함량 등의 자연  특징을 

근거로 해 구역을 구분하고, 주로 과학연구와 자원개발을 해 활용된다. 

  이 게 볼 때, 법  륙붕은 개념상 지질학  륙붕 개념과  다르게 형성

되어 있으나, 지질학  륙변계 개념과는 한 련이 있으며, 한 200해리 등

을 포함한다. 제76조 제3항이 륙변계에 행한 정의는 바로 이러한 비교  단순한 유형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비교  복잡한 륙변계를 갖는 유형인데, 륙과 해양 변이 를 말한다. 아시아 륙

의 동쪽과 태평양 사이의 인 지 가 표 이다. 이러한 변이 는 륙변계 층 외에 일련의 변계 

심해해분( 를 들어, 황해, 동 국해, 남 국해 해분), 해분외측 도서 호형  도서호  각부 아래의 

심해 해주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 외측으로 양 로 연계되어 있다. 변이  심해 해분의 수

심 부분은 부분 부근에 양각과 유사한 지각이 있으며, 그 두께는 10-20km 정도로 일반  양

각(5내지 10km)보다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육괴를 구성하는 부분인 도서 호형는 변이  심해해분

에 의해 단 되어 있으며, 각 도서는 한 해양으로 연장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 梁元博，《海底结

构》(北京：科学出版社，1983年), p. 49.

97) 본 부분의 지질학  지식 내용은 다음 문헌을 정리하 다. 李学伦，《海洋地质学》(青岛：青岛海

洋大学出版社，1997年)；冯士筰等，《海洋科学导论》(北京：高等教育出版社，199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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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기 이라는 지질학 이외의 개념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지리  공간이라는 범 에서, 약이 규정하는 륙붕 범 는 륙붕, 륙사면과 

륙융기를 포함하여 법  의미의 “ 륙변계 바깥한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지질

학  륙붕 범 를 훨씬 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하게 지 할 것은 제

76조가 규정하는 법  의미의 “ 륙변계 바깥한계”가 단순하게 지질  의미에서의 

" 륙변계 바깥한계“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제76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으로 볼 때 보다 명확해진다. 

  

  제76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륙붕 외측한계(즉, 제76조 1

항이 다루는 륙변계의 외측)를 획정하는 구체  기 과 방법을 다루고 있다. 제4

항 내지 제6항 규정이 획정하는 법  의미의 륙붕 외측한계( 륙사면 외측)는 지

질학에서 이해하는 “ 륙변계”와  다르다98). 

  제76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거하여 확정한 연안국 륙붕 외측한계( 륙사면 

외측)은 두 가지 가능성이 가능하다. 첫째, 제4항 (a)(i)의 퇴 암 두께 규정에 의거

하여 획정한 륙변계 바깥한계에도 해 와 하층토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연안국 

육지 토가 자연 연장된 부분으로 지질 으로는 여 히 연안국 륙변계의 일부이

지만, 법 으로는 연안국의 법  륙붕 범 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제4항 (a)(ii)

이 규정하는 륙사면의 끝에서 일정 거리까지에 의한 기   제5항이 규정하는 

350해리  2500미터 외측 100해리까지의 거리기 에 의거하여 획정한 법  륙붕

의 외측한계는 설령 그 한도 내에서의 해 와 하층토가 지질 으로 연안국 육지

토의 자연연장 부분에 속하지 않고, 지질학 으로 륙사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

을지라도 법 으로는 여 히 연안국 륙붕 일부가 된다. 즉, 법  의미에서 연안국 

“ 륙변계”의 일부가 된다. 

  결국, 약 제76조는 법  륙붕 정의에 한 규정 외에 량의 과학기술  명

사와 술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 륙붕”과 “ 륙변계 바깥한계” 등에는 새로운 

함의를 부여하고 있다. 륙붕의 법  개념이 지질학  륙붕 개념에서 발 되어 

온 것이나, 그 정의 뿐 아니라 그가 함유하고 있는 해 지리 공간 범 까지도 모두 

지질학  륙붕 개념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76조가 규정하는 법  

의미의 “ 륙변계 바깥한계”는 지질학  “ 륙변계”와 완 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76조는 연안국 자연연장이 그 해 기선에서 200해리 외측 륙붕

의 외측한계를 넘는 것을 확정하기 하여 매우 복잡한 규칙과 기 을 규정하고 있

다. 이들 기 은 많은 부분 부동의 학제 역의 요소들을 응용하고 있다.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기 하여( 약 제76조 제1항의 “ 륙변

계 바깥한계”)는 수심과 지측량 데이터, 지구물리  지질데이터, 수치와 비수치 

데이터 등 다방면의 과학  증거가 활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륙사면의 끝선 기

98) Brown, E.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Vol.l(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td., 

1994), p.l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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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에 2500미터 등심선에서 100해리, 350해리 거리를 고하지 않아야 하는 기

은 지질학에서 확정한 지질학  륙변계를 확정하는 기 과 완 히 다른 것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지질학  륙변계를 활용하여 약 제76조 규정에 의한 연안국의 

륙변계 바깥한계를 체할 수는 없다. 

  동 국해가 바로 이러한 에 속한다. 일본의 일련의 도서 륙붕은 동 국해에

서 연연장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약 제76조 제1항, 즉 

연안국의 지질학  륙붕 자연연장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00해리

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 국해 법  륙붕 주장 범 는 최  해기선에서 200해

리를 과할 수 없게 된다. 국과 한국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한 양국의 지질학

 륙붕은 동 국해에서 동쪽으로 자연연장되어 오끼나와 해구에 이르며, 각국의 

해기선에서 200해리 범 를 과한다. 따라서 약 제76조 규정(제76조 4항 내지 

6항이 규정한 “ 륙사면 바깥한계”)에 따라 각국은 동 국해에서 륙붕 외측한계

를 확정하게 되며, 단순하게 동 국해의 지질학  륙붕 혹은 지질학상의 유라시

아 륙 의 륙변계를 직  동 국해 법  륙붕의 외측한계로 할 수는 없는 것

이다. 

  

2) 연안국 륙붕의 내측  외측 한계

  약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연안국 륙붕은 해기선　 밖으로 육지 토 부

의 자연연장된 해 와 하층토로 구성된다. 즉 비록 연안국 륙붕은 그 육지 토 

부의 자연연장된 해 와 하층토로 이는 지질학  륙붕을 기 로 한다. 그러나 

법  륙붕의 범 는 지질학  륙붕과 달리, 법  륙붕의 내측한계는 해의 

외측한계가 되며, 륙붕의 범 는 해 외측한계부터 기산하므로 해의 해 와 

하층토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륙붕 폭을 측정하는 시작선은 배타 경제수역

과 동일하게 해기선이 된다. 

  연안국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는 문제는 약 제76조가 부동의 지질 조건을 

가진 연안국에게 두가지 선택 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하나는 륙붕의 자연연장에 

기 하여 “ 륙변계 바깥한계” 뻗어나간 것으로, 해기선 이외의 200해리를 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연안국 륙붕 자연연장이 해기선에서 200해리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즉 해당 연안국 “ 륙변계 바깥한계” 폭이 200해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에 해당되나 법  의미에서의 륙붕은 여 히 200해리까지 확 되는 경우이다. 

  상술한 두번째 상황은 좁은 륙붕을 가진 연안국에 용된다. 약 제76조 제1

항 단( 륙붕 정의)의 규정에 따라, 연안국은 그 육지 토의 바다로의 자연연장에 

따라 그 “ 륙붕”의 최  범 를 확정하나, 해당 연안국 륙붕 자연연장의 폭( 약 

제76조 제1항과 제3항이 규정하는 “ 륙변계의 바깥끝”의 폭)이 연안국 해기선에

서 외측으로 200해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거리기 을 용하여 200해리까지 

륙붕 범 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의 해 와 하층토는 실질 으로 그 지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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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륙붕에 속하지는 않으나, 여 히 법  의미에서 연안국 륙붕 범 에 속하

는 것이다. 200해리 거리기 을 용하는 조건에서, 연안국 륙붕 외측한계는 해

기선과 평행한 곡선으로 그 의 각 에서 해기선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가 모두 

200해리인 이 된다. 

  연안국 륙붕의 자연연장이 해기선에서 200해리를 과할 경우에는 제76조 제

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용하여 200해리 외측 륙붕 외측한계를 확정한다. 그

러나, 연안국이 그 육지 토 부의 자연연장에 따라 그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

할 경우, 활하고 경사가 완만한 륙변계를 가진 연안국은 법  륙붕을 해기

선에서 200해리를 훨씬 과하는 외측의 해 와 하층토까지 확장시킬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제76조 제2항은 개 인 규정을 통해 연안국 륙붕의 과도한 확 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제1항 의 자연연장에 한 보충이며, 한 일종의 제

한 규정이기도 하다. 제76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륙변계 자연연장이 연안국 해

기선에서 200해리 외측으로 뻗어나갈 경우에 한 상세 규정을 통해 륙붕외측한

계( 륙변계의 바깥끝)를 획정하는 구체  기 을 제공하고 있다. 

  연안국은 제76조 제7항 규정에 의거하여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는 60해리의 

직선 길이를 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외곽 고정 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

서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륙붕 외부한계를 설정할 경우, 먼  륙붕 외측한계

를 설정하기 한 최외곽 고정 을 확정하여야 한다. 

  약 제76조 제4항 내지 제7항은 200해리 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기 과 방

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두개의 공식”과 “두개의 제한선”으로 구분

된다. 연안국은 동시에 혹은 교 로 이들 공식 혹은 제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200

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획정할 수 있다. 외측한계는 인  고정 간의 거리가 60

해리를 넘지 않는 방법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구체 으로는 다음의 단계에 따라 획

정된다. 

  단계 1 : “두개의 공식”을 통해 먼  륙붕 외측한계의 각 고정 을 확정하고, 

각각 두 개의 공식선을 연결한다. 

 (1) “퇴 암 두께” : 선택된 각 고정 상의 퇴 암 두께가 해당 에서 륙사면의 

끝까지의 거리가 1%인  ; 

 (2) 륙사면의 끝 + 60해리의 선 : 각 고정 과 륙사면의 끝까지의 거리가 60해

리를 과하지 않는 .

  단계2 : 제한선 확정

  약의 상술한 두 공식에 의하여 확정한 륙붕 외측한계선에 하여 “거리제한”

과 “심도제한”이라는 두 개의 제한선을 용한다. 

  상술한 공식으로 확정한 륙붕 외측한계의 각 고정 은 해기선에서 350해리

(거리 제한) 혹은 2500미터 등심선에서 100해리(심도 제한)를 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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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가 제출일 비고

1 러시아 2001년 12월 20일 부

2 라질 2004년 5월 17일 부

3 호주 2004년 11월 15일 부

4 아일랜드 2005년 5월 25일 부분제출

5 뉴질랜드 2006년 4월 19일 부분제출

6
국, 랑스, 아일랜드, 스페

인 공동 
2006년 5월 19일

공동신청

부분제출

7 노르웨이 2006년 11월 27일 부분제출

  단계 3 : 외측한계 확정

  상술한 공식선과 제한선을 연계하여, 공식선의 범 가 제한선을 과하지 않을 

경우 공식선을 심으로 고정 을 설정한다. 공식선의 범 가 제한선을 과할 경

우, 제한선의 선을 고정 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고정 을 연계하여 200해리 외측 

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한다. 

  약 제76조 제8항 규정에 의거하여, 연안국은 200해리 외측 륙붕 외측한계에 

한 과학  증거와 법  근거를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회는 

심의 후 권고(recommendation)를 행한다. 연안국이 원회 건의에 기 하여 확정한 

륙붕 한계는 최종 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재의 국가 실천으로 보건 , 연안국

이 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00해리 외측 륙붕의 외측한계는 확정

될 수 없으며, 이는 국제심해  범  확정에도 향을 주게된다. 

  제9항은 “연안국은 측지자료를 비롯하여 항구 으로 자국 륙붕의 바깥한계를 

표시하는 해도와 련 정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를 히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은 “본조의 규정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이웃한 연안국 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대륙붕연장 신청과 연안국 고유의 대륙붕 권리간의 관계

1) 륙붕연장 신청 황

  2001년 12월 20일, 러시아가 륙붕한계 원회에 첫 번째 륙붕외측한계 설정에 

한 문건을 제출한 이래, 2009년 2월말 재까지 모두 17건의 신청서가 수되었

다(아래 표). 

[표 3-1] 200해리 외측 대륙붕 한계신청 현황99)

99) 륙붕한계 원회 홈페이지(http://www.un.org/depts/los/clcs_new/clcs_h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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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가 제출일 비고

8 랑스 2007년 5월 22일 부분제출

9 멕시코 2007년 12월 13일 부분제출

10 바베이도스 2008년 5월 8일 부분제출

11 국 2008년 5월 9일 부분제출

12 인도네시아 2008년 6월 17일 부분제출

13 일본 2008년 11월 12일 부

14 모리셔스, 세이셸 공동 2008년 12월 5일
공동신청

부분제출

15 수리남 2008년 12월 5일 부분제출

16 미얀마 2008년 12월 16일 부제출

17 랑스 2009년 2월 5일 부분제출

2) 륙붕 연장 신청 기한

  200해리 외측 륙붕 연장을 해 연안국에게 부여한 문건 제출 시간에 하여는 

한 수정이 있었다. 이 문제에 하여, 기 약 제76조 8항은 “연안국은 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륙붕의 한계에 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한다. 원회는 

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에 련된 사항에 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행한다. 이러한 

권고를 기 로 연안국이 확정한 륙붕의 한계는 최종 이며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하 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연안국이 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원칙  규정이

며, 구체  기한 요구는 없었다. 따라서 약 제2부속서 제4조는 “연안국이 제76조

에 따라 200해리 밖으로 자국 륙붕의 바깥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

국은 이러한 한계의 상세사항을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 ․기술  자료와 함께 가능

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에 하여 이 약이 발효한 후 10년

이내에 원회에 제출한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엔해양법 약은 1994년 발효하 으나, 륙붕한계 원회는 1999년 5월 13일 

《과학기술지침(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을 제정하고 200해리 외측 륙붕 연장을 한 

과학  증거와 련 기술데이터에 한 매우 구체 인 기 을 확정하 다. 이들 기

을 만족하기 해서는 매우 문 인 과학 이고 기술  설비가 요구되었고, 상

당 수 의 문 기술수 을 구비한 문인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소도서국을 포

함한 많은 개도국들에게 단시일내에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이었고, 제출 기한 연장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기에 이르 다. 2001년 5월 14일에서 

18일까지 유엔해양법 약 제11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륙붕한계 원회에 200해리 

외측 륙붕 연장 문건제출에 한 기한 문제가 논의되었고, 총회는 10년 기한의 

기산일시를 재조정하여, 1999년 5월 13일 이 에 약을 비 한 체약국에 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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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기한의 기산일을 과학기술지침이 통과된 1999년 5월 13일로 조정하 다. 따라

서 이들 연안국의 200해리 외측 륙붕 연장 신청 기한은 2009년 5월 13일로 확정

되었다. 

  비록 약이 연안국에게 요구한 “ 약 발효 후 10년 이내”라는 시간  제한은 

2009년 5월 13일로 연장되었으나, 많은 개도국들이 약 제76조와 과학기술지침이 

요구하는 련 규정을 만족시킴으로써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조기에 설정하

는 데는 여 히 많은 능력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2008년 6월 13일에서 20일까지 

개최된 유엔해양법 약 제18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 륙붕한계 원회 업무량과 각

국, 특히 개도국의 UNCLOS 제2부속서 제4조와 SPLOS/72호 문건(a) 이행 능력에 

한 결정(이하 ‘결정’)”라는 륙붕 연장신청안 제출기한에 한  다른 합의를 도

출함으로써 사실상 륙붕 연장신청 기한을 다시 한번 폭 연장시키는 “결정”을 

하게 된다. 

  제18차 당사국회의는 소도서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재정, 기술자원 

 련 문능력의 부족으로 약 제76조와 제2부속서 제4조, SPLOS/72호 문건

(a)에 따라 륙붕한계 원회에 문건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을 고려하

여, 다음을 결정하 다.

  (a) 약 제2부속서 제4조와 SPLOS/72호 문건(a)가 규정하는 기한 요구를 만족

하는 방법으로 사무총장에게 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를 제출할 수 있으

며, 여기에는 200해리 외측 륙붕 외측한계에 한 지시성 자료, 제76조의 요구와 

의사규칙  과학기술지침이 제정하고 있는 륙붕연장 신청서 작성 상황, 신청서 

제출 정일 등을 포함한다. 

  (b) 약 제76조의 요구  원회 의사규칙, 과학기술지침에 의거하여 륙붕연

장 신청서를 제출하기 에 원회는 상술한 (a)에 의거하여 제출한 비정보를 심

의하지 않는다 :

  (c) 상술한 (a)에서 규정한 비정보 제출을 수 한 후, 사무총장은 원회와 회

원국에게 이를 통지하고, 한 련 자료를 원회 홈페이지를 포함한 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100). 

  

  상술한 “결정”에 의거하여, 일부 개도국은 2009년 5월 13일 기한 에 정식 륙

붕 연장 신청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이, 200해리 외측으로 륙붕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부분, 를 들어 륙붕 확장 상이 될 수 있는 지리  치  정식 제출 

가능일 등의 “지시성 자료”를 “사무총장에게 비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정으로 륙붕 연장 신청안 제출 기한은 다시 수정된 셈이다. 일부 연안국들

의 2009년 5월 13일 기한 에 “ 비정보” 제출로 약 제2부속서가 규정하는 의무

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 비정보”는 륙붕 연장신청안이 될 

수는 없으며, 원회는 이를 심의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국가 한 “3개월 기한내

100) SPLOS/183，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08/398/75/PDF/N0839875.pdf?OpenElement(2009年3月12日방문).



－ 176－

에” 이의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 비록 “ 비정보”에서 연안국이 륙붕 연장

안 제출 일시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시는 연안국이 구체  상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13일이라는 제출일시 제한을 받

지 않게 되었다. 이는 실질 으로 2009년 5월 13일이라는 만료 기한의 퇴색 혹은 

근본  폐지를 의미한다. 

  이 외에, 1999년 5월 13일 이후에 약 발효가 된 국가 입장에서도 역시 륙붕 

연장 신청 기한이 2009년 5월 13일 이후로 함께 연장되었는가.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과 그 해석으로 볼 때, 답은 정 이다. 덴마크 정부는 러시아가 륙붕 

연장 신청에 한 평론을 통해 이러한 을 피력한 바 있는데, 즉 “덴마크 정부는 

아직 1982년 약을 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약 제2부속서 제4항이 규정하는 

10년 기한은 덴마크에 효력이 없다. 덴마크 정부는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할 

련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으나, 구체 인 데이터 제출 시간은 확정할 수 없다”고 성

명한 바 있다101).   

3) 연안국의 륙붕 권리

(1 ) 기 국가 주장  실 천

  기, 국제법학자와 기술 문가들은 륙붕 권리의 성질  범 에 한 각종 

이론을 제기한 바 있었으나, 재 트루먼 선언이 해당 문제에 한 실증법  시작

이었다는 것에는 일반 으로 동의하고 있다102). 트루먼선언은 해외측 미국해안에 

인 한 륙붕 해 와 하층토상의 자연자원에 한 할권과 통제권을 주장하 으

나, 해당 선언 자체는 륙붕 외측한계에 한 규정은 없으며, 오직 백악  홍보처

가 해당 선언과 동시에 륙붕의 범 를 해외측 100fathom(약 1,813m) 등심선 이

내 해 로 선포한 바 있다. 

  트루먼 선언의 향으로 일부 국가가 해안선에 인 한 륙붕과 그 자연자원에 

한 주권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 다. 단, 당시 이들 국가의 륙붕에 한 주

장이 모두 같은 내용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며, 일부는 륙붕 자연자원에 한 주

권  권리를 주장하 고, 일부는 륙붕과 그 자연자원에 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 다. 다른 한편, 이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륙붕 범  한 서로 달라서, 일부 

국가는 200미터 등심선 혹은 100fathom 등심선을 륙붕 외측한계로 주장하 고 일

부는 지질학  륙붕, 일부는 개발가능한 기 을 주장하기도 하 다103). 이들 국가

의 량의 유사한 국가 실천을 통해 연안국의 륙붕  그 자원에 한 권리 향유 

주장은 국제사회의 보편  승인을 받는 국제 습법규로 형성되기에 이르 다. 

101) CLCS.01.2001.LOS/DNK.

102) ICJ,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para. 47.

103) M.L.JEWETT，The evolution of the legal regime of the continental shelf, Cana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22，1984. pp. l5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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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95 8년 륙 붕 약 의 규 정

  1958년 륙붕 약은 륙붕 제도를 정식 법제화하 다. 1958년 약은 처음으로 

지질학  륙붕 개념을 응용하여 국제 성문법으로 규정하 고, 륙붕에 한 법

 정의 뿐 아니라 륙붕 범 의 두 기 을 명확히 하 다. 한 제2조에서는 연

안국의 륙붕에 한 주권  권리를 다음과 같은 구체  방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

  “1. 연안국의 륙붕에 해 이를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하여 주권

 권리를 행사한다. 

   2. 본조 제1항에 언 된 권리는 연안국이 그 륙붕을 탐사하지 않거나 는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여하한 국가도 연안국의 명시 인 동의 없이

는 그러한 활동을 행하거나 당해 륙붕에 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배타 이다. 

   3. 륙붕에 한 연안국 권리는 실효  는 념  유 는 어떠한 명시  

선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4. 본 약에서 언 된 천연자원이란 해상  해 지하의 물과 그 밖의 비생

물자원  정착성 종속에 속하는 생물, 즉 채취기에 해상의 표면 는 하부에 

정지하고 있거나 해상 는 해 지하에 곧 착해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생물로써 구성된다.”

  륙붕 약이 연안국에 부여한 륙붕 권리는 “주권  권리”로서 주권과는 유사

한 면이 있으나, 주로 연안국의 륙붕에 한 권리 성질상에서 구체화된다. 첫째, 

연안국의 륙붕에 한 권리는 “배타 ”이며, 연안국의 “명시  동의”없이는 륙

붕을 탐사하거나 자연자원을 개발할 수 없다. 둘째, 연안국의 륙붕에 한 권리는 

고유한 것으로 “실효  는 념  유 는 명시  선언”에 의하지 않는다. 이러

한 권리를 설정한 것은 과학  근거에 의한 것으로, 즉 륙붕은 연안국 연안 육지 

토의 바다로의 자연연장이라는 사실이 륙붕과 연안국 육지 토간의 한 

계를 갖는다는 것을 고려하 다. 따라서 연안국은 어떠한 실효  혹은 상징  행동

이나 공고에 의하지 않고도 륙붕에 한 배타 이고 고유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

게 된다. 

  이 외에, 륙붕 약 제5조 제2항은 “본조 제1항  제6항이 규정하는 규정에 따

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륙붕에 그 탐사  천연자원의 개발을 해 필요한 설비 

 그 밖의 장치를 건설하고 유지하거나 는 운 할 권리를 갖는다. 한 그와 같

은 설비  장치의 주 에 안 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안 구역에서 기한 설비  

장치의 보호를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178－

(3) 1 982년 유엔 해양법 약  규 정

  연안국의 륙붕에 한 주권  권리 규정에 하여, 1982년 약은 1958년 륙

붕 약 제2조의 내용을 제77조에서 그 로 규정하고 있다. 약 제7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연안국은 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륙붕에 한 

주권  권리를 행사한다.

   2. 제1항에 언 된 권리는 연안국이 륙붕을 탐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천연자원

을 개발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시 인 동의없이는 이러

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배타  권리이다.

   3. 륙붕에 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 이거나 념 인 유 는 명시  선

언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4. 이 부에서 규정한 천연자원은 해 와 하층토의 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정착성어종에 속하는 생물체, 즉 수확가능단계에서 해 표면 는 그 아래에

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는 해 나 하층토에 항상 착하지 아니하고는 움

직일 수 없는 생물체로 구성된다."

  그러나 1958년 륙붕 약과 비교할 때, 1982년 약은 연안국에 륙붕에 한 

보다 많은 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를 들어, 약 제79조는 연안국 륙붕상의 

선 부설 경로에 하여 반드시 연안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0조는 

연안국의 륙붕 상의 인공도서, 시설  구조물 건축과 사용에 한 할권을 규

정하고 있다. 이 외에, 제246조는 연안국의 륙붕 해양과학조사에 한 할권을 

규정하고, 제2항을 통해 “배타 경제수역  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연구는 연

안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연안국의 륙붕에 한 주권  권리와 일련의 할권 규정은 연안국의 

륙붕 권리가 배타 이며 고유한 권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는 연안국의 

배타 경제수역에 한 권리와 분명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연안국의 배타 경제수

역에 한 권리는 반드시 명시  공고를 요하며, 공고없이 배타 경제수역을 향유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안국의 륙붕 권리 기   지 는 배타 경제수

역에 한 권리보다 높다고 높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4) 연안국의 륙붕 권리와 륙붕 외측한계 확정과의 계

  약과 제2부속서는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륙붕 권리를 주장할 경우,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에 륙붕한계 원회에 륙붕 연장 신청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 다면 연안국이 규정된 기한내에 신청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륙붕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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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선에서 200해리 외측 륙붕에 한 권리를 상실하는가 ? 즉, 연안국이 약 

제76조 제8항에 의거하여 륙붕한계 원회에 륙붕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원회가 행한 권고를 기 로 연안국이 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한 후에야 비로서 

륙붕 혹은 200해리 외측 륙붕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 륙붕 외측한

계를 확정으로 륙붕을 향유하는 것인가, 특히 200해리 외측 륙붕 권리의 제 

혹은 증거가 되는가 ?     

  이 문제에 한 답은 이론  그리고 실천  측면에서 볼 때 모두 부정 이다. 

  먼 , 연안국의 륙붕 권리의 기 는 상술한 3)의 내용에서 기술하 듯이 1945년 

트루먼선언을 선두로 형성된 습법이다. 1958년 륙붕 약을 통해 1982년 약 

규정까지 연안국의 륙붕 권리는 연안국 육지 토에 한 권리를 기 로 하며, 배

타 이고 고유한 권리이며, 연안국 연안 혹은 육지 토의 자연연장이 륙변계의 

바깥 끝 일정 거리 범 까지 자연 연계된 것에 기 한다. 연안국의 륙붕 권리 존

재는 바로 이러한 권리 기 가 되는 천연  존재에 의하며, 연안국의 륙붕 권리

는 바로 이러한 자연연장을 제로 하게 된다. 약 제76조 제1항은 동시에 연안국 

륙변계 바깥 끝이 해기선에서 200해리 미만인 경우, 그 법  의미의 륙붕은 

여 히 200해리까지 확정된다. 단, 주의할 것은 약 규정은 여 히 자연연장을 

단 기 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후 보충 으로 200해리 거리기 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다. 따라서 연안국의 륙붕 권리 기 는 육지 토의 바다로의 일정한 

거리까지의 자연연장에 기 하며, 약은 연안국이 반드시 그 륙붕 외측한계 확

정을 제로 륙붕 권리 향유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연안국의 륙붕 권리에 한 성질 측면에서 보건 , 1958년 륙붕 약과 

1982년 약은 모두 연안국의 륙붕에 한 권리가 “배타 ”이고 고유한 것으로, 

“연안국이 륙붕을 탐사하지 않거나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않아도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시  동의 없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은 

기타 국가가 연안국 륙붕상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연안국의 명시  동의

를 받아야 한다는 제 조건을 두고 있다. 단, 약의 어떠한 조항도 연안국이 그 

륙붕 권리를 향유하는데 반드시 해당 륙붕 외측한계를 확정하는 등의 제 조

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연안나국의 륙붕 권리 취득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륙붕 약과 

약은 모두 연안국의 륙붕 권리가 “ 념  유 는 명시  선언에 의하지 않는

다”고 규정함으로써, 륙붕 권리의 존재가 연안국의 륙붕 외측한계 획정에 의하

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넷째, 약이 륙붕한계 원회에 부여한 직무로 보건 , 1982년 약 부속서 제4

조는 “제76조에 따라 200해리 밖으로 자국 륙붕의 바깥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이러한 한계의 상세사항을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 ․기술  자

료”를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만 원회는 

“연안국이 제출한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에 한 자료와 기타 자료를 심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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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를 제출”하는 직능을 발휘할 수 있다( 약 제2부속서 제3조 제1항 제(a)

호). 원회는 “ 륙붕 외측한계 확정에 한 사항을 연안국에 권고하고” 혹은 “연

안국 요청에 근거하여 (a)항에서 서술된 자료 비 과정에서 과학기술  조언을 제

공”한다( 약 제2부속서 제3조 제1항 제(b)호). 따라서 원회는 연안국의 륙붕 

권리 향유 주장을 심의하거나 증명할 권리와 의무가 없다. 즉, 연안국이 규정된 기

한내에 원회에 륙붕 확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계없이, 원회는 습국제

법과 1958년 륙붕 약, 1982년 약에서 인정된 연안국의 륙붕에 한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104). 

  

  결국, 연안국은 200해리 외측 륙붕 외측 한계 획정 에도 여 히 륙붕에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200해리 외측 륙붕 탐사와 자연자원 개발 권리에도 

향을 미치지 않는다. 약 제2부속서 제7조는 “연안국은 제76조 제8항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한 국내 차에 따라 륙붕의 바깥한계를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륙붕 외측한계의 최종 획정이 “ 한 국내 차에 따라” 완성될 수 있음은 

륙붕 외측한계 확정이 연안국 의무이며 한 권리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안국은 륙붕에 한 주권  권리를 향유할 뿐만 아니라, 그 륙붕이 

외측한계를 확정하는데 한 최종  권리를 향유함으로 의미한다. 

  물론, 연안국이 륙붕 외측한계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륙붕 외측 

한계를 장기간 확정할 수 없으며, 연안국은 정확한 륙붕 외측한계 범 를 확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륙붕 탐사와 자연자원 개

발에 한 주권  권리, 그리고 륙붕 자연자원에 한 조사, 개발 등의 활동에 

향을 미치는 할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커다란 곤란에 직면할 수 있으며 련 권리

를 효과 으로 행사하는데도 향이 있게 된다. 를 들어, 연안국은 그 륙붕과 

국제해 기구간의 경계선을 확정할 수 없으며, 한 기타 국가가 200해리 외측 

륙붕 구역에 진입하여 자연자원에 향을 주는 해양과학조사, 조사  탐사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지를 정확하게 단할 수 없다. 

5. 200해리 외측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 규칙에서의 문제점

  약 제76조가 규정하는 내용 혹은 이론  분석을 통해 보건 , 연안국의 200해리 

외측 륙붕 확정에 한 법  규정은 여 히 다음과 같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1) 원회 건의의 효력 문제

  원회가 연안국이 제출한 륙붕 연장 신청안을 심의하고 행한 권고가 연안국에 

104) Ted L. McDorman, A Note on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Submi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pp. 46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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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이 있는가 ?

  약 제76조, 제2부속서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내용으로 보건 , 원회

의 건의는 법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연안국은 원회 권고에 동의

하지 않을 수 있다. 약 제2부속서 제8조는 “연안국이 원회의 권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안국은 수정된 회부 는 새로운 회부를 합리  기간내에 원회

에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합리  기간”이라는 것의 

한 기 이 없고, 연안국이 수차례 원회 권고에 동의하지 않고 수정 혹은 새

로운 연장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에 하여 약과 제2 부속서는 모두 련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론 으로 볼 때, 이러한 과정은 지속하여 진행가능

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이유로 ping-pong 차로 묘사되기도 한다105).  

  그러나 약 제70조와 제2부속서 제7조 규정으로 볼 때, 연안국은 일방 으로 

원회가 권고한 것과 다르게 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원회 한 권고 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륙붕 외측한계를 연안국에 강제할 

권한은 없다. 약 제76조 제8항과 제2부속서 규정으로 보건 , 약의 연안국 200

해리 외측 륙붕 획정에 한 실행은 상호 제약  규칙이다. 원회는 국제사회를 

표하여 연안국의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획정하는 권고권을 행사하는데, 이

는 사실상 연안국이 임의로 국제심해  구역에 속하는 해 와 하층토를 자기 역

으로 하도록 하는 감독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회 한 연안국의 륙붕 외

측한계를 직  확정할 수 없으며, 최종 획정은 반드시 연안국이 륙붕한계 원회 

권고를 기 로 “ 한 국내 차”로만 확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차를 둔 것은 연안

국의 임의  권리 행사를 방지하고, 연안국의 륙붕에 한 배타 이고 고유한 주

권  권리를 충분히 존 , 유지하기 한 것이었다. 이러한 차를 통해 확정한 연

안국 륙붕 외측한계는 “최종 이고 구속력”을 갖게된다. 

2) 련 기한의 불명확

  약 제76조 제8항은 “ 원회는 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에 련된 사항에 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행한다. 이러한 권고를 기 로 연안국이 확정한 륙붕의 한계는 

최종 이며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다면, 연안국은 얼마의 기간 내

에 원회 권고를 기 로 륙붕 외측한계를 확정하여야 하는가 ? 이에 한 의문

은 제76조 혹은 제2부속서 모두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연안국이 원회의 권고를 거 하는 경우, 연안국은 륙붕 외측한계에 한 최

종 획정을 유보할 수 있다. 원회에 제출한 륙붕 확장 신청안이 이미 제76조와 

제2부속서 련 조항을 만족하고 있고, 외측한계 제출이라는 의무를 이행하 기 때

문이다. 어느 기한내에 륙붕 외측의 최종 한계를 설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105) P. R. R. Gardiner, "The Limits of the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Some Problems with Particular 

References to the Rol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Maritime 

Boundaries and Ocean Resources, ed. G. Blake, Croom Helm, London, 1987,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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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약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약 제7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연안국의 륙붕주장 권리에 

한 법  근거이며, 제4항 내지 제9항은 연안국이 륙붕 권리의 최  범 를 확

정할 수 있는 구체 인 규칙과 기 , 차에 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제10항은 

연안국의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확정과 인  혹은 향국간 륙붕 경계획정 

문제 계에 한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다. 륙붕 외측한계 설정은 연안국의 일

방  권리와 의무이며, 연안국간 륙붕 경계획정은 당사국간 각자의 권리와 의무

에 계된다. 연안국이 약 제76조 제4항 내지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200해리 외

측 륙붕을 설정함으로써 최 의 지리  공간 범 를 확정할 수 있다. 연안국은 

이러한 범  내에서 해 와 하층토  그 자연자원에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

며, 한 약 제82조 규정에 따라 국제해 기구에 200해리 외측 륙붕 개발에 

한  지  도는 물을 공여하여야 한다. 단,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륙붕 한

계를 획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륙붕의 주권  권리와 련 사항에 한 할권 행

사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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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연안국의 륙붕은 《유엔해양법 약》（이하 ‘ 약’이라 함）규정에 의거, 해 

밖으로 토의 자연연장에 따라 륙변계 바깥 끝까지의 해 (seabed)와 하층토

(subsoil)로 이루어진다106). 따라서 지리  상황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연안국은 자연

연장 원칙에 따라 200해리 외측의 륙붕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넓은 륙붕 

조건을 갖춘 국가는 약 60개 정도로 추정된다107). 약 제76조 제8항은 200해리 외

측으로 륙붕을 확장하고자 하는 연안국을 해 “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

는 륙붕 한계에 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  배분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09년 2월 

재 륙붕 한계 원회(이하 원회라 함)는 17건의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신

청 문건을 수했다108).   

  국은 황해, 동 국해 그리고 남 국해라는 3개의 반폐쇄성 해역을 인 하고 있

기 때문에 객 으로 제한된 200해리 외측 륙붕 구역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국  북한에 의해 둘러싸인 황해 수역은 남북 길이가 약 470해

리이며, 동서의 폭은 약 360해리, 면 은 약 15만 평방 해리의 면 을 보유한 해역

이다. 황해는 모두 륙붕 상에 치하며, 이 륙붕은 단일 성질을 갖기 때문에 주

변 국가 육지 토의 공동 자연연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황해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아직 해양경계획정을 획정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당사국도 200해리 외측까

지 륙붕을 획득할 수는 없다. 동 국해의 동서 폭은 약 150~360해리이며, 남북 

길이는 약 630해리, 총면 이 약 77만 평방킬로미터이다. 해  지형은 주로 륙붕, 

륙사면, 오키나와 해구와 유구 서측의 도서 륙사면 등의 네개 부분으로 이루어

져 있다. 동 국해 륙붕과 국 륙의 지세는 같은 양상으로, 서북에서 동남쪽으

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오키나와 해구 서쪽에 이르러 륙사면의 경사도

가 격하게 형성되어 있다109). 오키나와해구 서쪽 륙붕의 면 은 약 54만 평방킬

로미터로 동 국해 면 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110). 오키나와 해구의 동쪽은 유

구열도 서측 도서 륙사면으로 면 이 약 2만 평방킬로미터이다. 동 국해는 평균 

106) 약 제76조(1).

107) 륙붕한계 원회 제17차 회의 참조（2006년3월20일～4월21일）：《 륙붕한계 원회 의장 원회 사업진행

황의 설명》첨부 ——《결정 안：제16차 제약국회의심의》:

      http://www.un.org/Depts/los/clcs_new/commission_documents.htm#Statements%20by%20the%20Chairman%20of%20the%20Commission)

108) 구체 인 사항 륙붕 한계 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www.un.org/Depts/los/clcs_new/clcs_home.htm）

109) 赵理海,《海洋法问题研究》（北京：北京大学出版社，1996), pp. 41-42.

110) 张 光，《中国边疆地理》（北京：科学出版社，2001), pp. 106-107.



－ 188－

수심이 72미터이며, 최  수심이 2,000여 미터(오키나와해구)이다111). 국은 오끼나

와 해구에 이르는 동 국해 륙붕이 국 륙 토의 자연연장이며 일본 해도의 

자연연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끼나와 해구는 양국 륙붕을 가르

는 자연경계선이 되는 셈이다. 산술 거리로 보건 , 국 해기선에서 아마미군도

(Amamishoto)에 근 한 오키나와 해구 축선 까지의 거리는 약 290해리이며, 오키

나와 군도 인 한 오끼나와 해구 축선 까지의 거리는 약 270해리, 남부의 미야코 

제도 가까이에 있는 해구의 축선 거리는 약 240해리, 남단의 야에야마(八重山群島, 

Yaeyama Islands)제도에 인 한 해구 축선의 거리는 약 190해리이다. 만약 일본의 

유구열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국은 동 국해에서 200해리 외측에 폭

이 약 10-90해리에 이르는 륙붕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12). 재 

국은 동 국해에서 일본과 해양경계획정이 필요하며 한 양국이 에워싸고 있는 

조어도 등의 도서에 한 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남 국해는 동북-서남으로 연장된 마름모꼴 해역이며113), 동북의 만에서 서남

의 싱가폴까지의 장축은 약 1,500해리이고, 베트남에서 말 이시아 사바주(Sabah)까

지의 단축은 약 480해리이다114). 남 국해 주변은 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

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부루나이, 필리핀 등 9개 국가가 있으며, 륙붕․

륙사면․심해평원 등 세 가지 지형과 총 9개의 지형 단 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의 육지 토는 남 국해에서 200해리를 넘는 거리까지 자연연장을 이루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국은 동 국해와 마찬가지로 남 국해에서도 주변국가와의 유

권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두 지역에 한 국의 륙붕 략이 다르다는 

이다. 즉, 국은 남 국해에서 200해리 외측 륙붕을 획득하려고 하며, 동 국해

에서는 해양경계획정의 주요 목 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의 동 국

해에서의 륙붕 권리는 주로 오키나와해구가 동 국해 해 의 단일성(완정성)을 

단 시켰다는 주장으로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다. 

111) 季国兴, 동 국해 륙붕과 오키나와해구, 국가해양국 동해분국 홈페이지 게재.

   （http://www.eastsea.gov.cn/Module/show.aspx?id=3953）（2008년11월10일 방문).
112) 季国兴，东海外大陆架与冲绳海槽.

113) 金翔龙，柯长志，《南海自然环境，资源与合作》, 국가해양국 해양발 략연구소 주편：《남해제도학술토론

회 논문선편》（내부사용，1992년3월)，p.200, 202. 

114) J.R.V. Prescott, The Maritime Political Boundaries of the World (Methuen, 1985),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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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키나와해구 지위의 인정

  오키나와해구는 동 국해의 특수한 지리  단 로 일본의 큐슈에서 서쪽으로 유

구제도를 지나 만 동북에 이르는 활모양(호형)의 해구로 배의 형상을 하고 있다. 

오끼나와해구는 동북에서 서남까지 거리 약 900km, 폭은 약 36~50km, 해 면 평균 

폭은 약 104km이며115), 면 은 약 21만 ㎢이다116). 해구의 북쪽은 얕고 남쪽은 깊

은데, 북부 수심은 1,000m내지 1,400m(28° 이북), 부 수심은 약 1,400m에서 

2,000m（26° 30′N에서 28°N）, 남부 수심은 2,000m를 넘으며(25°N에서 26°30′

N), 해구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2,334m에 이른다. 해구 내의 수체 심 수심이 

1,000m를 넘고117), 1/5 정도의 해상은 수심 2,000미터가 넘는다. 오키나와해구는 유

구해령  유구해구와 평행하게 간격을 두고 있고 해령의 정 이 해면 로 올라와 

유구제도를 형성하고 있다118). 유구제도는 일본의 큐슈와 만 사이에 치하고 있

으며 오스미제도(Osumi-shoto, 大隅群島), 토카라군도(Tokara Retto, 吐噶喇群島), 

아마미군도(Amamishoto, 奄美群島), 오키나와군도(Okinawa)와 사키시마군도

(Miyako Island, 先島群島 : 야에야마 군도(Yaeyama Islands, 八重山群島), 미야코 

제도(Miyako Island, 宫古列岛))로 구성되어 있다.  

  일 양국의 동 국해 분쟁의 핵심 사항은 오키나와 해구의 지 를 어떻게 볼 것

인가에 한 것이다. 이 문제에 한 양국의 입장 차이는 해당지역에서 련 국가

의 경계획정에서 입장과 직 인 련을 갖는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의 특성으로 

자칫 자국의 입장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여 륙붕과 배타 경제수역 경

계획정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면서도 논의 과정에서는 배타 경제수역만을 논하

고 륙붕에 한 언 을 회피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은 간선을 양국 해양경계선

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측에서는 륙붕과 배타 경제수역을 별개로 처

리하자는 입장이다. 한 오끼나와 해구까지의 동 국해 륙붕이 국 륙의 

토이며, 일본 도서의 자연연장이 아니므로, 양국 해안의 간선으로 해양경계선을 

취하자는 입장은 형평한 해결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키나와 

해구와 련된 일 양국의  다른 논쟁은 국이 오키나와 해구를 양국 륙붕의 

자연  경계선으로 인식한다는 인데, 다시 말해 이 해구가 동 국해 륙붕의 단

115) 赵理海，《海洋法问题研究》, p. 80.

116) 张 光，《中国边疆地理》, pp. 106-107.

117) 杨文远、王振宇、曾久岭，冲绳海槽轴线地质特征，《海洋地质与제四纪地质》（21권2기，2001년 5월），pp.1-6. 

傅崐成에서 인용, 中国周边大陆 层的划界方法与问题，傅崐成 게재, 海洋管理的法律问题（台北：文笙书局，

2003）, p. 179.

118) 马英九，《从新海洋法论钓鱼台列屿与东海划界问题》（台北：正中书局，1986），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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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을 단 시켰다고 주장한다. 국 입장에서는 동 국해에 국 륙 토의 자연

연장에 의해 형성된 륙붕과 일본 유구군도 육지 토의 자연연장에 의해 형성된 

도서 륙붕이라는 두 개의 륙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는 양국의 토의 자연연장 사이에 우연히 생긴 함몰일 뿐, 동 국해 륙붕의 

연속성을 단 시키기에는 부족하며, 따라서 동 국해에는 하나의 완 한 륙붕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먼  주목하여야 할 것은 비록 해 와 하층토  상부수역을 단일 경계선에 의해 

획정하는 것이 재의 일반  추세라 하더라도119) 이러한 근 방법은 단지 국가가 

실질  리의 편의와 할권 행사에서의 쟁의를 피하기 해 고려한 것일 뿐이지, 

법  의무를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이다. 따라서 륙붕과 배타 경계선이 분리되

어 획정된다는 것이 련 당사국의 두 차례 상 혹은 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하며, 부동의 경계획정선이 출 하는 상황에서 련 국가는 한 할권 충돌로 

야기될 수 있는 분쟁120)등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국은 의 

혹은 국제사법재 소의 도움을 받아 경계획정을 실 하든 간에 해  하층토와 상부

수역의 분리하여 근할 수 있으며, 당연히 륙붕선과 배타 경제수역 경계라는 

부동의 경계선을 확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1978년 오스트 일리아와  

푸아뉴기니가 Torres 해 121)에서 체결한 정, 1997년 오스트 일리아와 인도네

시아가 인도양에서 체결한 경계획정122)은 륙붕과 상부수역을 두 개의 다른 경계

선으로 획정한 사례이다. 물론 어떠한 경계획정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모두 "형평한 

해결"이라는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123). 연안국들이 국제법 규정에 근거하여 주장

하는 특정 해역에 한 권리가 첩된다는 것이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야기하는 원

인이 되며124), 따라서 형평한 해양경계힉정은 당사국의 권리 주장이 첩되는 해역

("권리 첩구역")을 체 으로 균등하게 나 는 과정인 것이다. 일 이 1969년 국

제사법재 소는 “북해 륙붕 사례”에서 이러한 규칙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경계

119) Jagota, S.P., Maritime Boundary(Martinus Nijhoff Pub., 1990), p. 322. 자의 통계에 의하면, 재의 륙

붕경계획정에만 련된 정은 약 63개에 달하는데，이는 157개 해양경계획정 정의 40%를 차지한다. 그

러나 이들 부분은 1965년—1974년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1974년 이후에는 륙붕 경계획정만을 다룬 

정은 약 20개 정도에 불과하다. 

120) Faraj Abdullah Ahnish, The International Law of Maritime Boundaries and the Practice of States in the 

Mediterranean Sea (Clarendon Press, 1993), p. 139. 

121) 1978년 12월 18일 체결되고 1985년 2월 15일 발효된《오스트 일리아와 푸아뉴기니 독립국의 토 스 해

을 포함한 양국 지역의 주권과 해양경계획정  련 사항에 한 약》. 구체 인 분석에 하여는 H. 

Burmester, The Torres Strait treaty: ocean boundary delimitation by agreement, 76 AJIL 321(1982).

122) 1997년3월14일《오스트 일리아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EEZ 경계  일부 해양경계획정 한 

정》.1997년 조약 내용과 분석, Max Herriman & Martin Tsamenyi, The 1997 Australia-Indonesia  

Maritime Boundary Treaty: A Secure Legal Regime for Offshore Resource Development? 29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1998), pp. 361-396.를 참조. 

123) 약 제74조와 제83조 제1항 참조.

124) Malcolm D. Evans, Relevant Circumstances and Maritime Delimitation(Clarendon Press 1989),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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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 문제가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첩해

역에 한 균등 분배방법에 따라 해결"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125). 국제사법재

소 특별재 부는 1984년에 “메인만 사례”에서 해당 규칙이 "본질상 형평한 것"이

라고 지 하고126), 이러한 규칙을 메인만 사례 경계획정의 "기본기 "으로 삼았으

며, "안건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당사국이 바다로의 연장이 첩되는 지

역에 해서는 원칙 으로 균등배분"을127)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등거리방법

의 정의128)에 근거하여 등거리선의 균등 배분이라는 것은 련 해안 사이의 거리이

지, "권리 첩 구역" 양측 한계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 하고 

있다. 첩된 권리의 근거가 서로 같을 때 등거리는 해안 사이 거리를 균등 배분하

는 거리인 동시에 체로 "권리 첩구역"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129). 이때, 등

거리 방법을 용하여 임시 등거리선을 도출하고, 다시 안건의 련 상황(특별한 상

황)에 따라 임시 등거리선을 조정, 수정하는 것이 "공평한 결과를 얻기 한 최선의 

신 한 처리방식"이다130).

  그러나 첩하는 륙붕권리 근거가 다를 경우 즉, 일방은 거리기 에 기 하

고131), 다른 일방은 자연연장 원칙에 근거할 경우에는 해안 간의 거리의 균등배분 

방법은 200해리의 한계와 자연연장 한계가 형성한 "권리 첩구역"을 동시에 배분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 히 등거리 경계획정을 용한다면 등거리 기 에 

기 한 국가에게 유리하고 자연연장원칙에 근거한 국가에게는 불리한 불평등한 결

과를 야기하게 된다. 즉, 경계획정의 시작부터 불공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동 국해 륙붕 경계획정에 용시켜 보면, 만약 오키나와해구가 일 양

국의 육지 토의 자연연장을 단 시켰다면 간선을 륙붕경계획정의 출발 으로 

용하는 것은 하지 않다. 반 로 해석해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키나와

125)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RG/Den.; FRG/Neth.), Judgment of Feb. 20, 1969, reprinted in 8 ILM 

340(1969) [hereinafter North Sea], para. 99. ICJ는 para 101에서 균등 배분 방법을 재차 언 하고 있다. 

126)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Can. v. U.S.), Judgment of Oct. 

12,1984, reprinted in ILM 1197 (1984)[hereinafter Gulf of Maine], para. 197. 

127) Gulf of Maine, paras. 195-196. 특별재 정은 para 115，195，209，217，228에서 해당 기 을 복하여 언

하고 있다. 

128) 1958년《 륙붕 약》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거리선 혹은 간선은 “각 국가 해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각 

의 거리가 같은 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129)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 v. Nor.), Judgment of June 

14, 1993[hereinafter Jan Mayen ], para. 64.

130)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 Malta), Judgment of June 3, 1985,reprinted in 24 ILM 

1189(1985) [hereinafter Libya/Malta], para. 62. ICJ는 본 안에 한 결 말미에서 비록 “본 사례에서는 

간선 획정이 경계획정 과정에서의 첫 번째 단계이기는 하나, 모든 사례에 한 시작 단계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향국 간의 경계획정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다”고 강조하고 있다. Libya/Malta, para. 77.（

은 자가 임의 추가)

131) 약 제76조（1）후단에 의거, 연안국의 륙붕은 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해  지역의 해 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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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구가 동 국해의 륙붕의 완 성을 단 하고 있지 않다면 양국의 해안 향 계

를 고려해 간선을 경계획정의 시발 으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 

이때도 련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련 상해역에서 양국 해안선 길이의 

뚜렷한 차이를 고려하고, 임시 간선을 일본 측으로 이동함으로써 형평한 경계획

정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리라 본다132). 오키나와해구가 일 해양경계획정( 륙붕 

경계획정에 제한되지 않은)에서 차지하는 요한 지 를 고려한다면 련 국가는 

경계획정 상에서 이러한 특징에 한 직 인 혹은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하

며 어떠한 변명이나 기타 방식으로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면 오키나와해구는 "명백한 단  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단된 두 개의 

분리된 륙붕 혹은 두 개로 분리된 자연연장의 한계" 인가133)? 다시 말해 인 한 

혹은 향 국가의 륙붕 경계획정 문제에서 어떻게 자연연장의 단 여부를 결정

해야 하는가? 자연연장의 개념은 륙변계과 륙붕 정의에서 가장 핵심 인 문제

이며134), 륙붕을 정의하는 가장 요 요소이다135). "연장"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

미에 근거한다 해도 이 원칙은 육지 토 혹은 육괴에서 륙변계 바깥 주변부 자연

의 해 로의 연장은 반드시 육지에서 단 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1982

년 유엔해양법 약이나 국제사법재 소, 재 례 등 어디에도 이에 한 정의를 

내린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해석 한 가능하다136). 1981년 “얀마이엔 륙붕사례”

에서 조정 원회는 “자연연장의 개념은 두 개의 다른 의의, 즉 지형학과 지질학  

의의로 고찰”137) 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한 국제사법재 소는 1982년“튀니

지/리비아사례”를 통해 지질학은 두 부분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지질이란 재 조

성된 지구구조의 각 부분에 한 연구로 지질, 암석과 화석에 해 분석  분류하

고 그 방향과 연속성을 찰하는 것이며,  다른 부분은 지질의 역사  측면을 가

지고 재의 자연  증거로 지구 역사를 추정하는 것과 인류와 지식이 허락하는 범

 내에서 지구표면 상하를 구성한 측할 수 있는 특징의 과정과 사건을 찾아내는 

132) 임시등거리선을 조정할 때 련 해안 길이간의 차이는 요한 련 상황이 된다. 1984년 이후, 국제사법재

소가 심리한 해안선 길이 차이가 있는 모든 안건에서 이를 요한 정황으로 삼아 임시등거리선을 조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1984년“메인만 사례”, 1985년“리비아/몰타사례”  1993년“얀마이엔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133) See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Jamahiriya), Judgment of Feb. 24, 1982, reprinted in 21 ILM 

225(1982)[hereinafter Tunisia/Libya], para. 66.

134) Steinar Thor Gudlaugsson, Natural Prolongation and the Concept of the Continental Margin for the 

Purposes of Article 76, in Myron H. Nordquist, John Norton Moore & Tomas H. Heidar (ed.), Legal and 

Scientific Aspects of Continental Shelf Limits (Martinus Nijhoff Pub. 2004), p. 67. 

135) Tomas H. Heidar, Legal Aspects of Continental Shelf Limits, in Myron H. Nordquist, John Norton 

Moore & Tomas H. Heidar (ed.), Legal and Scientific Aspects of Continental Shelf Limits (Martinus 

Nijhoff Pub. 2004), p. 24. 

136) Douglas M. Johnston & Phillip M. Saundres (et.), Ocean Boundary Making: Regional Issues and 

Developments (Croom Helm 1988), p. 296. 

137) Report and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s of Iceland and Norway of the Conciliation Commission 

on the Continental Shelf Area between Iceland and Jan Mayen, Part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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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지 하고 있다138). 이 때문에 자연연장은 3가지의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즉, 형태학이나 지형학 , 지질학 , 구조학  측면이 그것이다. 지형학에서 

연장이라 함은 해 가 육지와 연속되어 있는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지질학에서 연

장은 해  아래 부분의 암석과 육괴 아래면의 암석이 같거나 혹은 계가 있는 것

을 가리키며, 구조학에서의 연장은 해  아래면의 암석과 육괴 아래면의 암석의 역

사가 서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컨 , 퇴 물이 퇴 되고, 화성활동을 하고 

암석 연  덩어리 주변부의 합 혹은 확장(성장)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139). 그 다

면 상술한 세 가지 부동 의미의 연장이 자연연장의 단 이라는 과정이 존재하는지

를 단하는 각자의 지 는  어떠한가 ? 

  국제사법재 소와 국제 재  조정기구가 해양경계획정 분쟁 련 사례를 처리

한 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례에서는 종종 지질학, 구조학, 지형학의 각도에

서 경계획정 상해역이 하나의 단일 륙인지 혹은 자연연장의 단이 존재하는지

를 분석한다. 재까지 이러한 문제와 련된 8가지 사례로 볼 때, 1969년의 "북해

륙붕사례" 에서는 국제사법재 소가 련 상황으로서 지형 특징만을 고찰하 을 

뿐, 그 아래의 지질 상황에 하여는 언 하지 않고 있다. 그 나머지 7개 례  

재 소와 조정 원회는 련 지역의 재의 지질구성에 주목하거나 그 구조의 역

사, 혹은 동시에 이 두 가지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자연연장의 역할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제사법재 소는 갈수록 더 지질학에서의 연장에 주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재 소는 1969년 례에서 노르웨이해  

주변의 지질 황에 하여  주목하지 않았고, 단지 이 해구의 지형  특징에 

의거해 노르웨이해구가 국과 노르웨이 북해의 자연연장 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결했다140). 1982년 튀니지/리비아사례에서 재 소는 "법 으로 오직 혹은 주로 지

질 요소만을 고려하여 튀니지와 리비아의 륙붕 경계를 획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141) 오랜 시간을 들여 경계획정 지역의 지질 황에 해 토론하 다. 

1985년의 튀니지/리비아사례에서 재 소는 리비아가 제출한 “단 지역”의 구조학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 것이 지형학상의 단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한 연구가 없

다는 이유로 리비아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142). 경계획정 상 수역의 지질  연

속성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련국가 간의 공통된 인식은 매우 요하다. 

만약 분쟁 당사자간 존재를 인정한다면 재 소 혹은 재정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

다. 그러나 의견이 불일치한다면 연속성 존재의 문제는 물론 연장 방향의 문제에 

138) Tunisia/Libya, para. 60.

139) UNCLOS Article 76, inwww.niwa.cri.nz(2006/2/22). 

140) North Sea, para. 45. 

141) Tunisia/Libya, para. 61.

142) See Libya/Malta, para.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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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법원은 스스로 단을 하게 될 것이다. 1984년 “메인만사례”에서 특별재

부, 1985년 “기니아/기니아비소사례”에서 재재 소가 모두 “공인된 과학  결

론”143)과 련 특징의 “충분히 인지된”144) 것에 한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지 않으면 법원은 1985년 "리비아/몰타사례"와 같이 일방 인 주장에 불리한 단

을 했을 것이다145). 즉, 지질학  연장선과 구조학  연장선의 계에서, 국제사법재

소와 재재 소가 주목한 것은 재의 지질구성이지 과거의 구조역사가 아님을 

강조한 바가 있다146). 지질학  연장과 지형학  연장 계에 있어서, 재 부가 지

질학  연속성이 존재하거나 혹은 지질학  단 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6개의 례에서 최종 결론은 모두 경계획정 지역의 륙붕은 단일한 

것이며, 일부 지형  특징 한 자연연장 단을 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  1997년과 1982년의 상황). 반 로, 만약 련 특징이 지질학  혹은 구조학  

연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구성이 지형학  연장이라 해도 자연연장이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는 1981년 “얀마이엔 륙붕사례”에

서 볼 수 있다147). 그러나 이는 한 지형 특징이 경계획정지역에서의 자연연장 

단 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그 다면 재 소는 경계획

정 지역의 지질학 , 구조학  상황만 고찰하면 되지 지형  요소를 연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 소와 재재 소는 결에서 이러한 견해를 명시한 바

143) 본안은 국제사법재 소 특별재 부는 지형학에 하여 공인된 과학  결론을 근거로 해당 륙붕의 지리

(地文) 구조가 단일하며 연속 이고, 단 없이 통일된 것이며, 경계획정과 련된 륙붕 지역은 메인만 주

변 육지의 자연연장으로 경계획정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단일 구조의 해 에는 특정 부분이 미국 해안의 

자연연장을 구성하고, 다른 부분은 캐나다 해안의 자연연장을 구성한다고 구분할만한 명확한 특징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Gulf of Maine, para. 46.

144) 재재 소는 본안에서 륙붕의 지세 기복 변화  암석층 성질의 변화가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지 했는

데, 특히 그 특징이 불명확해서 재의 연구 수 으로는 효과 으로 분리할 만한 요인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 하고 있다. Guinea/Guinea-Bissau Maritime Delimitation Case, Decision of 14 Feb. 1985, reprinted in 

77 International Law Reports 636 (1988) [hereinafter Guinea/Guinea-Bissau], para. 116-117.

145) 재 소는 본 안에서 “이러한 지 를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은, 이 안건에 한 결이 먼  명한 과학자들

이 과학자료가 불완 한 상황에서 가 보다 합리 이고 정확한 해석을 하 는지 부동의견에 하여 단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이러한 단 혹은 평가는 … 분명히 경계획정에 한 일반 법규범과 무

하기 때문이다”고 지 하고 있다. Libya/Malta, para. 41.

146) 국제사법재 소는 “튀니스/리비아사례”에서 “해안의 지리 형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고려

해야 하는 것은 재의 해 (sea bed)다. 요한 것은 오래 의 변화과정이 아니라 그 결과이다.”고 지 하

고 있다. Tunisia/Libya, para. 61. “기니아/기니아비소사례”에서 재재 소는 이는 동일한 륙붕이며 같은 

지질 역사를 지니고 있는, 즉 같은 자연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 련 구조는 어떻게 형성된 것

인가는 요하지 않으며, 요한 것은 재의 상태가 통일 이다 라는 을 지 하고 있다. 

Guinea/Guinea-Bissau, paras. 116-117. 

147) 본 안에 해서 지질학자는 “지형상으로 볼 때 얀마이엔 해령의 북부는 얀마이엔이 남쪽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 아이슬란드의 자연 연장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지질상으로 보면 얀마이엔해령은 얀마

이엔과 아이슬란드 보다 더 일  나타난 소형 륙으로 이 때문에 얀마이엔해령은 얀마이엔의 자연연장선도 

아이슬란드의 자연연장선도 아니다”라고 견해를 피력하 다. 지질 문가 보고에 근거하여, 조정 원회는 “자

연연장의 개념은 그러한 미해결 사안을 해결하는 한 기 가 되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Report and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s of Iceland and Norway of the Conciliation Commission 

on the Continental Shelf Area between Iceland and Jan Mayen, Part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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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반 로 재 소가 일련의 지형  특징에 한 고찰을 거 하는 이유는 통

상 으로 련 특징이 충분히 명료하지 않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해당 륙붕의 

연속성을 단 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결론 으로 인  혹은 향 국가간 경계획정 과정에서 자연연장의 단을 증명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육괴의 형태학  연장이 종종 기타 두 가지 의의 연

장의 표면  특징이기 때문에, 당사국이 경계획정 상수역의 지질 연장 단  여부

에 하여 부동 견해가 있을 경우 한 지형  특징은 의심할 여지없이 지질  

연장 단이 있다는 주장을 보다 강화시키게 된다. 오키나와해구를 보면 이는 지형

학 으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동 국해 륙붕의 완 성을 단 하고 있다. 이 주

장을 뒷받침해 주는 유력한 증거는 오키나와해구가 노르웨이해구 보다 더 길고, 폭

도 더 넓으며, 수심도 더 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후자의 특징과 비교해 볼 때 

더 뚜렷하다는 것이다148). 국제사법재 소는 북해 륙붕사례에서 "본 해구에 의해 

노르웨이 해안과 분리된 북해 륙붕은 어떠한 자연  의미에서도 해당 국가와 인  

혹은 자연  연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149) 고 지 한 바 있다. 이 밖에 양

자의 지질학  구조도 서로 다르다. 노르웨이해 을 포함한 체 북해 하층은 모두 

륙지각이지만, 오키나와해구의 양측 지질구조의 성질은 오히려 이하게 다르다. 

그 서쪽은 안정된 형 침강분지로 지각의 두께도 30킬로미터 이상인 륙지각에 

속하고, 그 동측의 류큐섬은 따로 지각 운동을 하는 이상 활약을 하고 있다. 오키나

와해구 층의 지각 두께는 18.5km 내지 22km이며150), 륙지각이 해양지각으로 

향하는 과도기의 구조 이다. 한 육각의 특징이 고 해양(바다) 지각의 특징이 

많다151). 만일 노르웨이해구가 노르웨이해안의 북해로의 자연연장을 단 하고 있다

면, 지리  지형의 특징이 그것에 비해 명료하게 나타나는 오키나와해구는 의심할 

여지없이 국 륙 토와 일본 류큐제도 사이의 자연연장 한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의 어려움은 일 양국이 이 문제에 하여 완 히 상반된 입장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면 가 이러한 요한 문제에 권  단을 내릴 수 

있는가. 국제사법재 소와 재기구가 만일 일간 해양경계획정에 한 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한 단을 내릴 권한이 있으나, 재 사법재  

차를 활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국의 오키나와해구 성질에 한 견해

는 200해리 외측 륙붕 향유에 한 주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륙붕한계 원회가 

148) 노르웨이해구는 깊이 약 235-650m, 길이 약 430해리, 남부 폭은 약 30해리, 북부는 약 70해리에 이른다.

149) North Sea, para. 45. 

150) 魏敏，《海洋法》（北京：法律出版社，1987），p. 182

151) 赵理海，《海洋法问题研究》，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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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국해 경계획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생각이며, 

이들은 륙붕한계 원회가 이 난제를 해결하여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보여진

다. 그러나 이를 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이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8항에 근거, 동 국해 지역에 하여 륙붕한계

원회에 륙붕연장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가? 둘째, 이러한 제출과 국의 오키

나와해구까지의 륙붕 권리와는 어떤 계가 있는가? 셋째, 만약 신청 의무가 없

다면 국은 륙붕한계 원회에 경계획정안을 제출할 것인가? 그리고 끝으로 신청

을 제출한다면 원회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에 해 의문이 든다.  

3. 대륙붕한계위원회의 동중국해 경계획정에서의 역할

1) 신청서 제출의 의무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8항에서는 " 해기선으로 부터 200해리를 넘는 륙붕 외

측 한계에 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  배분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

립된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  주목할 것은 해안

이 향하거나 인 한 국가간의 륙붕 경계획정 문제는 연안국 륙붕의 바다로의 

한계를 획정하는 문제라는 것이며, 그 권리는 련 연안국에게 있다는 이다152).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7항에서는 “ 륙붕이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경도와 도 좌표로 표시된 고정 을 연결하여 그 길이가 

60해리를 넘지 않는 직선으로 륙붕의 외측 한계를 그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국가간 륙붕 경계획정과 달리 약은 연안국이 그 200해리 외측 륙

붕 한계를 획정하는 권리에 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련 국가는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에 한 정보를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는 이다. 그리고 “ 원회는 륙붕 바깥 한계 설정에 련된 사항에 하여 연

안국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고를 기 로 연안국이 확정한 륙붕 한계는 

최종 이고 구속력을 지닌다”153). “이러한 권고를 기 로……”라는 술어는 약 제

76조에 근거해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확정하는 연안국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것이다. 그러나 약 규정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주로 연안국이 권리를 남용하여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확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유산인 국제해 지역의 범 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한 것임을 알 수 있다154). 이 때문에 원회가 부여받은 인류

152) 원회《의사규칙》부속서 1 제1조에서는 “ 원회는 륙붕 외측한계 설정과 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분쟁

문제에 한 할권을 갖는 국가들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3) 약 제76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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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유산 보호자 혹은 문지기로서의 역할155)은 결코 모든 외측 륙붕 주장에 한 

방침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심해 " 범 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륙붕확장 주

장156) 에 한 것이다. 약 제84조 제2항이 연안국에게 륙붕 외측한계의 해도 혹

은 좌표의 사본을 국제해 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도록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사실 약에서 사용된 "외측한계"와 "외측한계선" 이라는 술어가 가리키는 것

은 국가 할해역과 국가 할 외측 해역과의 양자 간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157). 

즉 륙붕으로 말하자면 “외측 한계”는 국가 할하의 해 , 양 (바다 )와 하

층토로 "심해 " 지역간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결론 으로 한 국가가 주장하는 

륙붕 외측한계가 심해 에 속할 때만 이 국가는 제76조 제8항에 의거, 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안을 향 혹은 인 한 국가 사이의 륙붕 경계 획정과 륙붕의 외측

한계의 확정이 두 개의 다른 문제이며,158) 다른 법률이 용된다고는 하나159)，양자

는 서로 교차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해안을 향하고 있는 국가간 거리가 400해리

를 넘는다면 즉, 450해리로 가정했을 때, 더구나 양국이 모두 200해리 폭의 륙붕

을 획득할 수 밖에 없다면 양국의 륙붕 사이에는 50해리 폭의 구역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약의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은 해상과 하층토는 "심해 "에 속하게 된

다160). 즉, 해안을 향 혹은 인 한 국가간 해기선으로부터 모두 200해리를 과

하는 륙붕 지역에 하여 경계획정을 할 때, 국제사회 시각에서는 이들 국가가 

동시에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획정하는 문제와 연계된다. 이러한 륙붕 획

정은 이 두 국가에만 계되는 것이 아닌 "심해 를 보호하고 리하는 직무를 수

행하는 국제해 기구"161)에 의해 표되는 국제사회에 향을 미치며, 이때 륙붕

154) Rüdiger Wolfrum, The Role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Institutions in the Delimitation of the 

Outer Continental Shelf, in Rainer Lagoni & Daniel Vignes (eds.), Maritime Delimita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6), p. 21. 약 부속서2 제2조（1）에 따라 원회는 21명의 원으로, 원은 지질

학, 지구물리학 혹은 수리학 분야 문가로 구성된다.  

155) Ted L. McDorman, A Note on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Submi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David D. Caron & Harry N. Scheiber (eds.), Bringing New 

Law to Ocean Waters(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 474.

156) Se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Areas between Canada and France, Award of June 10, 1992, reprinted 

in ILM 1145 (1992)[hereinafter Saint Pierre and Miquelon], para. 79.

157) 약 제4, 제75와 제84조 참조.

158) 약 제134조 제4항은 양자의 구분을 명확히 승인하고 있는데 즉, “본조의 규정은 제6부에 따른 륙붕으 

바깥 한계 설정이나 해안을 마주하거나 해안이 인 한 국가간의 경계획정에 한 정의 효력에 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59) 200해리 범  내외측 륙붕을 포함하여 륙붕 한계에 하여는 1982년 약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83조 제1항은 “해안을 인  혹은 양한 연안국간의 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루기 하여 국

제사법재 소 규정 제38조에 언 된 국제법을 기 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제4항에서는 “ 련국간에 발효 인 정이 있는 경우, 륙붕의 경계획정에 련된 문제는 그 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의 획정에 한 문제는 약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60) 약 제1(1)와 제13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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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원회의 임무와도 연 되게 된다. 그러나 동 국해의 상황은 결코 이와 같지 

않다. 동 국해에서 일 양안간의 최  거리는 400해리를 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동 국해에서는 어떠한 부분도 양국 해안선에서 200해리 외측에 존재하는 곳이 없

으며, 따라서 양국의 륙붕은 "심해 "의 해  부분에 속할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만약 오키나와해구가 동 국해 륙붕의 완 성을 단 한다면, 해구 以西의 륙붕

은 일본 육지 토의 자연연장을 구성하지 못하고, 국 육지 토의 자연연장일 뿐

이다. 바꾸어 말하면 양국 육지의 자연연장이라는 것이다. 이 게 되면 동 국해에

서는 양국이 어떻게 획정을 하던 간에 해당 륙붕의 분할은 국 할에 속하거나 

혹은 일본 륙붕에 속하는 문제이지 "심해 "와는  무 하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해안을 인  혹은 향하는 국가간 경계획정에서 한 국가가 경계획

정 합의에 따라 해기선에서 200해리 외측 해  할권을 획득하 다 하더라도, 

만일 해당 지역이 다른 한 국가의 200해리 범  내에 있다면 해당 역 륙붕 국가 

한 유엔해양법 약 제76조가 규정하는 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는 연안국과 국제해  지역간의 경계에 향을 미치지 않기 때

문이며, 따라서 약 제76조가 규정하는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다. 이러한 가장 형 인 가 1997년 오스트 일리아와 인도네시아의 경

계획정 정이다. 이 정이 확립한 해  경계 종 인 A82는 인도네시아 군도 기선

에서 200해리 선상에서 그은 것이지만, 오스트 일리아 기선으로 부터는 200해리를 

과하고 있다(해당 지 은 오스트 일리아 륙사면의 끝까지는 60해리가 안된

다)162). 해당 지  이북의 해 경계는 오스트 일리아 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훨씬 넘는 지역에 치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도네시아 기선으로 부터는 200해리 

범  내에 치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 일리아가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한 

륙붕 외측한계 신청에는 해당 지역(Argo)의 륙붕 확장 북부 경계가 인도네시아 

군도기선에서 200해리 선( 정 Z100과 A82)에서 결정되도록 선정하 다. 

  다시 말해서, 오스트 일리아는 가장 가까운 자국 토인 Scott Reef로 부터 200해

리가 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A82  외에 1997년 정이 확정한 해 경계의 기

타 부분을 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하여는 2006년의 “바바도스/트리니다드 토바고 재사례”를  다른 로 

들 수 있다. 본 사례에서 바바도스는 약 제7부속서에서의 재재 소가 양국의 

EEZ와 륙붕에 한 단일 경계선을 채택하여  것을 요청하 으나, 트리니다드 

161) Saint Pierre and Miquelon, para. 78. 약 제137조（2）참조.

162) 오스트 일리아는 륙붕한계 원회에 해기선에서 200해리 외측 륙붕에 한 신청서을 제출하 으며, 

요약서 제7부분（1）참조.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aus.htm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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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는 륙붕과 EEZ를 별개의 부동선으로 획정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200해리 

외측 륙붕에 한 권리에 근거하는 바, 해당 구역은 트리니다드 토바고 기선으로

부터 200해리 외측에 치하고 있으며, 바바도스 기선으로 부터는 200해리 범  내

외에 존재하고 있다. 한 해당 지역은 단없이 곧바로 륙붕의 외측한계에 이르

고 있기 때문이다163). 바바도스는 이에 반  견해를 표명하고, 동시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로부터 200해리를 과하는 부분으로 바바도스로 부터 200해리 내에 치하

는 외측 륙붕은 륙붕한계 원회의 핵심 직능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

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반박 자료를 통해, 륙붕한계 원회는 인 한 국가 사이

의 경계획정에 해서는 권한이 없으며, 해당 직권은 재재 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방향을 

세우는 즉, 방 각을 세우는 것이지 끝 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륙붕한계

원회는 오직 륙붕 외측한계의 치에만 주목해야 한다164)라고 주장하 다. 이에 

하여 재재 소는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은 채 당해 사례에 한 할권을 향유

한다고 하면서, 양국의 동부 지역 경계획정 성질에 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단일선

으로 양국의 륙붕과 EEZ를 획정하 다. 트리니다드와 토바고의 륙붕 외측 주

장에 해서, 재 소는 단일 경계획정에 의할 때 바바도스와 트리니다드 토바고 간

에 200해리를 과하는 부분은 없다고 시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트리니다드 토바

고가 주장하는 실질 인 문제에 해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165)고 하 다. 재

소의 이러한 분석과 결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여지나, 이는 어도 경계획정되

는 해  구역이 련 국가 기선에서 200해리 범  내에 있을 때에는 륙붕한계

원회가 국가간 륙붕 경계획정에 향을 미치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다. 국이 주

장하는 오키나와해구에 이르는 륙붕구역은 역시 어디에도 인류공동유산으로서의 

심해  지역을 “침범”할 부분이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8항에 근거

하여 "심해 "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2) 륙붕 외측한계의 확립과 연해국의 륙붕 권리와의 계

  이 문제의 본질은 한 연안국가가 제76조 제8항에 의거해 륙붕한계 원회에 신

청서를 제출하고 원회의 권고에 기 하여 륙붕 외측 한계를 확정한 후에만 200

163) Case between Barbados and the 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pursuant to Article 287, an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bitration Award of 11 April 2006 (www.pcacpa.org), para. 

187. 

164)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aras. 82, 87.

165) See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aras. 296-98, 3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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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외측 륙붕을 주장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륙붕의 

외측 한계의 확립은 200해리 외측 륙붕의 권리를 향유하기 한 사 행  인가 

혹은 증거를 해서 인가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한 답은 이론과 실천 인 측

면에서 모두 부정 이다. 이론 으로는 원회의 책무는 륙붕이 200해리를 넘는 

지역까지 확장했을 경우 " 륙붕 외측한계 획정 련 사항”166) 으로 한정되어 있으

며, 국제 습법과 약에 의해 승인된 연안국의 륙붕의 권리를 결코 방해해서는 

안된다167). 약에 의하면, 연안국이 "제76조 규정에 따라  200해리 외측 륙붕 한

계를 획정"하기 해서는 " 륙붕의 한계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 이고 기술

인 자료"를 원회에 제출해야 하며,168) 원회는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 륙붕의 바깥 한계가 200해리 밖으로 확

장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륙붕의 바깥한계에 하여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를 심의

하고,  …권고"169)를 행할 수 있다. 연안국의 륙붕에 한 권리 기 는 그 해안을 

측정하는 곳으로 부터의 거리와 해당 육지 토의 자연연장에 근거한다. 이러한 권

리의 기 가 존재하면 연안국의 륙붕에 한 권리가 존재하며, 그 외측 한계의 

설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약 제77조 제3항에서는 이 을 확인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연안국의 륙붕 권리가 결코 실효 이거나 념 인 령 혹은 명시  선

언에 의존하지 않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설령 200해리 외측 륙붕의 외측 

한계선 설정의 결핍이 륙붕의 정확한 범 와 한 염려를 야기하며, 그로 인해 

연안국의 해당 륙붕 지역에서의 주권행사가 많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더라

도170), 제76조는 륙붕의 일반 정의와 외측한계 획정에 한 문 규칙 한 륙

붕의 권리가 외측한계의 설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171). 

  례로 보건 , 재까지 최소 7개의 인  혹은 향 국가들 사이에 200해리 외

측 륙붕 획정에 한 정이 이루어지고 있다172).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66) 약 제76조(8) 참조.

167) Ted L. McDorman, A Note on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Submi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pp. 469–470. 

168) 약부속서 2 제4조.

169) 약부속서 2 제3조(1)(a).

170)  Ibid., p. 3.

171)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Toronto Conference (2006) Second Report on the Legal Issues of the 

     Outer Continental Shelf, available at: 

     http://www.ila-hq.org/pdf/Outer%20Con%20Shelf/Draft%20Report%202006.pdf, p. 2.

172) 이러한 조약은 다음과 같다(시간 순) （1）Maritime delimitation Treaty between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and the French Republic (French Guyana)，1981년 1월 30일 서명，1983년 10월 19일 발효；(2) 

Agreement on Marine Delimit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New Caledonia, Chesterfield Islands)，1982년 1월 4일 서명，1983년 1월 10일 발효；(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reland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Areas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the Two Countries，1988년 11월 7일 서명，1990년 1월 11일 발효；(4)Treaty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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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안국들이 200해리 외측 륙붕을 획정할 때 유엔해양법 약이 해당국가에 발

효된 상태 는가에 계없이 이들 국가는 모두 200해리 외측 륙붕한계를 획정하

기 에 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하여 가장 합리 인 

해석은 이들 국가가 상호 륙붕 경계획정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모두 획정 지역이 

그들의 외측 륙붕에 해당하며, 원회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하 다는 

가정이다173). 이러한 가정에는 근거가 있다. 우선 약은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륙붕을 획정하기 에 해당 구역에 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독자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다. 이러한 의무는 연안국이 약이 규정하는 기 과 

차에 따라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포함된다. 다

시 말해서,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륙붕한계 획정 신청을 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원회에 특정한 륙붕 외측한계를 구성하는 그 육지 토의 자연연장을 증명할 의

무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연안국이 이 게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원회는 이

에 한 권고는 말할 것도 없이 심의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원

회는 " 련 륙붕 외측한계선의 획정과 련한 사항을 연안국에게 권고"할 수 있

을 뿐이며,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륙붕 권리에 한 주장에 하여 증명할 아무

런 권리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연안국과 원회 사이의 상호 계

는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획정하는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재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신청한 국가들을 보건 , 연

안국의 신청안이 이미 해양경계 정으로 확정한 200해리 외측 륙붕 경계선과 

련되는 경우, 신청안은 모두 해당 부분의 경계선을 200해리 외측 륙붕의 한계로 

삼아 제출하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국가가 타국과 륙붕 확 에 

한 행 는 륙붕한계 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국가간 200해리 외측 륙붕 경계는 동시에 각자의 륙붕 외측 한계 확장에 

한 문제이기 때문에 약 제76조 제8항에 근거하여 련 연안국은 이러한 륙붕 

외측한계에 한 정보를 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게 된다. 한 이러한 제출은 

이러한 경계가 "구속력"을 획득하기 해 필수 인 것이다. 해당 외측 한계가 동시

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and the Republic of Venezuela on the Delimitation of Marine and 

Submarine Areas, 1990년 4월 18일 서명，1991년 7월 23일 발효；(5)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Maritime Boundary，1990년 6월 1

일 서명；(6)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on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Western Gulf of Mexico 

beyond 200 Nautical Miles，2000년 6월 9일 서명，2001년 1월 17일 발효；(7)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Establishing Certain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Boundaries，2004년 7월 25일 서명，2006년 1월 25일 발효. 상술한 모든 정

은 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에 게재되어 있다.  

173) D. Colson, The Delimitation of the Outer Continental Shelf between Neighboring States, 97(1) AJIL 91, 

107 (2003),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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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가간 해양경계선으로 되는가에 계없이, 제76조 제8항에 따라 연안국은 원

회 권고를 기 로 획정한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만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륙붕한계 원회의 증명

  술한 바와 같이, 국의 오키나와해구까지의 륙붕권리 주장은 륙붕한계

원회에 신청서 제출 의무와 연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 양국의 오키나와해구 성

질에 해단 부동 견해가 있다는 에서 일부 학자들은 국이 능동 으로 륙붕한

계 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으며, “만약 국이 동 국해 

륙사면 끝부분이 오키나와해구의 서쪽 연안선에 있다는 것에 하여 원회의 확인

을 받는다면 이 문제는 죽지세로 해결될 것이다.”고 여기고 있다174). 그러나 이러

한 건의의 타당성은 많은 의문을 남긴다. 우선 상술한 바와 같이 원회의 책무는

오직 “심해 ”에 향을  수 있는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설정과 련된다. 따

라서 타국과의 계, 한 어떠한 부분도 “심해 ”와 련이 없는 200해리 외측 

륙붕의 한계 정보를 원회에 제출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신청이 원회의 직무범

에 속하는가 하는 심각한 논쟁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둘째, 국이 오키나와해구의 

륙붕한계 등과 같은 요한 경계획정 분쟁에 련된 사안을 원회에 신청하는 

것은 원회의 책무 수행 과정에서 엄격하게 수해야 하는 요한 원칙과 표면  

충돌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 요한 원칙이란 약 규정에 근거하여 원회는 국가 

사이의 토 혹은 해양분쟁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제 하에 그 책무를 이행하

는 것이다175). 제76조 제10항은 “본 규정은 향 혹은 인 한 연안국의 륙붕 경계

획정문제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일치하게 약 

부속서 2의 제9조에서는 “ 원회의 행 는 향국 는 인 국간의 경계획정과 

련된 사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회의《의사규칙》제46조（2）

“ 원회의 행 는 국가간 경계획정에 한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한다”176)고 재차 

확인하고 있으며, 이《의사규칙》부속서는 향 혹은 인 하고 있는 국가간의 쟁의 

혹은 기타 미해결된 육지 혹은 해양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측한계 설정 련 

174) 季国兴，东海外大陆架与冲绳海槽와 傅崐成，海洋管理的法律问题，p. 174 참조.

175) Vicente Marotta Rangel, Settlement of Disputes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Outer Continental 

Shelf: The Rol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21 (3)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347, 362 (2006), p. 362.

176) 원회《의사규칙》제46조（1）는 “1. 미해결 육지 혹은 해양분쟁에 한 경우, 혹은 인 국이나 향국간 

륙붕 경계획정에 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본 의사규칙 제1부속서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

출한 신청안은 해당 부속서 규정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3－

신청서를 제출하는 문제에 한 명확하고 구체 인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르면, 향 혹은 인  국가간 륙붕 경계획정의 쟁의가 있거나 혹은 기

타 미해결된 육지 혹은 해양쟁의가 있다면 련 연안국은 경계획정 안을 제출 할 

때 : (a) 이러한 분쟁 사실을 원회에 고지하고, (b) 가능한 한 원회에 신청이 국

가간 경계획정 련 문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7). 

원회는 외측한계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에게 원회와의 력을 요구함으로써 향 

혹은 인 국가간 경계획정에 한 사항을 침해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다178). 신청서 

제출 의무이행으로 국가간 륙붕 경계획정 문제가 방해받는 것을 피하기 해, 부

속서 1에서는 부분 신청과 공동신청이라는 두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부속서 제3조는 "비록《 약》부속서 2의 제4조가 규정한 10년의 기간에도 불구하

고, 연안국은 륙붕의 기타 부분에서의 국가간 경계획정 문제를 방해하지 않기 

하여 일부 륙붕에 하여 바깥한계 설정 신청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륙붕의 

일부 혹은 기타 부분에 한 신청안은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  "부분 신청" 방식이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두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

는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 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회에게 획정 문제에 

한 권고”를 청할 수 있는데, “(a) 해당 국가간 해양경계획정에 한 사항은 심의

하지 않는다 ; 혹은 (b) 측지좌표로 명기한 범 내에서 제출된 신청안은 본 정의 

타방 체약국 혹은 기타 체약국과의 경계획정에 한 사항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함께 부과하고 있다. 이는 소  “공동신청”방식이다. 부속서에 근거하여 볼 

때, 원회의 분쟁있는 신청에 한 기본 입장은 “분쟁 당사국이 사 에 동의한 경

우” 외에는 “분쟁 당사국이 제출한 경계획정 안에 해서 심의와 권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은 자가 임의 첨가)”는 것이다. 당사국간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원회

는 “분쟁구역 내의 하나 혹은 다수의 바깥한계 설정 신청안을 심의할 수 있다(

은 자가 임의 첨가)”고 하고 있다. 원회에 제출된 외측한계 설정 신청과 원회

의 해당 안건에 한 승인에 한 권고는 육지 혹은 해양분쟁이 있는 당사국의 입

장을 침해하지 않는다179). 

  재까지의 원회 행 는 기본 으로 상술한 기본 입장에 부합하고 있다. 원

회가 첫번째 200해리 외측 륙붕한계 획정 신청을 심의했을 때 즉, 러시아가 2001

177) 《의사규칙》부속서1, 제2조. 

178) 의사규칙 제6조. 

179) 의사규칙 제5조. See also Constance Johnson & Alex G. Oude Elferink,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Cases of Unresolved Land and Maritime Disputes: The 

Significance of Article 76(10) of the LO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David Freestone, 

Richard Barnes and David M. Ong (eds.), The Law of the Sea: Progress and Prospec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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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21일에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바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 었다. 러시아의 

신청은 4개 해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바 츠해, 북극해, 베링해, 오호츠크해가 그

것이다. 이  러시아는 일본과 오호츠크해에서 노르웨이와는 바 추해에서 육지 혹

은 해양 분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련 국가들은 각각 이의 신청을 통해 각각의 

의견을 피력하 다180). 일본 정부는 오호츠크해에서 원회가 러시아의 신청에 한 

심의를 할 때,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북방 4도의 토문제 혹은 해양경계획정 문제

에 한 어떠한 방해가 되는 행동도 하지 말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원회

는 결국 러시아에게 오호츠크해 북부의 200해리 외측 륙붕에 해 자료가 완비된 

부분신청을 할 것을 권고하 다. 동시에 러시아와 일본 양국이 오호츠크해 남부의 

경계획정 문제에 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하 다.《 약》부속서 2의 제

4조에서 10년의 시한을 규정했다 해도 남부 신청은 그 후에 제출해도 된다는 것이

다. 동시에 원회는 러시아가 남부 지역에 한 신청을 하기 해서는 가능한 일

본과 합의에 이를 것을 권고하 다. 노르웨이는 바 츠해 신청에 하여 원회의 

권고가 향후 양국간 경계획정 문제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제 하에 해당 쟁의구

역에 한 심의 진행에 동의하 으나, 원회는 러시아에게 노르웨이와의 정을 

통해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설정토록 권고하 다181). 

  2004년 11월 15일 오스트 일리아는 원회에 200해리 외측 륙붕한계 신청 문

서를 제출하 다. 오스트 일리아의 신청서는 10개 구역을 포함하고 있는데182), 이 

 두 번째 지역은 “오스트 일리아 남극 토”에 한 것이었다. 오스트 일리아는 

해당 지역 신청에 한 타국의 강력한 반 를 상하고, 원회에 재 남극에 부

속된 륙붕 련 부분에 하여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아  것을 요구하

다183). 이어서 미국, 러시아, 일본, 네덜란드, 독일과 인도는 이의 신청을 제출하고, 

어떠한 국가도 남극에 한 토 주장을 하는 것을 승인할 수 없으며, 어떠한 국가

도 남극 륙붕 외측  남극 륙에 인 한 해 와 하층토에 한 권리주장에 한 

180) 그 밖에 미국, 캐나다와 덴마크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국가의 이의 신청과 련 서신은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rus.htm에 게재되어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캐나다와 덴마크는 당시 아직 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자는 2003년 11월 7일에 후자는 2004년 11

월 16일에 약 당사국이 되었다. 미국 한 재까지 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181) 제56차 유엔총회 회의《해양과해양법：사무총장 보고（증편）》참조，A/57/57/Add.1（2002년 10월 8일)，

para. 38-4. 원회 건의에 한 토론으로 Macnab, R., Russia’s Submission for Continental Shelf 

Extensions: the First Test of LOSC Article 76. EEZ International, July 2003 참조. 

182) 이들은 1. Argo, 2. Australian Antarctic Territory, 3. Great Australian Bight, 4. Kerguelen Plateau, 5. 

Lord Howe Rise, 6. Macquarie Ridge, 7. Naturaliste Plateau, 8. South Tasman Rise, 9. Three Kings 

Ridge, 10. Wallaby and Exmouse Plateau 등이다. 

183) Note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Australia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ccompanying the lodgment of Australia's submission – Attachment，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aus.htm에 게재.《남극조약》1959년 12
월 1일 체결, 1961년 6월 23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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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피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나아가 오스트 일리아의 남

극 토에 한 요구는 아직 미해결된 육지 분쟁184)임을 지 했다. 오스트 일리아

와 이들 국가들의 이의 신청을 기 로 원회는 요약서에서 언 한 두 번째 지역에 

한 오스트 일리아 신청 부분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하 다185). 

  2005년 5월25일 아일랜드는 원회에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의 정보를 제출했

다186). 아일랜드의 200해리 외측 륙붕은 3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즉, 

Haltton-Rockall Area(A지역), Porcupine Abyssal Plain(B지역）와 Celtic Sea(C지

역)이다. 아일랜드는 당시에는 Porcupine Abyssal Plain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정보만 원회에 제공했으며, 기타 두 개 부분에 한 신청을 이후에 제출할 것임

을 표명하 다. 아일랜드가 이러한 선택을 한 주요 원인은 “아일랜드가 주장하는 

륙붕 확장의 기타 부분이 아일랜드와 그 인 국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계획

정의 문제에 향을 주지 않기 해서”이며, 제출된 “지역의 륙붕에는 어떠한 분

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한다187). Haltton-Rockall Area에서 아일랜드는 

국, 아이슬란드, 덴마크(페로제도）와 륙붕 경계를 획정 하여야 하는 바, 아이슬

란드와 덴마크 정부는 아일랜드의 신청서 제출과 원회의 권고가 향후 양국의 신

청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과 양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해당 지역 륙

붕 경계에 어떠한 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188). Celtic Sea에서 아

일랜드는 국, 랑스, 스페인과 경계획정이 요구되며, 이후 이들 4개 국가는 공동

으로 해당 지역에 한 륙붕 외측 한계 자료를 원회에 제출할 정이다189).   

 2006년 4월 19일 뉴질랜드는 원회에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신청을 제출했

다190). 아일랜드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의 신청도 부분 신청이었으며, “남극

의 륙붕에 속하는 곳을 포함하지 않았다.” 뉴질랜드는 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남극 지구의 륙붕 문제에 해서는 남극지구와 련된 륙붕 신청은 이후에 제

출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191). 이에 따라 총 5개 국가가 뉴질랜드의 신청에 해 

184) 이러한 각서들은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aus.htm에 게재되었다.

185) 륙붕 한계 원회 제50차 회의(2005년 4월 4일 -22일）, 《 륙붕한계 원회 사업 개 황에 한 설명》, 

 http://www.un.org/Depts/los/clcs_new/commission_documents.htm#Statements%20by%20the%20Chairman%20of%20the%20Commission，제23단에 

게재되었다. 

186) 아일랜드는 1982년《유엔해양법 약》제76조 제8항에 근거해 인 한 Porcupine 지역의 륙붕 한계를 원

회에 제출하 다. 이에 한 요약서는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irl.htm

참조.

187) 아일랜드 신청의 요약서 제5  참조.

188) 아이슬란드와 덴마크의 이의신청서는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irl.htm 참조.

189) 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국은 트해와 비스 이만 지구에 한 연장을 륙붕한계 원회에 신청하 으

며, 련 요약서는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frgbires.htm 참조.

190) 뉴질랜드의 륙붕한계 원회 신청 요약서는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nzl.htm 참조.

191) Note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New Zealan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ccompanying 

the lodgment of New Zealand's submission, in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nzl06/nzl_doc_es_attach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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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일본과 네덜란드는 어떠한 국가도 남극의 토권리 

혹은 주장을 승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국가의 남극 륙붕에 인 한 수역

과 그 해 지역에 한 권리 혹은 주장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지와 

통가는 뉴질랜드의 Kermadec Ridge,  Havre Trough와 Colville Ridge 지역에서의 

신청이 륙붕 경계획정 문제와 련되며, 양국은 원회가 이 부분 신청에 해 

심의와 권고를 하는 것에 반 를 표하지는 않지만 뉴질랜드의 신청과 원회의 권

고가 향후 뉴질랜드와의 륙붕 경계획정에 향을 주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

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랑스의 이의 신청이다. 뉴질랜드는 신청 요약서를 통해 

랑스와의 경계획정 분쟁에 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랑스 정부는 2006년 7

월 10일의 이의 신청서를 통해 뉴질랜드가 신청한 3개의 해령 지구에서 랑스의 

뉴칼 도니아와 뉴질랜드 사이에는 잠재  경계획정이 필요하다고 지 했다192). 이

에 해 뉴질랜드는 같은 날 랑스 정부의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표하고, 뉴질랜

드의 신청이 향후 양국간 어떠한 경계획정 결과에도 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확인

하고 있다193).  

  2006년 11월 27일 노르웨이는 원회에 동북 서양과 북극해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에 한 정보를 제출했다194). 노르웨이 신청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신청

서 제출 에 주변국가와의 해양경계획정에 한 분쟁을 처리해 기타 국가의 반 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심의 불가능 상태를 방지하 다는 이다. 원회에 순조롭게 신

청을 제출하고  심의를 진행하기 해서 2006년 9월 20일 노르웨이, 덴마크  아

이슬란드 외무장 은《페로제도,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간의 동북 서양 Banana 

Hole 남부 지구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에 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여기에

서 한 국가가 원회에 해당 지역에 한 외측 한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기타 국가

는 원회가 해당 지역을 심의하고 권고하는 것에 반 하지 않는다고 지 하고 있

다. 이러한 권고는 해당 국가들의 이후의 신청과 이들 국간 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최종 인 경계선은 방의 정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은 원회에서 해당 국가들이 제출한 신청을 조사심의, 권고한 

후에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195). 이 양해각서의 규정에 따라서 덴마크와 아이슬

란드는 노르웨이가 신청을 제출한 후 연합국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그들은 원회

가 신청을 심의하고 행한 권고에 해 반 하지 않음을 성명했다196).  

192) 이 각서는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nzl.htm참조. 

193) Note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New Zealand addressed to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in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nzl.htm. 

194) 노르웨이는 북극해, 바 츠해와 노르웨이해의 륙붕 신청을 함”, 요약서는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nor.htm참조.

195) 노르웨이가 신청한 요약서 제6.1  참조.



－ 207－

  2007년 5월 22일 랑스가 원회에 랑스령 Guiana와 New Caledonia 지역의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신청에 한 데이터와 자료를 제출했다197). 주목할 것은 

랑스는 인 국 사이의 분쟁 사실의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랑스령 Guiana 

지구에서 랑스는 원회에게 랑스는 이곳에서 어떠한 국가와도 쟁의가 존재하

지 않는다고 통지했다198). 그러나 사실은 랑스는 동쪽의 수리남과 륙붕 경계획

정을 해결하여야 했고, 수리남은 이의 신청을 통해 랑스의 신청과 원회의 권고

는 수리남이 향후 서양 지구에서의 신청과 양국간 륙붕 경계획정에 향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199). 랑스는 원회에게 뉴칼 도니아 동남지구에서 오스트

일리아와 뉴질랜드간 경계획정 문제가 있다는 것만 통지하면서 Vanuatu와 Mathew 

 Hunter Island 에 한 주권 쟁의가 있다는 것을 은폐하려고 하 다. 이에 하여 

Vanuatu는 랑스 통령과 원회 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 랑스의 신청은 

바 아투의 독립과 주권 토  통문화유산을 침범하고 있으며, 해당 신청은 바

아투가 Mathew  Hunter Island을 근거로 주장하는 륙붕확장 주장을 방해하고 있다."

고 정 히 지 하 다200). 이러한 상황에서 랑스는 원회에 뉴칼 도니아에 한 

부분의 내용을 심사하지 말아달라고 청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201). 

  상술한 사례로 보건 , 재까지 신청안건  토주권 혹은 해양경계획정에 한 

논쟁이 존재한다는 제 하에서 경계획정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분쟁 타방의 반

로 원회는 련 신청에 한 심의 거 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 에 당사국간 합의

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수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몇 가지 차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분쟁이 있는 타방과 합의한 후, 단독으로 신청하

는 아주 일방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때, 분쟁 타방은 일반 으로 이의 제기

를 통해 원회의 심의가 향후의 경계획정의 문제에 향을 미칠 수 없음을 강조하

거나, 분쟁이 있는 타방이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분쟁타방과 

문 정을 체결한 후, 단독으로 신청을 제출하는 것인데 노르웨이 경우가 바로 이

에 해당한다. 세 번째 한 합의 정신을 가장 잘 구 한 방법인데, 련 국가들이 

분쟁이 있는 해역에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재까지 두 개의 공동 신

청이 있었는데 이는 랑스, 아일랜드, 스페인과 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이고, 

196)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의 이의 신청은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nor.htm

참조.

197) 랑스령 가이아나와 뉴칼 도니아 지구에 한 신청 요약서는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fra.htm참 조.

198) 랑스가 신청한 요약서 제4 . 

199) 수리남의 각서는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fra.htm참조.

200) 바 아투의 서신은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fra.htm참조. 

201) 륙붕한계 원회 제20차 회의（2007년 8월 27일 -9월 14일）：《 륙붕한계 원회 업무진행 황설명》, 

      http://www.un.org/Depts/los/clcs_new/commission_documents.htm#Statements%20by%20the%20Chairman%20of%20the%20Commission，제

4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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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세이셀과 모리셔스가 공동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와는 반 로, 만약 경계

획정안을 제출한 국가가 신청제출 에 분쟁지역에 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원회가 러시아 신청과 랑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과 같이 분쟁국의 반  때

문에 원회의 심의 진행이 거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 쟁의가 있는 당

사국이 사 에 동의를 표시한 상황에서도, 원회는《의사규칙》 부속서1의 규정에 

따라 분쟁 지역 내의 하나 혹은 다수의 외측한계 확정을 "할 수 있다"202)는 것이지 

당연히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원회는 그 "행동이 국가 사이의 경계획정을 방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203). 러시아가 신청 인 

Barrents Sea 지구는 노르웨이가 그 이의 신청서에 원회가 러시아와의 경계획정 

문제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제 하에 러시아의 신청  해당 지역에 한 심사

에 동의한다고 명확히 밝혔지만, 원회는 최종 으로 러시아가 건의한 외측 한계

를 심의하지 않았고, 양국이 정을 통해 이 부분의 륙붕 한계를 확정하기를 권

고했다. 

  동 국해의 상황으로 보건 , 만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회의 심의를 

통해 동 국해 륙사면 끝이 오키나와해구의 서쪽 주변부 연안선에 치하는 것을 

승인받고자 한다면, 국은 신청 에 분쟁 타방인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리고 이는 극히 곤란한 임무임이 분명하다. 만약 국이 사 에 일본의 동의를 구

하지 않고 스스로 원회에 신청 한다면, 일본은 반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

게 되면 원회가 국의 신청심의를 거 할 것이다. 사실 일본이 반 의견을 제

출하지 않고 침묵한다고 하여도 원회의 <의사규칙> 부속서1의 요구에 따라 국

도 “이러한 쟁의를 원회에 고지” 하여야 하며, 한 원회에게 “외측 한계 설정

은 일본과 국 사이의 륙붕 경계획정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204)을 보증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신청이 원회의 책무 범 에 해당하는가에 한 논쟁이 있다는 

것과 원회의 권고가 동 국해 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해 실질 인 향을 끼

치게 된다는 을 고려할 때, 원회는 국의 신청 사안에 하여 “심의와 권고”하

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원회에 륙붕한계 신

청제출 방식으로 오키나와해구 이서까지 국 륙 토를 증명하고, 일본육지 토

의 자연연장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논의는 거의 실행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 원회《의사규칙》부속서1, 제5조.

203) 원회《의사규칙》제46조.

204) 원회《의사규칙》부속서 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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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과 남중국해 대륙붕

  동 국해 외에, 국은 남 국해에서도 200해리 외측 륙붕 연장을 주장할 수 

있다. 재 외측한계 설정을 한 문건 제출에 만 을 기하고 있다205). 약 부속서 

2 제4조는 "연안국이 제76조 규정에 따라 200해리 외측으로 자국 륙붕의 바깥 한

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연안국은 이러한 한계의 상세한 상황을 이를 뒷받침하

는 과학  기술  자료와 함께 가능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에 

하여 이 약이 발효한 후 10년 이내에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개최된 약당사국 제11차 회의 결정에 따라, 약이 1999년 5월 13일 

발효한 체약국에 하여는 약 부속서 2의 제4조가 정한 10년 기한을 1999년 5월 

13일 부터 계산한다206)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국이 원회에 200해리 외측 한계 신

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2009년 5월 13일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

국들은 10년 내 신청의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어서 2008년 제18차 당사국 총회에서

는 체약국은 아래의 방식으로 10년의 기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사무총장에게 비정보를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에 한 정보,《 약》제76조의 요구 《 륙붕한계 원회의사규칙》과《 륙

붕한계 원회과학기술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 비 황, 제출일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7).  

  만일 체약국이 " 비정보" 방식으로 10년 기한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유엔사무총

장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1）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정보 2）

약과 원회 문건에 따른 외측한계 비 황 3） 상 제출시기가 그것이다. 이러

한 방식이 연안국의 10년 기한 의무 부담을 폭 경감해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약의 부속서 2의 제4조에서는 연안국이 10년 내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의 상세한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 이고 기

술 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원회의《의사규칙》은 외측한계 "신청은 원

회가 정하는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08) 원회《과학과기술지

침》제9부분은 륙붕 외측 한계 확장 자료에 한 상세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

205)《 국 표단단장 王宗来의 《유엔해양법 약》제18차 체약국회의석상의 “ 륙붕한계 원회사업”의제에 한 발

언》（2008년 6월 17일）, 국유엔상주 표단 홈페이지(http://www.china-un.org/chn/xw/t466340.htm)（2008년 

11월 11일 방문.

206)《유엔해양법 약 부속서 2의 제4조가 정한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10년 기간의 계산에 한 결정》,2001

년5월29일,SPLOS/72，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01/387/63/PDF/N0138763.pdf?OpenElement 

207) 《 륙붕한계 원회업무량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유엔해양법 약》부속서 2 제4조와 SPLOS/72호 문건(a)가 규

정하는 능력에 한 결정》, SPLOS/183，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08/398/75/PDF/N0839875.pdf?OpenElemen

t，(a)단.

208) 제47조(1). 신청 격식은《의사규칙》 부속서3 제1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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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9). 해당 결정은 아직 "정보"에 한 규정 조건을 결정하지 못하 으며, 제출하

는 비정보의 체약국이 얼마나 긴 시간 내에 제76조의 요구  원회《의사규

칙》과 《기술 칙》에 따라 정식 외측한계 신청을 제출해야 하는가에 한 요구도 

없다. 이 게 비정보를 제출하는 연안국은 자유롭게 당사국이 정한 시간이라고 

인정하는 시간 내에 원회에게 그 륙붕 외측 한계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국이 남 국해 지구에서 직면하고 있는 인  국가와의 토분쟁  제출 에 

련 국가가 반 하지 않는다는 보증의 획득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국

으로서는 비정보 제출로 10년 기한 이라는 요구를 이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피하는 동시에 "과학 이고 신 한 외측한계 획정안"210) 제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국이 비정보를 제출하면, 사무총장이 이를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원회와 회원국에게 고지하고 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211), 련 국가가 

국의 행동에 반  의견을 제출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재까지 국은 륙붕 

외측한계 설정 신청서 제출일자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209) 원회는《과학과기술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륙붕 외측한계 설정 신청은 요약서, 주요 분석 설명 부분

(주요안건), 분석설명 부분에 제기한 모든 데이터 부분(과학기술증빙 데이터). 제9.1.3-제9.1.6단락 참조. 

210) “ 국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인 로 설정한 2009년 5월의 기한은 이미 거의 의미가 없다고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본 회의는 다양한 방법들에 해 심층 으로 토론, 원회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신청국이 과학 이고 신 한 외측한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

록 할 것이다.” 《 국 표단 단장 王宗来의 《유엔해양법 약》제18차 체약국 회의석상“ 륙한계 원회사

업” 의제에 한 발언》 

211) SPLOS/183 , (d)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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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본 대륙붕외측한계 자료제출의 과정에 관한 소고

1. 서론

  1982년에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 약에서는 연안국 주변해   그 

일  부분  해당국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에 해 배타 인 권리를 가진 부분

을 륙붕이라 부르고 있다. 연안국이 자국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 자원에까지 

이익 확 를 꾀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유엔해양법 약 제76조가 설립한 200해리 

외측 륙붕제도와 한 련이 있다212). 륙붕제도는 이미 1958년 륙붕 약에

서 설립되어 그 핵심을 이루는 1조~3조는 습국제법화 되었다고 보고 있다213). 특

히 연안국이 륙붕의 천연자원 탐사와 개발에 포 이며 배타 인 주권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륙붕 약과 습국제법이 규정하는 가장 요한 륙붕제도의 특

징이기도 하다.   

  유엔해양법 약은 제5부를 통해 륙붕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당 약에 의

하면 해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거리까지의 해 는 륙변계의 바

깥 끝(outer edge of continental margin)이 뻗어있지 않아도 법 으로 륙붕이라 

보고 200해리 이내의 륙붕에서는 기본 으로 륙붕 약 이래의 륙붕제도가 보

존되어 있다214). 200해리를 넘는 해 에 해서는 유엔해양법 약이 새로이 륙붕 

외측제도를 설정하 다. 유엔해양법 제76조 1항에 따라 연안국의 륙붕은 해 밖

으로 토의 자연  연장에 따라 륙변계의 끝까지 는 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200해리까지 해 지역의 해 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륙변계는 연안국 육지의 해면 아래쪽 연장으로서, 륙붕(shelf), 륙사면(slope), 

륙융기(continental rise)의 해 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동조 제3항에서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국은 륙붕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연안국은 자국주변해

212) 륙붕은 해당 연안국의 배타 경제수역( 해 밖에 있으며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역)의 외측에 

존재하더라도 육지의 자연연장 원칙에 의거, 외연(外緣)까지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13) 1969년 북해 륙붕사건에서 국제사법재 소(ICJ)가 이를 선언하 다. ICJ Reports 1969, para.63. 륙붕 약 1

조는 륙붕의 정의, 2조는 연안국의 권리, 3조는 상부수역의 지 (공해)를 규정한다.
214)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해서는 UNCLOS가 배타 경제수역을 설정하 지만, 제56조 3항은 해   하층토에 

한 권리는 제6부의 규정( 륙붕에 한 규정)에 의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실제로는 배타 경제수역제도의 

성립 결과 제56조 3항의 취지와는 반 로 륙붕제도의 독자성은 200해리를 넘는 해 에만 존속하게 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배타 경제수역에서도 륙붕에서도 연안국의 권리의 근거는 200해리

라는 거리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리비아  몰타 륙붕사건에서 ICJ
가 말한 바와 같이 륙붕을 동반하지 않는 배타 경제수역은 없지만 배타 경제수역을 동반하지 않는 

륙붕은 있으며 200해리 이내에서도 륙붕제도의 독자  의의는 있다. ICJ Reports(1985), para.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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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해 의 지형  지질 등에 한 과학  정보를 동 약에 의거하여 설치된 륙

붕한계 원회(CLCS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제출

하여 동 원회 권고에 따라 륙붕외측한계를 획정한다215).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 채택 후에 강화된 해양정책 시스템을 바탕으로 원래 

원회 신청 정이던 2009년 1월 보다 앞선 2008년 11월 12일 신청 차를 완료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륙붕외측한계 자료 비 과정을 심으로 일본의 

륙붕외측한계설정이 갖는 의의를 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해, 먼  

륙붕외측한계 자료제출의 개요를 살펴보며(제2장), 세 번째 장에서는 일본이 제출

한 륙붕외측한계 자료의 분석과 이를 해 비 차단계에서의 과학  근방법

에 하여 살펴본다(제3장). 셋째로 일본이 타국의 륙붕외측한계설정에 어떠한 이

의 제기(reaction)를 하 고, 향후 륙붕외측한계 자료제출에 따른 응방향은 어떠

한지에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대륙붕외측한계 자료제출의 개요

1) 유엔해양법 약에서 규정된 륙붕의 정의

  유엔해양법 약은 자연생태학 으로 특정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바다를 각 연안국

들의 해 폭을 측정하기 한 해기선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량하는 치 계를 

확립하여 구분해 놓았다. 이를 통해 구분된 해양에서는 각 연안국들이 가지는 권리

가 생되었고 이에 따른 해양의 이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엔해양법 약 제76조에서는 그 범 가 규정되는 륙붕이 무엇인지에 해 언

하 고216), 제77조에서는 연안국들에게 「해   그 의 천연자원( 물 그 외의 

비생물자원  정착성어종에 속하는 생물)의 탐사, 개발을 실행하는 주권  권리」를 

부여해 주었다217). 유엔해양법 약이 규정하는 륙붕은 지형학(geomorphological) 

용어인 「 륙붕」과는 다른 정의가 주어져 있으며 지형학의 「 륙붕」과 비교하

여 그 범 는 특히 넓다. 

215)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8항.
216) UNCLOS Article 76 (1) The continental shelf of a coastal State comprises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ubmarine areas that extend beyond its territorial sea throughout the natural prolongation of its land 
territory to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or to a distance of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where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does not extend up to that distance.

217) UNCLOS Article 77 (4) The natural resources referred to in this Part consist of the mineral and other 
non-living resources of the sea-bed and subsoil together with living organisms belonging to sedentary 
species, that is to say, organisms which, at the harvestable stage, either are immobile on or under the 
sea-bed or are unable to move except in constant physical contact with the sea-bed or the sub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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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해양법 약에서 륙붕의 정의는 「연안국의 륙붕이란 해당연안국의 해

를 넘는 해면  구역의 해   그 이며 그 토의 자연연장을 따라 륙주변부

의 외연에 이르기까지의 것 는 륙주변부의 외연이 해의 폭을 측정하기 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거리까지 이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연안국의 해를 

넘는 해면 의 구역의 해   그 이며 해당기선으로부터 200해리 거리까지의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2) 륙붕한계확장 자료의 작성  제출

  유엔해양법 약 제76조에는 200해리를 넘어 륙붕의 외연을 설정하는 규칙이 4

항부터 7항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규정에 따라 륙붕 외측경계를 획정하는 규칙,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연안국 토의 자연연장을 따라 륙주변부의 외측한계가 200해리를 넘어 

있을 것 ;

  둘째, 이하의 내용  (1) 륙사면각부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않을 것218), (2) 륙

사면각부로부터의 거리의 1% 이상의 퇴 층이 존재219)  어느 하나의 조

건을 만족하여야 한다220). 단, 이러한 공식에 의한 외측 고정 은 (1) 해

기선으로부터 350해리(단 해 해령은 350해리 제한선 만을 용), (2) 수심 

2,500m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의 내측에 치하여야 한다 ; 

  셋째, 륙붕 외측한계의 각 고정 간 거리는 60해리 넘지 않는 직선으로 는 것.

  육지의 자연연장으로서 유엔해양법 약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은 비교  간명(簡

明)한 기술로 되어 있지만, 실의 해  지형과 지질은 매우 복잡하여 육지의 자연

연장이라는 것을 륙붕한계 원회에 증명하기 한 방법은 간단명료하지 않다. 상

기 조건에 의한 200해리를 넘은 륙붕연장에 해서는 연안국은 지질학, 지구물리

학 는 수로학 분야의 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 륙붕한계 원회」에 륙붕 신

218) (1)는 미국의 제안자인 지질학자의 이름을 따 헤드버그 포뮬러라 불리고 있다. 

219) (2)은 아일랜드의 제안에 따르기 때문에 아일리쉬 포뮬러라 불리고 있다.

220) 교섭 당시, 상기 어느 방법일지라도 륙사면의 각부(the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가 기 이 되기 때문

에 그 치의 결정이 요하 다. 륙사면 각부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륙사면의 기부(基部)에서의 경사가 

가장 변화하는 이라 할 수 있으며(제76조 4항(b)) 지형학 으로 결정된다. 여기에서「반증이 없는 한」이

란 지형학 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면의 각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질학  ․ 지구물리학  증거(지

하구조에 한 것 등)를 제시하는 것으로 사면각부를 정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시마다 유키오(島田 

征夫) ․ 하야시 모리타카(林 司宣)(편), 『해양법 텍스트북』(2005년、유신도(有信 )), pp.69-70. 어떠한 지

질학  ․ 지구물리학  증거가 필요한가에 해서는 륙붕한계 원회가 1999년에 채택한 「과학기술지

침」(CLCS/11)에 있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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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221).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할 자료는 과학 ․

기술  가이드라인(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1999)에 기

술되어 있으며 이하와 같다.

∙ 해기선에 한 정보, 

∙ 륙사면각부의 치에 한 정보,

∙ 퇴 암의 두께에 한 정보, 

∙ 2,500m 등심선의 치에 한 정보,

∙ 해 의 고지, 해양해령  해 해령의 별에 한 정보,

∙ 륙붕 외측한계선에 한 정보 등

  이들의 정보를 생산하기 해서는 수심데이터, 측지데이터, 지질탐사데이터, 

력․지자기데이터, 기반암데이터 등, 해역지형, 지질에 해 종합 인 기재가 가능

하며 게다가 이들을 사용하여 논문화가 가능한 수 의 고도하고 객 인 데이터가 

필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륙붕한계확장을 한 신청은 쉽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오스트 일리아, 

뉴질랜드, 러시아의 자료제출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각국들의 해양지형이 여러 가

지 특징을 가진다. 특히 일본이 치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해 지형․지질

은 세계에서도 손꼽이는 복잡함을 가지며 서양의 단순한 해 지형을 제로 제정

된 약의 규정과 과학기술지침의 용에는 단연코 주의가 필요하다. 

  한 자료제출의 시간  제한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를 넘어 뻗는 륙붕한계를 획정하기 해서는 연안국은 자국주변의 륙붕 한계의 

상세와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 등을 자국에 해 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로부터 

10년 이내에222) 유엔해양법 약 부속서Ⅱ에 의거하여 설치된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하여 권고를 받아야 한다(유엔해양법 약 제76조 8항, 동 약 부속서Ⅱ 제4

조)223). 권고를 받은 연안국은 동조항의 해석에 의거, 륙붕한계 원회가 한 권고

221) 륙붕한계 원회는 개인의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21명의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로학의 문가로 구

성되며 동 원회 원은 유엔해양법 약 체약국회의에서의 선거에서 체약국이 형평한 지리  표를 확보

할 필요성에 타당한 고려를 기울여 선출된다(동 약 부속서Ⅱ 제2조). 동 원회의 원 임기는 5년으로 재

선가능하며 2007년 6월의 체약국회의에서 3기 원이 선출되었다. 한 동 원회는 1997년에 설립되어 일

본으로부터는 3기 연속으로 선출되어 있다(1기 하무로 카즈치카(葉室 和親)씨, 2기  3기 타마키 사쿠(玉
木 賢策)씨). 

222) 2001년 5월 14~18일에 개최된 제11회 유엔해양법 약 체약국회의에서 1999년 5월 13일 이 에 약이 효력

을 발생한 국가에 해서는 륙붕한계 원회로의 제출기한 10년간의 시기(始期)를 1999년 5월 13일이라 할 

것을 결정하 다(Decision regarding the date of the ten-year period for marking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set out in article 4 of Article Ⅱ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PLOS/72). 이로써 일본을 포함하여 다수 연안국의 동 원회로 신청기

한이 2009년 5월 12일까지 연장되었다.
223) 륙붕한계 원회의 임무는 다음 2가지이다(유엔해양법 약 부속서Ⅱ 제3조). ① 200해리를 넘는 륙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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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자국의 200해리를 넘는 륙붕 한계를 설정한다. 연안국이 이와 같이 하여 

설정한 륙붕 한계는 최종 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하지만 제76조 10항에서 제76

조 규정은 서로 마주하거나 인 하고 있는 해안을 가진 국가 간에서의 륙붕한계

획정 문제에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다.

3. 일본 대륙붕외측한계 자료의 정비 

1) 일본 륙붕조사의 경

  일본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도서국이며 해양을 해운, 수산 등의 경제활동의 

자리로서 부터 활용해 왔다. 향후에도 일본에게 있어서의 해양의 역할은 변함

없을 것이며 그 요성이 어들 일은 없을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 과 동반

하여 인류의 활동은 속하게 연안에서 원양으로, 천해에서 심해로 넓어졌으며 인

류에게 있어서 그 이용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온 한 바다도 연안

국의 활동이 경합하는 장소로 변화하 다. 이와 같은 해양문제들에 응하기 해 

이들을 포 으로 다루는 약으로 1982년에 유엔해양법 약이 채택되었다224). 

약은 60개국의 비 에 의해 1994년에 발효되어 2009년 2월 재는 157개국․지역이 

체결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96년 6월에 비 하여 같은 해 7월에 발효되었다.

  유엔해양법 약의 규정에 따라 일본의 륙붕 외측한계를 연장시키는 신청에 필

요한 조사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해상보안청을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  데이터를 

갖추도록 1983년부터 해 지형조사를 주로 하는 조사를 실행해 왔다. 해상보안청의 

력아래 1983년 10월부터 당시 새로이 건조된 측량선 「타쿠요(拓洋)」가 투입되

어 해 지형, 지자기, 력, 지질 등의 조사로 이루어진 륙붕조사를 개시하 다. 

1998년부터는 새로이 건조된 측량선 「쇼요(昭洋)」을 투입하 는데, 특히 쇼요는 

일본의 륙붕한계획정을 한 조사에만 문 으로 운용하 다. 

계에 해 연안국이 제출하는 데이터 그 외 자료를 검토하고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가 1980년 8월 29일에 채택된 양해성명에 따라 권고를 할 것, ② 연안국의 요구에 의해 신청을 한 데

이터 작성에 해서는 과학상․기술상의 원조를 할 것, 여기에서 말하는 1980년 8월 29일의 양해성명이란, 제
3차 유엔해양법회의 교섭에서 스리랑카와 같이 륙주변부에 범 하게 걸친 두꺼운 퇴 암이 있는 곳에 

해 특별한 취 을 요구하는 수정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동 회의에서 채택한 것이다. 동 양해성명은 벵

갈만 남부의 국가(스리랑카와 인도)의 륙주변부 외연의 설정에 한 권고에서는 동 양해성명 규정에 따른

다는 것을 륙붕한계 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S. Nandan and S. Rosenne(e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Ⅱ(Martinus Nijoff, 1993), pp.1019-1025.

224) 유엔해양법 약은 해양을 연안국과 타국과의 사이에서의 할권 배분의 에서 8개의 해양공간으로 구분

한다. 이들 해양공간은 토로부터 외해를 향해 내수, 군도수역(군도국에 한함), 해, 속수역, 배타 경제

수역(EEZ), 륙붕, 공해, 심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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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안청에서는 해역에서의 조사  꾸 하게 양성해온 음향기술의 경험을 활

용하여, 직  보는 것이 어려운 해  지형과 지각 성질에 해 음 를 사용하여 간

으로 조사하는 「정 해 지형조사」와 「지각구조탐사」를 분담 추진하 다. 

한 문부과학성도 「지각구조탐사」를 분담하여 실시하 으며, 경제산업성이 「기

반암채취」를 실시하는 등 기 간 문 역을 기 으로 분담하여 추진되었다. 

  해상보안청과 문부과학성이 실시하고 있는 굴 법탐사의 방법은 해 에 지진계를 

수백  설치하고 선박으로부터 해 에 인한 에어건으로부터 고압의 공기가 발사

되어 지각 속을 굴 하면서 된 지진 가 지진계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그림 5-1]. 

스트리머 이블

에어건

반사

퇴 층
해 지진계

굴

륙성지각

맨 틀 맨 틀

해양성지각

[그림 5-1] 굴 법탐사와 반사법탐사

  지진 가 해지는 속도를 해석하는 것으로 지각의 두께와 성질을 알 수 있다. 

한 지각구조를 높은 정 도로 구하기 해서는 표층을 덮고 있는 퇴 층의 분포

를 고려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와 같이 에어건을 음원으로 선박에서 

인한 스트리머 이블을 수신기로 하는 이차원반사법탐사를 굴 법과 동일 측선에

서 실시하 다. 최근 지질구조에 한 조사의 일종인 삼차원반사법탐사가 주목되었

고 실제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는 두꺼운 퇴 층 속의 탄화수소자원의 존재 는 존재가능성을 찾는 

것과 퇴 층을 변이시키고 있는 활단층의 형성을 조사하는 것 등에 매우 합한 방

법이지만 술한 바와 같이 일본이 륙붕연장을 생각하고 있는 해역에서 퇴 층이 

얇은 것, 륙붕조사는 자원탐사를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에서 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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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필요 없다는 것이 「 륙붕조사평가․조언회의」에서 결정되어졌다.

  실제 해상보안청에서의 굴 법탐사에서는 측량선 「타쿠요」와 「쇼요」를 사용

하여 2003년 10월과 2004년 3월에 미나미토리시마로부터 약 200km 남쪽에 존재하

는 타쿠요 제5해산을 거의 남북방향으로 가르는 측선으로 실시하 다. 데이터해석 

결과 타쿠요 제5해산은 두 개 이상의 산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과 해산북부의 해

는 남부의 해 보다 지각이 두꺼운 들의 특징이 밝 졌다. 

  해역에서의 조사는 착실히 진행되어 자료를 축 하 으며, 「 륙붕조사․해 자

원 등에 한 계부처연락회의」(2004년 12월 27일 개최)를 통해 3개의 원회(해

조사 원회, 유엔제출정보안작성 원회, 국제환경양성 원회)가 설치되어 효율

인 업무를 수행하 다225). 이를 해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지구과학분야의 연구

자․기술자  법률가를 빙 공동 력하여 륙붕이라는 주권  권리를 가진 

역획득의 목 을 한 책이 이 졌다.

  한 2005년부터는 민간 조사선을 활용한 지각구조탐사도 개시하여 2004년 5~7

월에는 해 지진계 수백   음 발생용 30개 에어건 어 이로 이루어진 총용량 

8,000입방인치의 용량 에어건 등을 사용한 이 에 없는 규모 굴 법탐사를 다

이토  오키노다이토 해령해역에서 실시하 다. 해 에 3km 혹은 일부 5km 간격

으로 설치한 지진계는 모두 회수되어 양호한 기록이 얻어졌다. 한 길이 6,000m의 

스트리머 이블을 인하여 반사법탐사도 실시하 다. 이들 조사데이터를 토 로 

오키노다이토 해령의 지각은 25km이상 두께의 륙성지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 

일본의 륙붕한계획정에 있어 요한 사항이 밝 졌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유형의  침입 의 해 지형은 복잡하며 경사최  변화 을 

일의 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문암,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 

이루어진 륙성지각과 무암으로 이루어진 해양성지각 천이(Transition) 에서 경

사최  변화 을 륙붕각부라 규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주변에서 연장가능성이 있는 해역으로 조사가 실시된 해역은 큐슈팔라우해

령과 같은 고도호(古島弧; 오래된 시 의 도호활동에서 형성되어 재는 활동이 그

친 해령) 는 오가사와라 해 와 같은 해 고지 등이었다. 해 고지를 상으로 

200해리 이원을 연장하기 해서는 해양해령이 아닌 해 해령 내지는 해 고지일 

것과 상 해 가 육지의 자연연장일 것이라는 두 가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해 해령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해서는 몇몇 증빙방법으로써 암석시료를 채취하

225) 2004년부터는 조사체제도 폭 강화되어 일본주변해역에서는 지 까지 실시된 이 없는 규모로 조사(정

해 지형조사, 지각구조탐사, 기반암채취)가 이 줬으며 다 한 조사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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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통해 구성하는 암석이 륙성/도호성 암석일 것, 물리탐사(반사법  굴

법 지진탐사, 력탐사, 자기탐사 등)에 의해 지각구조가 륙 /도호 이라는 것이 

제시되어야 다. 한 육지의 자연연장인 것을 나타내기 해서는 육지에서 상

해역까지의 지질구조, 즉 구성하는 암석의 성격과 지각구조의 연속성을 나타낼 필

요가 있었다. 물론 지질체는 그 기원(어떠한 지질학  과정(process)에 의해 그 지

질체가 형성되었는가를 말함)에 의해 본질 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본열도의 지질

학 인 형성과정이라는 지질학 분야에서도 매우 문 인 역에까지 논의가 고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 보건 ,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와 같은 해양섬의 경우도 꼭 육괴의 해

면 까지 뻗어있는 부분이 법 인 륙주변부이면 되고 토 지괴가 뻗어 있다는 

것만 제시되면 륙사면각부의 육지 측이 륙 /도호 일 필요는 없었다. 결국, 조

사를 통해 일본 남쪽해역에서 200해리를 넘어 륙붕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해역이 존재하는 것이 밝 졌다[그림 5-2]226). 

[그림 5-2] 일본의 륙붕연장가능성이 있는 해역 

(외측경계는 350해리선. 화살표는 일본령의 육지에서 연장가능성 해역으로의 육괴의 

자연연장 주장이 생각되고 있는 루트의 )

226) 지 까지 해상보안청 등의 조사에 의하면 륙붕의 연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나미토리시마, 오키노토리시

마, 미나미다이토지마 주변으로 65만㎢라 상되고 있다. 이 면 은 일본 토(약 37만㎢)의 약 1.7배에나 이

른다. 유엔의 심사를 통과하면 쟁도 하지 않고 이른바 합법 으로 토가 3배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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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사 결과 일본의 남쪽해역에는 륙붕외측한계 연장이 가능한 해역이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이 명되 었고 일본에서도 200해리를 넘는  륙붕 신청 을 해 유

엔해양법 약의 규정을  채우는 데 필 요한 지형․지질데이터를 수집하는 륙 붕조

사가 순조롭게 수집되어져 2008년 11월 12일 륙붕한계 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다. 

2) 일본 륙붕외측한계 자료의 특징

  일본 주변에서의 륙붕연장방책을 검토할 때 특히 요한 것은 유엔해양법 약

에서의 륙붕조항(제76조)이 주로 서양형(비활동 ) 륙외측부를 염두에 두고 

기술되어 있다는 , 그리고 1980년경부터의 해양에 한 과학  배경이해를 토

로 기 된 것임을 이해해 두는 것이었다. 즉 일본의 륙붕연장을 해서는 태평양

형(활동 ) 륙외측부로서의 지질학  특징에 따른 륙붕, 즉 륙외측부의 과학

 틀을 규명하여 그 틀 속에서 법 인 륙붕연장을 주장해 가야만 했다. 

  일본 주변 해역에서 많이 발달해 있는 활동  륙외측부로는 

  ① 상반(上盤) 이트의 면에 침입(沈入)된 이트에서 벗겨진 퇴 물로 이

루어진 변형된 암석이 만든 부가 웨지(wedge)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② 침입한 이트의 부분이 상반 이트에 언더 이 하거나 침입된 부

가 웨지(wedge)의 발달이 나쁜 경우, 

  ③ 부가가 일어나지 않고 침입한 이트에 의해 상반 이트로부터 물질이 구

조 으로 침식되어진 경우로 나  수 있다. 

  앞의 두 경우에서는 부가 웨지(wedge)의 바다 쪽 가장자리, 침식이 일어나는 경

우에는 상반 이트의 각(脚)  해구내측사면의 각이 이와 같은 활동 인 륙외

측부의 바다 측 한계로서 정해진다고 가이드라인은 제시하 다.

  륙붕 연장에서는 술한 내용과 같이 륙외측부  륙사면각부의 치 특정

이 매우 요한 요소 다. 륙사면각부는 약에 의해 「반 증거가 없는 한 륙

사면의 기부(基部)에 있어서의 기울임이 가장 변화하는 」이라 규정되어 있다. 하

지만 일본열도를 포함한 서태평양해역은 활동  륙외측부로 분류되어 세계에서도 

매우 복잡한 해 지형과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는 해역이며 해양법 약에 의해 륙

붕의 정의를 규정할 때에 규정되어 있었던 비활동  륙외측부에 해당하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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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지형․지질을 가진 서양역과는 크게 다르다. 이 때문에 륙경사각부의 

특정, 더 나아가서는 륙붕한계 원회 자료심사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상된다. 

  측량된 자료를 토 로 350해리까지 륙붕으로서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단한 

해역은 그림과 같다(그림 5-2). 뉴질랜드의 캠벨해 와 같이 명료한 얕은 지형구조

가 200해리를 넘어 이어지는 연장가능성 역과 달리 매우 정 한 시나리오와 양질

의 지질지구물리데이터를 통해 륙외측부의 틀을 구축하고 연장을 신청해 갈 필요

가 있는 해역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상 해역들은 큐슈팔라우해령의 북단, 

다이토해령지역, 오가사와라제도와 미나미토리시마 사이의 상해역, 미나미토리시

마의 남동쪽 상해역, 오가사와라해 , 치시마(千島)-일본-이즈오가사와라해구, 오

키노다이토해령으로 압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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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나다(日向灘)로의 해산의 섭입

2006년까지 휴가나다~큐슈(九州)남부해역에서 실시한 지각구조조사

(음 를 사용하여 해  의 지각 구조를 조사하는 조사) 결과, 휴

가나다의 해  에 해  산맥이 섭입되고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규명

제1카시마鹿島)해산

카시마 난바다에 치하는 제1카시마

해산의 서쪽 반 부분이 섭입에 의해 

산체붕괴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 규

명

일본 EEZ에서의 최심부(수심 9,780m)

이즈(伊豆)․오가사와라(小笠原)해구의 해 지형을 조사

하고 일본의 최심부 주변의 상세한 지형을 규명

[그림 5-3] 일본의 륙붕한계획정 성과227) 

227) 일본국 해상보안청(http://www1.kaiho.mlit.go.jp/KAIYO/tairiku/FinishSurveys_ExtendContinentalShel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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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슈팔라우해령의 북단은 큐슈 앞바다에서 서남일본호(弧)와 만나고 필리핀해

의 섭입역인 난카이(南海)트로 와 남서제도 해구의 경계가 된다. 큐슈팔라우해령 

상의 섬은 먼 남쪽 앞바다의 토리시마(鳥島)뿐이다. 육지의 연장이 큐슈팔라우해령

을 따라 200해리를 넘어 이어져 있다는 주장을 하기 해서는 본 해령이 그 북단부

에서 서남일본과 일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큐슈에서 200해리를 넘는 부분

을 연장 륙붕이라 주장할 것,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에서 북방  남방으로 오

키노토리시마 육괴(도호성 내지는 해양섬. 무암의 기반에 산호 석회암이 얹어 있

다고 고찰된다)의 자연 인 연장부가 계속되는 것을 제시하고 200해리 이상 이어졌

다고 주장할 것, 더 나아가서는 큐슈팔라우해령의 도 에서 만나는 다이토(大東)해

령 상의 키타다이토지마(北大東島), 미나미다이토지마(南大東島)  오키노다이토

(沖大東)해령 상의 오키노다이토지마(沖大東島)를 근거로 하여 자연 인 연장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이토해령지역의 지질구조는 다이토해령, 오키노다이토해령에 북방의 아마미(奄

美)해 를 포함하여 동서방향으로 뻗은 고지가 3열 뻗어있어 남북방향의 섭입활동

에 의한 도호활동에 의해 형성된 해령군이라 해석되고 있지만 3개의 고지의 계를 

시작으로 하여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지질구조발달사는 아직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기반이 되는 암석의 채취에 의한 그 구성암석의 성격 악, 반사법․굴

법 지진탐사에 의한 지진 속도분포를 근거로 한 지각구조의 규명을 추진하여 지

질구조발달사를 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해령에서 큐슈팔라우해령으로의 연장 

모습을 제시하여 키타다이토지마, 미나미다이토지마  오키노다이토지마 육괴의 

자연연장으로서의 고지 연속성을 주장하는 자료를 마련하 다. 한 동쪽 이즈오가

사와라호(伊豆 笠原弧) 소후암(孀婦岩)에서의 연장 가능성도 포함시켜 자료제출 하

다. 

  오가사와라제도와 미나미토리시마 사이의 상해역에는 서쪽에서 오가사와라해

에서 미나미토리시마로 이어지는 해산군이 발달하 고 미나미토리시마의 남동쪽 

상해역도 포함하여 기본 으로는 태평양  의 비고(比高)가 크지 않은 고지로 얇

고 긴 해령은 아니지만 해양해령과 심해 로 간주될 가능성을 보 다. 한편 미나미

토리시마에서 웨이크 등, 네카섬으로 펼쳐진 해 고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는 「 륙주변부의 자연구성요소인 해 고지」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지의 성질을 밝  미나미토리시마의 자연  연장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졌다.

 

  오가사와라해 는 이즈오가사와라해구와 마리아나해구 사이에서 이즈오가사와라

호와 만나 충돌-부가과정이 진행 이라 단되었다. 부가에 의해 이즈오가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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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오가사와라해 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오가사와라해 를 근거로 하는 서쪽으

로부터의 연장을 주장하고자 한다.

  동북 앞바다에서 하치죠지마(八丈島) 동쪽 앞바다까지는 태평양  의 해산군의 

일부 해산이 치시마(千島)-일본-이즈오가사와라해구로 치시마-동북일본-이즈오가사

와라호에 부가되는 부가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 자연 인 연장이라 주장

할 수 있는 해산군을 근거로 한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오키나와(沖縄) 

남쪽 필리핀해  상에 오키노다이토해령의 남서방향으로 발달한 오키나와해팽과 오

키노토리시마해분의 동북단 해역에서는 통상의 심해 와 다른 특이한 지각구조가 

추정되고 있어 일본의 육괴(오키노다이토지마, 미나이이오우지마(南硫黄島))와의 자

연  연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장 주장이 가능해졌다.

  일본 주변에서는 육지로부터 앞바다를 향해 뻗는 해 고지를 활용하여 륙붕을 

연장하는 것이 기본  근방법이다228). 지 까지의 조사에 의해 큐슈․팔라우해령, 

다이토(大東), 오키노다이토(沖大東)해령, 오가사와라해  등 일본의 륙붕 연장에 

요한 의미를 가진 해 고지의 상세한 형상  육지로부터의 지형의 연속성 등이 

명확해졌고 자료제출에 포함시켰다. 한 상세한 조사에 동반하여 200개가 넘는 수

의 해산이 새로이 발견되었으며, 를 들면 오가사와라 동쪽해역에서는 하루노나나

쿠사(春の七草)해산군, 아키노나나쿠사(秋の七草)해산군[그림 5-4] 등 일본풍의 특이

한 해 지형명칭이 국제 으로 승인되었다. 

하루노나나쿠사해산군
오가사와라 혼슈

세리해산
나즈나해산

고교해산

하코베라해산

스즈나해산

스즈시로해산
호토 노자해산

[그림 5-4] 하루노나나쿠사(春の七草)해산군

228) 일본주변해역의 경우 약에 의거하여 륙붕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  퇴 층의 두께에 따른 규정을 용

하는데 충분한 두께의 퇴 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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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새로이 얻어진 해 지형에 한 지식은 륙붕의 범  획정에 향을 미

칠 것이라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주장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하기 해서는 각각

의 해역과 연장의 근거가 되는 육괴로 양질의 지질․지구물리데이터를 수집, 축

하여 고도의 분석해석을 하는 것을 통해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과학 인 륙주변

부의 지질지각구조  구조발달사의 모델을 구축하고 활동  륙주변부, 활동 인 

도호, 분열하여 활동을 휴지한 고도호, 해양섬 등 일본에게 특징 인 육괴로부터 주

변의 해 해령, 해 고지 계를 과학 으로 밝  보다 포 인 륙붕  륙주

변부의 틀을 구축하고 륙붕연장의 근거로 주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일본 대륙붕외측한계 자료제출에 대한 시사점

1) 일본주변국가의 륙붕외측한계 자료제출 동향  일본의 항의(reaction)

  재 일본의 주변국가들 에서 륙붕외측한계자료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국가로

는 러시아, 오스트 일리아, 뉴질랜드, 국, 한국이 있을 것이라 상된다. 이들  

러시아, 국, 한국은 일본과 계쟁지역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이미 륙붕외측한계설정 자료를 2001년 12월 유엔에 제출하 다. 

하지만 데이터부족  주변국가(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등)의 분쟁해역을 포함하여 

신청하 기 때문에 원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229). 

  국은 륙붕 자연연장론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국 EEZ라고 주장하고 당

연히 조어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일본 EEZ 내에 있는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 아닌 암 라고 주장하므로 그 주변해역의 조사에 하여 일

본과 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 실효지배의 개념에서 독도를 자국 토라 주장하고 있다. 한 주변수역에 

한 이해가 첨 하여 해양경계획정의 결과를 같지 못하고 있다.

  분쟁지역과는 별개로 일본도 재까지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한 국가들의 자료

들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서는 항의서를 보내었다. 재까지 러시아, 뉴질랜드, 

오스트 일리아에 하여 의견을 제시하 다.

  ① 러시아 : Note dated 2001

  일본은 러시아가 제출한 지도에서 홋카이도  북방 네 개 도서의 해역에 러시아

의 배타 경제수역 선이 뻗 져 있는 것이나 륙붕이 설정되어 있는 것 등에 해 

229) 제출된 지역들  계쟁지역에 해 유엔은 여하지 않고 해당국사이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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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주장하 으며, 륙붕한계 원회가 북방 네개 도서의 토문제 는 일본·러

시아간의 륙붕  배타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향력을 주는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요청하 다.

  ② 뉴질랜드 : Note dated 28 June 2006 

  일본은 뉴질랜드가 주장하는 륙붕외측한계 자료  남극조약상 남극지역에 해

당하는 토주권· 토에 한 청구권이 동결되어 있음을 모든 국가들에게 상기시켰

다. 

  ③ 오스트 일리아 : Note dated 19 January 2005 

  일본의 견해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오스트 일리아의 자료제출에는 남극부근의 

륙붕 부분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는 남극조약 제4조에서 정한 남극지역에서의 토 

주권· 토에 한 청구권과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륙붕 

부분에 해 륙붕한계 원회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 다.  

2) 일본의 륙붕외측한계 자료제출의 향후 과제

  이제 일본은 륙붕외측한계 자료제출을 마무리 하 다. 하지만 이후부터가 더 

요하다고 여겨진다. 자료제출의 공식승인이 유엔에서 나올 이후를 상정하여 제언

하고자 한다. 

  ① 륙붕연장의 가능성이 있는 상해역은 하며 복잡한 지하구조라는 에

서 앞으로의 개발을 하여 고정 도이며 신속한 조사기술을 사용하여 조사를 

지속 으로 실시, 자료를 축 할 것.

  ② 륙붕한계 원회의 심사에 비한 이론  구축작업과 함께 원회 권고에 따

른 일본의 독자  륙붕연장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작업이다. 한 상해

역은 지질 으로 획일 이지 않고 해역마다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에 근

거하여 가이드라인의 어느 항목에서도 불합치한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일본의 학술  그리고 정부차원의 다양한 응 노력이 개될 필요가 

있다. 이후 조사결과는 권  있는 학술지에 공표하여 세계 으로 인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 

  ③ 이를 해 데이터취득  해석을 실행하는 산․학․ 의 지구과학과 련된 

과학자․연구자를 통합한 사령단으로서의 핵조직을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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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처리․해석을 실시하는 지구과학분야으로서는 「지질」  「지구물

리」가 있지만 국내의 연구자  기술자는 많지 않은 실정에 있다.

  ④ 륙붕연장은 기본 으로 토문제이다. 석유․천연가스, 어업자원, 코발트, 열

수 상 등의 속자원이 있는지의 여부도 요하지만 토  가치로서도 획

정할 이유는 충분하다. 

  ⑤ 주변해역에 한 조사는 륙붕 연장을 한 노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륙붕에 분포하고 있는 석유․천연가스, 해 열수 상 등의 물자원 탐 에도 

다양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개되어야 한다. 

  ⑥ 내각부에 륙붕을 한 특별 체제의 산을 계상하는 것. 륙붕 련 부서

는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경제산업성 자원에 지청, 문부과학성 산하의 (독)

해양연구개발기구가 있고 이들은 일반회계에 의거하여 련 조사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본 유엔의 자료제출 이후에도 승인받게 되는 역의 조사는 꾸

히 필요하고 련 토가 재 토의 3배에 달한다는 에서 륙붕획정을 

한 특별 산을 내각부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달러에 알래스카를 구입하 을 때 「커다란 

냉장고를 샀다」고 비 을 받았지만 그 후 , 석유․천연가스가 발견되어 평가가 

일변하 다. 손손 비 을 받지 않도록 일본도 국가백년의 계획 하에 륙붕

련 산학 의 총력을 결집하여 세계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을 구

축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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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륙붕 제도의 기본 개요

1) 륙붕의 법  개념

  륙붕은 원래 해양지리와 지질학상의 개념이며 법  의미에서의 륙붕 개념이 

나타난 것은 2차 세계  이후의 일이다. 1945년 9월 28일, 미국 투르먼 통령은 

《 륙붕의 해 와 하층토 자연자원 정책에 한 제2667호 통령 선언》를 발표하

고(이하《투르먼 선언》라 함), “미국은 연안과 인 하여 공해 아래에 있으나 미국 

연안과 인 하고 있는 륙붕 해 와 하층토의 자연자원이 미국에 귀속되며 미국의 

할과 통제를 받는다”고 선언하 다230).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는 륙붕의 범 를 

100 fathom을 넘지 않는 수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 후 얼마되지 않아, 미국을 

시한 많은 국가들이 그 인 해역, 해   그 자원에 한 할권을 선언하 는

데 주장하는 내용과 범 는 각기 달랐다.  

  과학기술과 국제법의 발 에 따라 륙붕의 법  개념과 내용도 많은 변화가 있

었다.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제정된《 륙붕 약》과 1982년 제3차 유

엔해양법회의에서 제정된 《유엔해양법 약》(이하《 약》이라 함)의 련 규정에

서도 이러한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 륙붕 약》에 근거한 “‘ 륙붕’이란 단어

의 의미는 (a) 인 한 연안하되 해 밖에 있는 해 구역의 해상과 해 지하로서 

상부수역의 수심이 200m 까지의 것, 는 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상부수역의 심

도가 해 구역의 천연자원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곳 까지의 것, (b) 도서의 연안

에 인 하고 있는 같은 해 구역의 해상  해 지하231)로 정의되며, 이 개념에 의

하면 륙붕은 하나의 동태  변수로서 인류 과학기술의 발 과 해양자원에 한 

개발 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많은 불확정성을 갖게 되었다. 

  해 자원 탐사개발 능력의 속한 성장과 일련의 국제사법 결  재 결의 출

, 그리고 각국의 행 가 지속 으로 개됨에 따라《 륙붕 약》의 모호하고 불

확정한 개념으로는 이미 시 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륙붕제도에 한 어렵고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 토

론과 상이 지속되었는 바, 륙붕의 법  개념에 해서도 한 수정을 가하

다. 이에 따라 련된 상세 규정이 도출되었고, 과학 이고 법  개념을 바탕으로 

륙붕에 한 개념을 재확정하기에 이르 다232).  

     본 논문의 내용은 어떠한 조직 혹은 단 의 견해를 표하거나 련이 없으며, 자 본인의 견해임을 밝힌다.  

230) 北京大学法律系国际法教研室,《海洋法资料汇编》（北京：人民出版社，1974년），pp.386~387. 

231) 1958년《 륙붕 약》제1조.

232) 《 약》제76조：1. 연안국의 륙붕은 해 밖으로 토의 자연  연장에 따라 륙변계의 바깥끝 까지, 

는 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 지역의 해

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2. 연안국의 륙붕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한계 밖으로 확장될 수 없다. 

3. 륙변계는 연안국 육지의 해면 아래쪽 연장으로서, 륙붕․ 륙사면․ 륙융기의 해 와 하층토로 이루

어진다. 륙변계는 해양산맥을 포함한 심해 양 나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a) 이 약의 목

상 연안국은 륙변계가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아래 선  어느 하나로 륙

변계의 바깥끝을 정한다. (i) 퇴 암의 두께가 그 가장 바깥 고정 으로부터 륙사면의 끝까지를 연결한 가



－ 232－

  《 약》에 의거하여, 연안국의 륙붕은 해 밖으로 토의 자연연장에 따라 

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는 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까지 해 지역의 해 와 하층토로 확장하게 된다. 나아

가《 약》은 륙변계가 연안국 육지 토의 바다로의 연장 부분을 포함하며, 육지 

륙붕과 륙사면, 육상기지의 해상과 하층토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양 와 해

령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발  해석을 도출하고 있다. 

   넓은 폭의 륙붕을 가진 연안국의 입장에서 륙붕 외측한계는《 약》제76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두개의 공식선”과 “두개의 제한선”을 통해 확

정할 수 있다.  

  이때 두개의 공식선이라 함은《 약》제76조 제4항이 연안국의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획정시 임의로 선택하도록 제공하는 두개의 공식선을 말한다. 두 공식에

는 (1）FOS까지를 연결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한 1％인 가장 바깥 고정 (퇴

암 두께선) : (2）FOS ＋ 60해리선. 륙사면의 끝으로 부터의 거리는 60해리를 

넘지 않는 각 정 을 기 으로 경계선을 확정한다. 상반된 증거가 없는 상황(in the 

absence of evidence to the contrary)에서는 륙사면의 끝은 그 기 에서 경사도

의 최  변경 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제한선 이라 함은 공식선이 획정한 륙붕 외측한계선의 각 정 을 따라

서 해기선에서 350해리를 넘지 않거나 혹은 2,500미터 등심선 밖 100해리를 넘지 

않도록 설정된 제한선을 말한다. 

  연안국은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어떠한 공식이나 제한 방식

의 용으로 최 한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확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연안국이 자연 연장된 200해리 이내의 륙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200해

리 외측 륙붕도 갖지 못한다.  

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한 1퍼센트인 가장 바깥 고정 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ⅱ) 륙사면의 끝으로부

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 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b) 반 의 증거가 없는 경우, 륙사면의 끝

은 그 기 에서 경사도의 최 변경 으로 결정된다. 5. 제4항 (a) (i)과 (ⅱ)의 규정에 따라 그은 해 에 있는 

륙붕의 바깥한계선을 이루는 고정 은 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거나 2500미터 수심을 연결하는 선

인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6.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 산맥에서는 륙붕

의 바깥한계는 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이 항은 해양고원․융기․캡․해퇴  해 돌출

부와 같은 륙변계의 자연  구성요소인 해 고지에는 용하지 아니한다. 7. 륙붕이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경도와 도 좌표로 표시된 고정 을 연결하여 그 길이가 60해리

를 넘지 아니하는 직선으로 륙붕의 바깥한계를 그어야 한다. 8. 연안국은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

는 륙붕의 한계에 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륙붕한

계 원회에 제출한다. 원회는 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에 련된 사항에 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행한다. 

이러한 권고를 기 로 연안국이 확정한 륙붕의 한계는 최종 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9. 연안국은 측지자료

를 비롯하여 항구 으로 자국 륙붕의 바깥한계를 표시하는 해도와 련정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

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를 히 공표한다. 10. 이 조의 규정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이웃한 연안국

의 륙붕경계 획정문제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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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국의 륙붕에 한 권리

(1 ) 주권  권리

 《 약》제77조 1항에 따라 연안국은 륙붕과 자연자원의 개발을 목 으로 륙

붕에 한 주권  권리(sovereign right)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본 권리는 자연자원과 직 으로 련이 있는 

것으로 자원성을 지닌다. 륙붕제도의 발 으로 보면《투루먼선언》은 륙붕의 

해상과 해 의 자연자원을 상으로 하는 것이다. 자원이라는 특성에서 볼 때, 《

륙붕 약》과《 약》은 완 히 일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륙붕제도의 본질

인 성격으로 서 륙붕은 연안국 근해의 일정 범  내의 해상  하층토이다. 따

라서 륙붕제도에서 부여하는 연안국 권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주로 해상  그 하

층토의 자연자원과 련된 권리이다. 둘째, 본 권리는 연안국에 배타 인 것으로 배

타  성격을 갖는다. 연안국이 륙붕 혹은 자연자원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연안국

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233). 셋째, 

본 권리는 연안국의 고유의 것으로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연안국의 륙붕 자원에 

한 고유의 권리는 유효하거나 혹은 특징 인 령 혹은 어떠한 명문화된 선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2) 할 권

  연안국의 륙붕에 한 할권(jurisdiction)은 두가지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우

선《 약》제79조 제4항에 의하면, 연안국은 륙붕 탐사와 그 자연자원 개발에 

한 할권을 지닌다. 둘째, 《 약》제80조에 의거하여 EEZ에서의 인공도서, 시설 

 구조물과 련된 규정은 륙붕의 인공섬과 시설  구조물에도 용된다. 제60

조 제2항는 연안국이 이러한 인공섬, 시설과 구조물에 하여 세, 재정, 생, 안

  출입국 리 법령에 한 할권을 포함하여 배타  할권을 갖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륙붕에도 같이 용된다. 

(3) 배 타  권리

  《 약》제81조는 연안국은 륙붕에서 모든 목 의 시추를 허가하고 규제할 배

타  권리(exclusive right)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타 권리가 강조하는 것은 

연안국이 배타 인 수권(授權)과 리 행 이다. 

  륙붕제도는 연안국의 해상  하층토 자원에 한 개발권을 기 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안국이 륙붕에 해 행사하는 권리는 제한 이다.《 약》은 연안국의 

233) 《 약》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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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붕에 한 권리는 그 상부를 덮고 있는 수역이나 수역 상공의 법  지 에 

향을 주지 않으며, 그것을 덮고 있는 수역은 지속 으로 배타 경제수역, EEZ, 공해

의 지 를 유지하고 그 상공은 지속 으로 기존의 개방지 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륙붕의 특수한 지 에 근거하여,《 약》은 특히 연안국의 륙붕에 한 

권리행사가 타국의 항행의 권리  이 약이 규정하는 다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

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약》은 모든 국가에게 륙붕에서 해

선 선을 부설할 자격을 보장하고 있다. 연안국은 륙붕을 탐사하고 그 자연

자원을 개발하며, 선 부설이 야기할 오염을 방시, 감소, 통제하기 한 합리  조

치를 취하는 것 외에, 이들 해 선이나 선을 부설하고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륙붕의 무생물자원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

은 을 지 하거나 물을 공여하여야 한다. 

  《 약》제8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안을 인  혹은 향하는 국가간 륙붕 

주장 첩문제는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하여 국제법을 기 로 합의 하여야 한다. 

합의에 이르는 동안 각국은 잠정약정을 체결하기 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200해리 외측 륙붕

  륙붕은 하나의 통일되고 완 한 법률개념으로 소  "외측 륙붕"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법  개념은 아니다. 법 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륙붕만 존재할 뿐이지 

하나의 륙붕과 하나의 분리된 확장 륙붕 혹은 외측 륙붕이라는 것은 없다234). 

비록 많은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륙붕 정보자료를《 약》제76조 제8항과 부속

서2에 근거해 설립된 륙붕한계 원회(이하 “ 원회”라고 함）에 제출하 으나, 이

는 연안국의 륙붕이 재 "연장" 혹은 "확장" 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연안국의 200해리 외측 륙붕  그 외측 한계에 한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륙붕을 가지고 있는 연안국에게 200해리 이내의 륙붕 부분과 200해리 

외측 륙붕 부분은 모두 연안국이 주권  권리를 행사하는 할해역에 속한다. 만

약 그 륙붕의 200해리 이내와 이외를 구별하여 논하고자 한다면,《 약》이 건립

한 륙붕제도는 그 범 로 볼 때 "내외일치" 이면서 "내외유별"이게 된다. 

 《 약》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연안국의 륙붕은 그 육지 토의 모든 자연연

장을 말하는 것으로 륙변계 외측 해 의 해상과 하층토까지 확장된다. 만약 거리

로 경계선을 획정한다면 이는 200해리 이내의 부분과 200해리 바깥 부분을 포함하

는 것이다. 즉,《 약》이 연안국에 부여한 륙붕 자연자원에 한 권리로 보건 , 

연안국의 륙붕에 한 주권  권리, 할권  배타 권리는 "내외일치" 하는 것

으로 륙붕의 "내" 혹은 "외"라는 구별에 의해 향을 받지 않으며, 200해리 내외

에 있다는 것 때문에 법  성질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동시에 넓은 

륙붕을 가진 연안국의 륙붕에 한 권리 한 "내외유별(内外有别)”한 것이며, 

234) Barbados/Trinidad and Tobago, 45ILM798 (2006) (www.pcac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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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넓은 륙붕을 가진 연안국에게 200해리 외측 륙붕상의 비생물자원 

개발시 국제해 기구에 을 지 하거나 물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향유 하도록 하고 있다235).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공유"가 연안국의 자연연장 

륙붕에 한 "이등분(一分为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 즉, 이러한 "

공유"로 인해 륙붕이 연안국 육지 토의 모든 자연연장이라는 법  성질로 변경

하는 것이 아니며, 한 200해리 외측 륙붕의 법  지 가 자보다 하 에 있다

거나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236).

  동시에, 연안국의 륙붕에 한 주권  권리 향유가 배타성과 고유성을 가지며, 

한 이러한 권리가 실효 이거나 념 인 유 는 명시  선언에 의존하지 않

는다고는 하나, 연안국은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에 한 정보와 데이터를 륙

붕한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회 "권고"를 기 로 최종 이고 구속력있는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획정하여야 한다237).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획정과 해안을 인  혹은 향하는 국가간 륙붕 경

계획정에는 다른 이 있다.《 약》제6부는 1958년《 륙붕 약》을 발 시킨 것

인데,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확정에 하여 일련의 복잡한 기술기 과 측정방

법을 규정하고 있다. 술한 바와 같이 "두개의 공식선"과 "두개의 한계선"이 그것

이다.《 약》제76조 의해 획정한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는 연안국의 륙붕과 

국제심해 지역（《 약》에서는 “심해 ”로 칭함)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 제83조는 연안을 인  혹은 향하는 국가간 경계획정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

으며, 제76조 제10항은 이 조항이 해안을 향 혹은 인 하는 국가간 륙붕경계획

정문제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약》의 륙붕 련 규정은 륙붕의 법  개념  그 자연연장의 

자연사실 사이의 계를 거듭 설명하고 있는데, 륙붕을 하나의 법률  개념과 

륙주변부를 하나의 과학 인 개념으로 연계시켜 200해리 거리 기 을 도입함으로

써, 연안국이 과학  의미에서 자연연장된 륙붕을 가지는가에 계없이 모두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륙붕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에 

의하면, 연안국의 육지 토가 바다로 자연연장되어 있다는 객  사실이 없더라도 

200해리 까지의 륙붕은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약》은 넓은 륙붕을 

가진 연안국에 하여 자연연장되고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에 한 권리와 규

칙을 규정하고 있다.

 《 약》의 이러한 "균형(左右平衡)"있는 규정은 두 가지의 완 히 다른 객  상

235) 《 약》제82조 “1. 연안국은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에 있는 륙붕의 무생물 자원 개발에 하여 

을 지 하거나 물을 공여한다. 2. 지 과 물공여는 생산개시 5년 후부터 그 구에서 생산되는 모

든 생산물에 하여 매년 납부된다. 6년째의 지 이나 물공여의 비율은 생산물의 가격이나 물량의 1

퍼센트로 유지한다. 그 비율은 12년째까지 매년 1퍼센트씩 증가시키고 그 이후에는 7퍼센트로 한다. 생산물

의 개발을 하여 사용한 자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자국의 륙붕에서 생산되는 물자원의 순수입국인 

개발도상국은 그 물자원에 한 지 이나 물공여로부터 면제된다. 4. 지 과 물공여는 해 기

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해 기구는 이를 개발도상국 특히 개발도상국  최 개발국  내륙국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고 공평분배의 기 에 입각하여 이 약의 당사국에게 분배한다.

236) 《 약》제76, 82, 83조.

237) 《 약》제76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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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약을 용하는 데는 일정한 혼란과 난 을 

야기하 으며, 동시에 일부 조항을 해서는 비교  융통성있는 해석 여지를 부여

하고 있는 셈이다. 

 

4) 200해리 외측 륙붕의 정보자료 제출

 《 약》부속서 2의 규정에 의하여 “제76조 규정에 따라 200해리 외측으로 륙붕 

바깥 한계를 설정하려는 연안국은 이러한 한계의 상세한 사항을 뒷받침하는 과학

․기술  자료와 함께 가능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에 하여 

이 약이 발효한 후 10년 이내에 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8). 《

약》제76조 제4～6항의 륙붕 외측한계 확정에 한 기술규칙의 복잡성으로 보건

, 련 정보자료의 제출은 연안국의 과학기술 능력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도 임

은 틀림없다.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의 요성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정보자료 제

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을 고려하여, 2001년 5월에 열린 제11차 유엔해

양법 약 당사국회의 회의에서는 10년 기한 계산은 《과학기술지침》이 마련된 

1999년 5월 13일을 기 으로 하도록 결정하 다. 이에 따라 1999년 5월 13일 이

에《 약》을 승인한 국가에 하여는 늦어도 2009년 5월 13일 에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획정과 한 법  작업을 마치도록 요구하고 있다23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종결되는 시 까지 200해리 외측 륙

붕 련 정보자료를 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가에 하여는 여 히 회의 이다. 

2009년 3월 재까지 17개 국가만이 이러한 제출을 완료하 으며, 이  부분의 

국가들은 부분제출을 한 상태이다240).

  2008년 6월, 제18차 유엔해양법 약 당사국회의에서는 200해리 외측 륙붕 정보

자료 제출 기한에 한 새로운 결의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연안국이 유엔사무총장

에게 본국의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에 한 정보와 비 황  제출일자에 

한 “ 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를 제출할 경우《 약》의 시한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식 외측한계 련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241), 

한 " 비자료"에 해 심의를 하지 않는다. 

238) 《 약》부속서 2:《 륙붕한계 원회》, 제4조.

239) 유엔해양법 약 부속서 2 제4조가 정한 륙붕 한계 원회의 자료제출의 10년 기간 계산에 한 결정은 

SPLOS/72 참조.

240) 이 13개 국가  그 제출 시간은 각각 러시아（2001년 12월 20일）, 라질（2004년 5월 17일）, 오스트 일

리아（2004년 11월 15일）, 아일랜드（2005년 5월 25일）, 뉴질랜드（2006년 4월 19일）, 랑스, 스페인과 

국（2006년 5월 19일 공동 제출）, 노르웨이（2006년 11월 27일）, 랑스령 가이아나와 뉴칼 도니아

（2007년 5월 22일）, 멕시코(2007년 12월 13일), 바베이도스（2008년 5월 8일）, 국(2008년 5월 9일), 인도

네시아（2008년 6월 16일）와 일본(2008년 11월 12일), 모리셔스와 세이셸(2008년 12월 5일), 미얀마(2008년 

12월 16일), 수리남(2008년 12월 24일), 랑스(2009년 2월)이다. 자세한 사항: 

     http://www.un.org/Deps/los/clcs new/clcs home.htm.

241) 륙붕한계 원회의 업무량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가의《유엔해양법 약》부속서 2 이행에 한 제4조  

SPLOS/72호 문건（a）단락에 실린 결정된 능력의 결정은 SPLOS/1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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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및 법적 개념의 공동개발

  1958년 바 인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페르시아만 륙붕 공동개발에 한 정을 

체결한 후, 공동개발 이론과 실천은 이미 50년이라는 발  역사를 걸어 왔으며, 비

교  완성된 법률 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1) 공동개발의 법률  개념

  공동개발 제도의 탄생과 발 은 국제법 이론과 국가행 에 많은 공헌을 하 다. 

법  의미에서의 공동개발은 여러 종류의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데, 일반 으로는 

경계획정 에 잠정 으로 공동개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공동개발은 정치  

토 를 바탕으로 하는 법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련 당사국이 치

하고 있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하여 각자가 주장하는 분쟁을 잠시 미루고, 분쟁

지역에 한 석유가스 자원을 공동개발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경계획정 정은 "공

동개발조항"을 통해 이미 발견하 거나 혹은 장래에 발견 가능한 경계선을 넘어 조

재하는 석유가스 자원에 해 규정하고, 경계선 내외측을 걸치는 방식으로 공동개

발구역을 설정하여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의  개념의 공동

개발에 속한다. 

  생각건 , 경계획정  공동개발이라는 것은 국가간 해양경계획정을 완성하기 

단계의 임시 인 안배로써 이는 주권 국가가 해양 경계선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

서 각자 경계획정에 한 입장에 향을 주지 않고 분쟁지역의 자원을 탐사 개발하

는 조치로 최종 인 경계획정에 향을 주지 않는 행 이다. 

2) 공동개발의 국제법  근거

  공동개발은 국가행 를 통해 발 되어 왔으며, 일부 문가 연구와 논문을 통해 

《 약》에도 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공동개발에 한 법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개발에 한 국제법  근거는 국가간 실천과 경험을 통해 발 되었다. 국가

간 해양석유가스 자원에 한 공동개발 사례는 20건 이상이며, 이러한 사례들은 해

당 분쟁지역에서의 긴장과 립을 성공 으로 완화시키거나 화해시키는 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동개발의 국가실천과 경험은 국제법 이론의 발 에도 조력

하 으며 련 국가들에게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국제법 문가의 연구와 술 

역시 국가간 공동개발 안배에 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를 들어, 1968년 William 

T Onorato가 발표한 《국제석유비축의 공동분배》는 공동개발 문제에 해 총체

인 이론 근을 시도하고 있는데242), 해당 연구는 1969년 국제사법재 소의 북해 륙

붕사례에서 근해 자원의 공동개발 개념을 최 로 도입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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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련 국가가 분쟁해역에 “공동 할, 사용 혹은 개발 제도”를 설립하도록 

건의하고 있다243). 이후, 국 국제법  비교법 학에서는 공동개발 문제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공동개발 정의 모범 안을 도출하고《근해석유가스 공동개발》

이라는 서를 출간했는데, 이는 공동개발 정을 달성하려는 련 국가에게 요한 

참고를 제공하고 있다244). 

  유엔해양법 약의 련 조항은 국가간 공동개발 진행에 한 가장 직 인 국제

법 근거이다.《 약》제83조는 련 국가가 경계획정 합의에 달성하기 에 "이해와 

상호 력정신으로 실질 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

도 인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 인 경계획정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는 공동개발에 한《 약》의 기본  틀이면서 련 국가가 공동개발을 진행토록 

유도하는 법  원칙이기도 하다.  

3) 공동개발의 향요소

  국가 행 라는 측면에서 공동개발에 향을 주는 요소는 아주 많다. 특히 해당 

국가의 정치  결단은 공동개발을 효과 으로 개하는데 결정 인 작용을 한다. 

극히 정치 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잠정  안배에서, 일국의 정치  결단은 공동개

발의 실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공동개발 

정에서 아이슬란드는 얀마이엔이 노르웨이 토라는 사실에 하여는 이의가 없

었다. 해당 사안에서 양측은 모두 얀마이엔 주변 륙붕이 아이슬란드 륙붕의 자

연연장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으나,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가 그 륙붕을 

얀마이엔의 92해리 까지 확장하는 것에 동의했다. 더구나 양측이 건립한 공동개발

구역 면 의 약70％는 모두 노르웨이 쪽에 치하고 있었다. 공동개발 정에서 경

과 개발 등에 한 내용 역시 아이슬란드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즉, 이 합

의는 명확하게 냉  후기의 국제정치와 국가안 정책 등이 양국 합의에 깊은 향

을 끼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노르웨이는 일방 인 양보를 통해 아

이슬란드가 계속 NATO(북 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지 를 유지토록 했고, NATO

는 아이슬란드 국경내의 군사기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노르웨이가 이 같은 

양보를 한 배경에는 외국군의 주둔을 엄격하게 지하는 노르웨이가 아이슬랜드 내

에 주둔하는 NATO의 세력을 활용하여 소비에트 연방의 강력한 북방 함 로부터 

보호 받는 효과를 거두기 한 것이었다245). 

  공동개발지역의 확정은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한 문제 의 하

나이다. 국제법 이론과 국가실천에서는 일반 으로 각국이 주장하는 경계획정 첩

지역을 공동개발 지역으로 설정하거나 첩지역 내에서 공동개발 지역을 설정한다. 

242) William T Onorato, Apportionment of an International Common Petroleum Deposit. ICLQ, 1968.

243) 国际海洋局政策研究室,《国际海域划界条约集》(北京：海洋出版社,1989年）, p.81.

244) See Hazel Fox and Paul McDade,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 Gas, BIICL,1989,1990.

245) 蔡鹏鸿.《争议海域共同 发的管理模式：比较研究》(上海：上海社会科学出版社，1989年），pp.9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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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의 얀마이엔 련 공동개발도

[그림 6-2] 호주와 인도네시아/호주와 동티모르간 

공동개발도

오스 트 일리 아

와 인도네시아

의 Timor해 공

동개발 정은 

공동개 발구역 에 

한 의미있는 

사례로 평가된

다. 오스트 일

리아와 인도네

시아 양국은 바

다를 사이에 두

고 향하고 있

으며, 륙붕 

경계획정에 

한 주장의 차이

로 약 6.1만㎢

의 해역이 첩되고 있었

다. 1989년 12월，오스트

일리아와 인도네시아는

《티모르갭 정》을 체결

하고 양측의 권리주장 

첩지역을 력지역

(Cooperation Zone)으로 

설정하 다246). 이 , 양

국의 간선과 1500미터 

등심선 사이의 구역이 실

질  의미의 공동개발수

역이다. 2001년 7월, 독립

국 지 를 획득한 동티모

르는 오스트 일리아와 

《티모르해 석유가스 자

원개발에 한 양해각

서》에 서명하고 상술한 

합의를 무효화 하 다. 

246) 개서 pp.2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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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일 동중국해 공동개발

1) 일 동 국해 공동개발의 경과

  국과 일본은 일 이 1970년  동 국해 공동개발 문제에 한 수차례의 의견교

환을 통해, 공동개발에 한 입장을 보다 뚜렷하게 표명하 다. 1979년 6월, 국은 

정식으로 일본에게 조어도 부근해역의 석유가스자원 공동개발 의견을 제의하 다. 

이는 국이 처음 공개 으로 "분쟁을 유보하고, 공동개발( 置争议, 共同開發)" 방

식을 통해 주변국과의 토  해양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이후 양측은 동 국해 공동개발 문제에 해 수차례 의견을 교환하 고, 국측은 

륙붕의 자연연장원칙을 거듭 밝히면서도 토주권 분쟁을 유보하고 조어도 인근 

해역 자원에 한 공동개발 의지를 제기하 다. 그러나 일본은 조어도 유권 분쟁 

뿐만 아니라 인근해역의 공동개발에 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더구

나 동 국해에서 간선으로 주장하는 경계선을 과하여 개발하는 문제를 극

으로 개진하여 왔다. 

  이러한 립 과정에서 양국 석유업계는 1985년부터 민간차원의 공동개발에 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 고, 국총공사와 일본 석유공단 등이 수차례 회의 

통해 공동개발에 한 구체  문제와 내용을 공동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민간 교류

로 주도된 공동개발 필요성은 양측이 각국 정부에 양국 정부의 인가 후 혹은 양국

정부가 이를 기 로 직  정부간 공동개발 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요청되었다. 국

제  지역 상황의 변화로 민간차원의 력 필요성은 정부차원으로 확 되지 못하

다. 기술 인 측면에서 동 국해 지질조건이 복잡하고 개발 험이 크다는 것 

한 원인  이유로 작용하 다. 더구나 일부 일본 석유공사는 근해 석유가스 개발과 

한일 공동개발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 고247),  이로 인해 오랜 

동안 일본의 동 국해 석일가스 자원에 한 공동개발의 문제는 망상태를 유지하

고 있었다. 

2) 양국의 동 국해에 한 인식

  국과 일본은 2004년 10월 동 국해 문제 상을 재개하 다. 2006년 10월 이래, 

일 양국의 지도자는 “ 립을 깨고(破冰)”, “ 계를 완화시키며(融冰)”, “새로운 

계로의 진입(迎春)”과 “화합의 단계(暖春)”로 표 되는 양자간 화를 통해 면

인 호혜 계를 구축했다. 총 11차례의 상을 통해 2008년 6월, 양국 외교부는 각각 

247) 1974년 1월 30일, 한일은 《양국에 인 한 륙붕 남부구역에 한 공동개발 정》을 체결하 다. 1977년, 

일본 정부가 본 정을 비 하려 하자, 국 외교부는 동년 6월 30일 "육지 토의 자연연장 원칙에 입각하

여 국은 동 국해 륙붕에 한 주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으며", "어떠한 국가와 개인도 국 정부의 동

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동 국해 륙붕에서 개발 활동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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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동 국해문제에 한 원칙  공통인식(이하 ‘동 국해 공동인식’)을 발표했다. 

  2004년 10월 25일, 국의 외교부 아시아주 司長인 崔天凯를 단장으로 하는 국

측 표단과 일본 외무성 아태국국장 薮中三十二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측 표단이 

북경에서 동 국해 문제에 한 상을 벌 다. 양측은 각자 동 국해 경계획정 문

제에 한 입장을 피력하 는 바, 양국간 동 국해 경계획정 문제에 이견이 객

으로 존재한다는 을 재확인하 다. 이러한 이견에 하여 국은 《 약》에 근

거해 상을 통해 형평하게 해결하자는 입장인데, 《 약》제77조에 의거하여 연안

국은 륙붕과 그 자연자원 개발을 목 으로 륙붕에 한 주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측이 진행하는 석유가스 개발은 일본측과는 분쟁이 

없는 국 근해로써 이는 정상 인 주권  권리 행사라는 것이다.  

  2005년 5월 30일, 일은 북경에서 제2차 동 국해 문제에 한 상을 벌 다. 

양측은 각자의 입장과 주장을 표명하고 동 국해 경계획정 상과 공동개발 추진 등

의 문제에 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 으며, 화와 평등한 상을 통해서 동

국해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국측은 "분쟁을 유보하고 공동개

발"을 제기하 으며, 공동개발은 양국이 실제 경계획정 주장으로 형성된 지역을 

상으로 진행할 것을 제의하 으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은 국이 

춘샤오(春曉) 석유가스  개발행 를 지해  것을 요구하 고, 아울러 동 국해 

석유가스 의 지질자료와 기타 석유가스 개발과 련된 데이터를 제공해  것을 

요청하 다. 해당 문제와 련하여, 국은 춘샤오 석유가스 을 포함한 개발은 

국 근해에서 이루어지는 행 로 일본과는 쟁의가 없는 지역이며 자국의 주권  권

리를 행사하는 정상  활동임을 밝힌 바 있다.  

  일 양국은 2005년 9월 30일에서 10월 1일까지 동경에서 제3차 동 국해 상을 

개최하 으며, 동 국해 경계획정 상과 자원개발의 문제에 해 심도 깊은 의견

을 교환하 다. 양측은 각자의 원칙 인 입장을 기 로 일 계의 큰 틀에서 평

화, 력, 공 을 목표로 동 국해 공동개발 가능성을 논의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

았고, 향후 지속 인 노력을 하기로 합의하 다. 해당 상에서 일본은 "공동개발 

방안"을 제출하여는 바, 이는 일본이 사실상 국측이 건의한 공동개발을 받아들

음을 의미한다. 비록 구체 인 내용에 양국간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개발

이라는 원칙에 하여는 어느 정도의 공통된 인식을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차 일 동 국해 상은 2006년 3월 6일에서 7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국은 동 국해 남부 조어도 주변 해역  북부 일부해역에 한 공동개발 방안을 

제시하 으며, 일본측은 북부해역에 한 공동개발 방안에는 극 인 태도를 보이

면서도, 남측 해역의 공동개발 방안에 해서는 "조어도가 일본 토"라는 것을 이

유로 국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5차 일 동 국해 회담은 2006년 5월 18일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이 상

을 통해 공동개발에 의향이 있음을 기본 으로 합의하 다. 양측은 동 국해 석유가스 

자원 공동개발이 동 국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의 하나이며, 필요한 경우 방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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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 동 국해합작 에  하여

  일간 경계획정이 해결되지 않은 동 국해를 평화, 합작, 우호의 바다로 하기 

하여, 국과 일본은 2007년 4월 일 양국 지도자간 합의  2007년 12월 일 

양국 지도자간 달성한 새로운 합의  상을 통해 경계획정 문제 해결 의 과도

기간 동안 방의 법  입장을 침해하지 않은 조건에서 합작을 진행하는데 합의

하 다. 방은 이를 한 첫 번째 진 을 추진하 으며, 향후 지속  상이 추

진될 것이다. 

  

의 동 국해 충돌을 방지하기 하여 책 방안을 수립할 것 등에 인식을 같이 하 다. 

  북경에서 2006년 7월 8일에서 9일까지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동 국해 정세의 

안정  유지가 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자가 의도하는 공동개발안을 교

환하 다. 양국은 설령 양자간 이견 차가 크게 존재하더라도 지속 으로 상틀을 

유지하자는데 동의하고, 동 국해에서의 돌발사태에 비하여 해상 hot-line 연락 

체제를 구축하자는데 원칙 으로 동의했다. 

  이후 일 양국은 제7차 회담(2007년 3월 29일), 제8차 회담(5월 25일), 제9차 회

담(6월 26일)과 제10차 회담(10월 11일)에서는 동 국해 공동개발 문제에 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다. 일간 동 국해 문제에 한 제11차 회담은 2007

년 11월 14일 동경에서 열렸다. 일본은 동 국해 석유가스 자원에 한 공동개발을 

건의하 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이 주장하는 " 간선"을 국이 인정할 것과 국이 

재 개발하고 있는 춘샤오 석유가스 이 공동개발 범 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 다. 반면, 국측이 주장한 합작 범 에는 조어  인근 해역을 포함하고 있

었다는 에서 일본에 의해 거 되었다. 양측이 입장 립으로 본 회담에서는 아무

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 다. 단, 일 양측은 이미 조성된 양국의 우호 이고 발

지향  계에 가치를 두고 상을 장  회의로 격상시키는데 동의하 다. 

  2008년 6월 18일, 일 양국 외교부 변인은 방이 평등한 상을 통해 동 국

해 문제에 원칙 으로 인식을 같이 하 다는 성명을 발표하 다. 

3) 동 국해 공동인식의 주요 내용

  “동 국해 공동인식"은 일의 동 국해 력, 일의 동 국해공동개발에 한 

양해, 국 국내법에 따라 일본 법인이 춘샤오 석유가스  개발에 참여한다는 양해

각서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국해 력과 개발에 한 큰 축은 양국 

정부가 동 국해에서 공동개발에 한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개발 지역을 선정하

다는 것과 국측이 일본 기업의 춘샤오 유 개발에 참여토록 한다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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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 국해 공동개 발 에  한 일의 양해 

  동 국해에서의 일 공동개발을 한 첫 번째 조치로 양국은 다음을 추진

하기로 합의하 다. 

 (1) 7개의 좌표 을 순서 로 이어 형성된 해역을 방의 공동개발 수역으로 한다  

 (2) 방은 공동탐사를 통해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술한 지역  방이 일치 동의

한 지 에 한 공동개발을 진행한다. 구체 인 사항은 방이 상을 통해 확

정한다. 

 (3) 방은 상술한 개발을 해 자국의 국내조치를 이행하고, 가능한 필요한 

방 합의를 도출한다.

 (4) 방은 동 국해 기타 해역에서의 공동개발 수속을 조기 실 하기 한 

상을 추진하는데 동의한다. 

 3. 일본법인의 국법에 의거한 춘샤오(春曉) 유기  개발 참여에 한 양해

  국기업은 일본법인이 국의 해양석유자원 외합작개발에 한 법률에 

의거하여 춘샤오 유기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환 한다. 

  일 양국정부는 이를 확인하며, 한 필요한 문건교환을 통해 합의의 조기 

체결을 해 노력한다. 방은 이를 해 필요한 국내 차를 이행한다. 

[그림 6-3] 일 동 국해 공동개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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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 국해 공동 인식에 한 해석

(1 ) 일 정치  결 정의 구체 화

  공동개발은 본질 으로 극히 정치 인 색채에서 나오는 잠정  안배로 련 국가

의 정치  의도는 공동개발의 효과  개에 결정 인 향을 주고 공동개발 합의의 

핵심 요소가 된다. " 일의 동 국해 공동개발에 한 양해"는 양국 정부가 달성한 

정치 상의 문건으로, 이는 양국이 해양경계획정이라는 분쟁을 유보하고 동 국해 

석유가스자원 개발에 우선 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로 일종의 정치 인 결정 혹

은 안배라고 할 수 있다. 이 공동 인식은 정치 인 개념에서의 공동개발로 실질 인 

공동개발의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이를 기 로 양측은 상을 통해 공동개발의 구

체 인 사항에 해 국제법상의 조약 혹은 정으로 서명하고 양국의 최고권력 기

의 승인을 거쳐 법  효력을 부여, 법  의미에서의 공동개발로 성사되게 된다. 

(2) 양국 경계획정 입 장에  한 향  

  일 양국의 동 국해 경계획정에 한 입장 차이는 그동안 동 국해 경계획정 

문제가 미결상태로 지속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은 지속 으로 륙붕 경

계획정 문제를 회피하고, 간선을 통한 경계획정을 주장함과 동시에 일방 으로 

소  " 간선"을 제기하고 있다. 국측은 양측이 《 약》의 련 규정에 따라 형

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획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국 주장에 의하면, 

륙붕 경계획정은 자연연장의 원칙을 용하여야 하고, 국 육지 토는 동 국해에

서 오키나와해구 최  수심선까지 자연연장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동 국해 

경계획정 문제에서 국측은 소  " 간선"을 승인하지 않으며, 일간에도 간선 

획정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모두 “경계획정 의 과도기에 양국간 법  입장을 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작을 진행한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따라서 동 국해 공동인식은 국이 

동 국해 륙붕  그 자연자원에 한 주권  권리와 할권을 주장하는데 방해

를 하지 않고 동 국해에서의 법률  입장과 주장에 하등의 향을 주지 않는다. 

국이 주장하는 자연연장 원칙은 동 국해 륙붕의 형평한 획정을 실 하는 것으

로 일본 측이 말하는 소  " 간선"은 과거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승인될 수 없는 

사안이다. 양측의 공동개발이라는 공동 인식의 도출은 각자가 이왕에 주장하 던 

권리와 향후 해양경계획정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다. 동 국해 경계획정 문제

의 최종 해결은 일 양측의 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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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개 발 구의 특 징

  “ 일 동 국해 공동개발에 한 양해”에는 양국의 동 국해 공동개발구역을 규

정함으로써 양국의 동 국해 석유가스자원의 공동개발에 한 정치  의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7개의 연속된 좌표로 형성된 다각형의 해역으로 약2,700㎢의 면

이며 각 의 좌표는 아래와 간다. 

[표 6-1] 중일 동중국해 공동개발구역 좌표

순서 북 동경

1 29°31′ 125°53′30″

2 29°49′ 125°53′30″

3 30°04′ 126°03′45″

4 30°00′ 126°10′23″

5 30°00′ 126°20′00″

6 29°55′ 126°26′00″

7 29°31′ 126°26′00″

  “ 일의 동 국해 공동개발에 한 양해”가 획정하고 있는 공동개발 구역은 실

 공동개발로 가기 한 첫 걸음이다. 공동개발의 구체  사항을 실 하는 것은 

상술한 구역의 구체 인 개발 치를 포함하여 력 모델, 개발 형식, 개발업체 확

정, 비용 분담  수익의 배분, 리기구의 설립, 공동개발합의 집행 등에 한 내

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측 상을 통해 달성하여야 만이 비로소 법  의미의 공동

개발을 실 할 수 있다. 

(4 ) 일본 기업의 " 춘 샤 오"  참여와  공동개 발  

  “춘샤오”는 국 근해 륙붕상에 있는 석유가스 으로 일본이 일방 으로 주장

하는 소  간선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양측의 해양경계획정 분쟁과 무 하다. 

륙붕에 한《 약》규정을 보면, 춘샤오 석유가스 의 주권  권리는 완 히 국

에 속하게 된다. 국의 해양석유기업이 춘샤오 석유가스 을 개발하는 것은 분쟁

이 없는 국 륙붕상의 자연자원에 해 주권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 범  내에 

속하는 일로서《 약》이 체약국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일본법인의 국법에 의거한 춘샤오 석유가스  개발 참여에 한 양해"는 국 

해양석유자원의 외합작개발에 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본 법인이 참여하는 것에 

환 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의 법률은 1982년에 발포하고 2001년에 

수정된《 국 해양석유자원 개발에 한 외합작 조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본 조례 제1조는 “국가주권과 경제이익 보호를 제로 외국기업이 국 해양석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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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채굴에 참여토록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의 내수, 해, 륙붕과 기타 

할해역의 석유자원은 모두 국 국가 소유이다(제2조）. 조례는 해양석유자원 개

발에 한 모든 활동이 국의 법률, 법령과 련 규정을 수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석유작업에 참가하는 기업과 개인은 모두 국 법률의 구속을 받으며 

국 정부의 련 주 부서의 검사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3조)248).

  상술한 국 법률에 의거하여 외 합작을 진행하는 것은 국 기업이 법에 근거

해 외자의 합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력개발은 공동개발이 아니며 그 법

 성질은 공동개발과 완 히 다르다. 일본측 기업의 춘샤오 석유가스 개발 합작 

참여는 국제법상의 공동개발이 아니라 일본 기업의 춘샤오 석유가스  개발 참여에 

한 양해이며, 국 법률이 만들어낸 상업 인 배치이므로 " 일의 동 국해 공동

개발에 한 양해"와는 계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이 춘샤오석유가스 력 개발에 참여할 때는《 국해양석유자원 외합

작개발에 한 조례》등의 법률 규칙을 따라야 하며, 국 련 주 부서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공동 인식"이란 국의 춘샤오 석유가

스 에 한 주권  권리와 일본측의 이에 한 객  사실 확인을 충분히 표명하

고 있다.  

  일본 기업은 상업  계약 방식을 통해 춘샤오 석유가스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참여 자격을 취득하 으며, 이는 국기업이 법에 의거해 외자를 흡수한 합작 방식

으로, 기타 외자 유치방식의 외합작과 다를 것이 없다. 이 에 미국의 Unocal사를 

포함한 외국 석유회사가 국 법에 의거하여 국 해양석유기업과 이러한 합작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일본 기업의 국법에 근거한 춘샤오 석유가스  합작 개발 

참여 역시 그 성질은 기본 으로 외 합작과 다르지 않다. 

4. 동중국해 공동인식과 동중국해 대륙붕

  륙붕은 연안국 육지 토의 자연연장을 말한다. 만약 이러한 자연연장이 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과할 경우, 이를 넘는 부분은 200해리 외측 륙붕이 되

며, 이때 200해리 외측 륙붕은 당연히 연안국 륙붕의 구성 부분이 된다. 

  《 약》은 연안국에게 200해리 외측 륙붕을 포함한 륙붕 자연자원에 한 

주권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연안국이 그 륙붕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법

 기 가 된다.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륙붕 자연자원을 개발할 경우에는 《

약》에 의거하여 해당 수익을 국제사회와 나눠어야 한다. 이 외에 연안국은 200해

리 외측 륙붕 한계에 한 정보자료를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야 한다. 한 원회가 행한 “권고”에 기 하여 연안국이 확정한 200해리 외측 

248) 国家海洋局政策法规办公室,《中华人民共和国海洋法规选编》(第三版(（北京：海洋出版社，2001年),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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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붕 한계는 비로소 “최종 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공동개발을 분쟁 지역의 긴장과 립을 완화하고 화해시키는 성공 인 방법이라

는 에 하여는 약 한 일반 이고 개  규정을 두고 있다. 《 약》제83조

는 련 국가가 경계획정 정에 이르기 에 “이해와 상호 력의 정신으로 실질

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 인 기간 동안 최종합

의에 이르는 것을 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  경계

획정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련 국가가 공동개발을 진

행하는 가장 직 인 국제법  근거이면서 련 국가의 공동개발을 도출하기 한 

법률 원칙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공동개발 상해역은 연안국 주권  권리주장

이 첩되는 륙붕 구역이며, 공동개발의 객체는 륙붕 권리 주장 첩구역의 석

유가스 자원이라는 사실이다. 

  동 국해 륙붕은 지형과 지질 인 측면에서 모두 국 륙과 연속성을 가지고 

수 으로 자연연장되어 있으며, 오키나와해구는 동 국해 륙붕과 류큐군도 도서 

륙붕간의 자연 경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동 국해 륙붕에서 국의 외측 한

계는 오키나와해구의 최  수심선이 된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국은 륙붕 "연

장"이나 륙붕의 "확장"의 문제는 없다. 일본은 동 국해에서 아주 소한 도서 

륙붕을 가지고 있으며, 간선의 방식의 고수와 함께 일방 인 " 간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일의 동 국해 륙붕 주장의 첩지역은 국이 주장하는 오키나와 해구의 최

수심선과 일본이 주장하는 소  " 간선"의 해역으로 볼 수 있다.《 약》의 련 

규정에 따라 공동개발에 한 국가 행 를 보건 , 일의 동 국해 공동개발구역

은 이들 범 내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조어 는 국 고유의 토이나, 재는 일본

에 의해 유되고 있다. 일간에는 조어 에 한 토주권 분쟁 뿐만 아니라, 이

로부터 야기되는 해양경계획정 분쟁도 존재한다. 따라서 조어  주변 해역 한 

방이 주장하는 할권 첩수역이며, 해당 지역 한 공동개발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동 국해공동인식"을 분석해 보면, 동 국해가 우정의 바다, 력의 바다로 변화

할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동시에 " 일 동 국해 공동개발에 

한 양해"는 정치  상 문건으로 양국 정부가 해양경계획정에 한 분쟁을 유보

하고, 동 국해 석유가스 자원 개발을 선행하고자 하는 정치  의도 다는 에서 

일종의 정치  의향 혹은 안배 으며, 국제법상의 조약이나 정은 아니라는 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공동인식은 정치  개념에서의 공동개발로써 실질 인 공동개

발을 진행하기 한 선결 조건이자 기 이다. 따라서 국제법상의 공동개발을 실

시키기 해서는 공동개발에 한 구체  사항이 국제법상의 조약이나 정으로 체

결되고, 양국 최고권력기 의 비 을 통해 법  효과가 부여되어야 하며, 경계획정 

의 잠정약정은 법  의미에서의 공동개발로 의미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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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으로 말해서, 재의 " 일 동 국해 공동개발에 한 양해"는 단지 동 국

해 공동개발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양측은 "동 국해 공동인식"에서 

확정한 "구역" 내에서 혹은 륙붕의 주권  권리 주장이 첩하는 기타 부분에서 

지 을 선정하고 국제법상의 공동개발 합의에 서명하여 법률상 의미가 있는 공동개

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법인의 국법률에 의거한 춘샤오 석유가스

 개발 참여에 한 양해”에 의거해 일본 기업이 춘샤오 석유가스  개발에 참여

하는 것은 일종의 상업  안배에 해당하며, 국이 춘샤오 석유가스 에 하여 주

권  권리와 할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작개발은 국제법  의

미에서의 공동개발은 아니며, “ 일 동 국해 공동개발에 한 양해”와도 계가 없

으며, 200해리 외측 륙붕과는 더욱더 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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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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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륙붕한계위원회와 각국의 대륙붕연장 신청

1. 대륙붕한계 신청과 대륙붕한계위원회 기능

1) 조직과 기능

  유엔해양법 약은 제76조를 통해 연안국의 륙붕은 해 밖으로 토의 자연연

장에 따라 륙변계의 바깥끝까지, 는 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 지역의 해 와 하층토로 이루어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연안국이 유엔해양법 약에 의거하여 200해리 외측으로 

륙붕을 연장시키고자 할 경우, 연안국은 제76조 제8항에 의거하여 륙붕의 한계

에 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  배분원칙에 따라 설립된 륙붕한계 원회(CLC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제출하여 권고를 받고, 국

내 차에 따라 최종 인 륙붕 외측 한계를 설정토록 요구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륙붕한계 원회는 동 원회에 해 채택된 「과학·기술지침」에 

의거,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외측의 륙붕한계를 설정과 련하여 연안

국이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사국회의에 권고하는 일과 연안국이 련 

자료를 비할 때 필요한 과학   기술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원회에 의한 

검토를 거쳐 나오는 권고에 근거하여, 연안국이 륙붕외측한계선을 설정하면 그 

한계선은 “최종 이며, 구속력을 가지는”것이 된다(유엔해양법 약 제76조 8). 단, 

륙붕한계신청에 한 일련의 규정은 향 혹은 인 국가간 륙붕경계획정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회는 본부를 미국 뉴욕에 두고 있으며, 매년 2회의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소

원회  하부기구 회의는 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된다. 원회는 

공평한 지리  표를 고려하여 당사국이 자국민 에서 지질학, 지구물리학 는 수

리학분야의 문가로서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21인의 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원회 원은 선출직이며 당사국회의에서 2/3이상 당사국이 출석하

고 출석한 당사국의 2/3 이상 다수결에 의해 ‘공평한 지리  배분으로 선출한다’. 

  원회는 원 21명 원으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 에 해당하는데, 약의 이행

을 한 회의를 매년 1차례 이상 당사국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소 원회는 

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7명의 원으로 구성되며, 당사국들이 제출하는 

륙붕 자료의 과학 , 기술 인 문제를 검토하는 기능을 한다. 륙붕 자료를 제출

한 국가의 원은 소 원회 구성원이 될 수는 없으나, 투표권 없이 검토회의에 참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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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륙붕한계 원회는 연안국이 제출한 데이터를 검토해 권고를 실시하는 역할과 

연안국으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데이터작성에 련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맡

아 하고 있다(유엔해양법 약 제2부속서 제3조). 연안국이 제출하는 데이터 가운데, 

기  취 으로 지정한 것에 해서, 륙붕한계 원회 원은 비 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제2부속서). 통상 륙붕한계 원회 총회는 통

상, 비공개로 운 된다(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제23조). 륙붕한계 원회의 역

할은 200해리 외측으로의 륙붕한계 연장에 한 데이터를 검토해 권고를 실시하

는 것이므로 2국간의 륙붕경계획정이나 그 외의 분쟁에 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

는다(유엔해양법 약 제76조 10,  제2부속서 제9조). 

  지 까지 륙붕한계 연장신청을 실시한 나라는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이 미해결 

상태인 해역을 제외시키고 신청을 하거나(부분 신청), 신청을 제출하기  단계에 

주변국과 화를 통해, 경계획정이 미해결 상태인 해역에 해서는 륙붕한계 원

회가 향을 주지 않는 것임을 서로 확인한 다음 신청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 주

변국과 공동으로 신청을 실시할 수도 있다(공동 신청). 

3) 륙붕연장을 한 과학  근거와 기  

  상술한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1항은 자연  연장 는 거리라고 하

는 두 가지 표 에 의하여 륙붕의 외측한계를 결정하는 연안국의 권리를 규정한

다. 더불어 동 약 제4항 (a)호는 연안국이 200해리 거리 표 에 의한 경계 이원으

로 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받기 하여 종속권리 검증을 

공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 , 연안국은 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륙주변부가 200해리 이원

까지 확장되는 경우 반드시 륙주변부의 외측 끝(foot of the continental slope)을 

획정하여야 하며, 륙주변부는 해면하의 연안국 토의 해면하의 자연연장으로 

륙붕, 륙사면, 륙 의 해   하층토를 포함하되 심해 양 와 양  산맥 

는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륙붕의 외측한계는 1) 퇴 층의 두께가 륙사면 끝의 고정 으로부터 최단거

리의 최소한 1%인 최외곽 고정 을 연결한 선 는 2) 륙사면 끝으로부터 60해

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 을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결한 선으로 획정된다. 따라

서 륙붕외측한계는 퇴 층 두께가 1%인 고정  는 륙사면 끝으로부터 거리

가 60해리인 고정  는 두 가지 모두에 의해 연결되는 선까지 확장될 수 있다. 

  두 가지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 포  선언 개념에 의하여 형성된 륙붕 외측 

선은 연안국의 륙붕에 하여 최 로 가능한 권원의 범 를 결정한다. 이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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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권리주장의 기 이지만, 륙붕의 외측한계를 획정하기 해서는 공간  제한

규정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이상의 배합방식으로부터 유도된 선들에 의하여 형성된 

외측 선까지의 범 는  다른 두 가지 제한  규칙에 의하여 한정된다. 제5항에 

따라서 두 가지 제한 규정을 동시에 용시켜 외측한계를 결정하고 이 한계 이원으

로 확장된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륙붕외측한계는 해의 폭을 측

정하는 기선으로부터 350해리에 있는 고정  는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

리에 있는 고정 으로 획정된 선을 넘어서 확장될 수 있으나, 그 두 가지를 다 넘

어설 수는 없다. 

2. 각국의 200해리 외측 대륙붕 연장 신청  

  2009년 4월 10일 재, 총20개 국가가 CLCS에 륙붕 연장을 신청하 으며, 부

분의 국가는 경계획정 상이 진행 인 해역을 피하고, 신청 가능한 해역에 한 부

분신청(Partial submission) 방식으로 신청하 다. 동시에, 부분신청 방식을 택한 국

가는 미제출한 기타 해역에 하여는 사후 신청할 것임을 명기하는 방법으로 신청

서를 제출하 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하여는 당사국간 사  조율을 통해 

신청에 반 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받거나 혹은 이의 신청(Reaction)을 통해 해당국

이 신청하는 것이 향후 추진 정인 해양경계획정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문건

을 제출하 다. 

  수된 20개 안건  2건은 공동제출 방식으로 신청되었으며, 랑스는 총 3건(공

동신청안 포함)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 다. 해양경계 정으로 확정한 200해리 외측 

륙붕 경계선에 련되는 신청안에서는 모두 해당 부분의 경계선을 200해리 외측 

륙붕의 한계로 삼아 제출하고 있다. 즉, 기존에 경계획정된 선을 교차 으로 200

해리 외측 륙붕한계 을 설정한 국가는 타국과의 경계선상을 시작  혹은 종 으

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외측한계 을 설정하 다.

  이  우리나라와 련되는 사항으로는 2008년 11월 12일 태평양 7개 해역에 하

여 륙붕연장을 신청한 일본과 인류공동유산이자 우리와는 간  이해 계가 있

는 극지에 한 륙붕연장신청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연장신청에 하여, 우리나라

는 이미 2009년 2월 27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부 해역 륙붕연장 근거로 

하고있는 오끼노도리시마가 륙붕한계 원회 심의 상이 아닌, 유엔해양법 약 

제121조 3항에 의한 해석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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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가 제출일 심사 혹은 권고

1 러시아 2001년 12월 20일 2002년 6월 권고(반려) 부제출

2 라질 2004년 5월 17일 2007년 4월 권고 부제출

3 호주 2004년 11월 15일 2008년 4월 권고 부제출

4 아일랜드 2005년 5월 25일 2007년 4월 권고 부분제출

5 뉴질랜드 2006년 4월 19일 2008년 8월 권고 부분제출

6
국, 랑스, 아일랜

드, 스페인 공동 
2006년 5월 19일 소 원회 심사

공동,

부분제출

7 노르웨이 2006년 11월 27일 소 원회 심사 부분제출

8 랑스 2007년 5월 22일 소 원회 심사 부분제출

9 멕시코 2007년 12월 13일 소 원회 심사 부분제출

10 바베이도스 2008년 5월 8일 소 원회 심사 부분제출

11 국 2008년 5월 9일 소 원회 심사 부분제출

12 인도네시아 2008년 6월 17일 - 부분제출

13 일본 2008년 11월 12일 - 부제출

14 모리셔스, 세이셸 공동 2008년 12월 5일 - 공동, 부분제출

15 미얀마 2008년 12월 16일 - 부제출

16 수리남 2008년 12월 24일 - 부분제출

17 랑스 2009년 2월 5일 - 부분제출

18 멘 2009년 3월 20일 - 부제출

19 국 2009년 3월 31일 - 부분제출

20 아일랜드 2009년 3월 31일 - 부분제출

  우리나라는 재 동 국해(남해)에서 륙붕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것인가, 제출하

면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 역시 

같은 고민을 둘러싸고 문가와 외교부, 해양국간 논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다만, 륙붕한계 원회 신청과 륙붕에 한 권원의 문제에 한 근 방법은 

재  논의와 함께 향후 유엔해양법 약 당사국회의를 통한 논의 과정에서도 분명

한 이론  이해와 단을 수립하고 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장에서 소

개하고 있는 각국의 신청 방식과 신청 후의 주변국과의 이해 계 조정 등의 문제

는 향후 우리의 정책  단과 륙붕 연장을 한 정책 방향에 좋은 지침이 되리

라 본다. 각국이 신청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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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가 내용 기타

1 러시아

ㅇ CLCS에 신청한 최 의 륙붕연장 안건이며, 자

료 불충분과 인근국가와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

으로 반려 조치

ㅇ 북극해와 바 츠해, 태평양의 두 수역(베링해, 오

호츠크해)  

ㅇ 이의신청국 : 캐나다, 덴마크, 일본, 미국, 노르웨이

2 라질

ㅇ 2004년 5월 CLCS에 문건을 제출하 고, 2005년 3

월 추가 데이터를 제출하 음. 소 원회 검토 에 

추가 데이터 제출이 가능한가의 문제에 하여 

UN법률고문은 제출 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제출 후 오차나 계산 착오를 발견한다면 추가 제

출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함. 련 사항에 한 

것은 CLCS가 단할 수 있음. 추가 내용은 UN 

 CLCS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

ㅇ 미국의 이의 신청이 있었으나, 원회는 인 국가

와의 분쟁 도는 미해결 토/해양에 한 분쟁만

을 고려한다고 하여 미국 견해를 고려하지 않음

ㅇ 2007년 4월 권고되었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3 호주

ㅇ 2004년 11월 10개 해역에 한 륙붕 연장신청

(남극포함)

ㅇ 2008년 4월 CLCS 권고로 남극부분을 제외한 약 250

만㎢ 륙붕 연장

4 아일랜드

ㅇ 2005년 륙붕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 으며, 덴마

크와 아이슬랜드가 이의 신청서 제출

ㅇ A, B, C 지역이 륙붕 연장 신청 상 수역이나, 

A와 C는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로 인해 B 

지역인 Porcupone Abyssal Plain 지역에 하여만 

신청함(부분 신청). 타 구역에 하여는 향후 신청 

정

ㅇ FOS로 선정된 15개의 points  5개가 39개의 

Fixed Points를 설정하는데 활용됨

ㅇ 2007년 CLCS 권고로 아일랜드 국토면 의 약 80%

에 해당하는 륙붕 연장

5 뉴질랜드
ㅇ 권고 있음(2008. 8월 제22회 회기)

ㅇ 뉴질랜드는 총 4개 해역에 륙붕연장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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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가 내용 기타

면서, 남극에 하여는 차후 제출할 것임을 명시

ㅇ 뉴질랜드는 제76조를 용하는데 있어서 (1) 육괴

가 어디까지 늘어나고 있는가 하는 , (2) 반증의 

어려움, (3) 해양해령, 해 해령, 해 의 고조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의 어려움, (4) 복잡한 해

지형에서는 2,500미터 등심선이 복수 존재하므로 

어느 2,500미터 등심선을 이용하는가 하는 , (5) 

퇴 암의 두께의 측정하는 방법 등에 한 애매한 

조건에 직면하 는 바, 이는 향후 일본에게 같은 

문제로 다가올 것임. 

ㅇ 이의 신청 기간 : 뉴질랜드가 2006년 4월 륙붕

연장을 신청한 뒤, 피지가 2006년 6월, 네델란드가 

동년 12월, 통가가 그 뒤로부터 2년 뒤인 2008년 4

월에 이의 신청을 제기 

ㅇ 이트가 충돌하는 치에 있으며, 일본의 와 

극히 유사함. 지구과학  조건과 선례주의의 면에

서 보면 일본의 신청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사

료됨. 

6

국, 랑스, 

아일랜드, 스

페인 공동 

ㅇ 최 의 륙붕 연장 공동신청안

ㅇ 2006년 4개국에 의한 륙붕 연장 신청으로 Celtic해

와 Bisay만에 하여 신청

7 노르웨이

ㅇ 2006년 11월 CLCS에 3개 지역에 한 륙붕 연장 

신청

ㅇ 러시아, 스페인, 아이슬랜드, 덴마크의 이의 신청이 

있었으나, 부분 자국과의 경계획정에는 향이 없

음을 제로 CLCS 권고에 반 하지는 않고 있음 

8 랑스

ㅇ 2007년 5월 CLCS 륙붕 연장 신청

ㅇ 2006년 국/아일랜드/스페인 공동으로 신청한 것과 

같은 부분제출 형식임

ㅇ French Guiana와 New Caledonia의  남동지역, 남서

지역에 하여 신청하 으나, 바 아투의 의견을 고

려하여, New Caledonia 남동쪽 지역에 한 심의는 

제외해  것을 요청

9 멕시코 ㅇ 2007년 12월 CLCS 륙붕 연장 신청. 멕시코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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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가 내용 기타

연장 가능 2개 해역  서쪽부분에 하여만 부분 신청

ㅇ 이의 신청국 없음

10 바베이도스

ㅇ 2008년 5월 륙붕 연장을 신청

ㅇ 북부의 랑스, 남부는 가이아나와 수리남과 잠정  

첩해역이 존재하나, 련국가는 CLCS의 심사가 경

계획정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데 동의함

ㅇ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향후 제출 정인 지역이 바베

이도스 신청해역과 첩되는 부분이 존재. CLCS 심

사는 반 하지 않으나, 아국의 권리에 한 모든 권

리는 유보하여야 할 것임 

11 국

ㅇ 2008년 5월 Ascension섬의 륙붕에 한 부분 신청

ㅇ 국은 자국 륙붕 연장 련 웹사이트를 통해 남

극의 법  지 에 하여 언 하면서, 호주와 마찬가

지로 향후 남극에 한 신청 의지를 밝히고 있음

12 인도네시아
ㅇ 2008년 6월 수마트라 북서부 륙붕에 한 부분 제

출하 으며, 기타 해역에 하여는 차후 제출 정 

13 일본

ㅇ 2008년 11월 태평양 7개 해역에 약 74만㎢의 륙붕 

연장을 신청하 으며, 일본이 신청 정이었던 2009

년 1월 일정보다 앞당겨 신청함. CLCS의 업무과다에 

따른 심사 지연을 우려한 조치 

ㅇ UNCLOS의 모델이 서양이었다는 과 태평양

의 지각구조에 한 과학  증명이 쉽지 않다는 

문제 을 안고 있으나, 유사한 해 지형을 가진 뉴

질랜드가 승인을 받았다는 을 고려, 과학  데이

터에 근거한 이론 확산을 해 노력

ㅇ 미국과 팔라우와 륙붕이 첩될 수 있으나, 양

국의 경계획정에 향이 없다는 것을 제로 일본

의 신청을 반 하지 않음. 국과 한국이 오끼노도

리시마를 근거로 EEZ와 륙붕 연장을 한 것에 

하여 이의 신청 제기

14
모리셔스, 세

이셸 공동

ㅇ 2008년 12월 Mascarene Plateau에 신청. 부분신청

이며, 기타 부분에 하여는 각각 신청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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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가 내용 기타

ㅇ 총 376개의 고정 을 활용하여 외측한계를 설정

하 고, 면 은 약 38만 7천 ㎢에 해당함

15 미얀마

ㅇ 2008년 12월 Rakhine 륙붕의 외측한계(Bengal 

Bay에 치)

ㅇ 완료 혹은 진행 인 해양경계획정에 향을 주지 

않도록 작성

16 수리남

ㅇ 2008년 12월 서양 Demerara Plateau  

Suriname-Guyana Deep Water Basin지역을 상

으로 신청

ㅇ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

으나, 원회의 어떠한 결정도 향후 추진 정인 해

양경계획정에 향이 없음을 천명. 련 당사국도 

수리남의 제출에 반 하지 않음

17 랑스

ㅇ 2009년 2월 Antilles와 Kerguelen 지역에 한 

륙붕 연장 신청

ㅇ 랑스는 기존에 2006년 5월 스페인, 아일랜드, 

국과 공동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07년 5월 

French Guiana와 New Caledonia 지역에 부분 신

청서를 제출한 뒤, 세 번째 제출한 문건임

18 멘

ㅇ 2009년 3월 20일 Socotra Island의 남동쪽 해역에 

한 연장 신청

ㅇ 부제출

19 국

ㅇ 2009년 3월 31일 Hatton Rockall Area에 륙붕연장 

부분제출

ㅇ2006년 4개국 공동신청, 2008년 5월 신청한데 이은 

세 번째 연장신청

ㅇ 덴마크, 아이슬랜드와의 할권주장 첩이 있으나, 

제출기한 의무 수를 이유로 제출

20 아일랜드

ㅇ 2005년 신청한 Porcupine 심해평원 지역의 북쪽에 

치한 Hatton Rockall Area(Zone A)에 하여 신청 

ㅇ 덴마크와 할권 첩갈등이 있으나 제출기한 의무

수를 이유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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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 붕 확 장을  한 차

* CLCS 의사규칙(CLCS/40)

차와 CLCS/40/Rev.1을 토 로 작성

    

                

                                           

 

 

 

 

 

권고의
동의

신청서 제출

연안국

유엔사무총장

타국으로부터의 의견표명대륙붕한계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전체위원회에 
있어서의 연안국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수속개시(신청서제출)    Ⅰ

회기의 3개월 까지 제출하면 

원회의 의제로 다 진다. 신청서 공표

Ⅱ

연안국대표가 회의에 참석

소위원회에 의한 심사
연안국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추가데이터 제출과 추가설명을 

서면과 프레젠테이션으로 수행한다

연안국은 소위원회로부터 제시된 

견해와 결론에 대해 서면과 

프레젠테이션으로 의견을 표명한다

권고안 작성

* 소 원회의 심사는 동시에 3개의 소 원회

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소 원회에 의한 심사

결과 얻어진 견해  

반  결론의 제시

소위원회 권고안의 서면화 
및 전체위원회에 대한 

권고안 제출

대륙붕한계위원회(전체위원
회)에 의한 권고안 검토 
(검토는 비공개회의 진행)

승인
또는
수정

위원회권고의 작성과 승인

연안국

신규신청 또는 
개정신청

처음으로 
돌아간다

권고에 따른 연안국의 
한계선 설정

한계선이 표시된 해도 및 

경위도선 기탁

유엔
사무총장

승인

Yes

No

Ⅲ

Ⅳ

Ⅴ

Ⅵ

소 원회의 설치와 작업

소 원회 권고안 작성 Ⅶ

Ⅷ

Ⅸ

Ⅹ

Ⅺ권 고

Ⅻ

ⅩⅢ

ⅩⅣ

ⅩⅤ

ⅩⅥ

ⅩⅦ

ⅩⅧ

연안국은 전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권고안이 검토되기 

전에 권고안에 관한 자국의 견해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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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의 대륙붕연장 신청 전략

1. 동중국해와 오끼나와 해구

 동 국해에서의 일간 해양경계획정 련 가장 핵심 인 문제는 오끼나와 해구의 

법  지 와 조어  유권 문제에 있다. 이  동 국해에서의 륙붕연장 문제와 

련하여는 오끼나와 해구의 존재가 가장 핵심 논쟁이 되는 만큼, 양국의 경계획정 

원칙과 한 련이 있다.

  국 해기 에서 오끼나와해구 북부지역 까지는 290해리, 부까지는 270해리, 

남부는 약 240해리, 남단은 약 190해리의 거리에 있다. 동 국해 체 수역의 동서

서 폭은 약 150해리 내지 360해리이며, 남북 길이는 약 630해리, 총면 은 약 77만 

㎢에 달한다. 

  국의 오끼나와 해구에 한 입장은 양국의 륙붕을 단 시키는 자연  경계선

으로 국 육지의 자연연장이 오끼나와 해구까지 이어지므로, 해구의 심선이 양

국 경계선임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배타 경제수역과 륙붕을 단일선으로 처리

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자국에 불리한 자연연장 개념을 희석시키고자 륙붕은 언

하지 않은 채 배타 경제수역 획정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오끼나

와 해구는 양국 토의 자연연장 사이에 생긴 단순한 함몰이며, 동 국해에는 하나

의 륙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국측 주장 로 오끼나와 해구를 심으로 양국 륙붕 경계를 획정한다면 

약 72%가 국에 속하게 된다. 국측 주장 로라면 체 77만㎢의 동 국해 면  

 약 54만㎢가 국에 속하게 되며, 일본의 륙붕은 약 23만㎢에 달한다. 

  국측 학자에 의하면, 양국의 권리가 첩되는 해역에서는 일반 으로 해당 수

역을 균등 분배하는 방식의 근법이 국제 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 단, 이러한 

근 방법은 첩하는 륙붕 권리에 한 당사국간 원칙이 등거리 방식의 근을 

취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동 국해 해역에서 처럼 자연연장원칙( , 한)과 간선

(일) 방식으로 근될 경우 권리 첩수역을 균분하는 방식은 자연연장원칙을 주장

하는 국가에게는 일방 으로 불리한 결과를 래하기 때문이다. 

  

2. 자연연장

  자연연장에 한 정의는 없으나, 1981년 얀마엔 사례에서 조정 원회는 자연연장 

개념은 “지형학과 지질학  의의”로 살펴 볼 수 있음을 지 하고 있으며, 1982년 튀

니지/리비아 사례에서는 “지질”이 “ 재 조성된 지각구조에 한 부분”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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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지구표면 상하 특징에 한 과정과 시간”을 찾아 내는 것으로 지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연연장이라 함은 형태학  혹은 지형학 , 지질학 , 구조학  

측면을 의미하게 된다. 지형학에서 연장이라 함은 해 가 육지와 연속되는 형상을 

말하고, 지질학에서는 해 아래 부분의 암석과 육괴 아래면의 암석이 계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학에서는 해  아래면 암석과 육괴 아래면 암석의 역사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례에서, 재 부는 지질학, 구조학, 지형  측면에서 경계획정 상해역이 

단일 륙붕인지 자연연장의 단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련된 8건

의 사례 , 1969년 북해 륙붕 사례에서는 지형  측면만을 고려하 고, 나머지 7

개의 례에서는 재의 지질  구성 혹은 구조의 역사(혹은 두 요소)를 시하나, 

례는 갈수록 지질학  연장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9년 례에서, 재

부는 노르웨이해  주변의 지질 황에는 주목하지 않고, 해구의 지형  특징에 

근거하여 노르웨이해구가 국과 노르웨이 북해의 자연연장 단을 형성하고 있다

고 결하고 있다. 1985년 튀니지/리비아 사례에서 재 부는 리비아가 제출한 단

지역의 구조학  증거가 불충분하고, 지형학상 단을 구성하는가에 한 연구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하 다.   

  동 국해에서, 오끼나와해구의 존재는 노르웨이해구 보다 더 길고, 폭이 넓으며 

수심도 깊다는 , 그리고 지형학 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동 국해 륙붕의 완정

성을 단 하고 있다. 더구나 오끼나와해구의 양측 지질구조 성질은 이하게 다르

다는 이 이러한 주장을 보다 확신  한다. 서쪽은 안정된 형 침강분지로 지각

의 두께도 30킬로미터 이상인 륙지각에 속하고, 그 동측의 류큐섬은 따로 지각 

운동을 하는 이상 활약을 하고 있다. 오키나와해구 층의 지각 두께는 18.5km 내

지 22km이며, 륙지각이 해양지각으로 향하는 과도기의 구조 이다. 한 육각의 

특징이 고 해양(바다) 지각의 특징이 많다. 만일 노르웨이해구가 노르웨이해안의 

북해로의 자연연장을 단 하고 있다면, 지리  지형의 특징이 그것에 비해 명료하

게 나타나는 오키나와해구는 의심할 여지없이 국 륙 토와 일본 류큐제도 사이

의 자연연장 한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동중국해와 대륙붕한계위원회 신청문제 발단 

  그러나 문제는 국과 일본의 동 국해 륙붕에 한 시각차에 있다. 국제사법

재 소나 재기구가 해당 문제에 하여 할권이 있다면 단을 내릴 권한이 있

으나, 재 그러한 가능성은 없다. 이러한 실  이유로, 일부학자들이 륙붕한계

원회가 해당 문제에 한 답을  것으로 믿고, 륙붕한계 설정에 한 신청서 

제출에 극 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를 이용하기 해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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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몇가지 문제에 답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이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8항

에 근거, 동 국해 지역에 하여 륙붕한계 원회에 륙붕연장안을 제출할 의무

가 있는가? 둘째, 이러한 제출과 국의 오키나와해구까지의 륙붕 권리와는 어떤 

계가 있는가? 셋째, 만약 신청 의무가 없다면 국은 륙붕한계 원회에 경계획

정안을 제출할 것인가? 그리고 끝으로 신청을 제출한다면 원회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1) 제출 의무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8항에서는 " 해기선으로 부터 200해리를 넘는 륙붕 외

측 한계에 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  배분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

립된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은 국가간 륙붕 

경계와 달리,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획정하려고 하는 연안국에게 일정한 제

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약 규정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주로 연안국이 권리를 남

용하여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확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유산인 국제해 지역의 

범 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원회가 부여받은 

인류공동유산 보호자 혹은 문지기로서의 역할은 결코 모든 외측 륙붕 주장에 

한 방침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심해 " 범 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륙붕확장 

주장에 한 것이다. 약 제84조 제2항이 연안국에게 륙붕 외측한계의 해도 혹

은 좌표의 사본을 국제해 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도록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륙붕으로 말하자면 “외측 한계”는 국가 할하의 해 , 양 (바다 )와 

하층토로 "심해 " 지역간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결론 으로 한 국가가 주장하는 

륙붕 외측한계가 심해 에 속할 때만 이 국가는 제76조 제8항에 의거, 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해안을 향하고 있는 국가간 거리가 400해리를 넘는다면 즉, 450해리로 가

정했을 때, 더구나 양국이 모두 200해리 폭의 륙붕을 획득할 수 밖에 없다면 양

국의 륙붕 사이에는 50해리 폭의 구역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약의 규정에 따

라 이 부분은 해상과 하층토는 "심해 "에 속하게 된다. 즉, 해안을 향 혹은 인

한 국가간 해기선으로부터 모두 200해리를 과하는 륙붕 지역에 하여 경계

획정을 할 때, 국제사회 시각에서는 이들 국가가 동시에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를 획정하는 문제와 연계된다. 이러한 륙붕 획정은 이 두 국가에만 계되는 것

이 아닌 "심해 를 보호하고 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국제해 기구"에 의해 표

되는 국제사회에 향을 미치며, 이때 륙붕한계 원회의 임무와도 연 되게 된다. 

그러나 동 국해에서 일 양안간의 최  거리는 400해리를 넘지 않는다.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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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동 국해에서는 어떠한 부분도 양국 해안선에서 200해리 외측에 존재하는 곳이 

없으며, 따라서 양국의 륙붕은 "심해 "의 해  부분에 속할 어떠한 가능성도 없

다. 만약 오키나와해구가 동 국해 륙붕의 완 성을 단 한다면, 해구 以西의 

륙붕은 일본 육지 토의 자연연장을 구성하지 못하고, 국 육지 토의 자연연장일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양국 육지의 자연연장이라는 것이다. 이 게 되면 동 국해

에서는 양국이 어떻게 획정을 하던 간에 해당 륙붕의 분할은 국 할에 속하거

나 혹은 일본 륙붕에 속하는 문제이지 "심해 "와는  무 하다는 것이다.

  오스트 일리아가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한 륙붕 외측한계 신청  Argo 지

역에서의 륙붕 확장 북부 경계는 1997년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200해리 선( 정 

Z100과 A82)에서 결정되도록 선정하 다. 그런데, 신청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

스트 일리아는 가장 가까운 자국 토인 Scott Reef로 부터 200해리가 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82  외에 1997년 정이 확정한 해 경계의 기타 부분에 

하여는 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2) 륙붕 외측한계 설정과 연안국의 륙붕 권리 계

  

  약에 의하면, 연안국이 "제76조 규정에 따라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획정

"하기 해서는 " 륙붕의 한계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 이고 기술 인 자료"

를 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원회는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이 역할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약 제77조 3항 역시 연안국의 륙붕 권리가 결코 실효

이거나 념 인 령 혹은 명시  선언에 의존하지 않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례로 보건 , 총7건의 사례가 200해리 외측 륙붕 경계획정문제를 다루고 있 

다. 이들 국가는 모두 200해리 외측 륙붕한계를 획정하기 에 원회에 신청서

를 제출하지 않았다. 모두 획정 지역이 그들의 외측 륙붕에 해당하며, 원회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하 다는 가정에 근거하 을 것이다. 약 역시 연안

국이 200해리 외측 륙붕을 획정하기 에 해당 구역에 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독자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재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신청한 국가들을 보건 , 연

안국의 신청안이 이미 해양경계 정으로 확정한 200해리 외측 륙붕 경계선과 

련되는 경우, 신청안은 모두 해당 부분의 경계선을 200해리 외측 륙붕의 한계로 삼

아 제출하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국가가 타국과 륙붕 확 에 한 

행 는 륙붕한계 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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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의 동 국해 CLCS 제출 의무

  결론 으로, 국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주장하는 륙붕 구역은 어느 부분도 국

제심해  지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 약 제76조 제8항에 의거하여 심

해  보호 직무를 수행하는 륙붕한계 원회에 륙붕 연장 신청 문건을 제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한 이러한 결정은 국이 동 국해 경계획정에서 오키나와 

해구에 한 입장에도 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 국해의 상황으로 보건 , 만일 일부 국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회의 

심의를 통해 동 국해 륙사면 끝이 오키나와해구의 서쪽 주변부 연안선에 치하

는 것을 승인받고자 한다면, 국은 신청 에 분쟁 타방인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극히 곤란한 임무임이 분명하다. 만약 사 에 일본의 동의를 구

하지 않고 스스로 원회에 신청 한다면, 일본은 반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

게 되면 원회가 국의 신청심의를 거 할 것이다. 사실 일본이 반 의견을 제

출하지 않고 침묵한다고 하여도 원회의 <의사규칙> 부속서 1의 요구에 따라 

국도 “이러한 쟁의를 원회에 고지” 하여야 하며, 한 원회에게 “외측 한계 설

정은 일본과 국 사이의 륙붕 경계획정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신청이 원회의 책무 범 에 해당하는가에 한 논쟁이 있다는 

것과 원회의 권고가 동 국해 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해 실질 인 향을 끼

치게 된다는 을 고려할 때, 원회는 국의 신청 사안에 하여 “심의와 권고”하

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원회에 륙붕한계 신

청제출 방식으로 오키나와해구 이서까지 국 륙 토를 증명하고, 일본육지 토

의 자연연장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논의는 거의 실행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4. 남중국해

  국은 남 국해에서도 200해리 외측 륙붕 연장을 주장할 수 있다. 재 외측

한계 설정을 한 문건 제출을 비하고 있다. 국이 원회에 200해리 외측 한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2009년 5월 13일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 특히, 개발도

상국들은 10년 내 신청의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어서 2008년 제18차 당사국 총회에

서는 체약국은 아래의 방식으로 10년의 기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체약국이 " 비정보" 방식으로 10년 기한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유엔사

무총장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1）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 정보 

2） 약과 원회 문건에 따른 외측한계 비 황 3） 상 제출시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연안국의 10년 기한 의무 부담을 폭 경감해  것이라는 것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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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여지가 없다.    

  연안국의 륙붕에 한 권리는 그 외측 한계의 설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

다. 남 국해에서의 잠재  200해리 외측 륙붕 설정 문제에 있어서, 국은 해당 

지역에서 인 국가와 유권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 더구나 륙붕 연장 문건 제출 

에 련 국가가 반 의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에서, 

국은 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 제출 방식을 통해 10년이라는 기한 요구

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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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의 대륙붕연장 신청과 향후 추진전략

1. 일본이 대륙붕 연장신청

  2008년 6월 륙붕 확장을 한 최종 조사를 완료한 일본은 륙붕한계 획정에 

한 문가 회의와 계 부처 의를 거쳐 최종 제출 안건을 결정, 2008년 11월 

12일 륙붕한계 원회에 륙붕연장 문건을 제출하 다. 일본이 제출한 문서에 의

하면, 륙붕 한계신청을 한 FOS 결정은 모두 UNCLOS 제76조 제4항 (b) 규정

의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륙변계 외측 한계는 제76조 제4항(a)(ⅱ), 일부지역에서 

외측한계 제한선으로 제76조 5항이 용되었다. 륙붕 외측한계 고정 간의 거리

는 제76조 7항 규정에 따라 60M 내에서 결정되었다. 

  일본의 신청지역은 기존에 정된 9개 해역 에서 7개 해역으로 감소되었다고 보이

나, 실질 인 신청 면 은 정된 약 65만㎢에서 약 74만㎢로 증가되었고, 이는 약 

38만㎢인 일본 육지 토의 두배에 해당하는 면 이다. 륙붕 연장이라는 국가  

과제를 수행하기 해 일본이 얼마나 많은 투자와 열정을 쏟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일본의 주변해역 조사는 사실 1871년 해군부 내의 수로국이 창설된 이래 약 130

년 동안 항해를 목 으로 해도를 작성하는 등 해양에 한 조사 측을 실시하여 

왔다. 근래에는 할해역 해양경계획정, 방제, 환경보  등의 해양에 한 여러 조

사와 측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핵심 인 추진 업무 의 하

나는 역시 200해리 외측으로 륙붕을 연장시키기 한 한계조사 다. 

  륙붕 연장 신청을 한 해양조사에는 해상보안청과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

이 주도 인 역할을 하 으며, 이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는 UN해양법 약이 채

택된 다음해인 1983년부터 20년 이상에 걸쳐 연장 상 륙붕을 심으로 정 해

지형조사와 지각구조탐사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일본 국토 면 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약 65,000㎢의 해역을 일본의 륙붕 지역으로 확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해 노력하여 왔다. 특히, 륙붕한계 원회 문건 제출을 한 효과  업

무 추진을 하여 2003년 6월에 〈 륙붕 조사에 한 계성청연락회의〉 아래 해

양과학  국제법 문가로 구성된 〈 륙붕 조사 평가·자문 회의〉가 설치 되었으

며, 동 회의는 이후 륙붕조사에 하여 UN의 심사에 응할 수 있는 조사 사양

과 조사량에 하여 조언을 하는 등 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나아가 동년 12월

에는 내각 방(총리비서실)에 「 륙붕조사 책실」을 설치하여 정부 체로서 

륙붕조사에 매진할 수 있는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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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는 이후「척양」,「소양」의 두 척의 형 측량선이 추가되었고, 2004년도부

터는 「지각구조탐사」에 민간의 조사능력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하 으며, 2004

년 5월에는 외주에 의한 최 의 조사가 함께 개되었다. 

  일본은 륙붕 확장을 한 해역조사사업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00억엔

(약 1조원)을 투입하 으며, 순수 조사비용으로는 약 600억엔이 투자된 것으로 조사

된다(일본 륙붕한계조사 문가 진술). 조사사업 정리기인 2007년에만 약 11,661

백만엔(약 1,160억원)을 투입하 으며, 2008년에는 륙붕한계 신청 문건 작성을 

심으로 약 2,671백만엔(약 2백 6십억원)을 책정하 고, 2009년 륙붕연장신청 심사

에 한 효과  응을 해 약 2,500만엔(약 2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륙붕 연장신청을 해 일본은 그동안 약 8,000일의 조사를 수행하 으며, 조사

에 투입된 인원이 약 32만명, 투입된 선박은 총 14척에 달한다. 조사선박은 지구를 

45회 회 할 수 있는 정도의 항행 작업이 수반되었다. 

[표 7-1] 일본의 륙붕 연장신청을 한 조사경과

구분 내용

해양조사일수 약 8,000일

해양조사인원 약 32만명

사용선박 총 14척

조사선박 항행거리 약 180만 km(지구 45회 회 )

측량 수심 약 11억 

기반암 채취 약 290지

굴 법 탐사 측 약 6,500지

자료해석과 신청서류 작성 문가 26명

2. 일본의 고민과 향후 추진전략

1) 일본의 륙붕한계 연장 신청의 고민

  일본은 1983년부터 유엔해양법 약 규정에 따른 륙붕 외측한계 연장을 해 주

변해역에 한 범 한 해 지형조사 조사를 실행해 왔다. 해상보안청의 력아래 

측량선「타쿠요(拓洋)」가 투입되어 해 지형, 지자기, 력, 지질 등의 조사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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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륙붕조사를 개시하 으며, 1998년부터는 새로이 건조된 측량선「쇼요(昭

洋)」를 투입하 는데, 특히 쇼요는 일본의 륙붕한계획정을 한 조사에만 문

으로 운용하 다. 

  해상보안청에서는 해역에서의 조사  꾸 하게 양성해온 음향기술의 경험을 활

용하여, 직  보는 것이 어려운 해  지형과 지각 성질에 해 음 를 사용하여 간

으로 조사하는 「정 해 지형조사」와 「지각구조탐사」를 분담 추진하 다. 

한 문부과학성도 「지각구조탐사」를 분담하여 실시하 으며, 경제산업성이 「기

반암채취」를 실시하는 등 기 간 문 역을 기 으로 분담하여 추진되었다. 

  2005년부터는 민간 조사선을 활용한 지각구조탐사도 개시하여 2004년 5~7월에는 

해 지진계 수백   음 발생용 30개 에어건 어 이로 이루어진 총용량 8,000입

방인치의 용량 에어건 등을 사용한 이 에 없는 규모 굴 법탐사를 다이토  

오키노다이토 해령해역에서 실시하 다. 해 에 3km 혹은 일부 5km 간격으로 설치

한 지진계, 길이 6,000m의 스트리머 이블을 인하여 반사법탐사도 실시하 다. 

이들 조사데이터를 토 로 오키노다이토 해령의 지각은 25km이상 두께의 륙성지

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 일본의 륙붕한계획정에 있어 요한 사항이 밝 졌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유형의  침입 의 해 지형은 복잡하며 경사최  변화 을 

일의 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문암,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 

이루어진 륙성지각과 무암으로 이루어진 해양성지각 천이(Transition) 에서 경

사최  변화 을 륙붕각부라 규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주변에서 연장가능

성이 있는 해역으로 조사가 실시된 해역은 큐슈팔라우해령과 같은 고도호(古島弧; 

오래된 시 의 도호활동에서 형성되어 재는 활동이 그친 해령) 는 오가사와라 

해 와 같은 해 고지 등이었다. 해 고지를 상으로 200해리 이원을 연장하기 

해서는 해양해령이 아닌 해 해령 내지는 해 고지일 것과 상 해 가 육지의 자

연연장일 것이라는 두 가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해 해령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해서는 몇몇 증빙방법으로써 암석시료를 채취하

는 것을 통해 구성하는 암석이 륙성/도호성 암석일 것, 물리탐사(반사법  굴

법 지진탐사, 력탐사, 자기탐사 등)에 의해 지각구조가 륙 /도호 이라는 것이 

제시되어야 다. 한 육지의 자연연장인 것을 나타내기 해서는 육지에서 상

해역까지의 지질구조, 즉 구성하는 암석의 성격과 지각구조의 연속성을 나타낼 필

요가 있었다. 물론 지질체는 그 기원(어떠한 지질학  과정(process)에 의해 그 지

질체가 형성되었는가를 말함)에 의해 본질 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본열도의 지질

학 인 형성과정이라는 지질학 분야에서도 매우 문 인 역에까지 논의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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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일본의 륙붕연장에서 특히 고민한 사항은 유엔해양법 약에서의 륙붕조항(제

76조)이 주로 서양형(비활동 ) 륙외측부를 염두에 두고 기술되어 있다는 , 

그리고 1980년경부터의 해양에 한 과학  배경이해를 토 로 기 된 것이라는 

이다. 즉 일본의 륙붕연장을 해서는 태평양형(활동 ) 륙외측부로서의 지질학

 특징에 따른 륙붕, 즉 륙외측부의 과학  틀을 규명하여 그 틀 속에서 법

인 륙붕연장을 주장해 가야만 했다. 

  륙붕 연장에서는 술한 내용과 같이 륙외측부  륙사면각부의 치 특정

이 매우 요한 요소 다. 륙사면각부는 약에 의해 「반 증거가 없는 한 륙

사면의 기부(基部)에 있어서의 기울임이 가장 변화하는 」이라 규정되어 있다. 하

지만 일본열도를 포함한 서태평양해역은 활동  륙외측부로 분류되어 세계에서도 

매우 복잡한 해 지형과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는 해역이며 해양법 약에 의해 륙

붕의 정의를 규정할 때에 규정되어 있었던 비활동  륙외측부에 해당하고 비교  

단순한 지형․지질을 가진 서양역과는 크게 다르다. 이 때문에 륙경사각부의 

특정, 더 나아가서는 륙붕한계 원회 자료심사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상된다. 

2) 뉴질랜드의 경험과 과학  근

 

  일본의 신청과 함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뉴질랜드 사례이다. 뉴질랜드는 

태평양 해역에 륙붕 연장을 신청하 고, 신청해역의 지질  지형  구조가 일본

과 유사하며, 륙붕한계 원회로부터 승인권고를 받았다는 에서 일본으로서는 

연장 승인을 한 가장 좋은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일본은 륙붕한계 연장

을 한 문건 비 과정에서 뉴질랜드 륙붕한계 조사 문가의 조력과 수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경험을 수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1996년에 유엔해양법 약을 비 한 후 바로 륙붕한계 원회에 해 

200해리를 넘는 륙붕 연장에 필요한 로젝트를 개시하 고, 2008년 8월 륙붕

한계 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륙붕한계 신청을 해, 뉴질랜드는 우선 기존데이터를 검토하기 한 탁상검사

(desktop study)를 실시, 제출을 한  해역 검토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 다. 

그 결과를 토 로 해역조사를 실시하여 모든 조사를 2002년까지 완료하 고, 그 후 

4년에 걸쳐 조사데이터의 해석을 실시하고 제출하기 한 신청문서를 작성하 다. 

동시에 호주와의 해양경계획정 교섭을 이루어 냈으며, 2006년 4월에 CLCS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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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제출하 고 같은 해 8월부터 CLCS에서의 심사가 개시, 2008년 8월에 CLCS 

체회의에서 권고가 채택될때까지 총 12년 반의 기간을 투자하 다. 

  뉴질랜드는 자국의 륙붕 연장 논리 확산을 해 과학자, 외교 , 법률가, 행정

기 간 긴 한 조체제를 운 하 고, 륙붕연장신청에 한 뉴질랜드의 기본

인 생각을 보다 잘 이해시키기 해 련된 국제회의에 출석하여 발표하거나 소책

자를 출 하 다. 

  뉴질랜드는 비과정에서 200해리를 넘어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해역을 

4개(북부, 동부, 서부, 남부)로 나눠 각각의 해역에서 연장신청을 해 보다 상세한 

조사를 필요로 하는 개소를 추출하고, 350일간의 조사계획을 세워 실시하 다. 멀티

채 에 의한 음 탐사, 멀티빔에 의한 정 해 지형조사, 지자기이상에 한 데이터

수집, 암석샘 링 등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복잡한 해 지형을 가지고 있는 

Chatham rise, Bollon해산  루션 해령에 해서는 멀티빔에 의한 정 해 지

형조사를 실행하 다. 그 결과 루션해령에 해서는 뉴질랜드의 륙주변부와 

이어져 있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하 다. 륙붕한계연장 가능성이 없는 해역에 

하여는 빠른 단으로 과학  집 력을 제고한 것도 뉴질랜드의 성공  략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조사가 종료된 후 데이터를 해석해 신청문서를 작성하여 CLCS에 제출하 는데,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는 제76조 규정의 모호성에 직면하 다. 구체 으로는 1) 육괴

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가라는 , 2)반증을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 3) 해양해령, 

해 해령, 해 고지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 4) 복잡한 해 지형에 있어

서는 2,500m 등심선이 복수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2,500m 등심선을 사용하는가 라

는 , 5) 퇴 암의 두께 계측방법이라는 이다.  

  이러한 문제 과 과학  난 은 일본과 뉴질랜드와 같은 복잡한 해 지형을 가진 

국가의 경우 이들 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한 공통  문제이기도 하 다. 왜 뉴

질랜드의 주변 해 지형은 매우 복잡한가. 이는 뉴질랜드의 국토가 경계, 즉 태평

양 과 오스트 일리아 의 사이에 걸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북부해역의 Three King 해령에서 남피지해분에 걸친 해 지형을 로 들

면, 여기에는 몇 개의 해산이 존재하고 륙사면의 끝(foot of the slope)의 후보가 

되는 곳이 몇 개가 있다. 해당 지역에 륙사면각부 결정을 해, 지구물리학  데

이터와 음 탐사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뉴질랜드의 육괴와 이어져 있는 

지각과 해양성지각과의 경계를 찾아내 그곳을 륙사면의 끝(FOS)으로 하 다.

  둘째, 동부해역의 Chatham rise에서 Hikurangi 해 를 거쳐 남서태평양해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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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해 지형을 들 수 있다. 이곳에서도 륙사면각부의 후보가 되는 개소가 

복수 있지만 뉴질랜드는 우선 지질학  데이터를 사용하여 Hikurangi 해  체가 

하나의 큰 화산 (igneous zone)임을 가리켰고, 다음으로 뉴질랜드 주변의 해 의 

성립(텍토닉스 세 )을 설명하여 Hikurangi 해 가 약 1억년 에 뉴질랜드에 부가

된 것임을 가리켜 뉴질랜드의 육괴에 이어져 있는 것을 증명하 다. 한 음 탐사

데이터와 지자기이상데이터도 사용하여 륙사면각부를 결정하 다.

3) 일본의 과학  규명 작업(Izu-Ogasawara 지각생성규명연구)

  일본의 연구가 지향하는 목 과 같이, 연안국이 륙붕 확장이라는 목 을 이루

기 한 과학  제는 연안국의 륙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양형 해 에서는 지각의 수심과 퇴 층의 두께를 측정하면 문제는 없었지만, 

변화가 심한 태평양형 지각의 경우에는 이것만으로는 륙사면 각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 특히 일본의 고민이었다. 

  를 들어, 일본은 Izu-Ogasawara 해역 연구를 통해서 특히 두 개의 이트가 

서로 부딪  섭입 가 생기는 역의 지각에서는 해양지각에서 도호지각(해양지각

이 섭입되어 생긴 섬이 늘어서 있는 지각), 륙지각( 륙지각, 도호지각 등 해양지

각 이외의 지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일본의 연구 

목 과 향후 이론  확산 과정에서는 해당 연구결과가 자국의 륙붕 확장을 해 

유엔해양법 약이 규정하는 륙붕에 한 정의의 폭을 확  시킴으로서 이론  정

당성을 확보하기 한 노력이 개될 것으로 보인다. 즉, 륙붕을 비해양성지각이

라 정의하는 시나리오를 확산 시키고 증명하는 작업이다. 

  일본 남쪽 해역은 필리핀해 이트에 태평양 이트가 섭입되어 생긴 해구가 

남북쪽으로 뻗어 있고 이 해구에 평행하여 이즈(伊豆)-오가사와라( 笠原)-마리아나로 

이어지는 도호지각이 형성되어 있다. 해양지각은 거무스름한 무암이 주성분인 것에 

비해 륙지각과 도호지각은 흰빛을 띄우는 안산암이 주성분으로 명확하게 다른 것이

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 해양지각과 그 이외의 지각을 명확히 구분하여 비해양성

지각을 륙붕이라 정의할 수 있다면 이즈에서 마리아나로 이어지는 도호지각의 주변

부도 륙붕이 된다. 한 일본남쪽해역에서는 이 정의를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 륙붕 연장을 기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해 이트도 태평양 이트도 기본 으로는 해양지각에 해당하지

만, 해양지각이 열과 물 등 여러 가지의 것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인해 지각의 성

질이 바 어 도호지각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 

이트가 섭입하는 것에 의해 해양지각에서 비해양성지각으로 변화해 가는 로

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이 로세스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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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붕 연장의 새로운 돌 구를 마련코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해양성지각을 륙붕으로 정의하는 시나리오를 실로 하기 해서는 지각구조

조사가 필요하다. 지각구조조사를 담당한 해양연구개발기구와 해상보안청은 함께 

일본이 제안하는 시나리오의 과학  근거를 얻기 해 해양조사선「카이요」, 심해

조사연구선「카이 이」를 사용하여 이즈, 오가사와라해역의 도호지각 주변 조사를 

실시하 다. 지각구조조사는 멀티채 반사법과 굴 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실행하 으며, 두 종류의 측데이터를 합치는 것으로 도호지각 등의 비해양성지각

과 해양지각의 환 을 찾아내어 어디까지를 비해양지각, 즉 륙붕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증명하는 구조 다. 

  연구결과 사가미만에서 키타이오우토 북방에 걸친 남북으로 직선모양으로 존재하

는 화산열(列) 바로 의 지하구조를 깊이 약 35km까지 밝  이하의 새로운 정보

를 도출하 다. 특히, 륙 인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화강암질․안산암질의 

지각이 화산열 체를 따라 일본 열도로부터 1,000km 이상 연속 으로 존재하고 있

으며, 그 두께는 화산열을 따라 크게 변동하고 있어 화산 바로 에서 극 치를 보

인다. 즉 화산을 심으로 륙 인 지각이 생성되고 있다. 사가미만에서부터 토리

시마(鳥島) 까지 걸친 지각은 두껍지만 토리시마에서 키타이오토 북방에 걸친 해

화산 의 지각은 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지각의 구성은 화산의 규모

와 계없이 형 인 륙지각과 유사하다. 지각과 맨틀의 경계는 륙 지각의 생

성 시에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지각․맨틀 혼합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 졌고, 

엄 한 의미에서 형 인 륙지각과 동일한 구조로 하기 해서는 이 지각․맨틀 

혼합층은 맨틀 내로 편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  이즈․오가사와라

호에 존재하는 화산열은 그 규모의 크기와 계없이 륙 인 지각을 생성하는 원

인  장소로 존재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Izu-Ogasawara((伊豆- 笠原) 지각 생성 규명 연구결과는 일본이 이즈․오가사

와라 Arc 횡단 방향으로의 륙  지각의 넓이를 상세히 악하고 복수의 측선 결

과를 통합하여 륙  지각의 삼차원  분포를 명확히 하는데 활용되었다. 한 지

구심부탐사선 「치큐」를 이용하는 등 화산주변을 포함한 복수의 지 을 시추하여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 채취와 그 조성 분석을 통해 이즈․오가사와라 Arc에서의 

륙지각구조를 검증하는 토 가 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이즈․오가사와라 Arc로 부터 뻗어있는 화산열을 기 으로 

륙붕연장을 주장하는데 있어 요한 지질학  근거를 가져왔다. 한 이즈․오가사

와라 Arc로부터 분열하여 형성된 큐슈․팔라우해령도 이와 같이 륙 인 지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 고, 큐슈․팔라우해령을 기 으로 하는 륙붕연장의 지

질학  근거도 될 수 있다는 일본의 확신을 부여하 다. 이들의 지질학  지견은 

해  지형데이터와 함께 시코쿠해분지역  오가사와라 동쪽해역으로의 륙붕 연

장에 한 유력한 근거로 활용되는 근거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요한 것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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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해역의 비해양성 지각에 한 연구결과가 이론 이고 과학  근거를 통해 어

떻게 유엔해양법 약상의 규정에 배되지 않으면서 CLCS에서 설득력을 갖는가 

하는 이다. 

4) 향후 추진 략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08년 11월 12일 륙붕외측한계 자료제출을 마무

리 하 다. 하지만 륙붕한계 원회에서의 과학  증명을 한 설명과 응작업, 

국제 으로는 태평양해역의 지질  구조를 유엔해양법 약이 제시한 륙붕 연장을 

한 과학  기 으로 증명하기 한 노력이 범 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일본은 유엔해양법 약상의 기 과 신청 해역의 지형  차이를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륙붕 외측한계 확장을 한 노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륙붕연장의 가능성이 있는 상해역은 하며 복잡한 지하구조라는 

에서 앞으로의 과학  증명을 한 이론 확산 노력.

  둘째, 륙붕한계 원회의 심사에 비한 이론  구축작업과 함께 원회 권고에 

따른 일본의 독자  륙붕연장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작업이다. 한 상해역은 

지질 으로 획일 이지 않고 해역마다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에 근거하여 가이

드라인의 어느 항목에서도 불합치한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일본의 학술

 그리고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개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륙붕 련 부서는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경제산업성 자원에 지청, 문

부과학성 산하의 (독)해양연구개발기구가 있고 이들은 일반회계에 의거하여 련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륙붕한계 원회 자료제출 이후에도 승

인받게 되는 역의 조사는 꾸 히 필요하고 련 토가 재 토의 3배에 달한다

는 에서 륙붕획정을 한 국가 차원의 산편성과 인력 집 이 함께 제기될 것

으로 사료된다. 

  일본의 륙붕 연장신청에 하여 CLCS 권고는 없으며, 2009년 8월 제24회기 부

터 심사가 개시될 것으로 상된다. 일본의 륙붕 연장 신청은 유엔해양법 약이 

규정하는 연안국의 법한 차임은 분명하다. 단, 일본이 신청한 해역  Kyushu 

Palau Ridge 지역, Minami-Io To Island 지역, Minami-Tori Shima Island 지역은 

모두 암 를 근거로 선포한 EEZ, CS 확장과 련된다는 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단된다. 더구나 일본이 암 를 근거로 설정한 EEZ와 그 이원 륙붕 확장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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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공해 어업  인류공동유산으로서의 심해  자원개발 참여 이익과 직  이

해 계를 갖는다고 단된다. 우리 정부가 2009년 2월 27일 제기한 이의 신청과 함

께 국과의 외교  공조를 통해 오끼노도리시마 등 태평양에 분포한 일본의 암

가 EEZ를 가질 수 없다는 것과 이를 근거로 륙붕 외측한계를 확장하려는 시도 

역시 유엔해양법질서에 배됨을 분명하게 지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오끼노도리

시마 도서화 정책이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동시 다발 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는 을 고려, 정부와 학계의 극 인 응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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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중일 동중국해 공동개발의 중국 대륙붕 연장전략에 미치는 영향

1. 중일 동중국해 공동개발 합의 개요

 

  일 양국은 2008년 6월 18일 2004년부터 추진해온 동 국해 자원 공동개발에 합

의하 다는 내용을 양국 외교부 성명으로 발표하 다. 합의문의 내용은 (1) 양국의 

합의에 한 기본 입장, (2) 동 국해 공동개발에 한 양국의 양해, (3) 국법에 

의거, 일본회사의 춘샤오 개발 참여에 한 양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국이 합의한 

공동개발이 양국의 동 국해 경계획정에 한 법  입장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국이 합의한 동 국해 공동개발 수역은 한 일 삼국의 가상 간선 아래, 한일 

남부 륙붕공동개발구역 좌측 925m(최단거리)  국 롱징의 남측에 치하고 있

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일 간선에 걸쳐 설정되었다. 면 은 일본발표 약 2,700㎢

( 국주장 2,600㎢)의 면 을 포 하고 있고 구체 인 개발 지 에 하여는 향후 

상을 통해 정하기로 하 다.

[그림 7-1] 일 동 국해 공동개발합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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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국해 공동개발 수역 설정과 함께 양국은 이번에 합의된 수역 외에서의 석유

가스  공동개발 문제에 하여는 계속 의한다는 것에 원칙 으로 동의하 다. 

한 국이 재 개발 인 춘샤오(일본명 시라카바)는 국 법률에 의거하여 양국

이 공동출자하여 합병회사를 설립하고 선행 개발해 온 국에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 합의문은 양국 정부의 최종 정

문 도출을 한 일단계 합의문 성격이며, 국제법  의미에서의 공동개발 정이라

기 보다는 정치  상으로 도출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2. 동중국해 공동개발 협상과정

  일 양국의 동 국해 개발 합의는 총 11차례의 상을 통해 도출되었다. 국은 

제1차 회담이 개최된 2004년부터 동 국해 공동개발 가능성을 타진하 으나, 일본

의 반 로 성공하지 못하 다. 제2차 회담에서, 국은 양국이 주장하는 할권 

첩해역에 하여 공동개발 할 것을 주장하 으나, 일본이 거 하 다. 일본은 국

의 춘샤오 개발 행 를 지할 것을 요청하 고, 국은 일본에게 동 국해 석유가

스 지질조사 자료와 련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요청하 으나 상호 거 되었다. 

  2005년 동경에서 개최된 제3차 일 상에서는 일본이 ‘동 국해 공동개발’문제

를 제안하 고, 양국간 공동개발이라는 틀에 원칙 으로 동의 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 3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회담에서는 국이 남부에서는 조어  주변수역

과 북부 일부 해역에 한 공동개발을 제안하 으나, 일본은 조어  인근 수역 개

발에 반 를 표시, 성사되지 않았다. 제5차 회담은 2006년 5월 동경에서 이루어졌

다. 양국은 공동개발 의향이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필요한 경우 동 국해에

서 양국 선박 충돌 방지를 한 공동의 책을 수립 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 다. 

제6차 회담에서는 동 국해 정세의 안정  유지의 요성과 각자가 의도하는 공동

개발안을 상호 교환하 다. 동시에 양국간 심각한 의견차가 존재하더라도 상의 

틀을 유지하고, 돌발 사태에 비한 hot-line을 구축하자는데 원칙 으로 동의하

다. 일 양국은 동 국해 공동개발 문제를 다루기 해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회담을 잇달아 개최하고 공동개발에 한 심도있는 의

견 교환을 하 다. 2007년 11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11차 회담에서 일본은 다시 “공

동개발”을 제의하 으나, 자국이 주장하는 " 간선"을 국이 인정할 것과 국이 

재 개발하고 있는 춘샤오 석유가스 이 공동개발 범 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주장하 다. 반면, 국측은 조어  인근 해역을 공동개발 수역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양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 다. 단, 일 양측은 이미 조성

된 양국의 우호 이고 발 지향  계에 가치를 두고 상을 장  회의로 격상

시키는데 동의하 다. 이후, 2008년 6월 18일, 일 양국 외교부는 평등한 상을 

통해 동 국해 공동개발에 합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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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일의 동중국해 인식에 대한 해석

1) 동 국해 공동개발 수역

  일간 동 국해 공동개발 합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정치  결정이 직

인 해결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이다. 실제, 제11차 회담에서 장  회담으로 격

상하자는 합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양국의 공동개발 합의문 발표는 2007년 말 후쿠

다 총리의 국방문과, 2008년 5월 후진타오 주석의 일본 방문은 양국의 동 국해 

공동개발 문제가 다분히 정치  차원에서 결정되었음을 반증한다.  

  사실 일본의 동 국해에 한 입장은 간선 원칙과 단일선 방식에 의한 경계획

정이면서, 제기 과정에서는 자연연장 개념이 농후하게 연계될 수 있는 륙붕에 

한 언 은 회피하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은 오끼나와 해구 최 수심

선까지를 륙붕 한계로 한다는 입장이었다. 

  동 국해 륙붕 공동개발에 한 근 방식에서도 일 양국간 차이는 있다. 

국은 양측이 주장하는 첩해역 체(조어 를 포함)가 공동개발 상해역이라는 

을 강조하고, 일본은 조어 를 포함하는 문제에 하여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일간 동 국해 공동개발 합의는 그것이 양측의 해양경계획정에 한 입장에 

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측 문가를 심으로 다양한 해석을 부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국 문가 견해로 보건 , 번 합의는 철 하게 정치  결정에서 

나온 합의이며 법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물론 재

의 합의가 정치  개념에서의 합의라는 것이지 추후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하

여는 여 히 법  의미를 부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의 법  의미라는 것

이 경계획정 혹은 해양정책에 한 양국의 주장을 침해하는 것으로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 실무 에서 진행 인 동 국해 공동개발의 구체  사항이 

가시화되고 양국 최고 권력기 에 의해 비 될 경우, 이는 유엔해양법 약에서 규

정하는 잠정약정으로서의 의미, 즉 법  의미에서의 공동개발로 의미를 갖게 된다. 

2) 춘샤오 유기

  상과정에서 일 양국의 “춘샤오” 유기 에 한  입장역시 이견이 있었다. 일

본은 춘샤오 유기  한 공동개발 범 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국은 

일본이 일방 으로 주장하는 소  간선에 의하더라도 해당 선의 서쪽에 있기 때

문에 양측의 해양경계획정 분쟁과는 무 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양국은 “일본법인의 국법에 의거한 춘샤오 석유가스  개발 참여에 한 

양해"에 합의하고 국 해양석유자원의 외합작개발에 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본 

법인이 참여하는 차를 택하 다. 이는 국 국내법에 의한 외국기업의 참여로 일

종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이 왜 이러한 양해를 하 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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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나, 이는 공동개발이라는 역과는 아주 무 하며, 으로 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투자한 상업  계약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양국의 합의 양해로 보건

, 번 내용은 일본이 춘샤오 수역에 한 국의 주권  권리 행사를 받아들

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4. 동중국해 공동개발합의의 법적 의의

  일 양국의 동 국해 공동개발 수역 설정 합의는 양국 정부가 주도하여 진행하

으나, 춘샤오에 한 근은 양국정부의 원칙  기 을 근거로 양국 기업이 사실

상 진행하 다. 특히 양국의 공동개발 구역내에서의 개발은 국 혹은 일본 국내법

에 의하지 않는 양국 정부의 상조치  원칙에 따라 진행하게 되며, 출자비율 등 

구체 인 내용에 하여는 실무자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춘샤오 합작개발은 국 국내법에 따라 진행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주권  권리

가 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 다. 일종의 석유개발 합작 계로 해석할 수 있다. 구

체 으로는 춘샤오 유기 을 개발하는 국기업에 일본 법인이 출자하고, 일본의 

출자비율과 권익배분은 향후 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 다. 

  양국의 공동개발합의는 유엔해양법 약 제83조가 규정하는 경계획정 단계의 과

도성 조치에 해당하며, 양국은 동 국해에서의 공동개발 구역과 석유합작 개발에 

한 “주권문제”와 “합작”문제에 하여 명확한 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합의

문에서의 “공식(共識)” or "양해(諒解)“는 공동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권  개념

과는 별개로 이해하여야 하며, 양국의 경계획정에 한 법 ․정책  입장에 아무

런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양국정부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공동개발 수역 설정을 둘러싸고는 

학자들간 혹은 향후 해양경계획정 근 방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가장 요한 문제 의 하나는 공동개발에 한 양국의 법  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가상 간선의 존재, 혹은 입지가 폭 강화되었다는 에 있다. 물

론 한일간 JDZ 역시 같은 유형의 차로 형성된 것이고 양국의 해양경계에 한 

입장에 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일간 합의는 동 국해에

서 국과 우리나라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근 방식이었다는 에서 문제가 있다. 

  향후 공동개발구역 설정이 가상 간선을 심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 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과 ‘동 국해 기타 해역’이라는 범 한 범  설정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에 규모 유 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조어 (센카쿠)를 명시하지 않았다

는 은 근 방식에서 국의 손실이 보다 크다는 반론 제기 역시 가능한 상황이

다. 물론 국의 입장을 강화시킨 부분도 있다. 를 들어, 일본이 주장하는 가상

간선 외측 해역(일측)에 한 자원개발의 합법  토 를 마련하 다는 과 개발진

행 인 유기 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공동개발 상해역에서 ‘주권 ’요소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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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될 여지를 제거하 다는 , 일본 기업의 춘샤오 유기  참여에 국 국내법을 

기 으로 참여토록 하 다는  등은 해당 수역에서 국의 주권  권리를 확인 받

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롱징 유 이 공동개발 수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에서 ‘양보’

하 다는 국내 비 이 있을 수 있으며, 경계획정입장과 연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

구, 일본 주장 가상 간선 입지를 상당히 강화하 다는 은 성공 인 평가를 할 

만하다. 한 국이 선행 개발해온 유기 에 일본 자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었다는

과, 국이 주장하는 조어  명시를 피하면서 합의문을 도출하 다는 에서 공

동개발 근의 일차  단계에서는 성공 인 합의문 도출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의 춘샤오 유기 에 국 국내법을 근거로 참여하는 문제는(물론 일본

이 주장하는 가상 간선 以西에 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타 해역에서 유사한 문

제에 항의를 제기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논리에 맞지 않는 양보 다. 

  양국의 동 국해 공동개발 합의보다 더욱 주목할 것은 향후 양국의 상과정에서 

도출될 결과에 있다. 양국은 번 합의를 근거로 정식 정 체결을 한 교섭을 시

작하 으며, 의문에서 언 한 동 국해 기타 해역, 즉 돤챠오와 텐와이텐 등의 가

스 에 한 양국 합작개발 상 지속 으로 추진할 정에 있다. 물론 정식 정문 

체결 교섭과정에서 구체화될 양국의 반  여론을 고려할 때, 실제 공동개발까지는 

여 히 난항이 상된다. 국의 경우, 11회에 걸친 국장  회의에서 정체되었던 문

제가 후진타오 주석의 일본방문으로 합의도출이 가능하게 된 사안이며, 국내 반

여론을 이유로 수뇌회담시 발표를 미루었다는 을 고려할 때, 내부  갈등은 보다 

심할 것으로 상된다. 

  국 문가, 일부 단체를 심으로 일 합의가 국익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는 과 합의가 최종 성격이 아니라는 에서 정문 도출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정치  환경이 공동개발이라는 합의

를 이끌어내는 결정  역할을 하 다는 에서는 안정 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

나, 국 국제법 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부정  견해가 형성되어 있다는 에서는 

여 히 실무 상 과정을 지켜 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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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의 륙붕 연장 가능 지역은 동 국해와 남 국해로 나

어 근할 수 있다. 단, CLCS에 륙붕 연장을 신청하는 것과 륙붕에 한 권

원의 문제에 한 국의 입장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CLCS 

신청과 륙붕 권원의 문제는 별개라는 이다. 

  그런데 주의할 만한 사항은 국이 200해리 외측으로 륙붕 연장이 가능한 해역

인 동 국해와 남 국해에서의 근 략은 다소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이다. 

즉, 국의 동 국해 륙붕 확장 략은 육지의 자연연장원칙에 의거한 일간 해

양경계획정을 통한 근이며, 남 국해에 하여는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라기 보다

는 200해리 외측으로 륙붕을 확장시키고자 한다는 방법론의 차이다. 이러한 근 

방법은 국이 과연 동 국해에 한 륙붕 연장신청을 할 것인가의 문제와 련

된다. 

  재, 국 해양경계획정  련 기  문가들의 언에 의하면 국은 륙붕

한계 원회에 륙붕 연장신청을 한 다양한 근과 논쟁이 있으나, 동 국해에서

는 유엔해양법 약 당사국회의를 통한 기한 재설정 문제로, 그리고 남 국해에서는 

기한  요건 충족을 한 비정보 제출이라는 방식으로 근이 상된다. 국의 

고민은 신청 상 해역인 남 국해가 주변국과 유권을 포함한 할권 분쟁에 있

다는 과 륙붕 연장신청을 할 경우, 사 에 계국의 동의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 그리고 신청한다 해도 륙붕한계 원회에서 심사될 수 있을 것인가 하

는 이다. 국으로서는 이러한 제 문제를 고려할 때, 비정보 제출 방식으로 기

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법을 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륙붕한계 원회에 문건을 제출한 일본은 해당 자료를 원회에서 과학

으로 증명할 다양한 근을 모색하고 있다. 유엔해양법 약이 모델로 하고있는 

서양과 달리 복잡한 지형  특징을 가진 태평양 해역을 연장 상으로 하고있다는 

에서는 일본의 과학  증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상되나, 이미 같은 사례를 

가진 뉴질랜드가 원회 권고를 승인 받았다는 은 일본으로서는 고무 인 상이

다. 일본의 륙붕 한계신청 작업과정에서 추진된 원회 원과 뉴질랜드, 호주 등

의 다양한 신청국들의 경험과 과학  근 방법을 분석한 것 역시 일본의 과학  

증명 가능성을 상당히 제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년에 일본이 오

끼노도리시마를 기 로 연장신청한 사실에 하여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즉, 오끼

노도리시마는 EEZ와 륙붕을 가질 수 없는 암 로서 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약 제121조 3항에 한 해석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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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해양법 약이 200해리 외측 륙붕한계 확정을 해 부여한 기한  제한은 

몇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기한에 한 연장이 기술 , 재

정 으로 한계가 있는 개도국을 한 조치이든 혹은 실질 으로 유엔해양법 약이 

제시한 기술  조건에 부합하고 인류공동유산인 심해  보호를 한 보다 신 한 

조치를 해 취해진 행 이든 제출을 비하고 있는 상당수 연안국들에게는 신청 

부담에서 한층 여유를 갖게 된 것이 사실이다.  

  기 약 제76조 8항은 “연안국은 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륙붕의 

한계에 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

된 륙붕한계 원회에 제출한다”고 규정하 으나, 이 조항은 연안국이 련 정보

를 제출토록 하는 원칙  규정이며, 구체  기한 요구는 없었다. 따라서 약 제2부

속서 제4조는 “연안국이 제76조에 따라 200해리 밖으로 자국 륙붕의 바깥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이러한 한계의 상세사항을 이를 뒷받침하는 과

학 ․기술  자료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에 

하여 이 약이 발효한 후 10년이내에 원회에 제출한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 약의 1994년 발효에도 불구하고 륙붕연장 확장을 한 기

술  기 은 한참 뒤에야 마련되었다. 즉, 륙붕한계 원회는 1999년 5월 13일 

《과학기술지침(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을 제정하고 200해리 외측 륙붕 연장을 한 

과학  증거와 련 기술데이터에 한 매우 구체 인 기 을 확정하 다. 과학기

술지침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안국이 이들 기 을 만족하기 해서는 매

우 문 인 과학 이고 기술  설비가 요구되었고, 상당 수 의 문 기술수 을 

구비한 문인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소도서국을 포함한 많은 개도국들에게 단 

시일내에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고, 제출 기한 연장 요

구가 강하게 제기되기에 이르 다. 2001년 5월 14일에서 18일까지 유엔해양법 약 

제11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륙붕한계 원회에 200해리 외측 륙붕 연장 문건제출

에 한 기한 문제가 논의되었고, 총회는 10년 기한의 기산일시를 재조정하여, 1999

년 5월 13일 이 에 약을 비 한 체약국에 하여는 10년 기한의 기산일을 과학

기술지침이 통과된 1999년 5월 13일로 조정하 다. 따라서 이들 연안국의 200해리 

외측 륙붕 연장 신청 기한은 2009년 5월 13일로 확정되었다. 

  비록 약이 연안국에게 요구한 “ 약 발효후 10년 이내”라는 시간  제한은 

2009년 5월 13일로 연장되었으나, 많은 개도국들이 약 제76조와 과학기술지침이 

요구하는 련 규정을 만족시킴으로써 200해리 외측 륙붕 한계를 조기에 설정하

는 데는 여 히 많은 능력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2008년 6월 13일에서 20일까지 

개최된 유엔해양법 약 제18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 륙붕한계 원회 업무량과 각

국, 특히 개도국의《UNCLOS》 제2부속서 제4조와 SPLOS/72호 문건(a) 이행 능력

에 한 결정(이하 ‘결정’)”라는 륙붕 연장신청안 제출기한에 한  다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사실상 륙붕 연장신청 기한을 다시 한번 폭 연장시키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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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제18차 당사국회의는 소도서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재정, 기술자원 

 련 문능력의 부족으로 약 제76조와 제2부속서 제4조, SPLOS/72호 문건

(a)에 따라 륙붕한계 원회에 문건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을 고려하

여, 다음을 결정하 다 : (a) 약 제2부속서 제4조와 SPLOS/72호 문건(a)가 규정

하는 기한 요구를 만족하는 방법으로 사무총장에게 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200해리 외측 륙붕 외측한계에 한 

지시성 자료, 제76조의 요구와 의사규칙  과학기술지침이 제정하고 있는 륙붕

연장 신청서 작성 상황, 신청서 제출 정일 등을 포함한다. (b) 약 제76조의 요

구  원회 의사규칙, 과학기술지침에 의거하여 륙붕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기 

에 원회는 상술한 (a)에 의거하여 제출한 비정보를 심의하지 않는다. (c) 상

술한 (a)에서 규정한 비정보 제출을 수 한 후, 사무총장은 원회와 회원국에게 

이를 통지하고, 한 련 자료를 원회 홈페이지를 포함한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술한 “결정”에 의거하여, 일부 개도국은 2009년 5월 13일 기한 에 정식 륙

붕 연장 신청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이, 200해리 외측으로 륙붕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부분, 를 들어 륙붕 확장 상이 될 수 있는 지리  치  정식 제출 

가능일 등의 자료를 “사무총장에게 비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정으

로 륙붕 연장 신청안 제출 기한은 다시 수정된 셈이다. 일부 연안국들의 2009년 

5월 13일 기한 에 “ 비정보” 제출로 약 제2부속서가 규정하는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 비정보”는 륙붕 연장신청안이 될 수는 없으

며, 원회는 이를 심의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국가 한 “3개월 기한내에” 이의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 비록 “ 비정보”에서 연안국이 륙붕 연장안 제출 

일시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시는 연안국이 구체  상황에 따라 스스

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13일이라는 제출일시 제한을 받지 않게 되

었다. 이는 실질 으로 2009년 5월 13일이라는 만료 기한의 퇴색 혹은 근본  폐지

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시 련 정보자료 제출로 원회 심의를 받는 “신청” 차와 

간단한 제출 의사  차로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 비정보” 제출 차를 활용

하는 것에 한 신 한 검토가 요구되는 항목이다. 우리로서는 일본과의 JDZ 계

를 고려하여야 하고, 자료제출이 한일간 분쟁지역인 동 국해를 상으로 하고 있

다는 에서 원회 심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을 다각 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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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문서번호 : CLCS/40/Rev.1

2008년 3월 17일에서 4월18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21차 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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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본문은 《 륙붕한계 원회 의사규칙》 최신 수정본이며, 이  2008년 4월 11

일 원회가 통과시킨 수정안과 추가조문을 함께 반 하 다. 본 의사규칙 부속

문건 1과 2는 1998년 8월 31일에서 9월 4일 거행된 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

과된 내용이다. 부속문건 3은 2004년 4월 26일에서 30일 거행된 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 원회 업무방식》(CLCS/L.3, 1997년 9월 12일)과

《 륙붕한계 원회 소 원회 내부 차》(CLCS/L.12, 2001년 5월 25일)을 체

하는 내용이다. 

  본 의사규칙과 부속문건으로 아래와 같은 CLCS/L.3(1997년 9월 12일)과 

CLCS/L.12(2001년 5월 25일)호 문건,  이 에 공고된 원회 의사규칙  그 

수정 혹은 개정 문건을 체한다 :

 CLCS/3(1997년 9월 12일), CLCS/3/Corr.1(1998년 4월 27일), CLCS/3/Rev.1(1998

년 5월 14일), CLCS/3/Rev.Rev.2(1998년 9월 4일), CLCS/3/Rev.2/Corr.1(2000년 3

월 28일), CLCS/3/Rev.3(2001년 2월 6일), CLCS/3/Rev.3/Corr.1(2001년 5월 22일), 

CLCS/40(2004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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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언

제1 조 용어

본 의사규칙의 목 을 하여 :

“ 약”이라 함은 1982 《유엔해양법 약》을 의미한다 ;

“양해선언”라 함은 1980년 8월 29일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통과되고 회의 《최

종문건》 제2 부속서(Annex II to its Final Act)에 게재된 《양해선언(Statement of 

Understanding)》을 의미한다 ;

“지침”이라 함은 달리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륙붕한계 원회 과학기술지침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LCS)》을 의미한다 ;

“ 원회”라 함은 제76조 제8항과 약 제2부속서에 의해 설립된 륙붕한계 원회

를 의미한다 ;

“사무총장”이라 함은 달리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엔사무총장을 의미한다 ;

“사무국”라 함은 유엔사무국(Secretariat of the UN)을 의미한다 ;

“당사국”이라 함은 약 당사국을 의미한다 ;

“당사국회의”라 함은 약 련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약 체약국 회의를 말한다. 

Ⅱ . 회 기와  회 의

제2조 회 기와  회 의

1. 원회는 어도 매년 1회 회기를 거행하고, 약이 규정하는 직무를 효과 으로 

이행하기 하여 보다 많은 회의가 필요한 경우, 특히 연안국이 제출한 신청안을 

심의하고 그에 한 권고(recommendations)를 행하기 해 보다 많은 회의를 개

최한다. 회기는 몇 차례의 원회와 소 원회 회의를 포함할 수 있다.  

submissions

2. 원회 회기 차수에 향을 미치는 재정  요인을 고려하여, 원회는 다음 상황

에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원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 ;

 (2) 원회 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3) 사무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 혹은

 (4) 원회의 결정. 

제3조 회 기 개 시 일의 통 지

사무총장은 어도 개회 개시일로부터 60일 에 회기 일시, 지   회의기간을 

원회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기에서 심의되는 신청안을 제출한 연안국에게

도 련 사항이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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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조 회 의 장소

1. 원회와 소 원회 회기는 일반 으로 뉴욕에 치한 UN본부에서 개최된다.

2. 원회는 당해 회기에서 심의되는 안건을 신청한 연안국  사무총장과 의하

여 회기 체 혹은 일부의 개최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이는 유엔 규정에 부합

하여야 하며, 직  혹은 간 으로 유엔에 경비지출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5 조 의사일정

1. 사무총장은 원회 의장과 의하여 매 회기 임시 의사일정을 안배한다249). 

2. 사무총장은 임시 의사일정을 제3조가 규정한 통지  연안국에게 과학기술 자문

의견을 제공한 원회 원 성명을 원회 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3. 원회는 그 의사일정 내에서 직무를 효과 으로 이행하기 한 기타 사안을 포

함시킬 수 있다.

4. 원회는 회기 개시일에 의사일정을 통과시켜야 한다.

5. 원회는 회기 기간동안 의사일정을 수정할 수 있다. 

Ⅲ . 원회  원

제6 조 원

원회는 약 제2부속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선출된 원으로 구성한다.  

제7 조 임기

1. 약 제2부속서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된 원회 원의 임기는 5

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2.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원회 원의 임기는 원회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

는 날로부터 시작된다. 

3. 이후 선거로 선출된 원회 원의 임기는 임 원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4. 원회 원이 연속하여 2차례 원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한 경우, 당

사국 회의에 주의를 제기하여야 한다(shall be brought to the attention).  

제8조 보궐선 거

원회 원의 사망, 사직 혹은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없을 경우, 당사국 

회의가 보궐선거를 통해 임 원의 잔여 임기를 완성토록 한다. 보궐선거는 약 

제76조와 제2부속서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249) 연안국이 제기한 경계획정 사안의 황에 따라 의사일정을 안배한다. 제51조 1항  부속서 3의 제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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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의 비 용

약 제2부속서 제2조 제5항에 따라 :

 (1) 원회 원 후보자를 지명한 당사국은 그 원이 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비용을 부담한다 ;

 (2) 약 제2부속서 제3조 제1항(b)에 언 된 과학기술 자문의견에 한 조언을 요

구한 연안국은 이러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1 0조 선 서

원회의 각 원은 직무 수행 에 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solemn 

declaration)을 하여야 한다 :

 “나는 직무에 충실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륙붕한계 원회 원으로서의 직책

을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1 1 조 직 무 수행의 독 립  의무

원회 원은 직무 수행시, 어떠한 정부의 지시 혹은 원회 이외의 기타 기 의 

지시를 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원은 원회 원의 지 에 불리한 향을 미칠

만한 일체의 행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Ⅳ . 의장단  구성

제1 2조 선 거

원회는 그 원 에 한명의 의장과 네명의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공평한 지

역 표성  5개 구역이 순환제로 의장임무를 담임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때 

원회는 특정 국가의 원이 기존에 의장에 당선되었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 3조 임기

선출된 원회 의장단의 임기는 2년 반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 4 조 리  의장

1. 의장이 특정 회의 혹은 특정 회의 일부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원회는 한명의 

부의장을 지정하여 주석 직무를 행토록 하여야 한다. 

2. 부의장이 의장을 리할 때, 그 권력과 직책은 의장과 동일하다. 

제1 5 조 의장단  구성 원의 체  

원회 의장단의 한 원이 원회 원이 아니거나 원회 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선포할 경우, 혹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의장단 구성원을 계속 담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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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단 구성원을 선출하고 임 원의 잔여 임기를 수행토

록 하여야 한다.  

Ⅴ . 사무 처

제1 6 조 사무 총 장의 직 책

1. 사무총장이 원회 각 회기 회의, 원회 소 원회(subcommissions)  원회가 

설립할 수 있는 임의의 부속기 (any subsidiary bodies)의 각 회의에서 사무총장

의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사무국 구성원  1인을 지정

하여 직무를 신 수행토록 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원회 각 회기, 원회 소 원회  설립 가능한 임의의 부속기 의 

회의 련 안배에 책임을 지며, 한 회기 회의와 각 회의에 필요한 업무인원을 

제공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3. 사무총장은 원회가 효과  직능 수행을 해 요구할 수 있는 일체의 필요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 7 조 사무 국과 사무 국 직 원의 설 명

사무총장 혹은 그가 지정한 사무국 직원은 원회  그 소 원회 회의에서 구두 

혹은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1 8조  

사무총장은 경비지출을 수반하는 제안이 원회에 의해 비 되기 에, 가능한 조

기에 제안으로 발생할 소요 비용을 작성하여 원회 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의

장은 원이 이러한 소요 상액에 주의하도록 하고, 한 원회나 부속기 이 제

안을 심의할 때 각 원이 소요 상액에 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Ⅵ . 언 어

제1 9조 공식 언 어   업무 수행 언 어

1. 원회의 공식언어와 업무수행언어는 아랍어, 국어, 어, 랑스어, 러시아어

와 스페인이로 한다. 

2. 반 가 없는 경우, 원회는 특정 회의에 참여한 원회 원과 신청안건이 심의

인 연안국의 사용언어에 한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회의에서 특정 공식언어

와 업무수행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250). 

250) 소 원회 업무언어에 하여는 제3부속서 4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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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통 역

제19조 2항에서 기술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원회 언어  하나로 발언된 내용은 

기타 언어로 통역되어야 한다. 

제21 조 원회  언 어  이외 의 언 어 에  한 통 역

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이외의 언어로 구두 발언을 할 수 있으나, 발언자는 해

당 발언을 원회 언어의 하나로 통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먼  통역된 

원회 언어에 따라 발언을 원회 사용 기타 언어로 통역할 수 있다. 

제22조 원회  문건 의 언 어

원회의 문건은 원회 사용 언어로 공지되어야 하나, 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

우에는 그 지 아니하다. 원회의 건의로 채택되는 언어는 제53조 제3항 규정에 

의한다. 

Ⅶ . 공개   비 공개  회 의

제23조 공개   비 공개  회 의

원회, 그 소 원회와 부속기 의 회의는 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Ⅷ . 의사방 식

제24 조 정족 수

원회, 소 원회 혹은 부속기 의 법정 정족수는 구성원의 2/3로 한다. 

제25 조 의장의 권력

1. 의장은 본 의사규칙 기타 조항이 부여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 원회 매

회기 회의와 각 회의의 시작과 종료를 선언하고, 토론을 주재하여 본 의사규칙이 

존수되도록 하며, 발언권을 부여하고, 문제를 표결에 회부할 수 있으며, 한 결

정을 선언한다. 의장은 차문제에 하여 재결(rule onpoints of order)을 하여야 

하며, 한 본 의사규칙에 따라 회의의 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를 완 하게 통

제하여야 한다. 의장은 원회에 발언자의 발언시간 제한, 각 표의 특정 문제

에 한 발언 회수 제한, 발언 신청 마감, 논의 유보(adjournment)나 종료, 회의

의 휴회나 정지(suspension)를 제안할 수 있다. 

2. 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종 원회의 권한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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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 조 차문제

원은 어떠한 사안을 논의하는 에 언제든지 차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장

은 즉시 본 의사규칙에 의거하여 이에 하여 재결하여야 한다. 의장의 재결에 이

의를 제기한 이의는 즉시 표결에 회부하여야 하며,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한 원의 

과반수 결정에 의하지 않는 한, 의장의 재결은 계속 유효하다. 차문제를 제기한 

원은 논의 인 사항에 하여 실질(substance) 발언을 할 수 없다. 

제27 조 발 언 시 간  제한

원회는 어떠한 사안에 하여 각 발언자의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시간이 

제한된 논의 에 발언자가 규정된 시간을 과할 경우, 원장은 즉시 발언자의 

규칙 수를 독 하여야 한다. 

제28조 논 의 종료

원은 사안에 한 논의 과정에서 다른 원이 발언의사를 표명한 것에 계없이 

논의 인 사안에 한 논의 종료를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을 한 원, 제안에 반

하는 원  한명, 제안에 찬성하는 한명의 원이 각각 변론 발언을 한 후, 즉시 

제안을 표결에 회부한다.  

제29조 논 의 연기

사안에 한 논의 과정에서, 원은 토론 인 사안에 한 논의 연기(adjournment)

를 제청할 수 있다. 제안을 한 원, 제안에 반 하는 원  한명, 제안에 찬성하

는 원  한명이 각각 변론 발언을 한 후, 즉시 제안을 표결에 회부한다. 

제30조 회 의 연기 혹 은  휴 회

사안에 한 논의 과정에서, 원은 회의의 연기 혹은 휴회(suspension)를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즉시 표결에 회부한다. 

제31 조 제안 의 후  차

다음에 열거된 제안은 다음 차에 따라 회의에 제출된 모든 안건이나 기타 제안에 

우선한다 : 

 (1) 회의 휴회 ;

 (2) 회의 연기 ;

 (3) 토론 인 사안에 한 논의 연기 ;

 (4) 토론 인 사안에 한 논의 지. 

제32조 원회  원이 제안 한 신 청

원회 원의 제안은 서면형식으로 원회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사무국은 

제안 사본을 원회 체 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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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에  한 결 정

원회에 제출된 사안에 하여 원회의 권한이 있는지 결정할 것을 요구한 제안

에 하여, 해당 안건에 한 결정을 하기 에 먼  표결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4 조 원회  원에  의한 재심  제안  

이미 통과되었거나 부결된 사안은 원회가 출석자  표결에 참여한 원의 2/3 

이상의 다수결 결정에 의하여 재심을 결정하지 않는 한 재차 심의될 수 없다. 재신

에 반 하는 2명의 발언자에게 해당 건의에 한 발언을 허가한 후, 즉시 표결에 

회부하여야 한다. 

Ⅸ . 표 결

제35 조 일반  합의

1. 원회, 소 원회와 부속기 은 각자의 업무가 일반  합의(general agreement)

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상술한 규정에 의거하여, 원회, 소 원회와 부속기 은 만장일치 방식(by way 

of consensus)으로 실질 문제(on substantive matters))에 한 합의를 도출토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미 상일치를 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는 한 

실질 문제에 하여 표결을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제36 조 표 결 권

원회 각 원은 한 표의 표결권을 갖는다. 

제37 조 다수결  정족 수

1. 제35조의 상황을 수하여, 원회와 소 원회 혹은 부속기 의 모든 실질문제에 

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2/3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소 원회 

설립, 소 원회에 의해 작성된 권고, 문가 자문의견 제출 요청, 권한있는 국제

조직과의 합작, 행  통과된 새로운 의사규칙과 기타 규정(regulations), 칙

(guidelines)  본 의사규칙의 부속서(annexes to these Rules)에 한 수정 등

은 원회의 실질문제에 속한다. 

2. 본 의사규칙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차 안건에 한 원회 

결정은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한 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3. 특정 사안이 차문제인지 혹은 실질문제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 원회 의

장이 재결한다. 이 재결에 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표결에 회부하며, 출

석하여 표결에 참여한 원의 과반수 반 가 없는 한, 의장의 결정은 계속 유효

하다. 

4.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한 의장단 구성원을 제외하고, 어떠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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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하여 찬반 동수일 경우, 제안 혹은 제출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5. 본 의사규칙의 목 을 하여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한 원”이라 함은 찬성 혹

은 반 에 투표한 원을 의미한다. 표결에서 기권을 한 원은 이를 표결에 참

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8조 표 결 방 법

제40조가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원회는 일반 으로 거수방식으로 표결을 진행

한다. 

제39조 표 결 수칙

원회 원은 의장이 표결 개시를 선포한 후에는 표결 차와 련된 차문제 외

에 표결의 진행을 단(interrupt)할 수 없다. 

제4 0조 의장단  구성 원 선 거

1. 이의가 없는 경우, 원회가 이미 합의된 후보자 혹은 후보자 명부(slate)에 하

여 투표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모든 선거는 모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2. 동일한 조건하에서 동시에 보충하여야 하는 모든 결원에 하여 일차 투표를 진

행한다. 후보자  결원 수를 과하지 않는 범 에서, 과반수 득표를 획득하고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3.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 수가 보충하여야 하는 결원 보다 은 경우, 재 투표를 

통해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나, 이때의 투표는 결원 보충 인원의 두배를 넘지 않

은 범 에서 일차 투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만 참가하는 것으로 제한

한다. 

4. 두명 혹은 보다 많은 후보자가 두 번의 연속된 투표에서 동일한 득표를 획득한 

경우, 원장이 제비뽑기 방식(by lot)으로 이들  한명을 선출한다. 

제4 1 조 표 결 결 과와  의장단  구성 원 선 거 결 과의 선 포

의장은 모든 표결 결과를 선포하고, 한 제40조 규정에 의해 선출된 의장단 구성

원의 이름을 공표한다. 

Ⅹ . 소 원회 와  기타  부속 기

제4 2조 소 원회

1. 원회가 약 제2부속서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 원회를 설립하여 안건을 

심의할 경우, 원회는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a) 약 제2부속서 제5조의 정의에 근거하여 피선 자격이 없는 원회 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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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을 제출한 연안국 국민, 경계획정(delineation)에 한 과학기술 자문의

견을 제공하여 연안국에 조력한 원을 확정한다 ; 

 (b) 원이 연안국과 분쟁 혹은 경계미획정 국가의 국민일 경우 등과 같은 기타 

원인으로 신청안에 한 이익충돌 문제가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원의 확정 ; 

 (c) 원회 원간의 비공식 상을 통해 (1)항에 따라 확정한 원 외의 원회 

원 에서 소 원회 원 후보자를 제청하고, 동시에 (2)항이 기술한 련 

원  신청안에 한 구체  내용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과학과 지역  방면에

서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한  

 (d) 제청된 후보자  소 원회 원 7인을 임명한다. 

2. 소 원회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시작하며, 신청안을 제출한 연안국이 약 제76

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된 륙붕 부분에 한 외측한계 련 측지자

료를 포함하여 련정보와 해도를 기탁(deposit)한 때 까지로 한다. 

3. 원회 원은 다수의 소 원회 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1항(1)에 의거하여 

확정한 원회 원은 원 신분으로 원회의 해당 신청안의 의사 차에 참여

할 권리가 있다. 사 에 소 원회 내부 의와 합의를 통해, 이들 원은 투표권 

없이 해당 신청안에 련된 구체  문제에 한 소 원회 차에의 참여를 요청 

받을 수 있다. 

제4 3조 기타  부속 기

원회는 효과  직능 수행을 해 기타 부속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

우, 원회 원들로 이를 구성한다. 

제4 4 조 의사방 식

1. 원회가 설립한 각 소 원회 혹은 기타 부속기 은 자체 으로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회에 선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소 원회와 기타 부속기 의 의사방식은 본 의사규칙을 하게 용(mutatis 

mutandis)할 수 있다. 

제4 4 조의 2 원회  원의 상 호 작 용 

1. 연안국이 제출한 신청안은 원회 체 원이 심사한다. 자료 심사와 필요시 비

을 유지를 한 실질  시스템이 사무국의 조하에 안배되어야 한다. 

2. 연안국에 의한 추가 제출, 서명재료  데이터와 소 원회가 제공한 모든 서면 

문서(written communications)는 모두 원회 원 심의를 해 제공된다. 

3. 신청안을 심의하고 한 비공식 토론을 통해 원회가 심의할 권고안을 작성할 

임무가 소 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회 원 역시 신청안에 련된 모든 

부분에 하여 상호 토론할 수 있다. 

4. 소 원회 회기는 의사규칙 제2부속서 제4.2단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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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원회 원에게 발송된 구두 심의기록과 개인 필기는 소 원회 원을 담임

하지 않은 원회 기타 원에게 설될 수 없다. 

Ⅺ . 연안 국의 신 청

제4 5 조 연안 국의 신 청

약 제2부속서 제4조는 :

 (1) 연안국이 해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자국의 륙붕 바

깥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이러한 한계의 상세사항을 뒷받

침할 과학 ․기술  자료와 함께 가능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약

이 해당 당사국에 발효된 후 10년 이내에 원회에 제출한다. 약이 1999년 5

월 13일 이 에 발효한 체약국에 하여는, “유엔해양법 약 제2부속서 제4조

가 륙붕한계 원회에 바깥한계 설정 신청안을 제출토록 규정한 10년 기간의 

기산일에 한 결정”(SPLOS/72, 2001년 5월 29일)에 근거하여 약 제2부속서 

제4조가 기술한 10년 기간은 1999년 5월 13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251). 

 (2) 연안국은 동시에 과학 ․기술  조언을 자국에 제공한 모든 원회 원의 

성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 6 조 해안 을  향  혹 은  인 한 국가간  분 쟁  혹 은  기타  미해결  육 지 혹 은  해양

분 쟁 이 있 는  상 황 에 서 제출한 바 깥 한계 설 정 신 청 안

1. 미해결 육지 혹은 해양분쟁에 한 경우, 혹은 인 국이나 향국간 륙붕 경계

획정에 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본 의사규칙 제1부속서 규정에 따라 신청서

를 제출하고, 제출한 신청안은 해당 부속서 규정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다. 

2. 원회의 행 (actions)는 국가간 경계획정에 한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4 7 조 

1. 륙붕 바깥 한계 설정 신청안은 원회가 정한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252). 

2. 신청안과 부속문건, 부록  기타 증거자료는 원회의 공식 언어로 작성하여야 

251) 1995년 11월 27일에서 12월 1일 거행된 제3차 당사국회의는 원회 원의 선거를 1997년 3월로 연기하여 

진행하도록 결정하 다. 약을 비 하여 해당국에 발효된 60개국가 입장에서, 약은 1994년 11월 16일 발

효하 고, 10년 기간 한 해당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의는 이들 국가가 만일 선거일 변경으로 

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향을 받았을 경우, 련 국가의 청구에 따라 체약국이 이들 상

황에 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련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난 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동의하 다

(SPLOS/5, para.20). 2001년 5월 14일에서 18일 거행된 제11차 당사국 회의는 원회가 1999년 5월 13일 

〈과학기술지침〉을 통과시킨 후에야 각국이 약 제76조 제8항에 따라 200해리 바깥한계 설정을 한 기본

문건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 주목하 다. 체약국, 특히 소도의 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등이 약 제2

부속서 제4조의 시한 규정을 수할 시 직면하게 될 문제를 고려하여, 당사국 회의는 (1) 약이 1999년 5월 

13일 이 에 발효된 당사국에 하여는 약 제2부속서 제4조가 규정한 10년 기간을 1999년 5월 13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 한 (2) 각국, 특히 개도국이 약 제2부속서 제4조를 이행할 능력에 한 일

반  문제를 계속 심의(SPLOS/72)고 결정하 다. 

252) 경계획정안에 한 격식은 제3부속서 제1단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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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어 이외의 기타 공식언어로 작성한 경우, 사무국이 이를 어로 번역하

여야 한다. 사무총장이 제50조 규정에 따라 신청된 륙붕 외측한계 설정를 공표

할 수 있도록, 신청안의 요약서(executive summary)는 신속하게 번역되어야 하

며, 한 이에 하여는 사무국이 정한 문서 번역시한에 한 규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륙붕 바깥한계 설정 신청안의 주요 문안  그에 한 과학기술  증거 

데이터와 내용이 범 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원회가 신청안 심의를 

개회하기 에 그 부속문서와 해도, 데이터 변환(conversion of the data)을 포함

하여 모든 신청안 번역을 한 합리 인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 8조 제출된  신 청 안 의 등 록

1. 수된 신청안은 사무총장이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은 신청안의 수 일자, 그 부속문건와 부속신청 목록, 약이 신청 연안국

에 발효된 일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 9조 수된  신 청 안  확 인

사무총장은 연안국에게 해당국의 신청안과 그 부속문건  부록, 한 수일자를 

서한으로 즉시 고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5 0조 수된  신 청 안  통 지  신 청 과 련 된  륙 붕 외 측 한계의 공고

사무총장은 한 통로를 통해 수된 신청안을 원회와 약 체약국을 포함한 

체 유엔당사국에게 통지하고, 한 제47조 3항이 기술하는 요약서를 번역한 후 

지침 제9.1.4단에서 기술하는 요약서 내에 기재되어 있는 해도와 좌표를 포함한 요

약서를 공고한다.

제5 1 조 신 청 안 의 심 의253)

1. 사무총장은 신청안을 수한 후, 해당 신청안 심의를 제5조와 제3부속서 제2단이 

규정한 원회의 다음 회기 임시 의사일정에 안배한다. 단, 제2조 규정에 의거하

여 개최하는 해당 회기는 사무총장이 모든 해도와 좌표를 포함한 제50조가 기술

하는 요약서를 공포한 후 3개월내에는 거행되지 않는다. 

2. 합리  시간내에 원회의 다음 회기가 안배되지 않으면, 원회 의장은 사무총

장이 제50조가 규정한 신청안 수에 한 통지를 발송한 후, 제2조에 따라 당

한 시간내에 신청안 심의를 한 별도의 회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신청안은 이 의사규칙 제2부속서가 규정하는 비 유지 규칙에 따라 심의된다. 

4. 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회는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신

청안 심의를 한 소 원회를 둔다. 

4의 2. 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신청안 심의는 오직 3개의 소 원회 

253) 원회에 제출된 륙붕 바깥한계 설정 신청안 심의에 한 업무 방식은 제3부속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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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4의 3. 신청안은 수 순서 로 진행한다. 업무가 진행 인 세 개의 소 원회  한 

원회가 원회에 권고를 제기한 후에야 다음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5. 소 원회에 의한 권고는254) 원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5 2조 연안 국의 자국 신 청 안  심 의에 의 출석

원회는 사무총장을 통해 늦어도 회기 개시 60일 에 우선 심의 안건의 회의일자

와 지 을 신청안 제출 연안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연안국은 약 제2부속서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의사규칙 부속서 Ⅲ의 제6 에 따라 원회의 련 차에 투

표권 없이 표를 견하여 참석  하여야 한다. 

제5 3조 원회 의 권고

1. 소 원회가 권고를 제출한 후, 원회는 소 원회가 작성한 권고를 심의하고 비

 혹은 수정하여야 한다. 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회는 

소 원회가 기 한 권고에 하여 소 원회 권고가 있은 다음 회기에서 심의한다. 

2. 소 원회가 작성한 권고에 근거한 원회 권고는 제35조와 제37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비 한다. 

3. 원회는 륙붕 외측한계 확정에 한 사항에 하여 권고를 행할 때, 약 제2

부속서 제3조 규정에 따라 신청안을 제출한 연안국과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이를 해, 원회 의장은 2부의 권고문을 사무국에 송달하고, 한

부는 연안국에 송부하며, 1부는 사무총장이 보 토록 하여야 한다. 신청안의 원

본이 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무국에 신청 원안에서 사용한 공식언어

로 번역할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 

4. 연안국이 원회 권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 제2부속서 제8조의 규정에 의

거하여 합리  시간내에 원회에 수정 혹은 새로운 신청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약 제76조 제8항에 따라 연안국이 원회 권고에 따라 확정한 륙붕 외측한

계는 최종 이고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 4 조 륙 붕  외 측 한계의 공표   기탁

1. 연안국은 약 제76조 9항, 제84조 규정에 따라 측지자료를 포함하여 항구 으로 

륙붕 외측한계를 표시하는 해도와 련 정보를 국제연합사무총장과 국제해

기구 사무총장에 기탁하여야 한다. 

2. 향 혹은 인  국가간 륙붕 외측한계 획정시, 약 제8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약 제83조 규정에 따라 획정한 경계선의 해도와 좌표를 표시하고, 이를 국제연

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3. 사무총장은 연안국이 약 제76조 제9항 규정에 따라 기탁한 측지자료를 포함하

254) 소 원회의 권고 작성에 하여는 제3부속서 제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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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항구 으로 륙붕 외측한계를 표시하는 해도와 련정보 등을 하게 공

포하고, 한 원회가 상술한 외측한계와 련된다고 생각하는 원회 권고를 

히 공포한다. 

Ⅻ . 연안 국에  제공한 자문의견

제5 5 조 연안 국에  제공한 자문의견

1. 연안국은 약 제2부속서 제3조 제1항(b) 규정에 의거 원회에 과학기술 자문의

견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원회는 각 연안국의 요청에 해 과학기술  성질을 고려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5명의 원회 원들로 구성된 상설 부속기 (standing subsidiary 

body)을 선정하고 각 요구에 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명단은 제청된 각 

원의 이력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과학교육  경험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

다. 명단 작성시, 연안국이 명확하게 원회에 특정 원의 자문 제공을 요구한 

경우 원회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하나의 신청안건 지지를 해 연안국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원회 원수는 

최  3명을 과할 수 없다. 

4. 자문의견 제공의 일자와 조건은 피선된 원회 원과 연안국이 스스로 체결한다. 

5. 연안국에 과학기술자문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피선된 원은 원회에 그 활

동 내용에 한 개략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Ⅹ Ⅲ . 권한있 는  국제조직 과의 력

제5 6 조 권한있 는  국제조직 과의 력

약 제2부속서 제3조 제2항이 기술한 력 차는 원회가 구체  상황에 근거하

여 결정한다. 

Ⅹ Ⅳ . 문가 자문의견

제5 7 조 문가 자문의견

1. 원회는 필요성과 효율성에 근거하여 원회의 업무와 련된 역에 하여 

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수렴방식은 원회가 구체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Ⅹ Ⅴ . 기타  규 칙 , 지침 , 의사규 칙  부속 서의 채 택  

제5 8조 기타  규 칙 , 지침 , 의사규 칙  부속 서의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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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와 제37조 규정을 배하지 않는 조건하에 원회는 직무의 효과  수행

을 해 필요한 규정(regulations), 지침(guidelines), 본 의사규칙의 부속서를 채

택할 수 있다. 

2. 부속서는 본 의사규칙과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의사규칙에 련된 부속서의 

언 을 포함하여 그의 어떠한 부분이나 의사규칙의 언 도 그러하다.  

Ⅹ Ⅵ . 의사규 칙 의 수정

제5 9조 의사규 칙 의 수정

제35조와 제37조 규정을 반하지 않는 조건하에 원회는 본 의사규칙과 그 부속

서, 기타 규칙  지침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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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n e x  Ⅰ . 

해안 을  인  혹 은  향 하는  국가간  분 쟁  혹 은  기타  미해결  육 지 혹 은  

해양분 쟁 이 있 는  경우 에  제출한 신 청 안

1. 원회는 륙붕 외측한계 설정과 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분쟁문제에 한 

할권을 갖는 국가들을 확인한다. 

2. 향이나 인  국가간의 륙붕 경계, 혹은 기타 미해결 육지 혹은 해양분쟁이 

있는 경우, 신청서 제출 연안국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a) 이들 분쟁 사실의 원회 고지 ; 

 (b) 가능한 한 원회에 신청이 국가간 경계획정 련 문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 

3. 약 제2부속서 제4조가 규정한 10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연안국은 륙붕의 

기타 부분에서의 국가간 경계획정 문제를 방해하지 않기 하여 일부 륙붕에 

하여 바깥한계 설정 신청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륙붕의 일부 혹은 기타 부

분에 한 신청안은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 

4. 두 개 이상의 국가는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혹은 각각 원회가 경계획정 문제

에 권고를 제출하여 주도록 신청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

 (a) 해당 국가간 해양경계획정에 한 사항은 심의하지 않는다 ; 혹은

 (b) 측지좌표로 명기한 범 내에서 제출된 신청안은 본 정의 타방 체약국 혹은 

기타 체약국과의 경계획정에 한 사항을 방해하지 않는다. 

5. 

 (a) 이미 육지 혹은 해양분쟁이 존재할 경우, 원회는 분쟁의 일방 당사국이 제출

한 신청안을 심의하거나 권한을 부여(qualify)하지 않는다. 단, 분쟁에 련된 

모든 당사국이 사 에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 원회는 분쟁지역 내의 하나 혹

은 다수 바깥한계 설정 신청안을 심의할 수 있다. 

 (b) 원회에 제출한 신청안과 원회의 신청안에 한 권고 승인은 육지 혹은 해

양분쟁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지 않는다.  

6. 원회는 바깥한계 설정 신청안을 제출한 국가에게 인  혹은 향국가간 경계

획정에 한 사항을 해하지 않도록 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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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n e x  Ⅱ . 비 수

1 . 신 청 안 의 안 한 보  

  사무총장은 신청안과 그 부록  부속문건을 원회가 필요할 때 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 안 하게 보 하여야 한다. 

2. 연안 국의 데 이터   자료 의 기  분 류  

 1. 신청안을 제출한 연안국은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모든 미공개 데이터와 

기타 자료를 기 로 분류할 수 있다. 원회 원은 이들 기 자료의 처리  

모든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권과 면제에 한 약(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 제6조가 유엔 직무수행 문가에

게 부여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255). 

 2. 연안국이 기 로 분류한 자료는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하여 원회 의

장에게 제출하고, 한 제출 자료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연안국이 기 로 분류한 자료는 원회가 련 연안국의 서면 동의하에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안 심의 후에도 계속 기 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기 데 이터 와  자료 의 열 람

 1. 이미 신청안을 제출한 연안국의 동의 외에, 아래의 인원은 본조 규칙이 정하는 

차에 따라 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a) 원회 원 ; 혹은

  (b) 사무총장과 이 목 을 해 지정된 기타 사무처 직원. 

 2. 사무총장은 오직 원회 의장  련 소 원회 의장의 요청에 근거하여 기  

자료의 열람을 비 하여야 한다. 

 3. 연안국이나 국가에 의해 제출된 기  자료에 한 근은 사무총장이 원회나 

신청안 심의를 하여 설립된 련 소 원회를 통하여 비 한다. 

 4. 바깥한계 설정 신청에 련하여 제출한 모든 기 자료의 열람은 특별히 지정된 

공간에서 진행하고, 한 사무총장이나 이를 해 특별히 지정한 인원이 배석하

여야 한다. 

 5. 기 자료의 열람시, 사무총장 혹은 그가 지정한 업무인원은 특히 이를 해 

비된 등기부 상에 자료 열람이 허락된 자의 성명과 열람시간, 일자를 기록하여

야 한다. 자료 열람자  당시 배석한 업무인원은 등기부 상에 이름과 서명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6. 기  자료를 제출한 연안국의 서면 수권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기  자료를 모사, 복사 혹은 복제하여서는 안된다. 

255) 《특권  면제에 한 약》의 원회 원 용에 한 법률의견은 1998년 3월 11일 유엔 법률고문, 주

법률사무 부사무총장이 륙붕한계 원회에 보낸 서신(CLCS/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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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  유지 의무

 1. 약 제76조 제8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모든 신청안에 하여 원회와 

소 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며, 기 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소 원회의 신청안에 한 심의는 소 원회 원에 한정되며, 필요한 경우 제57

조 규정에 따라 임명된 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신청에 한 원회와 소 원회의 기록은 토론된 제목이나 성질  표결 

결과를 기재 한다. 이러한 기록은 상세한 토론 내용이나 개진된 의견을 기재하

지 않으나, 단 모든 원은 모두 자신의 발언을 기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원회 원은 신분이 종료된 후를 포함하여 어떤 경우에도 원회와 련된 

직무 수행으로 취득한 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5. 원회 원이 기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책임은 원회 원을 담임하기 

한 의무이다. 

5 . 기  규 정의 시 행

 1. 원회는 5명의 륙붕한계 원회 원으로 구성되는 상설 기 문제 원회를 

선출하고, 기 문제 처리를 담임  한다. 원회 원이 기  규정을 반하

다고 주장될 경우, 원회는 한 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 문

제 원회는 3명 혹은 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설치한다. 조사단의 업무는 엄

격하게 기 을 유지하여야 하며, 한 한 차를 수하여야 한다. 안건에 

한 심사 후, 조사단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을 포함한다 :

 (a) 기  규정 반에 한 진술 ; 

 (b) 련 원회 원의 진술 ; 

 (c) 증거 개요  증거에 한 조사단의 평가 ; 

 (d) 조사결과, 규정 반에 한 진술과 표면 으로 취득된 증거와의 실증에 한 

설명 ;  

 (e) 조사단의 결론 ;  

 (f) 이의 혹은 개별 의견. 

 2. 보고서는 기 문제 원회 의장이 원회에 제출한다. 원회는 기 규정 반에 

한 진술과 조사결과를 권고와 함께 당사국 회의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사무총장은 기 에 한 규정의 이행을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원회에 제

공하여야 한다. 

6 . 기 의 지

  약 제76조 제9항에 따라 연안국이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사무총장에 의하여 

히 공표되는 측지데이터를 포함하여 륙붕 외측한계를 기재한 해도와 련 정

보가 사 에 기 로 분류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수 받은 후 다시 기 로 분류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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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 데 이터 와  자료 의 연안 국 귀속

  이 부속서 제6  규정에 속하는 자료 외에 연안국에 의해 제출된 임의의 그리고 

모든 기 자료는 요청된 때에는 언제든지 연안국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

느 경우에도, 사무총장이 본 부속서 제6 이 기술한 측지 데이터를 포함한 련 정

보와 해도를 수한 후에는 연안국에 귀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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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copy Electronic copy

Executive summary 22 2

Main body 8 2

All supporting data 2
a

2

A n n e x  Ⅲ . C L C S 에  제출한 신 청 안  심 의 업무  방 식

Ⅰ . 연안 국 신 청  

1 . 신 청 안 의 격 식 과 인 쇄 본 목 록

 

 1.〈과학기술지침〉제9.1.3단, 제9.1.4단, 제9.1.5단과 제9.1.6단에 따라 륙붕 바깥

한계 설정 신청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 즉 요약서(executive summary), 

주요 분석 설명 부분(주 신청서)(a main analytical and descriptive part(main 

body)  분석  설명부분이 언 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 부분(과학기술 논

증 데이터)(a part containing all data referred to in the analytical and 

descriptive part (supporting scientific and technical data)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신청안을 인쇄본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과학기술지침〉제9.1.3단 규정에 의거

하여 요약서 22부, 주요 분석설명 부분 8부, 분석  설명부분이 언 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 부분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과학기술지침〉제9.1.3단의 요구

에도 불구하고, 원회와 사무국에 신청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충분한 

인쇄본(Hard copy)과 자 사본(Electronic copy)을 제출 하여야 한다 : 

   

    ※ a : 멀티빔 수심측량 사운딩과 같은 일부 데이터는 인쇄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 사본 한 부는 안 하게 변경될 수 없는 형식(에를 들어 수정을 제한하는 

pdf격식)으로 하고, 한 연안국은 이 자 사본과 인쇄본 내용이 완  일치하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한 부는 개방형식으로 작성한다. 신청안에 한 안 한 

자 사본과 인쇄본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연안국이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인쇄

본을 우선  근거로 한다. 원회가 신청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안국이 기타 보

충 데이터나 재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두 부의 인쇄본과 두 부의 자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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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원회 의 업무 안 배  

2. 신 청 안 에  련 된  의정 항 목

  

  원회는 신청서가 수되고 제50조에 의해 공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제51조 

제1항에 의해 공표된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 회기를 개최하고 제5조와 제51조 제

1항 규정에 의해 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 

 (a)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연안국 표자에 의한 발표 :

  (ⅰ) 바깥한계를 표시한 해도 ;  

  (ⅱ) 륙사면의 끝(foot of the continental slope)에 용된 약 제76조의 련 

규정  륙사면의 끝 치 ; 

  (ⅲ) 연안국의 기술(delineation)에 한 과학기술 자문의견을 제공하여 조한 

원회 원의 성명 ; 

  (ⅳ) 신청과 련한 모든 분쟁에 한 정보 ;  

  (ⅴ) 기타 국가가 사무총장이 제50조 규정에 따라 공포한 요약서(모든 해도와 좌

표 포함)가 반 한 데이터에 하여 행한 일반  항의 의사에 한 의견 ;

 (b) 신청안과 련된 모든 분쟁에 한 자료의 심의  본 의사규칙 제46조  제

1부속서에 의거하여 신청안 혹은 부분 신청안에 하여 심의를 진행할지에 

한 결정. 원회는 제7단 규정에 의거하여 이들 결정을 하나의 소 원회가 결

정토록 할 수 있다. 

 (c) 원회의 다음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한 심의는 기타의 경우를 제

외하고 약 제2부속서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해 하나의 소 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Ⅲ . 신 청 안 에  한 비  심 사

3. 신 청 안 의 격 식 과 내 용의 완 정성

  소 원회는 신청안 격식이 제1단 규정에 부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한 필요

한 정보가 모두 신청안에 구비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 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안국에 즉시 격식의 수정과 필요한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 소 원회 의 공식 어

 

  신청안의 규모와 복잡성, 번역에 련된 자원과 시간제한  원회의 긴 한 신

청안 심의의 필요가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소 원회는 어를 공식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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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 청 안 에  한 비  분 석

 

 1. 소 원회는 약 제76조와《지침》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안에 한 비 분석을 

하고, 다음을 확정한다 : 

  (a) 연안국이 종속권리를 검증(test of appurtenance)하기 한 요구를 만족하 는가 ; 

  (b) 륙붕 바깥 한계의 어느 부분이 약 제76조와 《양해선언(Statement of 

Understanding)》이 규정한 각 공식선(formulae)과 제한선(constraint lines)으

로 획정되었는가 ;

  (b의 2) 륙사면 과 제약선이 당하게 결합하고 있는가 ;

  (c) 바깥한계 구축의 직선 길이가 60해리를 과하지 않는가 ;

  (d) 소 원회가 제57조 규정에 의거하여 문가 의견을 수렴할 것을 건의할 것인

지 혹은 제56조 규정에 따라 련 국제기구의 조를 구할 것인가의 여부 ;   

  (e) 소 원회가 모든 데이터를 심사하고 한 원회의 권고를 비하는 데 요구

되는 시간.

 2. 소 원회의 신청안 심사  심의 차에 있어서 :

  (a) 모든 국가의 신청안 내용은 어느 때라도 원회 모든 원에 의해 심사될 수 

있다. 자료 심사할 수 있는 실질  방법에 하여 사무국과 의하여 결정 한다. 

  (b) 소 원회 회의는 본 규칙 제2부속서 제4.2단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다. 소 원회 회의는 본 규칙 제2부속서 제4.3단 규정에 따른 구두심의 기록

은 소 원회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c) 소 원회와 연안국간 서면 서신은 원회 모든 회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d) 원회 원은 모두 신청안과 련된 어떠한 사항에 하여도 상호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으나, 소 원회는 원회를 표하여 비공개 심의를 통해 신청안

에 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원회가 심의할 최종 권고를 작성할 특별한 권

리와 책임이 있다. 

6 . 설 명

 1. 소 원회는 연안국이 설명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필요한 경우, 소 원회 의장은 사무국을 통하여 연안국 표가 련 사항을 설

명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방식의 문답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

우 사무국은 제출된 신청안 작성 언어로 번역한다. 연안국의 문가 표단이 

뉴욕 UN본부에 있을 경우, 서면통신 방식과 결합하고, 해당국 문가와 소 원

회 원이 사무국이 안배한 회의장소에서 상을 진행한다. 

 3. 연안국은 신청안에 한 어떠한 사항에 하여도 소 원회에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설명은 발표 형식이거나 사무국을 통한 보충자료 제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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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 청 안 에  련 된  분 쟁

 

  소 원회는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일체의 신청안 련 분쟁 자료를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 소 원회는 본 의사규칙 제1부속서가 정한 차에 따라 조치한다. 

8. 원회  통 지

 1. 비 심사는 일주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후, 소 원회는 신청안 심사를 완

료하고 한 신청안에 한 원회 권고 작성을 해 필요한 시간과 요구될 수 

있는 자문의견을 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2. 원회나 소 원회는 사무국을 통하여 소 원회의 신청안 비 심사 일정을 연

안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Ⅳ . 신 청 안 에  한 주요 과학 기술  심 사

9. 신 청 안 에  한 심 사

 1. 소 원회는 다음 사항을 평가하기 하여《지침》에 근거하여 신청안 심사를 

행한다 : 

 (1) 연안국 혹은 공동으로 신청안을 제출하는 복수의 연안국이 륙사면의 끝 

치를 확정하는데 사용한 데이터와 방법 ;

 (2) 륙사면으로부터 60해리를 확정하는 데 사용한 공식선(formula line)의 방법 ;

 (3) 퇴 암 두께가 그 가장 바깥 고정 으로부터 륙사면의 끝(foot of the 

continental slope)까지를 연결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한 1%인 가장 바깥 

고정 (outermost fixed points)을 연결하는 데 용한, 혹은《양해선언》을 

용하는 경우에는 퇴 암의 두께가 최소 1km인 에 용한 데이터와 방법 ;

 (4) 2,500미터 등심선을 확정하는데 용한 데이터와 방법 ; 

 (5) 2,500미터 등심선에서 100해리의 제한선(constraint line)을 확정하는데 사용한 

방법 ; 

 (6) 해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350해리의 제한선을 확정하는데 사용한 데

이터와 방법 ; 

 (7) 외곽을 한계짓는 두 개의 공식으로서의 공식선 설정 ;

 (8) 외곽 한계를 제한하는 두 개의 제한선 설정 ; 

 (9) 공식선과 제한선의 내부를 포 하여 연결하는 설정 ; 

 (10) 해  부분이 약 제76조와 양해선언의 모든 규정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설

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해 60해리를 과하지 않는 직선 방법으로 륙

붕 바깥 한계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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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용 방법의 불확정 요소에 한 평가를 통해 이들 불확정 요소의 주된 원인

과 해당 신청안에 한 향 확정 ; 그리고,    

 (12) 모든 경우에, 제출된 데이터가 수량과 수 에서 모두 의도하는 외측한계를 정

당화기에 충분하다는 것 ;   

 2. 소 원회는 뉴욕 UN본부의 지정한 장소에서 당한 기간의 회의를 진행한다. 

이 외에, 소 원회는 폐회 기간 에 신청안의 구체 인 부분에 한 업무를 그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것을 결정 할 수 있다. 

 

1 0. 데 이터 와  자료 의 보충  혹 은  자문의견

 1. 소 원회가 결론에 이르기 한 심사 과정에서, 추가 데이터와 정보 혹은 설명

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연안국에게 그러한 데이터나 정보 혹은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확한 기술 용어로 기술하도록 하고, 이러한 자료는 사무국을 

통해 발송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무국은 해당 요구와 문제를 번역한다. 연

안국과 소 원회가 합의한 시간내에 요구에 근거하여 데이터와 자료 혹은 설명

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소 원회는 원회 기타 원에게 자문의견 제공을 요구할 수 있

고, 원회의 명의로 제57조 규정에 의거하여 문가 자문의견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56조 규정에 의거하여 권한있는 국제조직의 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신청안 심사 후반에, 소 원회는 연안국 표단으로 하여  일회 혹은 수차의 

회의 참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회의에서 소 원회는 그 체 인 의견과 일부 

혹은 모든 신청안을 심사하는 동안 야기된 일반  결론을 소개하여야 한다. 

 4. 연안국은 이러한 회의에서 그리고 이후 표단과 소 원회가 합의한 방식과 시

간 안배에 따라 소 원회의 소개에 회답할 기회를 향유하여야 한다. 

 5. 소 원회와 연안국 회의 거행 후에는 본 규칙에 의거하여 원회 심의에 제출

할 권고를 작성한다. 

Ⅴ . 소 원회 의 권고 작 성

1 1 . 권고 입 안

 1. 소 원회의 권고는 약 제76조와 《양해선언》, 본 의사규칙  《지침》의 규

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소 원회는 권고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연안국이 륙붕 바깥한계를 획정하기 

해 제출한 데이터와 기타 자료를 시하여야 한다. 

 3. 소 원회가 작성하는 권고는 권고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하나, 요약문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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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 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와 연안국이 바깥한계 설정 신청시 제공하

던 자료와 데이터가 가지는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는 수록하지 않아야 

한다. 사무총장은 원회가 권고를 승인한 후 권고의 요약을 공포하여야 한다. 

1 2. 권고 안

 1. 소 원회는 원  1인을 지정하여 기타 원과 상 후에 권고 안을 작성

한다. 원은 모두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안 작성시 참고토록 제공하여야 한다. 

 2. 소 원회는 당한 시기에 합의된 격식과 목록, 주요 결론을 포함한 “소 원회

가 작성한 권고 강(outline)”을 비할 수 있다. 이 강과 지정된 1인 원의 

조정  지도하에 폐회기간 동안 권고 각 부분 안을 담당하도록 소 원회 각 

원을 지정할 수 있다. 

 3. 소 원회는 소 원회의 다음 회기에 안을 일회독 하도록 회의를 개최하고, 지

명된 1인의 원이 정리한 종합 안을 심사한다. 안의 수정을 요하는 원은 

서면으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4. 신청안에 첨부된 데이터와 기타 자료가 륙붕 바깥 한계 설정의 근거로 충분

할 경우, 권고는 해당 권고의 근거하고 있는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신청안이 제안한 것과는 다르게 륙붕 바깥 한계를 설정하는 충분한 데이터와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권고는 권고된 바깥 한계가 근거하고 있는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신청안이 륙붕 바깥 한계를 설정할 충분한 데이터와 기타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권고는 《지침》에 따라 새로운 신청안 혹은 수정 작성을 해 

필요할 수 있는 보충 데이터와 기타 자료에 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1 3. 소 원회 의 권고 채 택

 1. 소 원회는 제35조 규정에 따라 작업이 일반  합의에 도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소 원회는 만장일치 방식으로 권고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만장일치에 이르기 한 모든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러한 사항에 하여 표결을 진행하지 않는다. 

 2.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소 원회는 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표결을 

진행한다. 

1 4 .  소 원회  작 성  권고의 원회  제출

  소 원회가 작성한 권고는 제51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사무국을 통해 서면형

식으로 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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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연안 국 표 의 차 참여

1 5 . 련  차의 정의 

 1. 신청서를 제출한 연안국의 표는 제52조 규정에 따라 원회의 련 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해, 원회는 각 신청안의 구체  내용을 고려하여 신

청안을 제출한 연안국의 표 참가 문제를 련 차로 볼 것인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원회는 모든 신청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을 련 차

로 본다 : 

 (a) 연안국 표가 Ⅱ. 2.(a)의 규정에 따라 원회에 신청안을 소개하는 회의 ;

 (b) 소 원회가 연안국 표와 의하기 해 청한 회의 ;  

 (c) 연안국 표가 제10의 4항에 언 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안에 한 모든 사

항에 하여 소 원회에 추가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는 회의.

 1의 2. 소 원회가 원회에 권고를 제출한 후 그리고 원회가 권고를 심의하여 

채택하기 에, 연안국은 그 의사에 따라 원회 체 회의에서 신청안에 련

된 어떠한 사항에 하여도 발표할 수 있다. 연안국의 발표시간은 최  1/2일

(half a day)로 한다. 연안국과 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권고 혹은 신청안에 

하여 논의할 수 없다. 연안국이 발표를 종료 한 후에, 원회는 비공식 으로 

권고를 심의하여야 하며, 연안국 표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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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경계획정안 의 원회  제출 차 요약  

연안국

신청( 원회 의장)

1. 요약서     2. 본문    3. 증거 데이터

( 약 : 제76조(8) + 제2부속서 제4조

의사규칙 : 제45조 + 제3부속서 제1

과학기술지침 : 제9.1.3, 9.1.4, 9.1.5)

UN사무총장

신청서 등록

(의사규칙 : 제48조)

신청서 수리 확인

(의사규칙 : 제49조)

문 요약서의 번역(필요시) 후 제안된 륙붕 

바깥 한계 공고

(의사규칙 : 제50조 + 제47(3))

원회 차기 회의 의정에 포함

(해당 회기는 공포후 3개월내 거행불가)

(의사규칙 : 제51조(1) + 제3부속서 제2조)

원회 업무 안배

1. 회의  상 안배 (의사규칙 제16조)

2. 연안국 신청서 제출(의사규칙 제3부속서 제2(a)조)

3. 신청에 련된 분쟁 자료 심의

   (의사규칙 제46조 + 제1부속서 + 제3부속서 제2(b), 제7조)

4. 다음 업무 진행 방법 심의(의사규칙 제3부속서 제2(c)조)

5. 소 원회 설치 고려( 약 제2부속서 제5조, 의사규칙 Ⅹ)

원회

연안국

기타국가의 평론

연안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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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분석
                                                          개시 후 
                                                          1주이내

소 원회

주요 과학기술 평가

(의사규칙 제3부속서 제9조)

신청서 비심사

1. 신청안 격식/완비여부 심사(의사규칙 제3부속서 제3조)

2. 신청서 비분석(의사규칙 제3부속서 제5조)

3. 설명(의사규칙 제3부속서 제6조)

4. 모든 분쟁 련 자료 심의(의사규칙 제3부속서 제7조)

소 원회와 연안국 표 상(UN본부)

(의사규칙 제52조 + 제3부속서 제6조 (2))

의견과 일반  결론에 한 체  소개 

(의사규칙 제3부속서 제10조 (2))

소 원회 권고 작성  채택

( 한 사무국을 통해 원회에 권고 제출)

(의사규칙 제51(5)조 + 제3부속서 제11조, 제12, 제13조, 

제14조)

신청서 심사에 필요한 

시간 통지

(의사규칙 제3부속서 제8(1))

비시간표 통지

(의사규칙 제3부속서 제8(2))

(통지는 소 원회도 가능)

원회

연안국

데이터, 자료, 설명 제공

(의사규칙 제3부속서 제10조)

연안국

의견과 일반결론에 한 

회답

(의사규칙 제3부속서 제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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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승인

                                                        아니오

                    아니오                   

원회

( 약 제2부속서 제6조(1)

소 원회 제출 권고안에 한 체 원회 심의

(의사규칙 제53(1)조)

원회 권고 비

( 약 제76조 8항 + 제2부속서 제6조 2항

의사규칙 제53조 1항)

연안국

약 제2부속서 제6조 3항

의사규칙 제53조 3항

UN사무총장

( 약 제2부속서 제6조 3항

의사규칙 제53조 3항

새로운 혹은 수정 신청서 제출

( 약 제2부속서 제8조

의사규칙 제53조 4항)

약 제83조에 따른 

외측한계 획정

권고에 따라 (최종 이고 

구속력있는)바깥 한계 획정 

(의사규칙 제53조 5항)

약 제84조에 의거 

경계획정선 표기한 

해도와 좌표 교부

( 약 제84(+76조9항)조

의사규칙 제54조 2항)

측지 데이터 포함, 

바깥한계 표기한 해도와 

련자료 제출 

( 약 제76조 9항, 의사규칙 

제54조 1항)

원회 수정

(의사규칙 제53조 1항)

신청안 련 모든 사항의 소개 가능

(의사규칙 제3부속서 제15)

연안국

권고된 바깥 한계 동의? 

(의사규칙 제53조 4항)

해안 향 혹은 

인 국가간 경계획정 ?

권고의 승인 or 수정 ?

(의사규칙 제53조 1항)



－ 316－

로우챠트의 처음으로
바깥 한계 공포  권고

(의사규칙 제54조 3항)

UN사무총장

IS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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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륙붕한계위원회 과학기술지침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1999년 5월 13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5차 회기(5월 3일~14일)에서 통과

CLCS/11, 13 ma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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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대륙붕 한계위원회 과학․기술 지침》 작성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

계에서는 학문적 그리고 학제적 배경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1997년 9월 제2차 회기에서 여섯 개의 연구 소위원회(Research Group)를 구성하

였다 : 

(a) 수리학 (위원장은 Srinivasan ; 위원은 Albuquerque, Astiz, Awosika, 

Carrera, Francis, Lamont, 후보위원 Rio);

(b) 측지학 (위원장은 Carrera ; Albuquerque, Astiz, Brekke, Francis, Hamuro, 

Jaafar, Malda and Srinivasan, 후보위원 Rio);

(c) 지질학 (위원장은 Park ; 위원은 Betah, Brekke, Hamuro, Juracic, Kazmin, 

Lu, Malda and Srinivasan, 후보위원 Carrera);

(d) 지구물리학 (위원장은 Croker ; 위원은 Awosika, Carrera, Hinz, Lu, Malda 

and Park, 후보위원 Francis);

(e) 대륙사면의 끝 (위원장은 Rio ; 위원은 Carrera, Francis, Hamuro, Kazmin, 

Lamont and Srinivasan);

(f) 대륙주변부의 외연 (위원장은 Brekke ; 위원은 Albuquerque, Astiz, Betah, 

Carrera, Croker, Hamuro, Juracic, Kazmin, Lu, Malda and Park).

  두 번째 단계는 1998년 5월 3일부터 15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위원

회 제3차 회기에서 진행된 지침 초안 작성 단계이다.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편

집위원회를 구성하고, Galo Carrera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편집위원회는 위원

장이 제의한 지침의 구성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편집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13개의 워킹그룹(Working Group)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워킹그룹 의장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였다 : 

(1) 서론(의장은 Carrera ; 편집위원회);

(2) 대륙붕 외측한계에 대한 권원과 획정(의장은 Carrera ; 위원은 Albuquerque, 

Brekke, Hamuro, Hinz, Lamont and Rio);

(3) 측지학적 방법과 대륙붕의 외측한계(의장은 Carrera ; 위원은 Albuquerque, 

Astiz, Francis, Hamuro, Jaafar, Malda, Rio and Srinivasan);

(4) 2,500 미터 등심선(의장은 Lamont ; 위원은 Albuquerque, Astiz, Awosika, 

Carrera, Francis, Hinz, Kazmin, Rio and Srinivasan);

(5)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화로 결정된 대륙사면의 끝(의장은  

Rio ; 위원은 Albuquerque, Astiz, Carrera, Croker, Francis, Hamuro, 

Kazmin and Lamont);

(6) 상반의 증거에 의하여 결정된 대륙사면의 끝(의장은  Hinz ; 위원은 Betah, 

Brekke, Carrera, Jaafar, Juracic, Kazmin and Park);

(7) 산맥(의장은  Hamuro ; 위원은 Brekke, Hinz, Juracic, Kazmin, Lu 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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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적물 두께에 근거하여 획정한 대륙붕 외측한계(의장은 Brekke ; 위원은 

Awosika, Croker, Juracic and Park);

(9) 대륙붕 외측한계 확장에 관한 자료(의장은 Albuquerque ; 위원은 Brekke, 

Carrera, Hamuro, Hinz, Lamont and Rio);

(10) 참고문헌과 관계 서적 목록(의장은  Carrera ; 편집위원회);

(11) 국제기구의 목록(의장은 Carrera ; 편집위원회);

(12) 대륙붕 외측한계를 획정 절차를 요약한 흐름도와 도표(의장은  Jaafar ; 위원  

은 Carrera, Chan Chim Yuk, Juracic, Lamont, Rio);

(13) 감독(의장은 Awosika ; 위원은 Astiz, Beltagy, Betah, Chan Chim Yuk and  

Hamuro).

  편집위원회는 처음 12개의 워킹그룹을 지정하여 10개의 장과 2개의 부속서 준비 

책임을 부과하였다.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워킹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임무

를 부여하였다. 첫째, 해양 및 해양법부(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가 1993년과 1995년 두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작성한 연구에서 

언급된 문제에 대한 조사 ; 둘째, 지침이 여기에서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를 확정하는 것이었다. 12개의 워킹그룹은 지침 초안의 개략적 윤곽을 작성하였으

며, 대륙붕한계위원회 제3차 회기에 거행된 편집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토의

되었다. 

  모든 Working Group은 1998년 회기 사이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초안을 작성

하였다. 1998년 7월 20일 지침서 초안의 교정판이 편집 위원장에게 제출되었고, 

위원장은 내용과 양식을 통일하기 위한 편집을 수행하였다.

  편집 위원회는 1998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위원회

의 제4차 회기에서 재개되었다. 편집 위원장이 편집한 지침서의 초안은 여러 차례 

개최된 편집 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이 회의에서 교정 작업을 반복하여 수정 및 

해설을 도입하였다. 이때 교정 Working Group은 이 회기에서 편집 위원회에 의하

여 작성된 최종 초안에 근거하여 중간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였다.

  편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4차 회기의 최종 회의에서 심사를 위하여 모든 위원들

에게 지침서의 최종 초안을 제출하였다. 위원들은 차례로 초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임시로 채택할 것을 동의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이 초안을 “L” (배포가 제한된) 연속 

간행물의 문서로서 당사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998년 9월 4일에 동의하였다.   

  위원회는 1998~1999 회기 사이의 기간 동안 위원회의 제4차 회의에서 교정 

Working Group에 의하여 준비된 중간 보고서에서 만들어진 권고를 심사하는 관점

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5

차 회기의 회의에서 더 토의하기 위하여 미해결로 남겨진 문제를 심사하였다. 이러

한 회기 사이의 기간 동안 Albuquerque, Astiz, Brekke, Carrera, Chan Chim 

Yuk, Croker, Lamont, Lu 및 Srinivasan은 지침서의 영어 본문에 관한 편집 평을 

만들었다. 

  아래의 위원들은 지침서를 유엔의 다른 공식적인 언어로 번역한 지침서의 번역판을 

교정하였다: 아랍어 번역 (Beltagy); 중국어 번역 (Lu); 프랑스어 번역 (Albuque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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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h, Chan Chim Yuk 및 Rio); 러시아어 번역 (Kazmin); 그리고 스페인어 번역 

(Albuquerque, Astiz 및 Carrera).

  지침서는 위원회의 제5차 회기에서 논의되고 수정되었으며, 1999년 5월 13일에 

채택되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작성된 대륙붕 한계위원회의 과학․기술 지침서의 초안작

성 작업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제76조의 실행을 위한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위원회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침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지

침서의 근본적인 목적은 연안국의 제출문건 준비 과정에 따른 도움을 주는데 있다. 

또한, 지침서는 제출문건의 심사와 위원회의 권고를 준비하는데 있어 과학, 기술적 

참고요소를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침서는 필요

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회에 질문을 한다면, 위원회가 조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무를 명예롭게, 성실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수

행할 의무를 가진다. 위원은 위원 취임 선서에 근거한 원칙에 의하여 과학․기술 지

침서를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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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대륙붕 한계 위원회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전반적인 특성을 인정한다. 이 과

학․기술 지침서는 유엔해양법 제76조와 부속서 II에 근거하여 연안국이 제출하는 

문건을 심사․권고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위원회의 심사․권고는 유엔 해양법, 

국제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1.2.  위원회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외측한계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연안국을 지

도할 목적으로 이 지침서를 만들었다. 이 지침서는 위원회가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 증거의 범위와 심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3.  이 지침서로서 본 위원회는 유엔해양법에 기술된 과학․기술 및 법적 용어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이러한 명확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협약에서 사용되는 법조문 내 과학용어들이 부분적으로 이미 인정된 과학적 정의나 

용어와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확성이 요구되는 또 다른 이

유는 협약에 있는 여러 용어들이 여러 가지 가능한 그리고 동등하게 일정 될 수 있

는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당시에는 

여러 과학․기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

성이 있다. 명확성이 요구되는 또 다른 경우는 연안 당사국이 과학․기술 용어들을 

명확하게 해석하려 할 때 여러 규정의 복잡성과 과학․기술적 어려움 때문이다.

1.4.  위원회는 연안국이 제출할 과학․기술적 증거를 준비하는 동안 일관되고도 확

대된 관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이러한 지침서를 설계하였다. 협약에 기술된 모든 

관련 규정에 동일하게 부합되는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

지의 과학․기술 방법들의 이용이 가능한 까닭에, 위원회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

존의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1.5.  제76조에 기술된 과학적인 내용과 각 항의 순서에 따라서 지침서의 구조가 

결정된다. 지침서의 각 장은 각 규정의 실행을 위한 심층적인 토의가 뒤따른다. 각 

규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하고, 제2장은 확장대륙붕의 권

원 및 그 외측한계의 획정과 관련된 문제의 개관(overview)을 기술한다. 제3장은 

길이 단위를 재검토하고 미터법에 기초한 대륙붕 외측한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측지학적 방법을 기술한다. 제4장은 2,500 미터 등심선과 기타 지형학적 특징들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수로학적 방법을 기술한다. 제5장은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경

사도의 최대변경점으로서 대륙사면 끝의 위치 결정에 관한 토의를 한다. 제6장은 

상반의 증거가 제5장에서 기술된 것처럼 대륙사면끝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경우를 검토한다. 제7장은 대양저 산맥과 해저산맥 그리

고 기타 해저고지의 분류와 처리방법을 토의한다. 제8장은 퇴적층 두께의 결정과 

그 오차범위 추정에 적용되는 지구물리학적 방법론을 토의한다. 제9장은 대륙붕외

측한계와 관련된 제출문건에 포함되는 자료들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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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원회는 협약이 여러 과학적 원리에 따른 구체적 요구를 제기하고 또한 각 

제출문건의 자료와 재료의 준비를 위해 학문간 과학․기술적 협력의 필요성을 요구

하는 것을 인정한다. 본 지침서는 각각의 학문분야에서의 과학원리 또는 정밀한 기

술방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목적을 위해서, 제출

문건의 준비를 책임진 전문가는 수많은 과학․기술 단체, 정부 및 비정부기관에서 

발행된 문헌과 학술지, 학술회의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참고하여야 한다.

1.7.  부속서는 제출문건을 준비하려는 연안 당사국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료와 정

보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과학 및 기술단체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단체들은 그들 전문학문적인 분야에서 지식의 개발과 연구를 진작시키는 것을 일차

적인 의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76조와 부속서 II

에 따라 연안국에 의하여 작성되는 확장된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제출문건과 관련

하여 권고와 과학․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본 위원회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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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제 제기: 제76조

2.2. 종속권리의 검증

2.3. 대륙붕 외측한계 획정

2. 대륙붕 연장의 권원과 외측한계 획정

2.1.  문제 제기: 제76조

2.1.1.  제76조 1항은 자연적 연장 또는 거리라고 하는 두 가지 표준에 의하여 대

륙붕의 외측한계를 결정하는 연안국의 권리를 규정한다: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육지영토가 대륙주변부의 외측끝까지 자연적 연

장이 되는 해저와 그 하층토를 포함하며(자연연장 표준), 또는 대륙주변부의 외측

끝이 200해리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한다 (거리 표준).”

2.1.2.  제4항 (a)호는 연안국이 200해리 거리 표준에 의한 경계 이원으로 대륙붕

의 외측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받기 위하여 종속권리검증을 공식화한

다. 이 검증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

해리 이원의 대륙주변부 외측 끝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있다:

“이 협약의 목적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대륙주변부

가 200해리 이원까지 확장되는 경우 반드시 대륙주변부의 외측 끝을 획정하여야 

한다...”

2.1.3.  협약은 대륙주변부와 그 외측한계 폭의 정의를 규정하는 두 가지 보완 규정

을 제안한다. 제3항에 기술된 첫 번째 규정은 대륙주변부의 정의를 규정한다:

“대륙주변부는 해면하의 연안국 영토의 해면하의 자연적연장으로서 대륙붕, 대륙

사면, 대륙대의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다. 대륙주변부는 심해 대양저와 대양저 

산맥 또는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1.4.  제4항 (a)호 (i) 및 (ii) 에 기술된 두 번째 규정은 4개의 규칙에 따른 복잡

한 공식을 이용하여 대륙주변부의 외측한계의 위치를 제5항 및 6항의 조건하에 결

정한다. 이 중 두 가지 규칙은 확정적이고 다른 두 가지 규칙은 규제적이다. 확정적

인 두 규칙은, 이하 공식으로 언급, 포괄적인 선언의 개념으로 연계된다:

“(i)  퇴적층의 두께가 대륙사면 끝의 고정점으로부터 최단거리의 최소한 1%인 최

외곽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으로 획정되는 것;”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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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륙사면 끝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제7항의 규정에 따

라 연결한 선으로 획정된다.”

2.1.5.  두 공식을 연계하는 것으로서 포괄적인 선언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적어

도 하나의 요소는 합당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륙붕외측한계는 퇴적층 두

께가 1%인 고정점 또는 대륙사면 끝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점 또는 두 가

지 모두에 의해 연결되는 선까지 확장될 수 있다.

2.1.6.  두 가지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 포괄적 선언 개념에 의하여 형성된 대륙붕 

외측선은 연안국의 대륙붕에 대하여 최대로 가능한 권원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 외

측선은 권리주장의 기초이지만,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제

한규정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2.1.7.  두 가지 공식으로부터 유도된 선들에 의하여 형성된 외측선까지의 범위는 

또 다른 합집합 개념에 의하여 연계되는 두 가지 제한적 규칙으로부터, 이한 제한

으로 언급, 유도된 선에 의하여 한정된다. 제5항에 따라서 두 가지 제한 규정을 동

시에 적용하여 외측한계를 결정하며, 이 한계이원으로 확장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제4항 (a)호 (i) 및 (ii)에 따라 그어진 해저에 대륙붕의 외측한계선을 이루는 고

정점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초과할 수 없거나 2,500미

터 수심을 연결하는 선인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2.1.8.  포괄적 선언의 개념으로 연결된 두 성분들 각각에 대한 부정의 적용은 적어

도 하나의 제한이 충족되어지면 그 합이 사실임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대륙붕의 외

측한계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350해리에 있는 고정점 또는 2,500

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에 있는 고정점으로 획정된 선을 넘어서 확장될 수 

있으나, 그 두 가지를 다 넘어설 수는 없다.

2.1.9.  실제로 합집합의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은 연안국의 대륙붕 외측한계가 제한

선들로부터 유도된 외측선을 넘어서 확장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한선들로부터 

유도된 외측선은 그 자체가 확장된 대륙붕에 대한 권원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이 외측선은 대륙붕 외측한계를 획정하기 위해 공식선으로부터 유도된 외측선상에 

놓이는 제한선에 지나지 않는다.

2.1.10.  해저산맥은 4항 (a)호, (i) 및 (ii)에 의해 부여된 권원의 법칙에 종속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6항에서 기술된 더욱 엄격한 규정에 규

제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저산맥의 경우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은 해저고원, 융기, 캡, 해퇴 및 잠

갑과 같은 대륙주변부의 자연적 구성요소인 해저고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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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해저고지는 해저산맥에 적용되는 규정의 예외이다. 그러나 해저고지는 제5

항에서 기술된 규정에 적용된다.

2.1.12.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제4항 (b)호는 지형․수심 증거 또는 추가적인 증거자

료에 근거하여 대륙사면 끝을 인지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를 규정한다:

“상반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대륙사면 끝은 그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변경점

으로 결정된다.”

2.1.13.  일반적인 규칙은 기저부의 경사도 최대변경점을 대륙사면 끝을 지시하는 

까닭에, 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연안국이 제출하는 대륙사면 끝을 획정하는 고정

점들에 관한 추가적인 모든 증거를 심사하여야 한다.

2.1.14.  요약하면, 대륙주변부 외연까지의 연안국의 자연적 연장이 영해의 폭이 측

정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되는 경우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대륙사

면 끝으로부터 퇴적층 두께의 최소 1%선까지 또는 60해리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350해리까지 획정되거나, 2500 m 등심선으로부

터 100 해리를 초과하여 확장될 수 없다.

2.1.15.  공식조합과 제약조합에 의한 각각의 두 개의 요소를 연계한 연사의 사용

은 완전조합을 이룬 두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

우에도 공식중의 한 요소와 제약의 한 요소가 충족되어져야만 한다.

2.1.16.  연사의 사용은 사실상 대륙붕의 외측한계가 두 개의 선, 즉 공식의 외측선

과 제약의 외측선의 내측선에 의하여 획정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절은 이

러한 측선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한다.

2.2.  종속권리 검증

2.2.1.  확장된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획정하기 위한 권원의 근거와 이러한 획정에 

적용되는 방법들이 제76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76조 4항에 규정된 바와 같

이 전자(권원의 근거)의 확정적인 증거는 후자(적용방법)의 시행에 우선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협약의 목적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대륙주변부

가 200해리 이원까지 확장되는 경우 반드시 대륙주변부의 외측끝을 획정하여야 

한다...”

2.2.2.  위원회는 위의 규정을 심사하는 과정을 종속권리검증으로 정의한다. 종속권

리 검증은 연안국이 그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대륙붕 외측한계를 대륙주변

부 외연까지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권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륙주변부 외

연이 2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대륙붕 

외측한계는 200 해리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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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연안국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대륙주변부 외연을 200해리 이원

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위원회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연안국은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제4항에서부터 제10항에 기술된 여러 규칙을 적용하여 획정할 수 있다.

2.2.4.  한편 연안국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대륙주변부 외연을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안국의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자동적으로 제1항에 규정된 거리까지 획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연안국

은 자국의 대륙붕외측한계에 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위원회 

역시 협약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2.2.5.  위원회는 대륙붕 권원에 대한 증명과 대륙붕외측한계 획정방법을 서로 다른 

별개의 그러나 상호 보충적인 문제로 판정한다. 획정을 위한 근거는 권원 그 자체

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2.2.6. 위원회는 공식선으로 정의된 제4항 (a)호 (i)과 (ii), 연안국이 200해리 이원

으로 대륙붕외측한계를 획정할 수 있는 권원을 갖게 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4

항 (b)호를 일관되게 채용한다. 위원회는 두 공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200해리 이

원으로 선이 그어지는 경우 연안국이 제4항에서 제10항에 규정된 다른 규정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2.7.  위원회는 종속권리검증에서 공식선들을 적용하는 다중의 정당화를 판결한다:

•  3항에서 규정된 지질학 및 지형학적 규정들이 충족된다;

•  다른 표준의 적용은 대륙붕 외측한계 획정을 위한 협약에 수록된 규정들과 일  

치하지 않는다;

•  다른 규칙의 적용은 협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법적 선례를 만들게 되고 아마도  

연안국에게 불필요한 불확실성과 추가적인 시간 및 비용의 부담을 안겨다 줄   

것이다; 그리고

•  위원회는 협약에 의해 이러한 규칙들을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2.2.8.  종속권리검증의 공식화는 아래의 방식으로 설명된다:

대륙사면끝으로부터 60해리 거리에 획정된 선 또는 퇴적층의 두께가 그 지점에서 

대륙사면 끝 사이의 최단거리 1%인 거리로 획정된 선 혹은 둘 다가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되는 경우에 연안국은 제76조 4항에

서 10항에 수록된 규정에 따라 대륙붕 외측한계를 획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2.2.9.  종속권리 검증이 긍정적으로 충족되는 경우에 연안국은 제8항에 따라 200

해리 이원으로 확장되는 대륙붕의 한계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갖

는다: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 한계가 확장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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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연안국에 의해 지리학적 진술에 기초한 부속서 II에 의해 설정된 대륙붕한계 

위원회에 제출되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연안국에게 각국의 대륙붕외측한계 설정과 

관련된 문제에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를 토대로 연안국이 설정한 대륙붕 

한계는 최종적이자 구속력이 있다.”

2.3.  대륙붕 외측한계의 획정

2.3.1.  제76조는 측지학, 지질학, 지구물리학과 수로학의 개념에 기초한 4개의 규

칙, 즉 2개의 공식과 2개의 제한조건, 조합을 함유한다:

공식

•  퇴적층의 두께가 각 최외곽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 끝까지의 최단거리의 최

소한 1%인 최외곽 고정점으로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그림 2.1); 또는

•  대륙사면 끝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그림 2.2).

제한

•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 350해리 거리에 있는 고정점을 연결한 선(그림 2.3); 또는

•  2500 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 거리에 있는 고정점을 연결한 선 (그림    

 2.4).

2.3.2.  200해리 이원의 선을 결정하기 위해 두 공식 중 최소한 하나를 적용하는 

것은 확장된 대륙붕외측한계 획정을 위한 권원의 기초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까닭에 

네 개의 모든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대륙붕 외측한계를 실제적으로 획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2.3.3.  일단 제76조에 포함된 네 개의 규칙 각각에 의해 정의된 외측한계가 결정

되면, 확장된 대륙붕의 외측한계 설정은 다음의 세 단계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i)  확정적 규칙들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된 두 개의 한계들은 외측선 혹은 공식선

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그림 2.5);

(ii)  규제적 규칙들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된 두 개의 한계들은 외측선 혹은 제한

선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그림 2.6); 그리고

(iii)  위에서 설명된 공식선과 제한선들의 내측선은 확장된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결정한다 (그림 2.7).

2.3.4.  해저산맥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상기의 (ii)단계에서 생성된 제한선은 오

직 350해리 한계에 의해 결정된다.

2.3.5.  제76조 7항은 대륙붕의 외측한계의 기하학적 특성들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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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은 대륙붕이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

되는 경우 위․경도좌표로 표시된 고정점을 연결하여 그 길이가 60해리를 넘지 아

니하는 직선으로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획정하여야 한다”

2.3.6.  이 규정들은 이러한 직선들의 기하학적 정의들을 명백하게 상술하지 않는

다. 몇 개의 선에 대한 정의가 채택될 수 있다. 분절 또는 대원의 양 끝점을 잇는 

직교면인, 등방위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이 규정이 국제법의 새로운 표준

을 시행하고, 이러한 특별한 목적에 맞는 특별한 측지학적 방법론을 일정하게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가정하는 판례나 연안국의 실례가 없음을 인정한다.

2.3.7.  직선을 두 지점사이의 최단거리 선으로 정의하는 기하학적 관점에서, 이러

한 특정 직선들의 경로와 거리를 정의하기 위해 각국의 제출문건에서 사용한 공식

적인 지구참고타원체 기준면상의 측지학을 위원회는 채용한다. 이러한 결정은 제7

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 지침서의 3.3절에서 토의된 직선에 관한 위원회의 해석에 

편견없이 채택되었고 그 해석과는 독립적이다. 

2.3.8.  대륙붕 외측한계를 정하는 고정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의 길이는 6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제76조에 규정된 두 개의 공식과 두 개의 제약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네 개의 외측한계중의 하나 혹은 그 조합선상에 위치한 고정점들은 이러한 직선을 

이용하여 연결할 수 있다.

2.3.9.  퇴적층의 두께가 고정점에서 대륙사면의 끝까지의 최단거리의 최소한 1%가 

되는 고정점들을 연결하는 직선들의 경우에 같은 대륙주변부를 따라 60 해리 이상 

떨어지지 않은 지점들만이 연결된다. 이러한 직선들을 반대편의 분리된 대륙주변부

에 위치하는 고정점들을 연결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규정은 제76조의 

모든 규정에 부합되는 해저의 오직 일부분만이 이러한 직선들에 포위되는 것을 확

실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러한 직선들의 작성에 의해 대륙붕

으로 할당된 해저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반드시 제76조 규정들의 요구사항들을 충

분하게 충족시켜야 한다. 그림 2.8은 이러한 규정의 실제적인 예를 그림으로 설명

한다.

2.3.10.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호를 따라 위치하는 고정점들을 연결하는 직선들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호들은 2,500 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에, 대륙사

면의 끝에서 60해리 혹은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지 않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러한 경우에 직선들은 제76조의 모든 규정에 부합하는 해저면

의 일부분이 포함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도되어져야 한다.

2.3.11.  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추천에 근거하여 연안국이 설정한 한계들이 최종

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연안국은 그러한 한계 이원으로 대륙붕 외

측한계를 확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연안국의 대륙붕은 제4항 및 6항에서 규정된 한계를 넘어 확장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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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지학적 방법과 대륙붕 외측 한계

3.1. 문제 제기: 제1, 4, 5, 7 항

3.2. 단 , 측지학  참고체계  좌표변환

3.3. 기선의 측지학  정의

3.4. 외측한계와 신뢰구역

3.1.  문제 제기; 제1, 4, 5 및 7 항

3.1.1.  대륙붕 한계 위원회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요구를 측

지학적 영역에서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연안국은 여러 거리 표준에 근거하

여 확장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획정한다.  이러한 거리 표준들은 영해의 폭이 측정

되는 기선으로부터의 거리, 대륙사면 끝으로부터의 거리, 2500 미터 등심선으로부

터의 거리에 적용된다.

3.1.2.  제76조 1항은 200 해리 거리 표준에 의한 대륙붕 외측 한계 설정의 연안

국 권리를 규정한다:

“연안국의 대륙붕은 육지 영토의 자연 연장으로 영해 이원의 대륙주변부 외연까지 

또는 대륙주변부 외연이 2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

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와 해저의 토양을 포함한다.”

3.1.3.  제4항 (a)호 또한 종속 권리 검증의 부분으로서의 동일 요구를 의미한다:

“이 협약의 목적에 따라, 대륙주변부 외연이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대륙주변부 외연을 확립한다: .....”

3.1.4. 제4항 (a)호 (i)는 퇴적층의 두께가 대륙사면 끝점과 퇴적층 두께가 측정된 

지점 사이 거리의 1%가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함을 규정한다:

“(i)  제7항에 의거하여 퇴적층의 두께가 대륙사면 끝 점과 퇴적층 두께가 측정된 

지점 사이의 최단거리의 최소 1%가 되는 최외측 고정점 연결한 선; 또는”

3.1.5. 제4항 (a)호 (ii)는 대륙 사면 끝으로부터 60 해리 거리까지 경계선을 획정

하는 것을 규정한다:

“(ii)  제7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대륙사면 끝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

정점을 연결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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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제5항은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350 해리까지 또는 2500 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 해리까지 대륙붕 외측 한계가 획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다:

“제4항(a)호 (i) 및 (ii)에 따라, 해저면 위의 대륙붕 외측한계선을 구성하는 고정점

은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2500

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1.7.  제6항은, 해저산맥의 경우, 외측 한계가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350 해리를 초과하여 획정될 수 없음을 명시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그 한계가 

기선으로부터 350 해리까지임을 암시한다: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저산맥의 경우, 대륙붕 외측 한계는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제5항은 대륙주변부의 자연 구성 

요소인 plateaux, rises, caps, banks, and spurs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1.8.  제76조 7항은 대륙붕 외측 한계를 나타내는 직선은 60 해리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실히 명시한다:

“대륙붕이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200 해리 이원으로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의 대륙붕 외측 한계는 위도와 경도의 좌표로 표시되는 고정점을 연결하는 

60해리 이하의 직선으로 표시되어야한다.”

3.2.  단위, 측지 참고체계 및 좌표 변환

3.2.1.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두 가지 길이 단위가 사용된다:  미터(m)와 해리(M).  

두 단위는 국제단위 체계(SI) (Bureau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asures, 

1991)의 일부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터법의 정의는 1983년 국제

도량형 총회(Conference Generale des Poids et Mesures)에서 채택되었다.  

1929년 국제수로국(IHB: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에 의하여 채택된 

안건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 해리의 거리는 1852 미터이다.

1 M = 1,852 m.

3.2.2.  위원회는 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하여 어떠한 근사치의 사용도 금지한다.  

위도 1분의 원호 길이에 근거한 해리의 근사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그림 

3.1은 1980 측지참고체계(Geodetic Reference System 1980: GRS80)와  1984 

세계측지체계 (World Geodetic System 1984: WGS84)에 의하여 동일하게 사용되

는 지구 타원체 상에서 위도 1분의 원호 길이는 적도로부터 양극까지 위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함을 나타낸다.

3.2.3. 위원회는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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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채택된 M을 해리의 약자로 강조하며 모든 언어로 동일하게 사용 할 것을 

강조한다(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1990, p.22).

3.2.4.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공간의 외측 한계를 획정하는 모든 거리는 반드

시 어떤 기준면 위에서 측정되어야 하는데, 협약은 그 기준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다.  여러 기준면들이 거리를 측정하는데 선택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면은 

평균 해수면, 지오이드 또는 해저면, 등이다.  대안으로써, 선의 두 끝점을 연결하는 

현 또한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면으로 선택 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제출 문건의 

분석에 있어서 거리 표준의 어떤 선택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한다.

  

3.2.5.  연안국의 제출 문건에 채택된 참고체계와 관련된 측지학적 참고 타원면은 

항상 일정한 미터법에 따른 거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인정한다.  이러한 

기준면의 선택은 측지학적 관점과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적 관습법에서도 정당

화된다.  위원회는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

터법에 따른 200 해리까지의 대륙붕 외측한계 결정에 있어서 연안국의 확립된 시

행 기준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3.2.6. 위원회는 대륙붕 외측 한계의 측지학적 좌표 요건에 따른 제76조 7항과 9

항, 제84조 1항과 2항을 인정한다.  제84조 1항은 특히 대륙붕 외측 한계의 좌표

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측지학적 기준면의 요건을 분명히 한다.

3.2.7. 위원회는 국가 측지학적 참고 체계와 해도 작성을 위한 측지학적 참고 체계 

또는 그 외의 국제 참고 체계를 연안국이 선택하여 위에 설명된 요건들을 충족한 

문건을 제출할 수 있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다.  위원회는 연안국의 제

출문건 준비에서 사용된 측지학적 참고 체계를 측지학적 전산방법, 분석 및 권고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3.2.8.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련된 모든 측지학적 측량자료들은 제3국에 의하여 쉽

게 인정 될 수 있는 관점에서, 문건을 제출하는 연안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원

회로부터 요구받을 수 있다:

•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 지구좌표체계(ITRS: 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System)에 따른 대륙붕 외측 한계 좌표;

•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 지구좌표체계와 제출문건에 사용된 참고체계 사

이의 변환 변수;

•  변환 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과학적 방법에 관련된 모든 자료.

3.2.9. 위원회는 2개로 나눠진 ITRS의 실체를 하나의 국제 표준으로 통합해야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실체 중 하나는 국제 측지학-지구물리학 연맹(IUGG: 

Internation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에 의하여 채택된 것이고 다른 하

나는 국제 수로학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에 의하여 

채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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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국제 측지학-지구물리학 연맹(IUGG)은 1991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0

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2(Resolution No.2)에 따라서 국제 지구좌표(ITRS)의 사

용을 추천한다.  ITRS는 International Earth Rotation Service(IERS)에 의하여 관

찰 및 감시된다. ITRS의 실용적인 값들은 Internation Terrestrial Reference 

Frames(ITRF)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생산되는데(e.g., Boucher et al., 1996; 

1998), 이러한 값들은 전세계에 분포한 많은 ITRS 지점들에서의 좌표와 속도에 의

하여 결정된다(McCarthy, 1996).

3.2.11.  측지학적 좌표(φ, λ,ｈ)들이 ITRF-yy위치로부터 계산 될 경우, 1979년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7차 IUGG 총회의 결의 7(Resolution N0. 7)에 의하여 채택

되어 사용되는 1984 세계측지체계(WGS84)와 관련된 지구타원체(ellipsoid)가 이용

될 것이다(Moritz, 1984). 

3.2.12.  또 다른 한편으로, 국제수로기구(IHO)의 기술결의 B1.1(Technical 

Resolution B1.1)와 특별간행물 44호 및 52호(Special Publications Nos. 44와 

52(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1988; 1993))에 따라서 IHO는 국제 

수로학적 위치 측정의 표준으로 WGS84의 사용을 추천한다.  WGS84는 이전 3개

의 측지체계인 WGS60, WGS66, and WGS72로부터 발전되어왔다.

3.2.13.  제출문건과 관련하여 위치 결정에 사용되는 ITRF94(IUGG에 의해 추천)

와 WGS84(G873; IHO에 의해 추천)는 위원회에 의하여 ITRS와 동등한 실체로서 

간주된다.  위원회는 어느 한 체계로부터 언급된 측지학적 좌표는 다른 것과 동등

한 것으로서 간주한다.

3.2.14.  국제 GPS Service에 의해 생성되어 연안국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측지학

적 생산물의 중요한 가치를 위원회는 강조한다. 선택적 이용도(Selective 

Availability, SA)를 통하여 GPS 위성신호에서 야기된 계통오차가 없는 ITRF-yy에

서의 측지학적 위치 선정의 경우 시계 보정과 정확한 ephemerides의 유효성은 매

우 유용하다.

3.2.15.  위원회는 선택적 이용도(S. A.)가 GPS 위성중계 ephemerides로부터 WG

S84 위치 선정시 가장 중요한 오차의 근원임을 인정한다.  국제 GPS Service 생

산물의 이용은 ITRF94를 통한 WGS84 점의 위치 선정 시 가장 저렴하며 접근하기 

쉽고 정확한 방법이다.

3.2.16.  위원회는 어느 한 참고 체계에서 다른 참고 체계로의 좌표 변환이 매우 

복잡한 문제임을 인정한다.  종종 변환 변수의 평가는 국제 과학기구에 의하여 동

일한 ITRS의 다른 실체를 통하여 수행된다.  예를 들면, 다양한 ITRF-yy중에서 주

어진 시대에 타당한 변환 변수는 IERS(McCarthy, 1996)에 의해 생성된다.  위원회

는 모든  ITRF-yy 실체 사이의 변환을 포함하는 제출문건에서, IERS에 의해 평가

된 변환 변수들과 그 수학적 공식들을 수용 가능한 측지학적 방법으로 간주한다.



－ 344－

3.2.17.  그러나, 국가적인(지역적인) 참고 체계와 특별한 ITRS 실체 사이의 좌표 

변환의 평가는 더욱 더 복잡한 문제이다.  이런 좌표 변환은 크기 변화와 3개의 엄

중한 전환 및 3개의 엄중환 회전으로 구성된 7개의 변수 변환이외의 변형을 포함

한다. 제10차 국제측지협회(IA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 위원회는 

현재 서로 다른 참고 체계간의 변환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과거에 이 문제를 

해결(e.g., Applebaum, 1982)하기 위하여 고안된 여러 방법의 존재와 한가지 예로 

WGS84와 많은 지역적 참고 체계(미 국방부 지도 제작국: Defense Mapping 

Agency, 1984)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을 

위원회는 인정한다.  위원회는 제출문건을 지원하는 모든 과학적이고 기술적 증거

의 준비(좌표변환 포함)에 대하여 궁극적인 모든 책임은 연안국에 있음을 인정한다.

3.2.18.  위원회는 연안국의 제출문건에 이용된 국가 참고체계가 WGS84(G873) 또

는 ITRF94와 다를 경우, 변환 변수 및 수학적 공식의 결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

인다.  위원회의 역할은 연안국의 제출문건에 사용된 측지학적 위치와 기선의 정의

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된다.

3.3.  기선의 측지학적 정의

3.3.1.  위원회는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의 획정에 대하여 권고를 할 수 있는 권

리를 협약으로부터 부여받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연안국의 제출문건에 이

용된 기선의 정의와 측지학적 위치에 대한 자료 요구로 제한된다.  

3.3.2.  위원회가 기선에 대한 정보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두 가지 경우다.  

첫째, 제출문건의 종물권리검증이 긍정적으로 충족되어야만 한다.  둘째, 만약 350 

해리 외측한계선이 제출 문건에서 제한선으로 적용되면, 이의 획정에 적용된 방법

에 대하여 위원회의 권고는 유용하다.

3.3.3.  위원회는 대륙붕 외측한계를 200 해리까지로 획정하는 것에 대하여 권고 

할 수 있는 권리를 협약으로부터 부여받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문건제출 연안국은 

200해리까지 대륙붕 외측한계를 획정하는 기선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3.3.4.  협약 제5조는 통상기선을 정의하는 근거로서 저수심선의 이용을 규정한다.  

그러나, 협약은 저수심선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저수

심선에 대한 많은 정의가 연안국의 시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저조선을 

그 정의로 사용하고 있음을 위원회는 인지한다.  몇몇 연안국들은 특별한 지역의 

조석지배권에 의한 항해 규정 관점에서, 별개의 지역에서는 둘 또는 둘 이상의 저

수심선 정의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해안선의 단면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개

의 다른 저수심선이 공식적인 해도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3.3.5.  위원회는 저수심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수용하고 정당화하는 확립된 

연안국의 시행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제출문건에서 동등하고 타

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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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위원회는 조석계가 설치되지 않은 해안 관측지에서의 저수심선 위치를 제공

하기 위한 여러 해도 기준선 변환 기술들이 있음을 인지한다.  각 연안국 제출문건

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된 방법에 대하여 위원회는 기초적인 기술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3.3.7. 협약 제7조, 9조, 10조 및 47조에 따라, 연안국은 직선기선, 단합기선 및 

군도 기선을 획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협약은 이러한 기선들의 측지학적 정

의를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획정된 직선 기선의 경우, 

최소한 두 가지 정의가, 등사항법선(등방위선)과 타원체 측지선, 연안국의 시행에서 

채택된다(United Nations, 1989).

3.3.8. 확립된 연안국의 시행에 따라, 위원회는 직선기선, 단합기선 및 군도기선의 

정의를 측지학선 또는 등방위선으로서 인정한다.  그러나, 문건제출 연안국은 오직 

하나의 기선정의만을 일관성있게 선택하여야 한다.  등방위선의 경우, 위원회는 지

구타원체 표면에서 일정한 방위각의 선 정의를 이용한다 (Bowring, 1985).  위원

회는 여러 지도 표현 방식의 해도 위에서 명백한 직선의 사용을 강력히 금지한다.

3.3.9. 위원회는 문건제출 연안국에 의해 기선의 위치 결정에 쓰여진 모든 형식과 

복합적인 방법을 심사함에 있어서 항상 개방적이다.  위원회는 제출문건을 심사하

는 동안 기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측지학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자료의 근원;

•  탐사 위치 결정 기술;

•  탐사 날짜 및 시간;

•  적용된 자료 보정법;

•  무작위 오차 또는 계통 오차의 선 또는 후 평가;

•  측지학적 참고체계;

•  직선, 군도, 단합 기선의 기하학적 정의.

3.4.  외측한계와 신뢰구역

3.4.1.  제76조에 따라 확장 대륙붕의 외측 한계 획정에는 최소한 4개의 외측 한계

의 결정이 요구된다:

•  최외측 고정점들에 대하여 각 점에서 퇴적층의 두께가 그 점으로부터 대륙사면 

끝까지의 최단거리의 최소 1%;

•  대륙사면의 끝으로부터 60해리의 거리까지;

•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350 해리의 거리까지;

•  2,500 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 해리의 거리까지.

3.4.2.  Boggs(1930)는 통상 기선을 따라있는 점들의 선택함으로써 영해의 외측 

한계를 결정하는데 쓰여진 기술로 원호의 중첩법을 정의하였다.  이것은 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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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성문화 학술회의(Codification conference)에서 UN 대표단에 의해 국제법

으로 성문화하기 위한 제안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이 방법은 모든 외측 한계의 점

들이 연안에 가장 근접한 점으로부터 규정 거리에 위치해야 함을 규정한다.  

Shalowitz(1962)는 이 방법의 더욱 개정된 정의를 발전시켰는데, 외측 한계는:

“원주가 항상 해안선과 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위치이다. 즉, 저수심선 또는 내수의 

해양 한계와 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 위치이다”.

3.4.3. 원호의 중첩법의 적용은 실질적인 외측 한계의 폭과는 독립적이다.  따라

서, 비록 그 방법이 원천적으로 영해의 외측 한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고안되

었을지라도, 그것의 수학적 응용은 미터법 기준에 의거한 다른 해양 공간의 외측 

한계를 획정하기에는 동등하게 타당한 것으로 남아있다.

3.4.4. 위원회는 문건으로 제출된 측지학적 참고 지구 타원체의 기준면 위에서 원

호의 중첩법의 적용을 통상 기선, 2500 미터 등심선 및 대륙사면 끝에 위치한 최근

사점들로부터의 거리에 근거한 외측 한계를 획정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론으로 간주

한다.  이 방법의 실질적인 적용은 수학적 절제 모형에 있어서 선형화된 거리 공식 

체계를 반복하여 해결함으로써 수행되었다.  모든 점들이 분석되었음과 최근사 점

들이 외측한계를 획정하는 것임을 확신하기 위하여 철저하고 복합적인 탐색 알고리

즘이 권고된다.

3.4.5. 위에서 언급된 거리절제 모형은 측지학에서 공식화된 정 위치와 역 위치의 

문제 해결에 의존한다.  이러한 고전적 문제에 대한 수많은 해결법은 지난 2세기 

이상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에 기초하여 크게 3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즉, 미분 방정식의 통합; 극 삼각 타원체의 동심구로의 변환; 타원체로부터 구까지

의 등각 투영의 사용(Schnadelbach, 1974).  위원회는 어느 특정 해를 선호하지 

아니하며 이들 중 여러 가지를 적용한다 할 지라도 반드시 그 결과가 동일하여야 

함을 인지한다.

3.4.6. 위원회는 1951년 Anglo-Norwegian 판례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의해 규

정된  바와 같이 직선 기선으로부터 해양 공간의 외측 한계를 획정하는 평행 추적 

방법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 방법은 연속적인 직선기선, 단합기선 및 군도 기선의 

경우, 원호 중첩법의 일반해이다.

3.4.7. 위원회는 영해의 폭이 측정된 직선기선, 단합기선 및 군도 기선의 최근사점

들로부터 200 해리와 350 해리 거리까지의 외측 한계를 획정하는데 있어 각 제출

문건에 사용된 측지학적 참고 타원체의 기준면에서 평행 추적법의 적용을 수용가능

한 방법으로 간주한다.

3.4.8. 측지학적 참고 지구타원체의 기준면에서 직선 기선으로부터 외측 한계의 획

정을 위한 수학적 모델은 원호의 중첩법 보다 연산적으로 더욱 확실하다.  이것은 

직선기선, 단합기선 및 군도 기선을 따라 있는 수많은 불연속 점들 위에서 이미 언

급한 바 있는 정 및 역 문제들의 적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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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단순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 위에서 언급된 두 공식은 기선의 위치에 대한 

선(先) 통계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도 만들지 않았다.  실제, 이 자료는 한계와 

연관된 신뢰 지역을 도출하기 위하여 합쳐져야 한다(Sjoberg, 1996).  그러나, 도

출된 외측 한계는 기선 위치의 정확성보다 떨어지므로, 외측 한계의 정확성을 추구

하는 연안국은 무엇보다 기선 위치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3.4.10.  위원회는 해도 위에서 수작업의 도식화 과정을 통한 원호의 중첩법 및 평

행 추적법의 적용을 강력히 금지한다. 측지학적 참고 지구타원체의 기준면 위에서 

투영법 고유의 축척율에 의하여 야기된 왜곡과 유클리드 기하 원칙을 적용하지 아

니함은 이러한 수작업적 방법의 수용을 금지한다.

3.4.11.  위원회는 반세기이상 Gidel(1932)에 의하여 이루어진 세 가지 관측을 명

백히 한다: 첫째, 해안선과 외측 한계 사이에 평행성은 없다는 것. 둘째, 외측 한계

는 일반적으로 해안선보다 더욱 단순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셋째, 단지 

소수의 점들만이 외측 한계의 표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모든 해안선 자료, 모든 

2,500 미터 등심선 자료 또는 연속적인 대륙사면의 끝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단지 외측 한계의 획정에 효과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가장 외해의 

점들만이 지정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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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00 미터 등심선

4.1. 문제 제기: 제5항

4.2. 자료의 근원과 수로학  측량

4.3. 수심모형

4.4. 100 해리 외측한계의 획정을 한 의 선택

4.1.  문제 제기: 제5항

4.1.1. 위원회는 2,500 미터 등심선이 해양법 협약 제76조의 수행을 위한 필수 요

건임을 인정한다.  2,500 미터 등심선은 대륙붕 외측 한계의 획정을 위한 법식 선

에 대하여 제한 규칙의 하나로서 적용된다.  제5항에 따르면, 2,500 미터 등심선은 

그 곳으로부터 100 해리가 측량되는 참고 기준선이기도 하다:

“제4항 (a)호 (i) 및 (ii)에 따라 그어진 해저 대륙붕의 외측 한계선을 연결하는 고

정점은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초과하거나 2,500미터 수심

을 연결하는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4.1.2. 2,500 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 해리의 거리에서 획정된 선은 해저 산맥과 

같은 특별한 경우의 확장 대륙붕 외측 한계 획정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6항은 해

저 고지를 예외로 한다: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저산맥의 경우 대륙붕의 외측 한계는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은 plateaux, rises, caps, 

banks, and spurs 등과 같은 대륙주변부의 자연적 구성요소인 해저 고지에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

4.2.  자료의 근원과 수로학적 측량

4.2.1.  제출 문건에서 2,500 미터 등심선의 획정에 사용되어지는 수심 자료 군은 

다음과 같은 자료의 조합을 포함한다:

•  단일빔 수중 음향측심;

•  다중빔 수중 음향측심;

•  측면주사 측심;

•  간섭 측면주사 측심; 그리고

•  탄성파 반사 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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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위원회는 2,500 미터 등심선 획정의 기본 증거의 근원으로 단일빔 및 다중

빔 음향 측심을 인정한다.  탄성파 반사 측심, 간섭 측면주사 측심 및 측면주사기에 

의한 모든 획득 가능한 증거들은 보조자료로서 인정한다.

4.2.3. 그러나, 탄성파 반사와 간섭 측면주사 측심에 의한 수심 자료는 제출문건에

서 빙하로 덮힌 지역과 같이 특별한 경우, 2,500 미터 등심선 획정을 위한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자료에 적용된 보정 및 수정에 특히 주의를 기

울인다.

4.2.4. 수심 측면주사기는 해저 경사와 수심 모두를 측정하는 혼합 측정 체계이다.  

측면주사기의 해저 경사자료는 제출 문건의 다른 부분, 즉, 대륙 사면 끝의 획정 등

과 관계되는 까닭에, 오직 수심 요소는 2,500 미터 등심선 획정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4.2.5. LIDAR(light-detection-and-ranging) 항공관측 체계에 의해 생성된 수심 

자료는 제출문건에 포함된 천해 지역의 수심 자료를 제공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그

러나, LASER(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에 의한 수

직 단면은 2,500 미터 등심선 또는 대륙사면의 기저부 획정에는 적용할 수 없다.

4.2.6. 인공위성 고도자료로부터 도출된 수심 자료 또는 화상 측면주사기 자료와 

같은 그 외의 다른 증거의 근원은 2,500 미터 등심선 획정의 목적으로는 인정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제출문건의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추가적이고 정

성적인 자료로서 유용하지만, 2,500 미터 또는 그 외 다른 등심선을 획정할 경우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제출문건에서 보조자료로서 인정된다.

4.2.7. 2,500 미터 등심선 획정에 이용되는 완전한 수심 자료 군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한다:

•  자료의 근원;

•  음향탐사기술과 분류;

•  측지학적 참고 체계, 항해위치 선정 방법 및 오차;

•  탐사시간과 날짜;

•  음파진행 경로와 속도, 보정법, 조석 및 그 외의 방법과 같이, 자료에 적용된 

수정법; 그리고

•  무작위 오차와 계통 오차의 선 또는 후 평가.

4.2.8. 수심의 선 오차 평가는, s, 다음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식을 이용하

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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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2+(bd)2)1/2,

a: 일정한 깊이 오차, 즉, 모든 일정한 오차의 합

b*d: 깊이에 따른 오차, 즉, 모든 깊이에 따른 오차의 합

b: 깊이에 따른 오차 요소

d: 깊이

95% 신뢰구간을 갖는다 (IHO, 1998)).

4.2.9.  후(後) 수심 오차는 수심변수의 공분산 수열에 의하여 생성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분산 수열은 결과적으로 음향 선의 교차 분석에 의하여 생성된 선형방정

식 체계의 조절이 된다(c.f. Vanicek, 1982, p.213).

4.2.10.  연안국은 풍부한 자료가 있지만, 위치, 탐사 기술 및 기술적 묘사가 어려

운 곳에서 과거의 수심 자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후 오차 측정법을 이용할 수 

있다.

4.3.  수심모형

4.3.1. 제출문건은 2,500 미터 등심선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집된 수심 자료 군으

로부터 도출된 지도 제작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도 제작물은 다음과 같은 분석

된 형태 또는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다:

•  2차원 수심 단면;

•  3차원 수심 모형;

•  해도와 등수심도.

4.3.2.  연안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도를 포함하여, 각 지도 제작물은 지

도 제작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와 수학적 방법의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수치적으로 측량된 수심자료로부터 분석적 기능으로의 전환에 세심한 주

의를 기울인다.

4.3.3. 연안국은 다음 자료를 문서화한다:

•  내삽법과 근사법;

•  수심측량자료의 조밀도;

•  지도투영법, 수직 축척과 수평 축척, 등심선 간격, 단위, 색, 부호 등과 같은 지각 요소.

4.3.4. 위원회에 제출된 수심자료는 원시 자료의 선별된 일부 또는 잘 처리된 일부

일지라도, 연안국은 그 자료를 생산하는데 적용된 방법을 상세하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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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상세한 3차원 수심모형은 자연적인 연장의 공간적 이해를 얻기 위하여 요

구 될 수 있고 100 해리 외측 한계 설정과 관련된 2,500 미터 등심선의 최대확장

에 있어 근본적일 수 있다.  

4.3.6. 위원회는 해저가 2차원 및 3차원 부정형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인지

한다(Mandlebrot, 1977).  도면상의 등심선 또는 수학적 표현에 의한, 분석 모형의 

생성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축척의 선 및 표면특징을 일반화한 것이다(Fox and 

Hayes, 1985).  위원회는 특정 수심모형에 내재하는 부정확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

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통계학적, 부정형적, 파형시험 및 분석을 요구한다.

4.3.7. 위원회는 축척, 색상, 형태 및 그 외 다른 것과 관련된 발행물은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발행물은 중요한 기술적 세부사항의 인식 여부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된다.

4.4.  100 해리 외측한계의 획정을 위한 점의 선택

4.4.1. 2,500 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 해리 거리에서 획정된 선은 2,500 미터 

등심선이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250 해리 또는 그 이상의 거리 어디에 

있든 대륙붕 외측 한계에 대한 제한선으로 효과적이다.

4.4.2. 100 해리 한계 획정의 목적으로 2,500 미터 등심선을 연결하는 가장 두드

러진 점들의 선택은 등심선이 간단할 경우 가장 확실할 수 있다.  그러나 등심선이 

복잡하거나 여러 개가 반복 될 경우, 2,500 미터 등심선을 연결하는 점들의 선택은 

어렵다.  이 경우는 현재의 대륙주변부의 모양을 결정하는 지질학적 및 지구조적 

작용의 결과이다.  수렴 및 공유된 대륙 주변부에서 습곡 및 역단층에 의하여, 이러

한 작용은 2,500 미터 등심선을 여러 번 반복하여 생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상반의 

증거가 없다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대륙 주변부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해

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첫 번째 2,500 미터 등심선의 이용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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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문제 제기: 제4항

5.2 .자료의 근원

5.3. 자료의 선별 처리

5.4. 대륙사면 끝의 획정

5.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경점으로 획정되는 

   대륙사면의 끝 

5.1.  문제 제기: 제4항

5.1.1.  대륙사면의 끝이 확장 대륙붕과 외측한계 권원의 근거가 되는 필수 요소임

을 위원회는 인정한다.  제4항 (a)호 (i) 및 (ii)에 따라, 대륙사면의 끝은 공식 규칙

에 의하여 외측한계의 폭이 측정되는 기준선이다:

“(i) 퇴적층의 두께가 각 최외측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 끝까지의 최단거리의 최

소 1%인 최외측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또는

“(ii) 대륙사면의 최하점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제7항의 규정

에 따라 연결한 선.”

5.1.2.  제4항 (b)호는 대륙사면의 끝을 획정하는 두 가지 범주를 규정한다:

“상반의 증거가 없는 한, 대륙사면의 끝은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

경점으로 획정된다.”

5.1.3. 위원회는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경점에 의한 대륙사면 끝의 

획정을 일반적인 규칙의 특성을 갖는 규정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기

초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륙사면 기저부로 정의 되는 지역의 확인; 그리고

•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경점의 위치 획정.

5.1.4. 이의 실행(대륙사면 끝의 획정)은 수심, 지형, 지질 및 지구 물리학적 증거

의 근원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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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료의 근원

5.2.1.  수심 및 지질학적 자료는 대륙사면의 기저부를 정의하기 위하여 지형학적 

분석에 이용된 증거의 근원을 제공한다.  대륙사면의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

경점의 위치 획정에는 오직 수심 자료만 이용된다.

5.2.2. 제출문건에서 대륙사면 끝의 획정에 이용되는 수심 자료군은 다음과 같은 

자료의 단독 또는 조합을 포함한다:

•  단일빔 수중음향 측심;

•  다중빔 수중음향 측심;

•  혼합 측면주사 측심;

•  간섭 측면주사 측심; 그리고

•  탄성파 반사법에 의한 측심.

5.2.3.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실행에 이용된 수심 자료군의 모든 기술적 설명을 요구

한다.  또한 이러한 각각의 자료의 근원으로부터 상대적 수치의 결정은 2500 미터 

등심선 획정에 적용된 것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5.2.4.  위원회는 연안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도와 아날로그 자료의 근원

으로부터 도출된 격자와 단면 형태의 종합적인 수심자료 또한 채택 가능한 증거로 

간주한다.  이러한 자료의 근원은 오직 위에 열거된 수심측정의 조합에 근거한다.  

종합적 수심자료는 지도와 아날로그 자료의 근원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수심측

정과 적용된 방법의 상세하고 완전한 기술적 설명과 함께 제출된다.

5.2.5.  연안국은 다음과 같은 지도 및 아날로그 자료의 근원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내삽법과 근사법;

•  수심측량자료의 공간적 조밀도와 위치;

•  지도투영법, 수직 축척과 수평 축척, 등심선 간격, 단위, 색, 부호 등과 같은 지

각 요소.

5.2.6. 대륙사면의 기저부 지역을 정의하기 위하여 이용된 다음과 같은 지질학 및 

지구 물리학적 자료군의 근원은 제출문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 시료와 측량;

•  지화학 및 방사성 동위원소 자료;

•  지구물리학적 측량; 그리고

•  측면주사 화상.

5.2.7. 현장 시추 시료로서 수집된 증거는 모든 기술적 설명을 포함하며 자료의 목

록 또한 첨부된다.  현장 측량은 시추공 또는 해저의 지구물리 측량과 기술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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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다.

5.2.8.  지화학 및 방사성 동위원소 자료의 형태로 수집된 증거 또한 모든 기술적 

설명과 자료를 포함한다.

5.2.9. 지구물리학적 측량 형태로 수집된 증거는 탄성파, 중력, 자력, 고자기 및 측

면주사 화상 자료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위의 지구물리학적 방법을 

포함한다.

5.3.  자료의 선별 처리

5.3.1. 위원회는 대륙사면의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경점의 위치 획정을 촉진

하기 위하여 수심 자료의 선별과 처리가 요구됨을 인정한다.  대륙사면 끝의 위치

를 모호하게 하는 모든 특징적 요소를 수심면의 2차 도함수를 이용하여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간혹 요구된다.

5.3.2. 신호 이론에 있어서 자료의 선별은 신호와 잡음, 즉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

는 자료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한다.  제4항 (b)호의 적용과 관련해서, 대륙붕, 

대륙 사면 및 대륙대는 모두 신호이다.  이러한 지형들의 정확한 위치 구별을 방해

하는 자료들은 잡음으로 간주된다.

5.3.3. 위원회는 여러 자료의 선별 절차의 적용은 규칙적인 공간 자료의 이용이 전

제되어야함을 인지한다.  수심 자료는 탐사가 수행되는 곳에서 균등하게 공간화 된 

간격으로 거의 수집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연안국은 불규칙적인 공간 자료로부

터 규칙적인 공간 자료를 생산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실행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

지 방법이 있음을 인지한다.  위원회는 규칙적 공간 자료 생산에 적용된 방법에 대

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원래의 불규칙적인 공간 자료, 적용된 수학적 기술에 

대한 세부사항 및 규칙적인 공간 자료로부터 생산된 결과물을 요구할 수 있다.

5.3.4. 자료의 선별기가 특정 정보만을 수용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할지라도, 위

원회는 이러한 자료의 선별기가 다양하며 이에 대한 주파수 반응 기능 또한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한다.  위원회는 2차원적 수심 단면 또는 3차원적 수심 면에 

적용되는 파장 또는 파동 수 영역에 이용된 자료 선별기의 수용 기능에 세심한 주

의를 기울인다.

5.3.5. 위원회는 수심 자료가 소멸될 수 있는 파장에서 어떠한 자료의 인위적 증대 

또는 증폭을 수용하지 아니한다.  대륙붕, 대륙사면 및 대륙대의 설명과 관계되지 

않는 파장에서, 원하지 않는 잡음의 제거만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원회

는 원래의 선별되지 않은 자료, 선별기의 수학적 세부사항 및 선별이 적용되어 생

성된 자료에 대하여 완전한 공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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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자료의 평활화법 또한 대륙 주변부의 주된 속성의 규명을 촉진  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실험적인 절차이다.  이 방법은 수심의 여러 특징적 요소가 대륙

사면 끝의 위치를 획정 할 수 있는 수심의 특징적 요소와 비슷한 파장을 가질 때 

특히 유용하다.

5.3.7. 위원회는 실험적인 자료의 처리 기술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어

떠한 자료 처리 기술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적당한 방법 및 기술의 적용은 

면밀히 심사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원래의 자료, 자료 처리 알고리즘의 수학적 세

부사항 및 생성된 자료에 대하여 완전한 공개를 요구한다.

5.4.  대륙사면 끝의 획정

5.4.1. 대륙사면의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경점에 의한 대륙사면 끝의 획정 

방법은 2차원 또는 3차원적인 문제로 간주된다. 이 수학적 방법은 통상적으로 중력 

및 자력의 지구물리학적인 조사에서 생성된 포텐샬 필드 도면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적용된 2차 미분법과 유사성을 갖는다.  위원회는 2차원 및 3차원적 시도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인정한다.

5.4.2. 위원회는 해저의 분류 및 굴곡의 분석(sea-floor classification and 

roughness analyses; Fox and Hayes, 1985; Stewart et al., 1992; and 

harzfeld, 1993)에 많은 기술과 방법이 이용 가능함을 인지한다.  예를 들면, 부정

형 및 지구 통계학적 분석 등에 근거하여 개발된 많은 방법들이다.

5.4.3. 위원회는 대륙사면의 기저부로 정의된 지역의 확인을 위하여 수심 자료에 

근거한 하나의 수학적 방법만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연안국에 의하여 제시된 모든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적인 증거의 관점에서, 위원회는 각 경우에 근거한 수학적 방

법을 권고한다.

5.4.4. 대륙사면의 기저부로 정의된 지역을 확인 할 목적으로, 위원회는 대륙사면

을 붕단으로부터 대륙대의 상부까지 또는 대륙대가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는 심해저

까지 확장하는 대륙주변부의 외부로 정의한다.  대륙대는 대륙사면보다 경사도가 

작은 쐐기 모양의 퇴적층이다.  그러나, 많은 대륙 주변부가 제6장 2절의 이상적인 

그림 6.1A-6.1F로부터 출발할 경우,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적 자료가 대륙사면의 

기저부를 확인하는데 이용된다.  

5.4.5. 위원회는 대륙사면의 기저부를 대륙대의 상부로 병합되거나, 또는 대륙대가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심해저의 상부로 병합되는 대륙사면의 하부 지역으로 정

의한다.  위원회는 대륙사면의 기저부 확인이 2단계 접근법에 의하여 수행됨을 권

고한다.  첫째, 대륙사면 기저부의 해양쪽 끝이 대륙사면의 방향으로 대륙대에서 시

작하거나 또는 대륙대가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는 심해저에서부터 시작됨을 확인한

다.  둘째, 대륙사면의 기저부의 육지쪽 끝이 대륙대의 방향으로 대륙사면의 하부에

서부터 시작하거나, 또는 대륙대가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는 심해저 방향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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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확인한다

5.4.6. 일반적으로, 대륙사면의 기저부가 지형과 수심자료에 의한 증거에 근거하여 

확실히 결정될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증거의 적용을 권고한다.  지질학 및 지구물

리학적 자료는 그러한 대륙사면 기저부의 위치 확인을 보충하는 증거로서 연안국에 

의하여 제출 될 수 있다.

5.4.7.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경점의 위치 획정은 2차원 수심단면, 

3차원적 수심 모형 및 이 두 가지 방법의 수학적 분석에 의하여 수행된다.  수심자

료의 감각적 인식에 근거한 방법은 위원회에 의하여 수용되지 아니한다.

5.4.8. 경사도의 최대 변경점의 위치 결정은 2차원 수심단면의 수학적 분석에 근

거한 2차원적 문제로서 근본적으로 제안자에 의하여 직면한 것이다(Hedberg, 

1976).  위원회는 수심도 또는 해도에 이것의 3차원적 위치가 항상 나타나야만 한

다는 규정하에 이 방법을 수용한다.  위원회는 수심단면도의 방향이 대륙사면의 기

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경점에 위치한 등심선의 수직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5.4.9. 위원회는 대륙사면 끝의 연속적인 추적을 위하여 과거에 여러 3차원적인 

기술이 고안되었음을 인지한다.  이러한 기술적 방법들은 전체적인 곡면(Vanicek 

and Ou, 1996), 경사도 방향의 2차 미분면(Benntet, 1996) 및 그 외의 2차 미분

에 근거한 분석에 근거한다.

5.4.10. 위원회는 제출문건에서 똑같은 자료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2차원 

및 3차원 방법의 적용은 다른 결과를 생성함을 인지하나, 이러한 방법들의 적용도 

또한 고려한다.  이러한 경우, 위원회는 2차원 및 3차원적 방법, 또는 모두의 적용

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5.4.11. 위원회는 3차원 수심 모형, 상세한 수학적 방법, 대륙사면 끝을 정의하는 

점, 선, 면에 대한 완전한 기술적 설명을 요구한다. 

5.4.12. 하나 이상의 경사도의 변화점이 대륙사면의 기저부에 위치하는 곳에서, 위

원회는 경사도의 최대 변경점의 선택을 대륙사면 끝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정한다.  위원회는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경점이 아닌 다른 변경

점은 제외한다.  이런 경우, 즉 이러한 제외의 정당성이 증명될 경우, 다음 장에서 

설명되는 일반 규칙에 대한 상반의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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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반의 증거에 의한 대륙사면 끝의 결정 

6.1. 문제 제기 : 제4항 (b)호

6.2. 지질학적 그리고 지구물리학적 증거

6.3. 대륙사면 끝의 결정

6.4. 상반의 증거에 관하여 주어지는 고려

6.1.  문제 제기 : 제4항 (b)호

6.1.1.  위원회는 대륙사면의 끝은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경사

도의 최대 변화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또한 76조 제4항 

(b)호는 이러한 일반 규칙에 대한 상반의 증거가 연안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의 

가능한 예외도 포함시키고 있다:   

“상반의 증거가 없는 경우 대륙사면의 끝은 그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화점

으로 결정된다.”

6.1.2.  위원회는 일반규칙에 상반되는 증거가 제기될 경우에 대륙사면 끝의 결정은 

이 규칙에 예외의 성격을 가지는 규정으로서 해석한다. 이 규정은 대륙사면의 끝이 

그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화점으로 결정된다고 확립하는 일반규칙을 부정하

지 아니하며 사실은 보완한다. 두 방법 모두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대륙사면 끝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6.1.3.  이 규정의 보완적인 성격은 수심측량학적 및 지형학적 증거와 더불어 모든 

다른 필요충분한 지질학적 그리고 지구물리학적 증거도 연안국의 제출문건에 포함

되어야 하는 사실로서 강조된다.

6.1.4.  위원회는 이 규정에 호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연안국에게 

요구해야하는 필요충분한 증거의 범위와 깊이에 관하여 윤곽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한다. 이에 우선하여 관련 과학적 용어들이 분명히 정의되어야 한다.

6.1.5.  위원회는 제76조에서 과학적 용어들이 때로는 공인된 과학적 정의와 용어

법으로부터 상당히 어긋나는 법적 문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용어

를 분리해서 해석하는 경향은 국제법 위원회에 의하여 제1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수행된 업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Oxman, 1969). 대륙주변부의 외측한계를 기

준으로 삼아 대륙붕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는 제76조 1항은 이 용어에 대한 법적 

사용과 과학적 사용간에 현재의 차별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6.1.6.  지구과학적 의미의 대륙주변부는 다양한 과학협회에 의하여 최초로 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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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택될 당시에는 지형학적으로 정의되었다(Wiseman and Ovey, 1953). 대륙주

변부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현재의 과학적 지식은 원래의 정의로부터 매우 진보한 

것이다. 이는 판구조론의 체계 내에서 지질학적 그리고 지구물리학적 개념을 추가

하여 수용한다(COSOD II, 1987; ODP/JOIDES, 1996).

6.1.7.  제76조는 대륙붕을 법적 용어로서 규정한다 하더라도, 제76조는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지질학적 그리고 지형학적 형태인 대륙붕, 대륙사면 및 대륙대와 같이 

대륙주변부의 자연적인 구성요소를 가지는 대륙주변부의 외측 끝을 기준으로 정의

한다. 제76조 1항에 따르면: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을 통하여 대륙주변부의 외

연까지 또는 대륙주변부의 외연이 200 해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 해리까지 확장되는 해저 지역의 해저면과 해저지층으

로 구성된다.”

6.1.8.  제76조 3항은 위원회에 더욱 세밀한 지침을 규정한다:

“대륙주변부는 연안국 육지의 수중 연장으로서 대륙붕, 대륙사면 및 대륙대의 해

저면과 해저지층으로 구성된다. 대륙주변부는 심해저 평원과 이와 연관된 대양저 

산맥 또는 그 해저지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1.9.  이러한 조항들은 몇 가지 이유에서 위원회에 가치가 있다. 이들은 지구조, 

퇴적학 및 여러 지질학적 관점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지질학적 의미에서 육지

영토의 대륙주변부 외연까지의 자연연장 개념을 명확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이

들은 연안국이 대륙사면 끝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외의 성격을 가지는 상반의 증거

를 인용하는 경우에 일반 규칙에 대한 “상반의 증거”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지

침을 규정한다.

6.1.10.  협약은 일반규칙에 대한 상반의 증거가 인용될 경우 대륙사면 끝의 위치

를 정의하는 특별한 과학적 방법의 적용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일반규칙으로서 경

사도의 최대 변화로 주어지는 지형학적 증거에 의하여 대륙사면의 끝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을 연안국이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대륙사면 끝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안국에 사용가능한 가장 좋은 지질학적 그리고 지구물리학적 증

거를 사용하는 기회로서 해석한다.  

6.2.  지질학적 그리고 지구물리학적 증거

6.2.1.  어떤 대륙주변부는 대륙붕, 대륙사면 및 대륙대의 세가지 구성요소로 구성

되는 반면, 다른 대륙주변부는 대륙대가 없다. 대륙사면은 대륙주변부의 일부분을 

형성하며 붕단으로부터 대륙대의 상부까지 또는 대륙대가 없는 경우 심해저 평원의 

상부까지 확장된다. 대륙대는 일반적으로 대륙사면보다 경사도가 작은 쐐기 모양의 

퇴적체이다. 대륙대는 열개와 해저확장의 시작 이후 대륙으로부터 퇴적물의 공급이 

충분한 열개된 주변부 영역에서 우세하게 발달하였다.



－ 360－

6.2.2.  지형학적 관점에서, 이상적인 경우의 대륙붕은 경사가 바다쪽으로 완만하게 

기울어진 거대한 수중 테라스를 형성하는 대륙 인근의 해저이다. 대륙붕의 너비는 

인근 대륙의 지질학적 진화와 관련된다. 대륙붕은 경사도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대

륙사면까지 바다쪽으로 확장된다. 사면의 기저부는 사면의 하부가 대륙대의 상부 

또는 대륙대가 없는 경우 심해저 평원의 상부로 병합되는 지대이다.

6.2.3.  대륙붕과 대륙사면은 전형적인 대륙지각의 특징을 가지며, 종종 두꺼운 퇴

적층을 포함한다. 대륙사면의 끝과 기저부는 분리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대륙의 

외연에 가까운 곳, 다시 말해서, 지각이 대륙성으로부터 해양성으로 변하는 지역 근

처에 위치한다. 

6.2.4.  위원회는 지질학적인 관점으로부터 대륙사면의 끝과 대륙주변부의 끝을 결

정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정한다. 대륙지각은 그 조성이 해양지각의 것과 구

분되지만, 이들 두 지각 유형 사이의 경계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지구조 및 지질학적 환경에 기인하여 다양한 지질학적 그리고 지형학적 대륙주변부 

유형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변부를 단순히 대륙붕, 대륙사면 및 대륙대로 세분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일은 아니다. 

6.2.5.  연안국이 일반규칙에 상반되는 증거에 의한 방법으로 대륙사면의 기저부에

서 대륙사면의 끝을 확립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지질학적 그리고 지형학적 변

수들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구조에 의하여 제공되

는 증거에 근거하는 몇가지 사례와 정의가 제시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가치 고려가 

사례와 마찬가지로 모든 가능한 지질학적 그리고 지형학적 대륙주변부의 유형을 철

저하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대륙주변부의 유형

 

6.2.6.  지난 20년 동안 International Deep Sea Drilling Project/Ocean Drilling 

Programme (DSDP/ODP)와 같은 지구과학 연구와 활동은 다양한 대륙주변부의 존

재를 입증하였으며 (예를 들면, COSOD II, 1987), 이는 세 가지의 주요 범주로 구

분될 수 있다:

(a)  수렴형 (활성) 대륙부변부는 종종 활성 또는 비활성 섭입대에 연계된 판 경계

를 따라서 형성되지만(예를 들면, ODP/JOIDES, 1996; Bally, 1988; Taylor 

and Natland, 1995), 항상 해구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수렴형 대륙주변부

는 세 가지 다른 유형으로 구성된다:

   (i)  부가 수렴형 대륙주변부는 침강하는(하부) 판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넓

은 쐐기형태로 부가된 퇴적물로 구성된다(그림 6.1A);

   (ii)  빈부가 또는 비부가 수렴형 대륙주변부는 빈약하게 발달한 부가 쐐기형 

퇴적체가 특징적이다. 대부분의 유입 퇴적물은 상판 하부에 위치하거나 

침강하는(섭입되는) 판에 의하여 제거된다(그림 6.1B);

   (iii)  소멸 수렴형 대륙주변부는 부가물이 없다. 상판으로부터의 물질이 상판

의 끝과 기저부에서 섭입되는 하판에 의하여 침식 (“판구조적 침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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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C);

(b)  열개형 (확장성, 비활성) 대륙주변부는 대륙의 분리와 뒤이어 일어나는 해저

확장에 의한 해양지각의 초기 생성 동안 초기의 판 경계를 따라서 형성되었

다 (예를 들면, Bally, 1988; Edwards and Santogrossi, 1990; von Rad et 

al., 1982; Coffin and Eldholm, 1991). 열개된 대륙주변부의 범주는 두 가

지 유형으로 세분될 수 있다:

    (i)  광박지각 대륙주변부 유형 (열개형 비화산 주변부)의 폭은 수백 킬로미

터 이며 열개와 초기 이동시기 동안 형성된 지루와 사이에 끼어드는 지

구 및 반지구 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이 특징적이며, 또한 얇아진 대륙

지각이 특징적이다(그림 6.1D);

    (ii)  협후지각 대륙주변부 유형 (열개형 화산 주변부)은 지각 하부에 7.2-7.6 

km/s 범위의 탄성파 속도를 가지는 두꺼운 지각하부 렌즈가 특징적이

며, 지각 상부에서는 평균 폭이 100 km, 두께가 수천 미터인 바다쪽으

로 기울어진 반사면의 쐐기로서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거대한 화산 

구조가 특징이다(그림 6.1E). DSDP/ODP 시추 결과는 바다쪽으로 기울

어진 반사면의 쐐기는 주로 천해 또는 노출된 환경에서 분출된 현무암

질 용암으로 구성된다는 과거의 해석(예를 들면, Hinz, 1981)을 확증하

였다. 열개형 대륙주변부를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에 걸쳐 종종 

연속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이러한 부피가 큰 화산체는 대륙 분리의 초

기 동안 일시적인 화산활동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형성되었다. 최근

의 연구에 의하면 열개형 대서양 대륙주변부의 약 70 %가 화산 대륙주

변부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c)  전단형 대륙주변부는 대륙의 분리와 뒤이어 일어나는 해저확장 동안 이행성 

대륙의 단절 지대를 따라서 형성되었다.

6.3.  대륙사면 끝의 결정

6.3.1.  제76조 4항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반규칙에 상반되는 증거는 경사도의 

최대 변화에 의한 지형학적 증거가 대륙사면의 끝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연안국이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대륙사면 끝의 위치를 결정

하기 위하여 그 연안국에 사용가능한 가장 좋은 지질학적 그리고 지구물리학적 증

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위원회는 해석한다.

6.3.2.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대륙사면 끝의 

위치를 결정하는 일반규칙의 무능함이 몇 가지 시나리오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러

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예를 들면, 대륙사면의 기저부를 따라서 해저의 곡율이 일

정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의 최대 변화는 한 점 뿐 아니라 한 

지역을 포함한다.

6.3.3.  경사도의 최대 변화가 대륙사면의 기저부에서 대륙사면 끝의 위치를 명확하

게 결정하지 못하는 또다른 시나리오가 이전 장의 후반부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불

규칙한 해저 지형이 대륙사면의 기저부에서 경사도 변화가 몇 개의 지역적인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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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보인다는 시나리오에서 대륙사면의 최대 변곡점은 대륙사면 끝의 위치를 결정

할 수 없다는 것이다.

6.3.4.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서, 지질학적 그리고 지구물리학적 증거가 대륙사면

의 기저부에서 대륙사면 끝의 위치를 결정하는 대안으로서 도입될 수 있다.

6.3.5.  제76조 1항은 지질학적 대륙주변부의 끝을 기준으로 대륙붕의 폭을 정의한

다. 위원회는 이 조항에서 지질학적 또는 지구물리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대륙사면

의 끝으로 결정된 어떠한 점이 지질학적 대륙주변부 내에 위치하는지 결정하기 위

한 지침을 발견한다. 

(a)  수렴형 (활성) 대륙주변부

6.3.6.  지구과학의 관점으로부터, 수렴형 대륙주변부의 바다쪽 한계는 부가적 쐐기

의 바다쪽 끝 (그림 6.1A와 6.1B) 또는 소멸 수렴형 대륙주변부 유형의 경우 각각 

상판의 끝과 내측 해구의 벽의 끝 (그림 6.1C)에 의하여 정의된다.

6.3.7.  이러한 독특한 바다쪽 한계 또는 판 경계는 만족할만한 정확도를 가지는 현

대적인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기술과 현대적인 수심측량 기술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8장 참고).

(b)  열개형 (비화산) 그리고 전단형 대륙주변부

 

6.3.8.  지구과학 관점으로부터, 열개형 비화산 대륙주변부와 전단형 대륙주변부의 

바다쪽 한계는 대륙지각과 해저확장 및 이와 연관된 화산/마그마 작용에 의하여 형

성된 해양지각 사이의 변이대로서 정의된다. 대륙지각은 해양지각의 조성과 다른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두 지각 유형들 사이의 경계는 종종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때로는 점이적인 경우가 있고, 또는 해양지각이 확장되고 강하된 

대륙지각 속으로 침입한 경우도 있다.

6.3.9.  중자력 측정과 더불어 현대적인 다중채널 및 심부투과 탄성파 반사 연구와 

광각 반사/굴절 연구(8장 참고)는, 특히 해저확장의 자기 이상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열개형 비화산성 대륙주변부와 전단형 대륙주변부의 변이대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6.3.10.  시추 이외에도,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사이의 변이 지역에 있는 해중산과 

지각 노두의 시료와 코아 표품은 암석 유형 또는 암석학적인 증거를 제공하며 다양

한 연구, 예를 들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고생물학적 연대 대비법, 지화학 

동위원소 화학분석법, 고자기측정법 등의 연구에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열개형 비화산 대륙주변부와 전단형 대륙주변부를 따라서 해양-대륙 경계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대륙사면의 끝이 수심측량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되기가 매우 어렵다면, 위원회는 대륙-해양 변이(COT) 대 (그림 6.1D와 6.1F)

를 대륙주변부의 외연을 결정하는 지역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 변이대가 수십 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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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제출된 지질학적 그리고 지구물리학적 자료

에서 변이대의 육지쪽 한계까지 연안국의 수중 육괴가 연장된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입증된다면, 위원회는 변이대의 육지쪽 한계를 제4항과 관련된 대륙사면의 끝과 동

등한 것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

(c)  열개형 화산 대륙주변부

6.3.11.  열개형 화산 대륙주변부는 7.0~7.6 km/s 범위의 높은 탄성파 속도를 가

지는 두꺼운 지각하부 렌즈와 기반암 표면 하부에 바다쪽으로 기울어진 반사면 

(SDRS)의 두꺼운 퇴적층이 특징적이다. SDRS는 이전에 존재하였던 대양저 산맥에

서 형성된 해양지각으로 뚜렷한 경계 없이 바다쪽으로 병합된다. SDRS의 박리 층

이 열개된 대륙지각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열개형 화산 대륙주변부의 주요 부분은 

“육지 영토의 자연연장”(제76조 1항 및 3항)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열개형 화산 

대륙주변부의 바다쪽 한계는 SDRS가 바다쪽에서 중단되는 지역 그리고 화성암 지

각의 두께가 전형적인 해양지각의 두께보다 작은, 즉 15 km 보다 작은, 지역으로

서 정의될 수 있다. 광각 반사/굴절 자료와 자기 및 다중채널 탄성파 반사 측정자료

는 열개형 화산 대륙주변부의 변이대(COT)의 육지쪽 한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하며, 이 한계는 위원회에서 4항과 관련된 대륙사면의 끝과 동등한 것으로 고려될 

것이다.

6.3.12.  연안국이 대륙사면의 끝을 결정하는데 지질학적(판 구조론의)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형학적 관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지질학적 고려 중에

서 판 구조론과 더불어 퇴적체의 형성과 주변부의 지형학적 형태를 이루게된 주변

부의 퇴적학적 역사도 고려하는 것이 권고된다.

6.3.13.  위원회는 몇몇 연안국에서 간혹 분명하지 않은 해양-대륙 지각 경계를 결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이해한다.

6.4.  상반의 증거에 관하여 주어지는 고려    

6.4.1.  만일 연안국이 문건제출시 대륙사면의 끝(제76조 4항 b호)을 사용하는 대

신에 일반규칙에 상반하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위원회는 그 중에서도 다음 질문들

을 취급할 것이다:

(i)  상반의 증거가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ii)  그러한 증거가 대륙사면의 끝을 결정하기에 적절한가? 그러한 증거는 순수하

게 수심측량학적 그리고/또는 지형학적인 것인가?

(iii)  그러한 증거가 경사도의 최대 변화의 규칙으로 획득된 한계가, 예를 들면, 지

질학적 대륙주변부의 한계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확립하기 위한 표면 밑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iv)  만일 그러한 상반의 증거가 제출문건의 일부로서 제시된다면, 위원회는 경사

도의 최대 변화의 규칙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도 제출문건에 추가되어야 함을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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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맥

7.1. 문제 제기: 제3항과 6항

7.2. 대양저 산맥과 해저산맥

7.3. 해저고지정

7.1.  문제 제기 : 제3항과 6항

7.1.1.  위원회는 확장된 대륙붕에 대한 권원과 외측 한계의 획정에 관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해저고지 뿐만 아니라 대양저 산맥과 해저산맥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인정한다. 

7.1.2.  제76조는 해저의 높은 지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규정한다:

•  심해저 평원에 있는 대양저 산맥 (제3항);

•  해저산맥 (제6항);

•  해저고지 (제6항).

7.1.3.  이러한 용어 중 어느 것도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산맥”이라는 용

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 듯하지만, 제3항에 있는 “대양저 산맥”과 제6항

에 있는 “해저산맥” 사이에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 두 용어 모두 제6항에 있는 

“해저고지” 용어와는 구별된다. 

7.1.4.  제3항에서 대륙주변부는 대양저 산맥이 있는 심해저 평원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립한다:

“대륙주변부는 연안국 육지의 수중연장으로서 대륙붕, 대륙사면 및 대륙대의 해저

와 해저지층으로 구성된다. 대륙주변부는 대양저 산맥이 있는 심해저 평원과 그 

해저지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7.1.5.  제6항에 따라서: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저산맥의 경우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은 해저고원, 융기, 캡, 해퇴 및 잠

갑과 같은 대륙주변부의 자연적 구성요소인 해저고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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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이는 최대 외측한계와 관련하여 “해저산맥”과 “해저고지”가 각기 다른 규정

에 의하여 규제되기 때문에 이들 용어도 법적 범주로서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7.1.7.  제6항에서 규정된 해저산맥에 대한 제약이 “해저고원, 융기, 캡, 해퇴 및 잠

갑”과 같은 대륙주변부의 자연적 구성요소인 해저고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1.8.  “해저고지”와 “해저산맥” 또는 “대양저 산맥” 사이의 구별은 지도, 해도 및 

다른 관련 문서를 출판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지리적 명칭에 근거해서는 안된

다. 76조에 적법한 구별은 지침서의 적절한 조항들이 고려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

야야 한다.

7.2.  대양저 산맥과 해저산맥

7.2.1.  해양의 산맥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지질학적 과정으로 형성될 수 있다:

•  해저확장과 이에 관련된 화산-마그마 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산맥;

•  해저확장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변환단층을 따라서 형성된 산맥;

•  후기 지구조 활동으로 인한 해양지각의 융기에 의하여 형성된 산맥;

•  지각이 열점 위로 이동할 때 이와 관련된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산맥. 이러

한 산맥은 주로 화산지형 또는 해저산들의 집합체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해

양지각 위에 나타난다;

•  해양지각 판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산맥;

•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맨틀의 플륨과 관련하여 지역적으로 과다한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산맥;

•  활성 판 경계와 호상열도 시스템의 형성과 관련된 산맥. 이들은 활성과 비활성

(잔류) 호상 화산, 그리고 전호상과 배호상 산맥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러

한 산맥은 일반적으로 호상열도 시스템의 점진적인 발전과정에서 다른 발전단

계를 반영하며 수렴 속도 및 방향과 같은 변수들의 변동과 섭입되는 판의 성

격에 좌우되어서 형성될 수 있다; 

•  대륙지각의 열개(확장과 얇아짐)에 의하여 형성된 산맥. 이 과정에서 주변부 고

원과 융기와 같이 주로 보다 넓은 형태의 산맥이 형성되지만, 때로는 해양지

각 또는 매우 확장된 대륙지각에 의하여 분리된 대륙지각의 길쭉한 형태의 

산맥이 형성되기도 한다.

7.2.2.  이러한 산맥의 분류는 해저의 지구조 환경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구분될 수 없다.

7.2.3.  과학 문헌에서 “대양저 산맥” 용어는 매우 엄격한 의미로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용어는 어떤 경우에는 명백히 해저확장 산맥만을 지시하지만, 다른 경우에

는 해양기원 현무암으로 조성된 모든 산맥(즉, 위에 기술된 목록에서 상위의 5가지 

범주에 속하는)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변환 산맥이 대륙지각 환경에서 해양지

각 환경으로 발달된 경우에는 산맥 전체 길이에 대하여 대륙지각 또는 해양지각 만

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부 배호상 산맥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맥

은 해양지각과 관련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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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대륙주변부에 위치한 일부 산맥은 주변부 진화의 초기부터 존재하였으며, 

그 이후로 주변부 진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 산맥의 존재로 인하여 퇴적물 확산과 

두께 그리고 해저 지형이 그 지역에서 독특하게 형성되고 개체화될 수 있었다.

7.2.5.  제6항은 해저산맥의 범주와 대륙주변부의 자연적인 구성요소인 해저고지의 

범주를 지시한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동시에 협약은 350 해리의 최대 한계와 

관련된 제6항의 규정이 해저산맥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7.2.6.  위원회는 산맥의 기원과 조성에 근거하여 제6항의 350 해리 범주에 적용될 

수 있는 산맥을 정의함에 있어서 제3항과 6항의 규정이 어려움을 준다고 인정한다.

7.2.7.  예를 들면, 대양저 산맥이 앞에서 기술한 처음 세 유형의 산맥(해양기원 현

무암으로 조성되어 있는)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변환단층을 따라서 형성된 산맥 또

는 후기 지구조 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산맥이 대륙주변부로 침입한 몇 가지 예를 

발견할 수 있다. 

7.2.8.  일부 산맥(활동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산맥을 포함하여)은 그 위에 섬이 존재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산맥의 부분이 심해저 평원으로서 간주될 수 없다.

7.2.9.  제76조는 지각의 다른 유형을 체계적으로 참고하지 아니 한다. 대신에 제

76조는 두 가지 용어만을 참고한다: 심해저의 대양저 산맥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육지 영토의 자연적인 연장”과 “육괴의 수중 연장”. “육지 영토” 및 “육괴”라는 

용어는 둘 다 지질학적 의미의 지각 유형에 대하여 중립적인 용어이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섬 국가의 경우조차도 지질학적 지각 유형은 해저의 산맥과 고지를 제76

조 6항의 법적인 범주로 분류하는데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7.2.10.  그러므로 위원회는 산맥의 경우에 위원회의 관점은 육지 영토 및 육괴의 

자연적인 연장, 산맥의 지형과 제4항에서 정의된 대륙주변부와의 관계, 그리고 산

맥의 연속성과 같은 과학적이고 법적인 심사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7.2.11.  여러 가지 조건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는 

산맥의 문제는 사안별로 심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7.3.  해저고지

7.3.1.  제6항에서 “해저고지” 용어는 선발된 높은 지형을 포함한다: “해저고원, 융

기, 캡, 해퇴와 잠갑과 같이”. “와 같은”의 구절은 목록이 완전하게 채워진 것이 아

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든 고지의 공통점은 이들이 대륙주변부의 자연적

인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이는 대륙주변부를 형성하는 과정과 대륙이 성장하는 방

법을 심사하는 것과 관련된다. 현재 대륙은 근본적으로 대륙주변부를 따라서 지질

학적 과정에 의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그리고/또는 성장하였다(예를 들면, Rudnick, 

1995). 따라서 위원회는 주로 아래의 고려사항으로 “해저고지”에 관한 견해를 뒷받

침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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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활성 주변부에서 대륙이 성장하는 자연적인 과정은 해양, 호상열도 또는 대륙

기원의 퇴적물과 지각 물질이 대륙주변부에 부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륙

주변부에 부가된 모든 지각 파편 또는 퇴적물 쐐기는 대륙주변부의 자연적인 

구성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b)  비활성 주변부에서 해저확장에 의하여 대륙이 분리되기 전에 대륙이 절단되

는 자연적인 과정은 대륙지각의 얇아짐, 확장 및 열개와 지각 내부로 막대한 

마그마의 관입 그리고 지각 외부로 마그마의 분출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과

정이 대륙의 성장에 추가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단 과정에 의하여 형성되

는 해저의 높은 지형은 육괴 연장의 통합부분을 형성하며 대륙주변부의 자연

적인 구성요소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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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적물 두께에 근거한 대륙붕 외측한계의 획정

8.1. 문제 제기 : 제4항 (a)호 (i)

8.2. 관련 지구물리학적 기술과 자료

8.3. 깊이 변환과 두께 결정

8.4. 오차의 근원과 크기

8.5. 1% 퇴적물 두께에 의한 최외곽 고정점의 선택

8.1.  문제 제기 : 제4항 (a)호 (i)

8.1.1.  위원회는 퇴적물 두께 규칙이 확장된 대륙붕에 대한 권원과 확장된 대륙붕

의 외측한계 획정을 위한 두 가지 동등하게 유효한 공식들 중 하나이며 제5항과 6

항에 규정된 제한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인정한다. 제4항 (a)호 (i)는 이 공식을 다

음과 같이 기술한다:

“(i)  퇴적암의 두께가 각 최외곽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 끝까지의 최단거리의 

최소한 1%인 최외곽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8.1.2.  퇴적물 두께 공식은 연안국이 제출한 확장된 대륙붕의 문건에서 지구물리학

적 증거의 허용을 위한 접근방법을 개방한다. 퇴적물 두께 공식은 세계적으로 대륙

대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

8.1.3.  이 공식은 대륙대의 퇴적물이 바다쪽으로 점차 앏아진다는 모형에 근거한

다. 이 모형은 대륙대의 외측한계를 대륙대 밑의 퇴적물 두께와 연관시킨다

(Gardiner, 1978). 

8.1.4.  이 규정을 적용하려는 연안국은 대륙사면 끝의 위치와 그 점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퇴적물의 두께에 관하여 문서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과학자들은 이 

방법의 수행에서 일련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퇴적물/기반암 경계면의 결정, 퇴적물 두께의 계산 및 퇴적물 분포

의 다양성 등과 관련된다.

8.1.5.  비활성 대륙주변부의 이상적인 지형학적 모형에서 이러한 퇴적물은 대륙대

에 속한다. 활성 및 전단형 대륙주변부의 지질과 지형은 더욱 복잡하며 대개 고전

적인 대륙대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사면 끝 이원으로 상당량의 퇴적물

이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제6장 참고).

8.1.6.  고전적인 대륙대와 대륙사면 끝 인근에 있는 다른 퇴적물 쐐기의 퇴적물은 

인접한 대륙으로부터 침식되어 저탁류 또는 등수심류에 의하여 퇴적된 물질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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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이러한 퇴적물은 원양성 또는 반원양성 물질 그리고/또는 화산재와 용

암과 같은 화산쇄설물과 혼합되어 있다. 대륙사면과 대륙대의 퇴적상 및 지형은 종

종 슬럼프와 퇴적물의 재퇴적에 의하여 심하게 변형되어 있다.

8.1.7.  비활성 대륙주변부에 있는 대륙대는 이상적으로 쐐기형 에이프런으로서 해

양성 그리고 부분적으로 대륙성 기반암 위에 놓인 퇴적물에 의하여 형성된다. 퇴적

물의 두께는 대륙사면 끝으로부터 심해저 평원쪽으로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기대된

다. 퇴적물 기저의 기반암은 매우 다양한 경사를 가질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 대륙

쪽으로 가면서 완만한 일반적인 경사를 가진다. 그러나, 제4항 (a)호 (i)를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의에 따라 “퇴적물 두께” 용어를 이해한다:

8.1.8.   대륙주변부의 어느 장소에서 퇴적물 두께는 해저면의 경사 또는 기반암 최

상부의 경사에 관계없이 해저면으로부터 퇴적물 기저에 있는 기반암 최상부까지의 

수직거리이다.

8.1.9.  퇴적물의 두께는 직접적인 채취와 간접적인 방법들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

다. 직접적인 채취는 시추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는 특히 심해에서 매우 값비싼 방

법이며, 한 점에서의 값만을 제공한다. 간접적인 방법들은 음파탐사와 중자력 측정

을 포함한다. 이 방법들은 상대적으로 값싸고 신속하며 퇴적물 분포에 대하여 보다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부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탄성파 단면의 방법은 속도 보정이 필요하다.

8.1.10.  제4항 (a)호 (i)는 해저면으로부터 기반암 최상부의 깊이를 측정함으로써 

퇴적물 두께의 결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기반암 최상부와 상대적으로 해저

면의 위치와 형태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의 적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종합적인 자료세트는 수심측량 그리고 탄성파 반사와 굴절 측정으로부터 획

득되는 자료이다. 기반암 최상부와 해저면 사이의 수직거리(즉, 퇴적물 두께) 계산

은 탄성파의 왕복이동 시간을 미터 단위의 깊이로 변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8.1.11.  어떤 경우에, 특히 탄성파 반사 자료가 저급인 장소에서는, 중력과 자력 

자료가 또한 기반암 최상부를 도면화하는데 연관될 수 있다.

8.1.12.  위원회는 벵갈만 남부에 위치한 연안국에 대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 위원

회 최종 법안의 부속서 II에 있는 이해성명에 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예외가 부여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규정을 수행할 권리가 있고 이를 선택하는 연안국은 제

출된 대륙붕의 경계선을 따라서 60해리 이상 떨어지지 않는 각 고정점에서 퇴적암

의 두께가 1 킬로미터 보다 작지 않다는 것을 문건으로 증명해 주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위원회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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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관련 지구물리학적 기술과 자료      

8.2.1.  위원회는 탄성파 반사와 탄성파 굴절 탐사에 의하여 획득되는 자료를 퇴적

물 두께를 도면화하고 결정하는 일차적인 증거의 근원으로서 간주할 것이다. 중력

과 자력 자료는 언제나 보완적인 증거의 근원으로서 제공된다. 이러한 보완적인 증

거의 형성은 특히 완전하지 않은 탄성파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는 경우에만 관련된다.

탄성파 반사 자료

8.2.2.  대륙주변부의 전형적인 지역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획득

된 네 가지 유형의 탄성파 반사 자료를 가진다: 

(a)  대륙주변부의 지형조사를 위하여 지방정부/학술단체/산업체에 의하여 수행된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b)  석유회사에 의하여 주로 대륙붕에서 획득된 국지적이고 상세한 2차원 또는 3

차원 탐사;

(c)  대륙주변부에서 국제해저지각시추 프로그램(ODP)의 과학적 시추 준비를 위하

여 연구단체에 의하여 획득된 국지적 2차원 다중채널 탐사; 그리고

(d)  종종 단일채널 기술만으로 기록된 넓은 간격으로 산재된 학술단체/해양학 연

구기관에 의한 탐사.

8.2.3.  다중채널 반사 자료는 단일채널 기술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보다 더욱 포괄

적인 증거의 근원을 구성한다. 이러한 다중채널 자료의 품질과 투과성이 전반적으

로 우수하기 때문에 대륙주변부의 외연을 획정하는데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단일

채널 자료는 일반적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투과성이 좋지 않으며 속도 정보가 없다. 

이러한 단일채널 자료는 별 쓸모가 없으며 종종 매우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다.

8.2.4.  위원회는 다중채널 반사자료를 퇴적물 두께 결정을 위하여 가장 권위있는 

증거의 근원으로서 간주할 것이다. 또한 단일채널 반사 자료는 보완적인 증거의 근

원으로서 언제나 연안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8.2.5.  위원회는 단일채널 자료가 어떤 제출 문건에서 사용가능한 탄성파 반사 자

료의 유일한 근원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러한 경우에, 연안국이 대륙주변부

의 외측 부분에서 퇴적물의 두께를 계산하도록 도와주는 역이론 기술에 의하여 사

용가능한 모든 음파탐사와 중자력 측정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탄성파 회절 자료

8.2.6.  광각 반사 방법을 포함하는 탄성파 굴절 방법은 전파속도와 표면 밑의 암석 

층 성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광각 방법의 두 가지 주요 특성은 :

(a)  이 방법은 저주파 음원을 사용하며;

(b)  탄성파 선이 지질구조를 통과하여 경사지게 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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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저주파는 투과성을 향상시킨다. 경사각은 반사 단면에 잘 나타나는 좀더 급

격한 변화 뿐만 아니라 속도 변화대의 탐지와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대륙주변부에 

대한 전형적인 해양 광각 반사 탐사에서, 기록 지점들(해저지진계)은 전형적으로 5

에서 10 km 간격으로 배치되며, 이에 따라 선추적 모형의 해, 속도 및 깊이 추정

값의 정확도가 결정된다. 제시된 해석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자료

의 출처와 처리 방법에 관한 매우 상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중력

8.2.8.  지구중력장의 측지학적 측정은 제출 문건을 뒷바침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중력 자료는 해저면 중력 측정(Beyer et al., 1966; Zumberge et al., 

1994), 해상 중력 탐사(Torge, 1989) 및 항공 중력 탐사(LaCoste, 1967; Valliant 

et al., 1985)등으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또한 중력 자료는 전지구적 규모로서 다

중위성 고도 측정과 동력학적 궤도 분석의 조합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육상과 

비육상 중력 측정의 조합은, 역이론 기술을 통하여, 퇴적분지의 구분을 포함하는 대

륙주변부의 조성과 구조 그리고 퇴적물 두께와 심부지각 구조의 모형에 관하여 중

요한 안식을 제공한다. 특히 free air anomalies는 대륙주변부의 잠정적인 외연의 

윤곽을 그리기 위하여 진단 요소로서 사용될 수 있다.

자력

8.2.9.  해양지각의 지자기 줄무늬는 뚜렷하기 때문에 자력 자료는 대륙지각과 해양

지각을 구분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이러한 특징은 해저확장설의 비약적인 발전을 

유도하였다. 위성 중력 자료와 마찬가지로 위성 자력 자료는 중파 및 장파의 지자

기 이상 지도만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위성 자력 자료는 해양 자력 자료의 국

지적 수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Arkani-Hamed et al., 1995). 

8.2.10.  또한, 개개의 해양 자력 단면은 퇴적물 하부의 해양기원과 대륙기원 기반

암의 성질과 깊이에 관하여 더욱 깊은 안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모형화될 수 있다.

퇴적물 표면의 도면화

8.2.11.  대륙대의 퇴적물 쐐기 표면을 도면화하는 것은 해저면을 도면화하는 것과 

동일하다. 현대적인 단일빔과 다중빔 swath 수심측량 기술은 해저면의 가장 정확한 

수심 측정을 제공한다(제4장 참고).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또한 탄성파 반사 탐사

의 부산물로서 획득될 수 있다. 이러한 부산물 정보는 수리학적 측정값을 사용할 

수 없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해저의 수심과 지형에 관한 이해를 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8.2.12.  탄성파 반사법으로 획득된 수심 정보는 가능한 한 수리학적 탐사에 의하

여 제공되는 정보로 내삽되고 보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정은 탄성파 탐사에서 저

주파 사용의 결과로서 얻게되는 저해상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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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3.  위원회는 수리학적 수심측량 탐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료를 해저면 도면

화의 일차적인 증거의 근원으로 간주할 것이다. 탄성파 반사 탐사로부터 획득된 수

심측량 정보는 제출 문건에서 보완적인 증거의 근원으로서 언제나 연안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보완적인 증거는 특히 완전하지 않은 수심측량 자료만이 

사용가능한 경우에만 관련된다.

8.2.14. 그러나, 탄성파 반사 자료는 표면에서 기반암까지 전체의 퇴적물 쐐기가 퇴

적물 두께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자료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리고 이러한 목적에서는 탄성파 자료로 획득된 수심자료 고유의 오차는 유의하지 

않다.

기반암 표면의 도화

8.2.15.  퇴적물 쐐기의 기반암은 해양성, 대륙성 또는 두 종류의 혼합일 수 있다.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륙대의 퇴적물은 대륙사면의 끝으로부터 시종 해양성 기반

암 위에 놓인다. 해양성 기반암은 일반적으로 해저가 확장하는 대양저 산맥에서 형

성되며 감람암과 반려암의 하부 복합체, 중부의 현무암 관입 그리고 상부의 두꺼운 

해저 현무암 용암 층리로서 구성된다. 평균적으로, 대양저 산맥에서 해양지각의 형

성은 보통의 퇴적물 유입의 환경에서 년간 수 cm의 범위이다. 이는 최상부의 용암

류를 기반암의 최상부로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8.2.16.  좀더 복잡한 경우에 대륙사면 끝에서 가까운 퇴적물의 기저에서 신장되거

나 얇아진 대륙성 기반암 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퇴적물은 열 개이후의 퇴적

물 쐐기 아래에 놓인 열 개동시의 그리고 열개이전의 퇴적층을 구성할 수 있다(그

림 8.1). 만일 열개동시의 또는 열개이전의 퇴적물이 열개이후의 부정합면 아래에 

보존되어 있다면, 이러한 퇴적물은 퇴적물 두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8.2.17.  해양성과 대륙성 기반암 최상부는 탄성파 속도의 뚜렷한 증가를 보이며 

위에 놓인 퇴적물에 비하여 높은 음파 임피던스 차이를 보인다. 에너지의 상당량이 

기반암 최상부에서 반사되며 하부 기반암으로의 에너지의 투과는 상당히 감소된다. 

이결과 기반암의 내부에서 반사된 에너지의 시그널 대잡음 비는 매우 작게 되며 기

반암의 내부신호는 무작위 잡음의 신호가 된다. 따라서 탄성파 반사 단면에서 기반

암 최상부는 위에 놓인 퇴적층의 뚜렷한 반사면들과 아래에 놓인 기반암의 고속의 

“잡음”부 사이의 현저한 반사면으로서 나타난다. 기반암 최상부가 너무 깊지 않은

(대개 5-6 km 이내)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은 옳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4항 (a)호 

(i)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총 퇴적물 두께는 외측한계 선의 임계 위치에서 겨우 1-2 

km 정도이다. 이런 까닭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탄성파 반사 자료는 가장 중요한 지

역에 있는 기반암 최상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8.2.18.  매우 두꺼운 퇴적물이 있는 지역이거나 기반암 최상부로부터 반사된 탄성

파 시그널이 용암 교호층리에 의하여 교란된 지역에서는 진정한 기반암 최상부까지 

깊이를 정의하기 위하여 탄성파 굴절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기반암 최상부

의 결정은 지각 전체의 속도 구조 해석에 근거한다. 만족할 만한 오차 범위에서 기

반암까지의 깊이 추정은 반사 자료와 중력 모형을 이용한 보정 뿐만 아니라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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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해상도가 양호한 자료 구축을 필요로 한다. 양질의 탄성파 굴절 자료는 현

대적인 해저 지진계(OBS) 기술에 의하여 획득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선

부표들 간에 사용되는 10 km 간격은 너무 커서 만족할 만한 오차 범위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 조밀한 OBS 간격과 탄성파 굴절 자료의 혼용이 

해상도를 상당히 향상시킨다는 것이 실험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Mjelde et al., 

1997).

8.2.19.  중력과 자력 자료의 조합에 근거한 모형이 용암 교호층과 관입이 없는 두

꺼운 퇴적물 지역에서 기반암 최상부까지의 깊이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한 오차 범위는 탄성파 방법에 비하여 매우 크다. 기반암 최상부까지의 

깊이를 결정하는데 오차는 지자기 자료의 품질, 계산에 입력되는 밀도와 자화율 및 

모호면의 상대적 위치 등에 의하여 발생된다. 그러나 얼음이 덮여 있거나 기반암이 

매우 깊은 지역에서는 탄성파 데이터베이스로서 기반암 최상부를 도면화하기에 충

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종의 중력과 자력 자료의 조합에 대한 모형이 매우 가치있

는 보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최소 자료 범위

8.2.20.  제76조 7항은 “연안국은 고정점 사이의 거리가 60 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고정점들을 연결한 직선에 의하여...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획정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한다. 이러한 조건은 각각의 고정점에서 퇴적물 두께가 대륙사면 끝까지 최단거

리의 최소한  1%가 되어야 하는 제4항 (a)호 (i)의 조건과 결부되어야 한다. 

8.2.21.  상기의 조건은 최대 60 해리 간격의 고정점에서 요구되는 퇴적물 두께를 

문건화하는 자료범위가 최소 조건임을 의미한다. 이론상, 각각의 선정된 고정점에서 

대륙사면 끝까지 퇴적물의 연속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탐사가 계획되어야 한다(8.5 

절 참조). 이러한 내재된 최소 기준을 달성하는 한가지 방법은 대륙사면 끝으로부터 

60 해리 이내의 간격으로 획정이 주장되는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의 기록이 좋은 

일련의 지구물리 단면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획정할 

목적으로 탄성파 탐사를 계획할 때 탄성파 선은 최대 60 해리 정도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직선에서 어떠한 편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좀더 

근접한 선 간격이 더욱 융통성을 주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허용 편차는 다음의 

간략한 식에서와 같이 선 간격이 감소함에 따라서 증가한다:

해리단위의 선간격 = 수직선으로부터 최대 편차각의 코사인 값 * 60 해리(그림 

8.2 참조).

8.2.22.  최대 60해리 간격 조건은 연안국으로 하여금 매우 상세하게 측정된 지형

의 구불구불한 경로를 따르는 것보다 퇴적물 두께에서 자연적인 만입을 연결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또한 대륙주변부에서 비교적 덜 상세한 자료획득을 허용하게 해주

며, 이로써 자료의 획득과 해석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인 최소 자료 범위로 인하여 대륙주변부 외측한계의 일부 중요한 세부 지형을 간과

할 수 있으며, 이런 결과에 의한 1% 획정선은 진정한 지질학적 한계에 대한 대강

의 근사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러한 근사치가 불이익이 될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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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고 의심하는 연안국은 좀더 포괄적이고 상세한 탐사를 수행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료 범위는 외측 주변부의 복잡한 지형을 반영하여야 

한다.

8.3.  깊이 변환과 두께 결정

8.3.1.  퇴적물 두께를 추정하는 것은 해석된 단면과 지도의 깊이 변환을 필요로 한

다. 해석된 지구물리 자료의 깊이 변환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와 적용된 방법에 관

한 설명을 반드시 문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탄성파 속도

8.3.2.  탄성파 단면으로부터 퇴적물 두께 결정은 퇴적물 구간을 통과하는 탄성파 

시그널의 전파 속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전파 속도는 다중채널 탄성파 자료

를 처리하는 동안 계산될 수 있으나, 이러한 처리과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계산된 구간 속도 즉, 퇴적물 두께의 오차는 전형적으로 10%가 될 수 있다.

8.3.3.  해저 하부층들을 통하여 음파가 전파되는 속도는 그 층들의 두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물성을 지시하기 위해서도 요구된다. 낮은 속도는 일반적으로 퇴적물

과 연관되는 반면 높은 속도는 종종 변성암, 화성암 또는 “기반암” 물질과 연관된

다. 탄성파 속도의 뚜렷한 변화는 퇴적물 구간의 기저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8.3.4.  바다에서의 퇴적층의 음파 속도는 다음 방법으로 획득될 수 있다:

(a)  시추공에서 수행되는 현장에서의 속도 측정;

(b)  퇴적물 구간에서 시추된 주상시료의 속도 측정;

(c)  다중채널 탄성파 반사 자료의 분석;

(d)  탄성파 굴절과 광각 반사 자료 분석;

현장에서의 측정과 시추 측정은 정밀하지만 드문 경우이며, 지역적으로만 의미가 

있다.

8.3.5.  탄성파 반사 자료의 경우, 구간 속도는 Dix 방정식256)을 사용하여 탄성파 

누적(staking) 속도로부터 유도된다. 이러한 결과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고유한 오차가 존재하며 수신장치 배열의 길이와 관련된 깊이에만 유효하며 일반적

으로 얕은 수심에서 보다 정확하다. 또한 정확도는 반사면들의 기하학적 관계 및 

형태와 관련된다. 

256) DIX 방정식은 평활한 층서의 반사에 하여 n 번째 층의 속도 Vn (구간 속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짐을 설

명한다.

     Vn = [ (Wn
2 * tn - Wn-1 * tn-1 ) / (tn - tn-1)] 

1/2

     여기에서 Wn 과 Wn-1은 기준면 위층과 아래층의 평균속도이고 tn과 tn-1은 각각 반사파의 도달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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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탄성파 굴절과 광각 반사 자료의 분석은 다양한 주요 층들의 속도를 획득하

는데 사용될 수 있으나, 유도된 속도는 굴절 범위의 길이에 걸쳐서 평균된 값을 나

타낸다. 

8.3.7.  전세계 대륙주변부에서 심해저시추 프로젝트/해양지각시추 프로그램에 의하

여 수집된 표품의 희소와 완전한 탄성파 굴절 자료 범위의 부족 때문에 탄성파 속

도 자료가 대부분의 경우 속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집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근원이 되고 있다. 

8.3.8.  위원회는 탄성파 굴절과 반사 자료의 혼용이 퇴적물 쐐기 전체에서 전파속

도를 추정하기 위한 일차적인 증거의 근원으로 간주한다. 또한 다른 형태의 속도 

추정은 언제나 연안국에 의하여 보완적인 증거의 근원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탄성파 자료의 깊이 변환

8.3.9.  탄성파 자료의 깊이 변환은 퇴적물 쐐기에 대한 속도 모형을 형성하기 위한 

속도 자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속도 모형은 퇴적층 내에서 탄성파 전파 속도의 

수직적인 그리고/또는 수평적인 변동을 묘사한다.

8.3.10.  대륙주변부의 퇴적층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속도 모형을 형성하기 위하여 

모든 사용가용한 속도 자료가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구간 속도 지

도/단면 또는 일련의 구간 속도 지도들/단면들의 형태를 이루게 되며, 탄성파 속도

가 유도된 방법, 적용된 지역 및 정확도 추정 등의 간략한 기록이 포함된 탄성파 

속도 자료의 목록이 첨부된다. 퇴적층이 두껍거나 잘 알려진 지역에서는 뚜렷한 퇴

적 구간들을 분리해서 취급하는 보다 복잡한 다층 속도 모형을 형성하는 것이 적절

할지도 모른다.

8.3.11.  위원회는 실제 전파 속도에 대한 Dix 구간 속도를 보정할 시추공 자료가 

없는 지역에서는 연안국이 속도 분석/속도 선택에서 본질적인 오차의 상대적 범위

를 제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속도 모형에 적용된 각각의 구간 속도에 대한 (Dix 

구간 속도에서의)표준편차를 제시함으로써 완수될 수 있다.

8.3.12.  깊이 변환을 위한 보통의 방법은 해저면에서 기반암 표면까지 총 퇴적물 

두께에 대하여 이전에 유도된 시등층후도(또는 양방향 시간 단면)에 총 퇴적물 두

께까지 미치는 속도 모형을 곱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산은 점 측정의 곱 또는 두 

개의 등고선 면의 곱에 근거하는 계산방식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결과를 주게 

된다. 후자의 방법에 비하여 전자의 방법이 바람직한 것 같다.

8.3.13.  현재의 소프트웨어 발전 단계에서 어떤 연안국은 새로운 기술(예를 들면, 

반복적인 선추적 시물레이션, pre-stack migration processing)을 탄성파 자료(탄

성파 반사와 탄성파 굴절 자료)의 깊이 변환에서 실질적인 대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은 복잡한 구조와 속도 이상이 심한 지역에서 실질적

인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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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4.  위원회는 각 사안별로 다른 유형의 증거에 주어지는 비중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퇴적물 두께를 계산하는데 오차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

며, 만일 오차가 있으면 사용가용한 속도 조정만으로 이러한 오차가 발생하는지 또

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퇴적물 외

삽법이 대륙사면 끝의 위치에서부터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할 것

이다.

중력과 자력 자료

8.3.15.  중력과 자력 자료의 변환은 탄성파 자료의 변환만큼 직관적이지 않다. 해

의 유무, 단일해 및 최적의 해에 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환의 최종 결과

는 최적화 방법으로 모든 관측치를 맞추는 퇴적물 쐐기의 물리적인 모형이 된다. 

이러한 모형의 불확실성이 허용될 수 없을 때 추가적인 자료가 반복과정에 포함되

어야 한다.

8.3.16.  수심측량자료는 중력자료의 3차원 모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반면, 자

력 자료를 해석적 시그널로 변환하는 것은 자력 근원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필수적

이다. 변환으로부터 최종 결과인 물리적인 모형은 종종 측정 자료의 부정확도에 매

우 민감하다. 자료의 품질은 중자력 방법에서 깊이 변환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하

여 매우 중요하다.

8.3.17.  중력과 자력 방법으로부터 획득된 깊이 자료는 결정에 수반된 자료의 품

질에 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용된 모든 모형 매개변수, 적용된 변환 방법에 관한 

설명 등을 문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4.  오차의 근원과 크기

8.4.1.  퇴적물 두께를 결정하는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기반암 최상부에 관

한 깊이 추정과 탄성파 자료의 깊이 변환을 위하여 사용된 속도 모형이다.

기반암 최상부의 깊이 추정

8.4.2.  퇴적물의 피복이 보통인 지역에서(<3-4 km) 해양성 또는 대륙성 기반암의 

최상부는 탄성파 탐사에서 임피던스의 큰 차이로 인한 매우 뚜렷한 반사면에 의하

여 대개 곧바로 결정된다. 이러한 지역에서 잘못된 반사면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기반암 최상부를 결정하는데 부정확도는 매우 낮다.

8.4.3.  기반암 최상부로부터 반사된 탄성파를 교란하는 용암류 교호층리와 마그마 

관입암이 있는 지역에서는 기반암의 최상부는 탄성파 반사 자료만으로 만족하게 결

정될 수 없다. 부가적인 지구물리학적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보완적이

면서 대체될 수 있는 방법은 탄성파 굴절 방법, 특히 해저지진계(OBS) 방법에 의하

여 제공된다. 게다가, 탄성파 굴절 자료에 근거하여 퇴적물의 속도 구조를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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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밀도 구조의 중력 모형에 의하여 종종 제한 받는다. 굴절자료를 이용한 기반

암 최상부를 결정하는데 발생하는 부정확도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변환을 

할 때 발생하는 부정확도와 같다. 현대적인 OBS 자료에 의하여 기반암까지 깊이를 

계산할 때 발생되는 오차 범위는 전형적으로 10-20% 정도이다(Mjelde et al., 

1997).

탄성파 자료의 깊이 변환

8.4.4.  해석된 탄성파 구간의 변환된 깊이에서 오차 크기는 변환에 적용된 속도 모

형의 오차 크기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탄성파 반사 자료의 누적 속도에 근거하는 

속도 모형에서 오차 크기는 전형적으로 5-15%이며, 해석된 반사면의 깊이와 경사, 

속도 분석의 품질 및 어느 정도는 자료처리에 의하여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얕은 

깊이와 양질의 속도 분석의 조합으로서 깊이 추정의 오차는 작아지게 된다.

8.4.5.  반복적 선추적 처리에서, 깊이 추정에서의 오차 크기는 진행 시간의 계산값

이 측정값에 얼마나 근접하여 들어맞는지의 함수이다.

8.4.6.  위원회는 적용된 변환 방법의 설명과 함께 오차 범위의 기대값이 연안국에 

의하여 제출되기를 요구할 것이다.

두께 오차의 위치 오차로 전파

8.4.7.  추정된 두께에서 오차의 기대값은 적용된 깊이 변환 방법과 상관없이 1% 

퇴적물 선 위치의 오차로 전파된다.

8.4.8.  대륙붕의 정의(United Nations, 1993) 제목의 1993년 연구에서 퇴적물 두

께 계산으로 비롯되는 오차에 의한 수평거리의 오차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대략 

기술하고 있다. 위원회는 해저면의 경사와 기반암 최상부의 경사를 고려하는 아래

의 식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방법을 제안한다:

ΔX = ΔY/tan(0.57o+θ)+ tanα

여기에서 ΔX는 거리오차, ΔY는 두께오차, θ는 기반암 최상부의 경사각, α는 해저

면의 경사, 그리고 0.57o는 기반암의 표면과 1% 선 사이의 각(다시 말해서, 시작점

으로부터 거리의 1% 만큼 증가하는 두께를 보이는 선). 대륙대 경사도의 일반적인 

범위(0.07o 와 1.15o 사이)에서 기반암 최상부의 대륙쪽 방향의 경사가 0.2o인 경

우, ±100 m의 두께 오차는 각각 ±7 km와 ±3 km의 수평거리 오차로 전달된다. 

그림 8.3에서 퇴적물 기저부의 대륙사면의 끝 방향의 경사가 증가함(θ 증가)에 따

라서 수평거리 오차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반암 최상부를 고정시킨 채 해

저면의 경사를 변동시킬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해저면 경사를 증가시

키는 것은 수평거리 오차 범위를 감소시킨다(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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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 퇴적물 두께에 의한 최외곽 고정점의 선택

8.5.1.  제4항 (a)호 (i)는 퇴적물의 두께가 최외곽 고정점에서부터 대륙사면 끝까지

의 최단거리의 최소한 1%가 되는 고정점들로 제7항에 따라서 획정되는 선의 요건

을 확립한다. 이는 각 고정점에서 퇴적물 두께는 시추공 자료 또는 탄성파 및 다른 

지구물리학 자료 등 그 지점에서 획득된 자료에 의하여 문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층후도에 근거하여 고정점을 결정하는 것은 등고선 고유의 내삽법이 

새로운 부정확도의 근원이 되며, 이는 엄밀히 제4항 (a)호 (i)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8.5.2.  톱니모양 해저와/또는 기반암 최상부는 퇴적물 두께에서 대규모의 국지적인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해양성 그리고 열개된 대륙성 기반암의 전형적인 지

형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륙주변부의 외측 한계 지역에서의 퇴적물 두께는, 비교적 

짧은 거리에 걸쳐서, 충족된 값에서부터 충족되지 못하는 값까지 반복해서 변동할 

수 있다. 이러한 수심측량학적 그리고 지질학적 시나리오는 1% 또는 그 이상의 퇴

적물 두께에 관한 요건이 동일한 단면에서 만족되는 여러 지점들을 생산할 수 있다.

8.5.3.  위원회는 여기에서 “퇴적암의 두께가 최소 1%가 되는 가장 바깥쪽에 위치

한 고정점”에 근거하여 선이 획정된다는 제4항 (a)호 (i)에 의하여 인도된다. 위원

회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는 이 규정의 실행에서 연속성의 원리를 인용한다:

(a) 고정점을 확립하기 위하여 연안국은 동일하고 연속적인 퇴적물 에이프런에서 

1% 또는 그 이상의 퇴적물 두께가 나타나는 최외곽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리고

(b) 선택된 각 고정점에 대하여 위원회는 그 고정점에서의 퇴적물과 대륙사면 끝에

서의 퇴적물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문건으로 증명할 것을 기대한다. 

8.5.4.  퇴적물 두께의 공간적 분포의 평균값에 근거하여 고정점을 결정하는 것은 

톱니모양 지형의 문제에 대한 허용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8.5.5.  4항 (a) (i)의 또다른 관점은 거리 측정에 관한 것이다: “가장 바깥 쪽 고정

점에서 퇴적암 두께는 그 점으로부터 대륙사면 끝까지 최단거리의 최소 1%이다”. 

“최단거리”에 의하여 위원회는 이해한다: 제출 문건에서 연안국이 사용한 측지학적 

기준계와 연관된 타원체 표면에서 측량선을 따라서 측정된 최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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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장된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

9.1. 문제 제기 : 제8항과 부속서 II

9.2. 수심측량과 측지 자료

9.3. 지구물리학적 그리고 지질학적 자료

9.4. 디지털과 비디지털 자료

9.5. 입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검토목록

9.1.  문제 제기 : 제8항과 부속서 II

9.1.1.  위원회는 권고안을 만들기 위하여 확장된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연

안국이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고 인정한다. 제8항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연안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에 관

한 정보를 형평한 지리적 대표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속서 II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는 대륙붕의 외측 한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안국에게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그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에 의해 확정

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9.1.2.  위원회는 부속서 II에서 규정한 두 가지 기능 중 하나는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와 재료를 심사하는 것이며 제76조와 1980년의 양해성명서에 따라서 권고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부속서 II, 제3조 (1)항 (a)호는 이러한 기능을 다음과 같이 기술

한다:

“1.  위원회의 기능은:

(a) 대륙붕의 외측한계가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되는 지역에서 대륙붕외측한계에 

관련하여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와 다른 재료를 심사하는 것이며, 제3차 유엔 해양

법 회의에서 1980년 8월 29일에 채택한 제76조와 양해성명서에 따라서 권고하는 

것이다.”

9.1.3.  제출문건은 위원회의 운용규칙 (CLCS/L.3)에 따라서 세 가지로 독립된 부

분으로 나누어진다. 요구되는 형식은 요약서(22 사본), 주 신청서(8 사본) 및 모든 

과학․기술적 입증 자료(2 사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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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요약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a) 대륙붕의 외측 한계와 이와 연관된 영해 기선을 표시하는 적절한 축척과 좌표

를 가지는 도면;

(b) 제출문건을 뒷바침하기 위하여 인용된 제76조의 규정;

(c) 제출문건 준비 과정에서 조언을 한 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d) 위원회의 의사규칙 제44조와 부속서 I에서 규정한 모든 분쟁사항.

9.1.5.  주 신청서는 제76조의 수행과정에서 사용된 자료 세트, 도면, 기술적 방법 

그리고 과학적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다. 기초자료에 대한 참고문헌은 

관련된 각각의 단계에서 수록되어야 한다.

9.1.6.  세 번째 부분은 주 신청서에서 참조한 모든 자료의 사본을 포함하며, 이는 

별도의 부속서로서 정리되어야 한다. 연안국의 제출문건을 입증하기 위하여 연안국

이 제출한 모든 자료는 위원회에서 심사될 것이다.

9.2.  수심측량과 측지 자료

수심측량 자료

9.2.1.  제출문건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완전한 수심측량 자료세트는 아래 항목 중에

서 어느 한가지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해도 된다:

(a) 단일 빔 음향측심치;

(b) 다중 빔 음향측심치;

(c) 수심측량 측사 소나 관측치;

(d) interferometric 측사 소나 관측치;

(e) 탄성파 반사에 의한 수심측량 관측치;

(f) Light detection and ranging(LIDAR)에 의한 관측치.

9.2.2.  이러한 정보는 제출문건의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에 포함될 것이다. 

주 신청서에서 상기 자료의 일부만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전체의 수심측량 데이

터베이스는 과학․기술적 입증자료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간주될 것이다.

9.2.3.  제출문건에서 사용된 전체 수심측량 자료세트는 부속서로서 제출문건의 세 

번째 부분에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음향측정을 표시하는  편집도면과 같이 

분석적인 형식 또는 가능한 한 위도, 경도 및 수심의 통합에 의한 수심정보시스템

(HIS) 데이터베이스의 디지털 형식으로 위원회에 유용하도록 만들어 질 수 있다. 

9.2.4.  수심자료는 가능한 한 정확한 수심을 나타내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잘못된 

수심측정치는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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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수심측량 데이터베이스의 완전한 기술적 설명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자료의 출처;

•  음향 측심 기술과 그 기술의 사양;

•  측지학적 위치결정 방법과 기준 시스템;

•  조사의 시간과 날짜;

•  수중 음속, 보정 및 기타 사항을 위하여 자료에 적용된 수정;

•  무작위 오차와 구조적 오차의 사전 또는 사후 평가;

•  측지학적 기준시스템;

•  직선 기선, 군도 기선 및 단합 기선의 기하학적 정의.

9.2.6.  제출문건의 주신청서는 편집된 수심측량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필요한 지도류를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지도류는 다음과 같이 분석적 형식 

또는 디지털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

•  이차원 수심 단면도;

•  삼차원 수심측량 모형;

•  해도와 등수심선 지도.

9.2.7.  각각의 지도는 이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수학적 방법과 수심측량 자료의 상

세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수치적 음향 측심치에서부터 분석 함수로

의 변환에 특별히 주목할 것이다. 연안국은 다음 정보를 문건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  내삽법 또는 근사법;

•  측정된 수심측량 자료의 밀도;

•  지도 투영법, 수직과 수평적인 축적, 등고선 간격, 단위, 색 및 심볼과 같은 식

별적 요소.

9.2.8.  위원회에 제출된 수심측량 정보가 원래 자료를 필터한 것이거나 또는 평활

화된 일부 자료인 경우에는 연안국은 이를 제작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상세히 보고

하여야 한다.

측지 자료

9.2.9.  연안국은 제출문건에 사용된 측지 기준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제출문건에서 ITRF94 또는 WGS84 (G873)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연안국은 

측지 기준시스템으로부터 이들 시스템 중 하나로 변환하기 위한 좌표변환 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9.2.10.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에 관한 측지정보가 포함될 필요가 있을 수 있

다. 이는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정의하기 위하여 350해리 거리 제한이 적용된다면, 

350해리에서 선을 정의하기 위한 기선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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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  자료의 출처;

•  측지 위치결정 기술과 기준 시스템;

•  자료에 적용된 수정;

•  직선 또는 군도 기선의 경우에 측지학적 정의;

    무작위 오차와 구조적인 오차의 사전 또는 사후 평가;

•  측지학적 기준 시스템;

•  직선 기선, 군도 기선 및 단합 기선의 기하학적 정의.

9.3. 지구물리학적 그리고 지질학적 자료

탄성파 자료

9.3.1.  탄성파 자료는 탄성파 반사 자료와 탄성파 광각 반사/굴절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9.3.2.  제출문건은 문건과 관련된 모든 탄성파 탐사의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는 각각의 탐사 측선의 분포범위를 나타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도로 보충되어

야 한다. 각각의 탐사측선이 서로 다른 개개의 색깔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 몇 

개의 탐사측선이 하나의 지도에 합쳐서 도시될 수 있다.

9.3.3.  항적과 자료의 기록은 동일한 단위로서 표시되어야 한다. 다중 채널 탄성파 

반사 측선은 보통 발파점, 공심점(CDPs) 또는 둘 모두로서 표시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상호 혼용될 수 없으므로 명확하게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9.3.4.  탄성파 측선은 탄성파 측선과 같은 단위로(발파점, 공심점) 표시되는 항적

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9.3.5.  다중 채널 탄성파 자료는 사용된 특수한 방법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최소

한 필요수준의 품질까지 얻을 수 있을 만큼은 처리되어야 한다. 자료취득 변수와 

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이 각각의 탄성파 기록지상에 나타내거나 각 조사별로 제출

문건 내에 별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탄성파 기록에는 자료가 취득된 조사 항

해 또는 선박, 그리고 자료 수집과 자료 처리의 날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

다. 게다가, 탄성파 기록은 초 단위의 수직 눈금, 방향 표시 및 수평 눈금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9.3.6.  위원회가 해석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석을 위한 선이 그려진 탄

성파 기록과 함께 아무 해석이 가해지지 않은 탄성파 기록을 필요로 한다. 

9.3.7.  아날로그 기록의 형식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탄성파 기록과 같다. 이 기록은 

종종 날짜와 시간으로 표시되며, 이와 동일한 표시를 가진 항적 자료가 제공될 필

요가 있다. 단면의 방향뿐만 아니라 수직과 수평의 눈금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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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탄성파 속도 자료가 깊이 변환을 위하여 사용될 때, 이러한 자료들은 어떻

게 유도되는지, 어느 곳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확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이는 다중채널 반사 탄성파에 의한 누적속도와 광각 반사/굴절 탄

성파 자료에 의한 구간 속도 모두에 적용된다. 외측 한계선의 최외곽 고정점에서 

퇴적물 두께를 제공하는 특정 탄성파 단면 기록에 대하여 고정점을 통과하는 단면

기록의 최소한 일부분에서 자료처리작업에 의한 실제적인 속도 분석 결과가 제출되

어야 한다.

중력자료

9.3.9.  제출문건의 준비에 사용된 전체 중력 데이터베이스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조합으로 포함될 수 있다:

•  해상 중력계, 항공 중력계 및 해저 중력계의 관측자료; 그리고

•  위성 고도측정과 궤도 분석에 의하여 유도된 중력값.

9.3.10.  이러한 정보는 제출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에 포함될 것이다. 주문건

에서 이러한 자료의 오직 일부만이 필요할지라도, 중력 데이터베이스 전부가 과학․
기술 입증자료의 근본적인 요소로 간주될 것이다.

9.3.11.  제출문건에 사용된 전체 중력 데이터베이스는 연안국에 의하여 부속서의 

세 번째 부분에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관측값을 표시하는 편집도면과 같은 

분석적 형식 또는 가능한 한 위도, 경도, 중력 또는 중력이상의 통합에 의한 지리정

보시스템(GIS)의 디지털 형식으로서 위원회에 유용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연안

국은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  자료의 출처;

•  중력계와 그 기술의 사양;

•  측지 위치결정 방법;

•  조사의 시간과 날짜;

•  자료에 적용된 수정: 조석, 에트바스 등;

•  무작위 오차와 구조적 오차의 사전 또는 사후 평가;

•  측지학적 기준 시스템; 그리고

•  직선 기선, 군도 기선 및 단합 기선의 기하학적 정의.

9.3.12.  이 자료는 (측선 방향, 고도 및 위치 조정을 포함하는)자료획득 변수, 보정 

과정 및 실질적인 자료 범위를 도시하는 등고선으로 표시된 중력 이상도에 관한 설

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9.3.13.  지도와 단면은 이들이 근거하는 원래의 자료(조사명)에 대한 측지학적 좌

표와 기준 시스템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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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자료

9.3.14.  제출문건의 준비에서 사용된 전체 자력 데이터베이스는 아래의 어느 한가

지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  해상과 항공 fluxrate와 양자세차자력계 관측값;

•  위성관측조사로부터 유도된 자력값.

9.3.15.  자력자료는 다양한 제품과 자료획득 방법(선박 또는 항공)에 의한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모든 자력 탐사와 획득된 연도의 목록이 각기 다른 시기에 수행된 

탐사의 범위를 보이는 지도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9.3.16.  이 자료는 (측선 방향, 고도 및 위치 조정을 포함하는)자료획득 변수, 보정 

과정 및 실질적인 자료 범위를 도시하는 등고선으로 표시된 자력 이상도에 관한 설

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질학적 자료

9.3.17.  상반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제9.5 절의 검토목록에 기술된 정보에 추가하

여 자료의 출처에 관한 정보와 함께 대륙주변부에서 지각 아노두의 시료채취와 시

추로 획득한 다음 자료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  암석;

•  방사성/고생물학적/고자기학적 연대측정;

•  지화학적-방사지화학적 결과.

9.4.  디지털과 비디지털 자료

종단면도와 횡단면도

9.4.1.  상기의 모든 유형의 자료는 지질학적/지형학적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로 제시

될 수 있다. 이러한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는 이들이 근거하는 특정자료(탄성파, 중

력, 자력 또는 수심)에 대한 참조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예를 들면, 탄성파 기록

의 해석에 근거한 지질학적 횡단면도에서 발파점의 위치와 탐사 측선의 표시가 횡

단면도의 기저를 따라 포함될 수 있다; 만약 횡단면도가 서로 다른 탐사 측선의 몇 

개의 부분으로 조합되어 있다면 모든 원래의 부분 기록은 표식을 달고 그들 사이의 

합치점이 표시되어야 한다).

9.4.2.  모든 종단면도의 측지학적 위치는 가능하면 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그

러한 도면상에 지질학적/지형학적 구조가 표시되어야 한다. 종단면도 또는 횡단면도

의 방향 표시뿐만 아니라 수직과 수평의 눈금이 표시되어야 한다. 수직 축은 시간

(millisecond) 또는 깊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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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탄성파 자료에 근거한 깊이로 변환된 단면의 경우에는 속도 자료와 변환 방

법에 관한 설명이 요구된다.

9.4.4.  중력자료에 근거한 지각 구조 단면도의 경우에는 밀도에 관한 정보와 계산 

방법, 적용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도와 도표

9.4.5.  지구물리와 수심측량 자료 그리고 퇴적물 두께와 대륙사면 끝을 증명해주는 

이들 자료의 해석결과는 일련의 도표, 지도, 단면도 및 다른 그림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9.4.6.  최종 그림은 수직과 수평의 눈금, 그리고 내삽법, 외삽법, 등고선의 작성 방

법 및 여러 가지 유형의 디지털 처리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원회는 그림으로 표현된 내용의 품질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원래의 자료에 

대한 참고와 사용된 방법에 관한 설명을 요구한다.

9.4.7.  모든 제출문건의 중요한 부분은 모든 제출된 자료가 공통된 측지학적 기준 

틀과 결부된 일련의 지도이어야 한다. 제출된 모든 지도 또는 지도 군(선박 항적, 

수심측량, 퇴적물 등층후도, 기저암의 깊이 및 다른 가능한 지도들, 예를 들면 자력

이상도, 중력도 또는 광각 반사/굴절 측선도 등)에 대한 축척과 투영법이 동일해야 

한다는 제안은 타당하다. 모든 지도는 이를 제작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뒷바

침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는 가능하면 디지탈 형식이 요구된다.

9.4.8.  위도와 경도가 지도상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위경도의 단위가 도/분 

또는 십진법인지 분명히 해야한다. 지도는 조사항해 항적의 세부사항들이 잘 보이

고 항적 설명표시가 읽기 쉽도록 충분히 커야한다.

9.4.9.  제출될 요약서를 뒷바침하기 위하여,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표시한 한 장의 

지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지도는 제출문건이 근거로 하는 범주가 표시되어

야 한다. 이러한 지도는 A4크기의 용지에 맞도록 적절한 축척으로 도면화되어야 하

며, 대륙붕의 외측 한계까지 대륙붕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9.4.10.  연안국은 지도 제작에 적합한 색도해, 상징기호, 지도투영법을 사용할 수 

있다.

9.4.11.  위원회에 제출된 지도, 도표 및 데이터베이스는 그것들의 품질과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 연안국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디지탈 자료

9.4.12.  연안국은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자료의 출처로

부터 여러 가지 기술로 획득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대부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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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측량 자료와 지구물리 자료는 디지털 형식으로 취득, 처리, 및 저장된다. 그러므

로 연안국은 이들의 상당부분을 디지털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9.4.13.  연안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어떠한 형식으로도 디지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9.5.  입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검토목록

9.5.1.  연안국의 대륙붕 외측 한계를 뒷바침하는 제출문건은 한계선을 따라서 존재

하는 어느 점에서나 아래의 5가지 가능한 경우 중 한가지를 포함할 수 있다:

1:  대륙사면 끝으로부터 바다쪽으로 60해리의 거리에서 획정된 선(제76조 (4)항 

(a)호 (ii)에 의거); 또는

2:  퇴적물 두께가 대륙사면으로부터 최단거리의 1%인 선(제76조 (4)항 (a)호 (i)에 

의거);

그리고 아래의 선을 넘지 아니한다

3:  기선으로부터 350해리 거리에서 획정된 선; 또는

4:  2,500 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 거리에서 획정된 선; 또는

5:  대향 또는 인접한 연안에 있는 국가들에 의하여 합의된 한계선(제83조에 의거).



제출되는 정보의 유형
이러한 정보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1      2      3      4      5

연안국의 전체 대륙붕의 한계 (지도)

대륙주변부의 다른 부분에 관한 대륙붕의 한

계 (대축척 지도)

한계를 정의하게 된 범주, 다섯 가지 범주의 

각각은 서로 구분가능한 선으로 표시된다 (지도)

한계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기선 (지도), 대륙

붕 한계지도에서 도시되지 않은 경우 

대륙주변부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된 기선

(대축척 지도)

200 해리 한계 (지도)

350 해리 한계 (지도)

대륙사면 끝의 위치(FOS), 이것을 결정한 방

법 상술 (지도)

FOS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선 (지도), 즉, 60

해리 확장 선을 포함하여 선 구분표식, 항적, 

발파점 등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     -       Y     -     R

   -     -       Y     -     R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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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위원회는 아래의 표에서 해당되는 경우의 기

호로서 지시되는 정보가 제출되기를 요구할 수 있다:

"Y"는 이러한 정보의 제공이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임을 나타낸다.

"R"는 이러한 정보의 제공이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보조하기 위하여 권고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제출되는 정보의 유형
이러한 정보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1      2      3      4      5

2500 미터 등심선을 설정하는데 사용된 선 

(지도), 100해리 확장선을 포함하는 선 구분

표식, 항적, 발파점 등

수심측량 등고선 (지도) :

   - 2,500 미터 등심선을 결정하는 지역

   - FOS의 근거로서 사용되지 않은 지역

   - FOS의 근거로서 사용된 지역

   - 60해리선 외삽을 위하여 사용된 FOS의 

     기준점 (지도)

결정된 FOS의 위치가 주석으로 표시된 모든 

수심 단면도(sections) :

   - FOS의 근거로서 사용된 지역

   - 그렇지 않은 지역

결정된 FOS의 위치가 주석으로 표시된 수심 

단면도, 대륙주변부의 특성을 지시하기 위한 것

수심측량 변수 (표)

음파속도, 위치의 정확도, 속도/깊이 단면 등

을 포함하여 FOS와 2,500 미터 등심선의 신

뢰도를 보이기 위하여 항적 또는 선 구분표

식에 의하여 조정된 것

퇴적물 두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디지털 다

중-채널 탄성파 측선 (지도)

발파점 번호와 항적을 포함 

퇴적물 두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아나로그 

단일-채널 탄성파 측선 (지도)

발파점 번호와 항적을 포함 

1% 퇴적물 두께를 유도하는데 사용된 FOS 점

퇴적물 두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탄성파 단

면도(주-시 단면도 (travel-time sections))

(2부: 1부는 원본, 1부는 해석된 것)

   Y     Y      Y     Y     R

   Y     Y      Y     Y     -

   R     R      R     R     -

   Y     Y      Y     Y     -

   Y     Y      -     Y     -

   Y     Y      Y     Y     -  

   R     R      R     R     -

   R     R      R     R     -

   

   Y     Y      Y     Y     - 

   -     Y       -     -     - 

   -     Y       -     -     -

   -     Y       -     -     -

   -     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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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는 정보의 유형
이러한 정보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1      2      3      4      5

퇴적물 두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대표적인 

탄성파 단면도(주-시 단면도)

(2부: 1부는 원본, 1부는 해석된 것),

대륙주변부의 특성을 지시하기 위한 것

해저와 기반암 사이의 이동시간 차 

(travel-time difference) (지도)

   - 1% 점이 단면도에 근거하는 경우

퇴적물 두께 (지도)

이동시간차 지도의 깊이 변환을 보이는 것

   - 1% 점이 단면도에 근거하는 경우

탄성파 단면도와 관련된 탐사 변수 (표)

획득 방법, 시간/깊이 변환 표/그림 및 위치

와 속도에 관한 정확도 표시 등을 포함

시간/깊이 변환 근거가 되는 속도 분석 (표)

속도 분석의 근거로서 사용된 모든 자료의 

위치 (지도)

탄성파 굴절, 해저지진계, 무선부표, 시추공, 

광각 반사법 또는 이외의 방법의 사용 여부

모든 깊이 변환 단면도 (sections or 

horizontal plots)

해저, 기반암 표면, FOS 및 1% 점 등을 표

시

   -  1% 점이 단면도에 근거하는 경우

대표적인 깊이 변환 단면도 (sections or 

horizontal plots)

대륙주변부의 특성을 지시하기 위하여 해저, 

기반암 표면, FOS 및 1% 점 등을 표시

   -     R       -     -     -

   -     R       -     -     -

   -     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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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국제기구 목록

  아래에 제공된 목록은 200 해리 이원의 연안국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제출

문건을 준비하는 동안에 연안국에 관심이 될 만한 자료와 정보가 입수될 수 있는 

국제기구의 명칭과 인터넷 주소(Web sites)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여 편집한 것이

다. 위원회는 국제적인 과학 협력을 촉진하려는 시도로서 이러한 기구의 명칭을 포

함시킨다. 이 목록으로서 위원회가 부속서 II, 제3조 2항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 정보를 교환하는 관점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제

기구의 명칭을 확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목록은 다섯 개의 주요 절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절은 유엔 시스템의 특

수 기관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유엔의 기타 다른 과학 기구의 목록이다. 세 번째 

절은 관련 국제 회원, 과학 연합체 및 과학 연합 국제회의(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ICSU)와 유엔 교육, 과학 및 문화 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의 정규 연합체

(Formal Associate)의 다른 기관의 이름을 포함한다. 네 번째 절은 연안국에게 가

치가 있을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보유하고 있는 몆 개의 기구에 의하여 현재 수행

되고 있는 국제적인 과학 프로그램의 이름을 포함한다. 마지막 절은 지역적인 기구

와 프로그램의 이름을 포함한다.

  다음의 국제 기구는 기구 자체의 원리에 근거하여 지식과 연구의 발전을 향상시

키는 책임이 있는 반면에, 위원회는 부속서 II에 따라 연안국에 의하여 작성되는 확

장된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제출문건과 관련하여 과학, 기술적 조언을 하고 권고하

는 유일한 임무를 가진다.

1.  유엔 시스템의 특수 기관

1.1  Internationa Maritime Organization (IMO)

     http://www.imo.org/imo/

1.2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http://www.unesco.org/

1.2.1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http://ioc.unesco.org/iocweb/

      Committee on International Oceanographic Data and Information Exchan

ge (IODE)

    http://ioc.unesco.org/iode/



－ 403－

    Consultative Group on Ocean Mapping (COM)

    http://ioc.unesco.org/iocweb/activities/ocean_sciences/ocemap.htm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GOOS)

    http://ioc.unesco.org/goos/

    Joint IOC-IHO Guiding Committee for the General Bathymetric Chart of  

   the Oceans (GEBCO)

    http://www.nbi.ac.uk/bodc/gebco.html

2. 다른 유엔 기관

2.1 Coordinating Committee for Coastal and Offshore Geoscience Programm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CCOP)

     ccopts@ccop.or.th

2.2  Inter-secretariat Committee on Scientific Programmes relating to Oceanography  

(ICSPRO)

     http://www.un.org/Depts/los/loscord.htm#ICSPRO

3.  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 (ICSU)

    http://www.icsu.org/

Members:

3.1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IGU)

     http://www.helsinki.fi/science/igu/

     Commission of Marine Geography

     http://www.helsinki.fi/science/igu/html/commission_list_13.html

3.2  International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 (IUGG)

     http://www.omp.obs-mip.fr/uggi/

3.2.1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 (IAG)

      http://www.gfy.ku.dk/～iag/

      Committee on Geodetic Aspects of the Law of the Sea (GALOS)

      http://www.unb.ca/GGE/GALOS/GALOS.HTM

3.2.2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hysical Sciences of the Oceans (IAPSO)

      http://www.olympus.net/IA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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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

     http://www.iugs.org/

    Working Group on Marine Geology

    http://www.iugs.org/iugs/science/sci-wmg.htm

Scienctific associates :

3.4  Fédération International des Géometres (FIG)

     http://www.ddl.org/figtree/

    Commission 4 Hydrography

    http://biachss.bur.dfo.ca/fig4/

3.5  International Cartographic Association (ICA)

    http://www.msu.edu/～olsonj/ica/

    Working Group on Marine Cartography

    http://www.msu.edu/～olsonj/ica/

    Working Group on Map Generalization

    http://loo.geo.unizh.ch/ICA-bin/index.html

3.6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http://iho.shom.fr/

    International Data Center for Digital Bathymetry (IHO DCDB)

    http://www.ngdc.noaa.gov/mgg/bathymetry/iho.html

    Advisory Board on Hydrographic and Geodetic Aspects of the Law of 

the Sea (ABLOS) with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 (IAG)

    http://www.gmat.unsw.edu.au/ablos/

3.7  International Society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ISPRS)

    http://www.geod.ethz.ch/isprs/

Interdisciplinary bodies:

3.8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IASC)

     http://www.iasc.no/

3.9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SCAR)

     http://www.icsu.org/Structure/sca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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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Scientific Council on Ocean Research (SCOR)

      http://www.jhu.edu/～scor/

Permanent services and panels:

3.11  Federation of Astronomical and Geophysical Data Analysis Services 

     (FAGS)

     http://www.wdc.rl.ac.uk/wdcmain/appendix/gdappena2.html

3.11.1  Bureau Gravimétrique International (BGI)

       http://www-projet.cnes.fr:8110/

3.11.2  International GPS Service

       http://igscb.jpl.nasa.gov/

3.12  Panel on World Data Center (WDC)

     http://www.ngdc.noaa.gov/wdc/wdcmain.html#wdc

3.12.1  WDC-A for Solid Earth Geophysics

       http://www.ngdc.noaa.gov/seg/wdca/

3.12.2  WDC-A Oceanography

       http://www.nodc.noaa.gov/NODC-wdca.html

3.12.3  WDC-B Marine Geology and Geophysics

       http://www.sea.ru/cmgd/wdc.html

3.12.4  WDC-B Oceanography

       http://www.wdcb.rssi.ru/WDCB/wdcb_oce.html

Inter-Union Commissions:

3.13  Inter-Union Commission on the Lithosphere (ICSU-IUGG-IUGS)

      http://www.iugs.org/iugs/link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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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적 과학 프로그램

4.1  International Geological Correlation Programmes

     http://www.unesco.org/science/programme/environ/igcp/index.html

4.2  International Lithosphere Programme

     http://www.gfz-potsdam.de/pb4/ilp/

4.3  Ocean Drilling Program (ODP)

     http://www-odp.tamu.edu/

5.  국지적 기구 및 프로그램

5.1  South Pacific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

     http://www.sopac.org.fj/




